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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민원·정보공개

업 무 명  민원·정보공개

관련법규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정보공개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약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업무개요
 ‧ 민원인이 행정기관(학교)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처리
 ‧ 국민이 행정기관(학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민원의 처리 - 민원개요 수정(기타민원 추가)
- 민원의 처리기간 관련 법령 추가

 2. 제증명 발급
- 경기도교육청 민원편람 변경사항 반영
- 모사전송(FAX) 민원 신청 추가
- 4세대 나이스 전환에 따른 민원 발급 변경 반영

 3. 정보공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반납
- 행정정보 열람 

참고자료

 ◦ 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 2021.)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2022.)
 ◦ 2024년 경기도교육청 민원편람(운영지원과, 2024.)
 ◦ 4세대 나이스 민원업무 사용자 설명서(교육부, 2023.)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https://www.law.go.kr/������Ģ/��������ο�ó�������ħ
https://next.share.go.kr/
https://next.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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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의�처리

학교에�접수되는�제증명�발급,�전·입학�및�유학에�관한�사항,�행정정보공개,�질의·진정·건의�등을�관계법령에�따라�처리

1.� 민원�개요

TipTipTipTipTip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및�

고충민원�외에�행정기관에�단순한�

행정절차�또는�형식요건�등에�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민원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 민원처리법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부터 제7조(정보 보호)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민원의 정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민원의 종류 : 일반민원(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민원
② 민원인의 정의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➂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④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⑤ 민원처리의 원칙
  • 지연처리금지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됨

  • 절차강화금지 :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안 됨

⑥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ο�ó�������ѹ���
https://www.law.go.kr/����/�ο�ó�������ѹ���
https://www.law.go.kr/����/�ο�ó�������ѹ��������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

2.� 민원의�신청
∘ 민원처리법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
구�분 종�류

제증명�발급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각종�사실(실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성적증명서�등

전‧입학�및�유학에�관한�사항 취학,�유예(면제)�승인신청�등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에�관한�공개
요청�등

질의‧진정‧건의에�관한�사항 질의‧진정‧건의�등
② 민원의 신청 방법
  • 원칙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신청
  • 예외적 허용
    - 구술 또는 전화 신청(기타민원) 
    -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신청(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

3.� 민원의�접수

￭ 민원의�병합�접수
�•�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있음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의 접수
  •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
  • 민원 처리부에 기록(기타민원은 민원 처리부 기재 생략 가능)
  • 부당한 접수 거부·보류·반송 등 금지
  •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외 추가요구 금지

민원�접수�시� 필요한�내용이�확인�가능한�경우

행정기관이�발급한�증명서 �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초본�등  

  • 구비서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시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함

② 접수증 교부
  • 원칙 : 민원 접수 시 접수증 교부
  • 대표자, 대리인을 정한 경우 : 대표자, 대리인에게 접수증 교부
③ 민원문서의 이송
  •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접수증�교부�생략�가능�민원
�•�기타민원

�•�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우편을�통한�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민원�

� •� 접수증에�갈음하는�문서를�주는�

민원�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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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의�처리

TipTipTipTipTip

￭ 민원의�처리기간
민원사무명 법정기간

질

의

법령질의 14일�이내

일반질의 � 7일�이내

건의민원 14일�이내

기타민원

(제증명)
즉시

고충민원 7일�이내

∘ 민원처리법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처리법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부터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안 절차 및 방법)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1조(담당자의 명시)

①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기간 계산단위 첫날�산입 토요일�산입 공휴일�산입

즉시 3근무시간�이내 - - -

5일�이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계산

(1일=8근무시간)

○ × ×

6일�이상 일(日) ○ × ×

② 처리결과의 통지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
  •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 가능
  •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명시
③ 민원의 보완 요구
  •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④ 민원문서의 반려
  • 민원서류 보완요청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⑤ 민원의 종결
  •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처리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서류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 완료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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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증명�발급

제증명� 발급신청이� 있으면� NEIS� 이용� 민원,� 해당� 학교의� 관계� 장부확인� 민원,� 어디서나� 교육민원(FAX민원)� 중�

발급방법을�판단하여�근무시간�이내�처리

1.� ON-LINE� 제증명�발급

�

TipTipTipTipTip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접수·처리·교부 기관)

① 정부24(https://www.gov.kr)
  • 홈에듀 민원서비스 4세대 나이스 전환에 의해 정부24 창구로 일원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에서 발급하던 교육제증명서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 를 통해서 발급 

구�분 교육제증명�발급�민원서류

학생

�졸업증명서(국문·영문,� 1982.� 2.�이후�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국문·영문),�

� 성적증명서(중·고,� 국문·영문,� 2003.� 2.� 이후�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2017.� 2.� 이후�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제적증명서(고),

�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퇴직증명원,�퇴직예정증명원,�

�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검정고시

(1991년�이후�

합격자부터�가능)

�합격증명서,�합격증명서(영문),�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영문),� �

� 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평생교육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학원운영�사실확인원,�

� 학원운영�휴원사실확인원,�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서,�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

 

 ※ 대학 관련 제증명서도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② 무인민원발급기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 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
  • 설치장소 검색(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창구별[나이스(방문),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증명서 발급 현황 참고

￭ 기재사항�정정
�•�종류� :� 학교생활기록부�기재사항�정정,� �

검정고시�합격증서�기재사항�변경
�•�절차� :�접수�→�기재사항정정�→�확인� �

→�정정완료

�•� 처리부서� :� 정정대상서류� 보관부서

(민원편람� ‘폐쇄학교�현황’�참고)

�•�정정신청서류� :�기재사항�정정�신청서

(민원편람�서식�참고)�및�증빙서류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

기본증명서�등

� �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주민등록초본�제출�생략�가능

� �※�외국인이�한국국적을�취득하여�기재

사항�정정�신청하는�경우�국적취득

사실확인서로�증빙�가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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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LINE� 제증명�발급

�

 
① 민원인 신분 확인
  • 민원인(본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구분 제증명�신청에�준비할�사항

(임의)
대리인

위임장,�발급�대상자와�대리인의�신분증
※�대리인은�민원인과�가족,� 친·인척�관계가�아니어도�됨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의�신분증,�정당한�법정대리인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발급대상자�기준�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가족관계증명서�등]

  • 육안 확인 :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앱(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인정
② 우편 민원 신청
  • 원거리 민원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https://www.epost.go.kr)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된 민원
서류를 희망주소지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우편요금(왕복) 별도 납부 필요
  •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③ 모사전송(FAX) 민원 신청
  • 가까운 학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신청서 작성 후 해당기관에 모사전송(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④ 비전자 대상 증명서 : 발급년도 기준 이전 자료
구분 민원사무명 발급년도�기준

학생

졸업증명서(국문) 1982년

졸업증명서(영문) 1982년

학교생활기록부(일반) 2003년

제적증명서(고등학교) 2003년

인사
경력증명서 재직�및� 2003년

퇴직증명서 2003년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초� 1992년
중·고� 1982년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국문)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3.� NEIS� 미연계�민원발급

학교�본관�서류에�의한�민원�발급

① 졸업증명서 발급(1981학년도 이전 졸업생)
  • 졸업대장 확인 후 발급
  •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은 NEIS를 이용하여 발급
②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발급
  •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대장, 서류 확인 후 발급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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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IS� 연계�민원발급

TipTipTipTipTip

구분 제� � � 증� � � 명 학교
경기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기타
기관

인사
경력증명서,� 재(휴)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연수이수확인원,�수상확인원
○ ○ ○ ○

검정

고시

초·중·고졸�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초·중·고졸�검정고시�성적증명서
○ ○ ○ ○

초·중·고졸�검정고시�합격증서�재교부 ○

초·중·고졸�검정고시�합격·성적증명서(영문) ○

학생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 ○ ○ ○

재학증명서(영문),� 졸업증명서(영문),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성적증명서(영문)
○

평생

교육

개인과외교습자�사실확인서,�교습소�운영자�사실

확인서,� 평생교육시설�강사사실확인서,� �학원�설립자

변경�사실확인원,� 학원강사�사실확인원,�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폐)원� 사실확인원

○

① 생활기록부 발급(재학생)

  • NNNNN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 > 학년 / 반별조회 > 출력
  • NNNNN  민원업무 > 민원처리 > 민원접수 > 제증명민원선택 > 신청정보입력

(기본정보) > 발급정보조회 > 발급 > 출력
  • 이전 학년도는 학생생활기록부 전체 내용 포함 발급
  • 당해 학년도는 학생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제한 발급

② 생활기록부 발급(졸업생)

  • NNNNN  민원업무 > 민원처리 > 민원접수 > 제증명민원선택 > 신청정보입력
(기본정보) > 발급정보조회 > 발급 > 출력

③ 제증명 발급

  • NNNNN  민원업무 > 민원처리 > 민원접수 > 제증명민원선택 > 신청정보입력
(기본정보) > 발급정보조회 > 발급 > 출력

④ 기타발급등록 

  • NNNNN  민원업무 > 민원처리 > 민원접수 > 기타발급등록 > 기본정보입력  > 
접수번호 부여(자동 등록)

 ※ 접수·처리·교부기관 모두 등록 가능

민원발급�대상

민원발급�방법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 1991년�이후�시험�결과�발급�가능

� � � � (경기도�외�타�시·도�시험도�가능)

�•� 1991년�전�시험의�경우,� 주민등록

번호� 입력란에� ‘생년월일’� 6자리만�

입력�→�조회�결과�있으면�발급�가능

￭ 졸업증명서(국문·영문)

� •�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하나,�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학교의�경우�이전�연도도�발급�가능

￭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 •� 2003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하나,�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학교의�경우�이전�연도도�

발급�가능

￭ 성적증명서(영문)

� •� (중)� 2013년�3월�이후�입학생부터�

발급�가능

�•� (고)� 2014년�3월�이후�입학생부터�

발급�가능

￭ 제적증명서(고)

� •� 2003년�3월�이후�제적생�발급�가능

￭ 경력증명서(인사)

� •�재직자,� 2003년�이후�퇴직자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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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X� 민원�

TipTipTipTipTip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민원사항의 종류)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5조(처리 절차)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FAX 민원 신청

① 팩스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②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민원담당자)
③ 팩스민원접수(교부)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 활용 가능)
④ 처리기관으로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⑤ 처리기관으로부터의 팩스 수신(증명서)
⑥ 교부기관 고무인[별표3]에 직인 날인
⑦ 민원인에게 신청증명 민원 교부 및 수수료 징수
  ※ 기관 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나이스 이용 FAX 민원 신청

  • NNNNN  민원업무 > 민원처리 > 민원접수 > 팩스신청 > 기본정보입력 > 
   출력(접수기관 직인 출력여부 체크) > 팩스전송

 FAX 민원 발급

① 팩스민원처리(발급)대장에 등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 활용 가능)
② 공부(관계장부)확인, 처리기관 고무인[별표2]에 직인 날인
③ 발급요구기관(교부기관)에 전송

￭ [별표2]처리기관�고무인
� � (제5조�제3항�관련)

발급번호 담�당�자 � � (인)

처리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 [별표3]교부기관�고무인
� � (제5조�제4항�관련)

교부번호 담�당�자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ο�ó�������ħ
https://www.law.go.kr/������Ģ/��������ο�ó�������ħ
https://www.law.go.kr/������Ģ/��������ο�ó�������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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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배포�
또는�공표�등의�형태로�제공하는�제도

1.� 정보공개�청구�및�접수
∘ 정보공개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직접 출석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
  • 구술청구 : 업무담당자 앞에서 진술,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
② 접수 및 처리부서로 배부(정보공개 담당 부서)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 접수증 교부
    ※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하거나 우편, 정보통신망, 팩스 등을 통한 

청구인 경우 생략 가능(단,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

2.�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① 공개여부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기간 산정방법 : 접수일은 산입,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부득이한 사유(정보공개법 시행령 제7조 참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연장 사실, 연장 사유 문서로 통지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청구 시 내부결재 

후 종결처리 가능
    ※ 청구인의 불만 해소를 위해 문서로 해당 사실 안내
  • 정보부존재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 통지서
    ※ 공개·부분공개·비공개와 정보부존재가 동시에 해당할 때는 정보부존재의 

영향 없이 결정하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상 
'공개 내용'란에 부존재 사항 기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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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비공개�대상�정보�판단시�참고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

TipTipTipTipTip

∘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정보공개법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②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함.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를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경우 구술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을 받아야 함
→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 의견서 제출 : 3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예 : 비공개 요청 등)에 반한 공개 결정 
→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③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심의)
    ※ 각급 학교는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
④ 공개 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하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
  • 공개 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3.� 정보공개심의회�구성
∘ 정보공개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9조(심의회의 기능)

① 위원의 구성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
  • 위원 중 2/3는 정보공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② 위원수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위원 구성
③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불복

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 2회 이상 반복제기, 신청기간 경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심의대상이 아님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 등인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자문·연구 등을 한 경우,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기피 :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
사항의 당사자가 신청[기피신청서]

  • 회피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ġ����/������û�����������������
https://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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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결정�통지

� � � 및� 공개

￭ 정보공개�내부�종결처리
�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경과할�때까지�정당한�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으면�내부�종결처리

￭ 우편요금은�수수료�감면�대상�아님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결

정문,�후견인증명서�등

￭ 임의대리인�예시
� •� 보험대리인,� 손해사정인,� 변호사

세무사,�법무사,�행정사�등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정보공개법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부터 제17조(비용 부담)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부터 제17조(비용 부담)
 ∘ 정보공개법 시행 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비공개�결정�시   
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 발송
②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통지
  ※ 정보의 어떤 부분이 법익,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되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그 사유와 비공개 
근거 조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타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공개�및�부분공개�결정�시

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발송
  • 부분공개 결정 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의 비공개 근거 조항,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밝힘
② 공개 일시, 방법, 수령 방법, 수수료 등 기재
  • 일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 지정
  • 공개 방법 : 열람·시청, 출력물·사본,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 수수료 산정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에 따라 산정
  • 수수료 감면 여부 검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 수수료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예)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③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본인확인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인 확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명서 등
                 임의대리인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등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송부 가능  
 ④ 정보공개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부 확인 후 공개
    - 수수료는 전자적 납부 우선(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 가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Ģ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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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 정보공개법 시행 규칙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부터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불복구제�신청자

①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②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 
③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불복구제신청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방법 : 문서(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 신청
  •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공개(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② 이의신청 기간
  •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③ 공공기관(학교)의 이의신청 처리 
  •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통지(7일 이내 연장 통지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용 여부 결정

행정심판

①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② 청구방법 :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기도교육청)에 제출
    →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시 : 재결청으로 10일 이내 송부
③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재결기간 
    →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

①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③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Ģ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ǹ�
https://www.law.go.kr/����/�������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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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공시(담당부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 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총괄업무담당자가 항목별 담당자(작성자, 확인자) 지정
  •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입력값 교차검증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 지정
② NEIS(나이스)에서 담당자가 자료 입력 및 제출
  • 제출된 자료는 학교알리미(https://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
  • 공시 시기 : 매년 항목별 정시(4월, 5월, 9월, 11월) 및 수시 공시
③ 오류 정정
  • 공시항목 작성자가 수정
    - NEIS [정정대장관리] 메뉴를 통해 수정 후 결재 완료 시, 학교알리미에 

수정 공시됨
  • 작성자가 부재 또는 전출일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수정 
④ 자체 점검
  • 총괄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6월, 11월 권고) 공시자료 자체 점검
⑤ 문의
  • 정보공시 콜센터 : ☎1544-0079
  • 정보공시 온라인카페 : https://cafe.naver.com/helpmest
    ※ 유치원 정보공시는 별도 관련 지침(입력 지침서 등) 참고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schoolinfo.go.kr
https://cafe.naver.com/helpm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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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교육기관�등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이용하여�정보들을�서로�공유하고�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함으로써�민원인이�

직접�구비서류를�발급받아�기관에�제출하여야�하는�불편함을�해소하고�이용기관의�행정�효율성을�제고함

1.� 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

� � � 신청

￭ 권한�신청시�유의사항
� •� 업무분장표에� 근거한� 열람� 신청

(업무목적외�사용�금지)

�•�적합하지�않은�업무권한�신청�금지

�※�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을�넘어서�처리하는�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함

￭ 결격·범죄�유무조회�필요시�각각�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정보열람시�

결격사유와� 범죄조회� 유무조회는�

통합되어� 있지만� 두� 개의� 권한이�

필요하면�각각�권한�신청해야�함�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부터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1조(행정정보 접근권한의 신청 및 승인), 

제24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권한 신청 공문 시행
  • 수신처 : 관할 교육지원청
  • 신청 내용 : 직급, 성명, 나이스 ID, 담당 업무, 신청 권한 
   - 예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담당자 권한 신청   
 ② 나이스 권한 부여
  • NNNNN  부서장 > (시스템관리)사용자-사용자관리 > 전체사용자관리 > 조회 > 

해당 사용자, 행공(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서비스 이용) 체크 > 저장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권한 신청
  • 접속 :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로그인
  • 접근권한관리 > 열람권한 신청 > 이용사무명 입력 > 조회 > 해당 이용사무명  

클릭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작성 > 신청
  ※ 권한 신청 후 분임공동이용관리자(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승인하면 열람 가능
  •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용사무
학교�담당�업무 이용사무명 공동이용정보명

�계약제�교원,�외부강사,�

교육공무직원�채용�등

범죄경력�

유무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

계약제�교원,�외부강사,�

교육공무직원�채용�

학교운영위원회�구성�등

결격사유�

유무조회
결격사유�유무�정보

재산관리
공유

재산관리

개별공시지가확인서,�지적도,�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건축물대장(총괄),�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공사(용역)�계약
대금수령

(지급)

(국세)납세증명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등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접근권한관리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개인컴퓨터 등록 (IP주소, 컴퓨터명,  
    신청사유) > 신청
  ※ 개인컴퓨터 사용 신청 후 분임공동이용관리자(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승인해야 사용 가능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ι�
https://www.law.go.kr/����/�������ι������
https://www.law.go.kr/������Ģ/�������������̿���ħ/
https://www.law.go.kr/������Ģ/�������������̿���ħ/
https://next.share.go.kr
https://next.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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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

� � �반납  ① 반납 시기  
  • 업무 변경 : 변경된 업무의 열람 권한 반납 
  • 인사 발령 : 다른 학교(기관)로 인사 발령시 열람 권한 모두 반납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열람 권한 반납  
  • 접근권한관리 > 열람권한 신청 결과 > 반납할 이용사무명 선택(체크) 

> 권한처리 > 반납 선택 > 사유 작성 > 처리 클릭 > 반납 
  • 권한 반납 공문 시행 하지 않음
   ※ 반납할 이용 사무가 복수인 경우 복수 선택 가능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개인컴퓨터 사용 반납
  • 접근권한관리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과거 신청내역 검색조건 > 처리상태  

(승인) > 반납할 컴퓨터 선택 > 반납

3.�행정정보�열람�

￭ 결격사유와�범죄경력�유무조회�통합
� •�근거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와

� � � � “범죄경력”� 중� 해당되는�서비스를�

자동으로�조회하도록�기능�개선

￭ 열람신청�전에�사전동의가�필요한�사무
� •�결격·범죄경력�유무조회

�•�대금수령(지급)

�※�그�외�사전동의�후�공동이용�가능한�

사무� 확인� 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우측�

하단� ‘사전동의관련� 사무정보목록’�

클릭)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참고

TipTipTipTipTip

 � 결격·범죄경력�유무조회�

 ① 내부결재 
  • 필수 사항 : 근거 법령, 대상자 인적사항, 조회 방법, 동의서
   - 예시) 0000 관련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정보 열람 
  • 정보열람 > 결격·범죄경력 유무조회 > 결격·범죄 통합조회 신청 > 사전

동의를 받았음 체크 > 근거법령, 신청대상자 정보, 사용자 정보 입력(결재
문서 파일 필수 등록) > 결격·범죄 통합조회 > 결과보기

   ※ 회신처리는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의 확인 후 처리되므로 최종결과  
회신까지 수일정도 소요될 수 있음

 � � 공유재산�관리�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정보 열람 
  •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유재산 관리 > 열람 정보(열람대상 정보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열람

 � � 대금수령(지급)�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next.share.go.kr) 정보 열람 
  • 정보열람 > 최초열람 > 대금수령(지급) > 열람 정보(열람대상 정보 선택) >  
    열람사유 입력 > 신청 > 민원인정보, 신청정보 > 열람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next.share.go.kr
https://next.share.go.kr
https://next.share.go.kr
https://next.share.go.kr
https://next.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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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행정업무관리

업 무 명  행정업무관리

관련법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 행정업무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약칭 :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기록물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 초·중등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 경기도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업무개요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공인관리

 2. 공문서 작성

 3. K-에듀파인(업무관리)
- (홍보성)외부공문 관리기능 추가
- 공문 게시 방법 추가
- 과제카드 종료·인계·인수 추가

 4. 기록물 관리

 5. 업무 인계·인수 -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 추가
- 인사이동에 따른 보안업무 인계·인수 추가

 6. 직무대리 - 직급별 직무대리 내용 정리

참고자료

 ◦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국가기록원, 2024.)
 ◦ 학교 기록물 관리 매뉴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22.) 
 ◦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21.) 
 ◦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2020.)  
 ◦ 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2023.) 
 ◦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국립국어원, 2022)

https://help.klef.go.kr/keris_ui/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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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관리� �

1.� 공인�제작

￭ 공인의�종류
�•�청인(廳印)
� � -� 의결기관·자문기관,� 합의제� 기관
에서�보유

� � -�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교부�
하는�문서에�사용

�•�직인(職印)
� � -� 청인(廳印)� 보유기관� 외� 기관장과�

회계관계공무원�보유
� � -� 행정기관의�장,�보조기관의�명의로�
발신·교부하는�문서에�사용�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학교회계출납원인으로�대체�가능
￭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의�글자체
�•�한글�전서체�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조(종류 및 비치)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4조(규격 및 글자)부터 제6조(새김)
∘ 행정업무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부터 제40조(공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정의)

①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구�분 종류 규격

공
인

청인(廳印) ○○학교운영위원회인
3.6cm의�
정사각형

직
인
⁔
職
印‿

학교장
직인

○○학교장인
2.4cm의�
정사각형

회계관계
공�무�원
직� � � �인
(한글전서체)

명령
기관

학교장 분임징수관인,�물품관리관인 2.0cm의�
정사각형학교운영위원장 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출납
기관

수입금출납원인,�학교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물품출납원인,�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8cm의�
정사각형

 

② 공인의 제작 
  •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임
  • 마멸, 부식되지 않는 재질 사용
③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 학교(행정기관)가 신설·분리된 경우 
  • 교명(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 공인 분실, 마멸된 경우 또는 갱신할 필요가 생긴 경우 등

2.� 공인�등록

￭ 관보�게재�절차�변경
�•�적용시기� :� 2021.�3.�22.(월)�이후
�•�이용방법
� � -� 전자관보�접속�방법�안내
� � -� 관보�등록�매뉴얼�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등록 및 관리), 제8조(재등록 및 폐기)
∘ 행정업무규정 제36조(등록)부터 제40조(공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원의 등록),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① 공인 등록 : 미등록 시 사용 불가 
  • 공인 인영을 공인대장에 기록 관리
  •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
    ※ 용지재질은 인영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한지 사용 권장
② 관보공고 :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 직접 등록 및 폐기 공고
  • 공고내용 : 사유, 최초 사용 연월일, 공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③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조서 제출
  • 유·초·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특수학교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Ҽӱ����������
https://www.law.go.kr/��ġ����/���������Ҽӱ����������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ȸ�������������α�Ģ
https://www.law.go.kr/��ġ����/��������Ư��ȸ���繫ȸ���Ģ/(947,20231221)
https://www.law.go.kr/��ġ����/���������Ҽӱ����������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ȸ�������������α�Ģ
https://gwanb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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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사용ㆍ관리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2조(종류 및 비치)부터 

제14조(공인의 날인)
∘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공인의 보관책임자
  • 각급 학교장 직인 : 행정실장
  •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담당공무원 본인
  • 각종 위원회 청인 : 당해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
② 공인의 보관 : 견고한 용기,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
③ 공인의 날인 
  • 공인보관자가 결재된 문서와 대조 후 날인   
  •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다만, 민원서류 발급 시 행정기관장 표시의 끝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음)
④ 공인 인영의 색깔 : 빨간색

(다만, 전자문서 출력과 모사전송된 문서접수인 경우 검정색 가능)  
⑤ 공인의 인쇄 사용 :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 공인 날인이 필요한 문서 중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 발신·교부하는 경우
    ※ 공인관리자와 협의 후 기관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할 수 있음 
  • 인영 크기의 축소 인쇄 사용 가능(예 : 표창장, 영수증 등)  

4.� 공인�폐기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재등록 및 폐기)부터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 행정업무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직인의 폐기)

 ① 공인 폐기 사유 
   • 공인 분실, 마멸,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 시 
    →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바로 위 상급 기관에 공인 사고 보고 
②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 기록
③ 관보공고 
   • 관보게재, 공고내용 → 사유, 폐기 연월일, 공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④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신고서 제출
   • 유·초·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특수학교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⑤ 폐기 공인의 이관
   • 폐기 공인을 폐기 공고문과 함께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기록운영지원부로 이관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Ҽӱ����������
https://www.law.go.kr/��ġ����/���������Ҽӱ����������
https://www.law.go.kr/����/���������ǿ�����ſ����ѱ��������Ģ
https://www.law.go.kr/��ġ����/���������Ҽӱ����������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ȸ�������������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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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서�작성� �

1.� 문서�작성

￭ 용어의�정의(용어와�공문서종류)
￭ 공문서�작성�방법
�•�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따라�
어문�규범에�맞게�한글로�작성

�•� 항목� 구분� 시� 한글은� 가나다순,�
숫자는�오름차순으로�표시

� � -� 1.,가.,� 1),가),� (1),(가),�①,㉮의�
형태로�표시,�특수기호�가능

※�다른�법령에�표시방법이�따로�있는� �

� � �경우�그�법령을�따름

￭ 틀리기�쉬운�공문서�표현�사례�참고
￭ 공공언어�개선�지원(공공언어�바로쓰기)
�•� https://malteo.korean.go.kr

TipTipTipTipTip

∘ 행정업무규정 제3조(정의)부터 제8조(문서의 기안)
∘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부터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① 기안문의 종류 
  • 기안문 : 전자문서로 기안하는 것이 원칙
  • 간이기안문(내부결재문서용) :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② 문서 작성의 방법
  • 글자 : 가로표기, 내용은 간결·명확, 이해하기 쉽게 작성, 괄호안 외국어 표기 허용  
  • 숫자 : 아라비아 숫자 사용 원칙  
    - 금액의 표시 :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

예)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날짜 :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 생략, 온점(.) 찍어 표기. 예) 2021. 10. 1.
  • 시간 : 24시각제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 생략, 쌍점(:) 찍어 표기. 예) 15:30
  • 용지 :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 사용
  • 문서의 끝 :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

2.� 검토·협조·결재

TipTipTipTipTip

∘ 행정업무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부터 제10조(문서의 결재)
∘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4조(대외직명)

① 결재 경로 : 기안 → 검토(중간 결재)·협조(필요시) → 최종 결재 
  • 검토 : 중간결재자로서 의견작성, 문서수정 및 반려 가능
  • 협조 : 업무와 관련 있는 자, 의견제시 가능하나 문서수정 및 반려 불가능
  • 결재 : 최종결재권자로서 의견작성, 문서수정 및 반려 가능
② 기안자(발의자·보고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표시
  • 교원 :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직위로 표기
  • 지방공무원 : 교육행정실장, 주무관으로 표기
③ 발의자 및 보고자
  • 발의자(표시 ★) : 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 
  • 보고자(표시 ⊙) : 직접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사람
  • 발의자 및 보고자 표시 생략  
    - 검토,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문서 
    - 증명 발급, 회의록,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 일상적·반복적인 업무(경미한 사항의 문서)  

￭ 협조와�병렬협조
� •�협조� :�협조�지정자에게�순차적

협조�진행

�•�병렬협조� :�여러�명의�지정자에게

동시�협조�진행

￭ 전결
� •�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결재를� 위임

받은�자의�결재

￭ 대결�

� •� 결재(전결)권자의�부재로�결재할�수�

없을�때�대리자의�결재

�•�중요한�문서는�사후에�보고해야�함�

￭�학교�위임전결규정�수립
�•�자율과�책임�배분�및�효율성�도모

� � � � (학교�자체실정에�따라�작성)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
https://malteo.korean.go.kr/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ǿ�����ſ����ѱ��������Ģ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ǿ�����ſ����ѱ��������Ģ
https://www.law.go.kr/��ġ����/���������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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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에듀파인(업무관리)

1.� 접수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공람할�문서�

� •�결재권자로부터�처리지침을�받아야�

할�필요가�있는�문서

�•�민원문서

�•�행정기관이나�보조기관�또는�보좌

기관�간의�업무협조에�관한�문서

�•�접수된�문서를�처리하기�위하여

미리�검토할�필요가�있는�문서

�•�그�밖에�공무원의�신상,�교육·

훈련�등과�관련하여�공무원이

알아야�할�필요가�있는�문서

∘ 행정업무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5조(문서의 접수‧처리)부터 제17조(공람할 문서)

[� 문서접수경로� ]

� ↱
� � � 업무관리자(관행적�지정금지)

처리과문서담당자 → 업무담당자�지정

� � � � � � �║
� � � 공람(업무관련자)

� � � � � � � � � � ※�순서�및�방법은�학교별�실정에�따라�달리할�수�있음

① 문서 접수
  • 전자문서 접수방법 
    -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 > 문서제목 클릭 > 본문 내용 

확인 > 결재정보 > 결재경로 지정 > 접수
  • 비전자문서 접수(등록) 방법
    - 처리과문서담당자 : 접수대기 메뉴에서 등록
    -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내용입력, 원본 스캔파일 첨부(선택) > 저장
      (결재경로 및 공람지정 방법은 전자문서 처리방법과 동일)
      ※ 원본 문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
    - 업무담당자 : 문서등록대장 비전자문서등록에서 등록(문서번호 채번) 
    -  문서관리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 > 비전자문서등록 > 

문서정보, 경로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입력 > 저장  
    - 비전자문서 접수인 규격 및 기재방법
② (홍보성)외부공문 관리기능
  • 외부기관(공공기관, 각종단체)에서 학교로 발송한 외부 공문 중 공문담당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가 홍보성 문서로 분류한 공문을 학교 공문게시판에 자동  
게시(문서등록대장에 자동 접수)하여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기능  

  • 학교에서는 외부공문관리 담당자(1인) 설정 필요
    -  권한관리 > (업무)접근권한관리 > 사용자별권한관리 > 입력 및 확인 
    ※ 학교에서 외부공문관리 담당자 미지정시(해당기능 사용안함으로 간주) 

일반문서와 동일(학교에서 문서 접수, 담당자 지정 등)하게 처리됨
③ 문서 공람
  • 업무담당자 또는 기안자가 문서 접수 및 기안 시 공람자 지정
  • 공람은 교장, 교감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지정

￭ K-에듀파인(업무관리)�학교�권한

� � 부여�최대�인원

� •�학교장� :� 1인

�•�처리과문서담당자� :� 4인

� � � � (복수교감일�경우� 5인)

� •�학교과제카드담당자� :� 2인

�•�학교기록물담당자� :� 1인

�•�기관관리자(업무)� :� 2인

�※� 세부사항은� K-에듀파인(업무관리)�

권한관리�지침�참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ǿ�����ſ����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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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안�및� 발송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비공개�대상�정보�판단시�참고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개인정보 수정 
  • 인사 발령 후 공문서하단 표시 항목인 결재직위명, 직장전화번호 수정 
    -  오른쪽 상단 개인환경설정( 아이콘) > 개인정보관리  
② 문서 기안
  • 전자문서 기안방법
    -  문서관리 > 기안 > 공용서식 - 서식 선택 > 결재정보 - 본문내용  

작성 - 결재경로 지정 > (발송문서는 수신자 지정) > 결재 올림
  • 결재경로 지정
    - 결재경로를 "나의결재선"으로 저장하여 활용
    - 결재경로 지정 시 발의자에 체크하면 기안자 직책 앞에 (★) 표시 됨
    ※ 위임전결 사항일 경우 반드시 처리방법을 ‘전결’로 변경
  • 수신자 지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 조직도 또는 공용그룹 탭에서 선택
    -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 행안부유통 탭에서 선택
    - 법인명의 기관, 단체 등 : 문서24 탭에서 선택
    - 민간기관, 민원인 등 : 수기입력 탭 이용
    ※ 수기입력으로 지정한 수신처는 발송처리시 실제로 발송되지 않음
      발송처리 이후에 시행문을 출력(또는 다운로드)하여 별도의 수단(인편·  
      우편·FAX·이메일 등)으로 발송처리해야 함
    ※ 수기입력 항목 중 민원인은 ‘수신자숨김’ 기능을 사용하여 민원인의 

수신자 정보 노출 예방
③ 공문 게시
  • “공개” 문서만 가능(부분공개, 비공개문서는 공문 게시 불가능)
  • 수신처로 지정된 수신처만 열람 가능(내부결재 문서는 공문게시 불가능)
    -  문서관리 > 기안 > 공용서식 - 서식 선택 > 결재정보 - 본문내용  작성- 

결재경로 지정 > 수신자 지정 > 결재 올림 > 공문게시 체크 > 확인
④ 문서 발송[업무담당자(기안자), 처리과문서담당자]
  • 업무담당자(기안자)
    -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대기 >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 발송처리
    ※ 기안 시 “자동발송”을 체크하면 최종결재자 결재 후 자동으로 발송됨
  • 처리과 문서담당자
    -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처리 >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인 > 발송처리
⑤ 재정 문서 기안
  • 학교회계에서 상신(결재요청) 한 기안의 본문 내용 작성
   -  업무관리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결재요청 > 본문보기 체크-   
      본문내용 작성 - 결재경로 지정 > 결재 올림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 K-에듀파인에서�생산되는�원문�

정보(공문)를�열람할�수�있는�

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문서생산시�유의사항�참고
�•�문서�기안�및�결재단계별�철저한�검토

�•�문서�생산�시�‘부분공개’�기능�적극�활용

�•�자료제출�요구�시�대국민�공개여부�

설정�안내�

�•�비공개사유� ‘의사결정�과정�및�

개인정보�등�관련�문서�재검토

�•�수기결재�문서�시�붙임파일�등록�철저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ѹ���
https://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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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관리

￭ 과제관리�

�•�과제를�기준으로�업무담당자들의�

상시업무�및�단위업무�처리를�

전자적으로�기록하기�위해�

과제카드�관리

�•�사용자는�과제카드를�통해�

표제부�및�관리실적,�유관정보�

등을�관리

￭ 과제카드�

�•�업무�담당자들의�업무수행을�

전자적으로�기록관리하는�

파일철

�•�과제카드는�단위과제의�보존

연한에�따라�문서의�보존기간이

정해지므로,�단위과제의�보존

연한을�반드시�확인

￭ 과제카드�인계·인수�순서
•�과제카드�종료� >�과제카드�인계� >

과제카드�인수

TipTipTipTipTip

① 과제카드 등록(학교과제카드 담당자)
  •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함 > 단위과제 선택 후 [과제카드등록] > 

과제카드명, 주요내용, 열람범위, [행추가]과제담당자 등록, [행추가]내부관계자 
등록, 참고과제 선택 > 저장

② 과제카드 승인(과제카드 승인 담당자)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과제카드 승인담당자가 승인
  • 특수학교,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 과제카드 승인담당자가 승인     
    -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 승인함 > 과제카드 선택 후 등록승인  
③ 주요과제카드 설정(과제 담당자)
  •  과제관리 > 나의과제 > 과제카드 선택 후 [주요과제설정] > 확인

 (과제카드 앞에 "주요" 생성) 
④ 과제카드 순서 조정(과제 담당자)
  •  과제관리 > 나의과제 > [과제카드순서조정] : 일반과제카드목록에서 

위아래로 순서조정 > 저장
    ※ 과제카드 수가 많을 경우, 순서조정 및 주요 과제카드 설정으로 편리

하게 과제카드를 지정할 수 있음 
⑤ 과제카드 종료 요청(과제 담당자)
  •  업무관리 > 과제관리 > 나의과제 > 종료대상 과제 체크 > 종료요청
    ※ 진행중인 실적이 존재하는 단위과제 카드는 종료 할 수 없음
⑥ 과제카드 종료 승인(학교과제카드 담당자)
  •  업무관리 >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함 >종료대상 과제
    체크 > 종료요청 승인
⑦ 과제카드 인계(학교과제카드 담당자)
  •  업무관리 >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인계 > 인계등록 >
    인계대상 과제카드 선택 - 인수부서 선택 - 요청사유 입력 - 저장 > 인계등록
    과제카드 체크 > 인계요청
    ※ 인계요청은 진행상태가 인계등록인 과제카드만 가능
⑧ 과제카드 인수(학교과제카드 담당자)
  •  업무관리 > 과제관리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인수 > 인계요청
    과제카드 체크 > 접수 > 인계접수 과제카드 체크 > 이관 > 신규과제카드로 

이관(과제카드명 입력 - 과제담당자 등록 - 이관처리) > 기존과제카드로 이관
(과제카드명 선택 - 이관처리)

    ※ 신규과제카드로 이관할 경우 이관받을 과제카드는 자동 승인됨
       (과제카드 담당자 승인 작업 불요)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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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지원�기능

￭ 메모보고�개편
�•� 화면전환� :� 메모� 작성� 중� 다른

화면�전환(클릭)�및�조회�가능

�•� UI�개선� :�한눈에�메모보고�관련�

정보�파악

�•� 인쇄개선� :� 메모보고� 미리보기�

화면과�출력물�불일치�사항�개선

�•�메모등록�대장�제공� �

￭ 자료집계�

�•�제출방법이� [공문시행]인�경우

집계요청� 공문을� 접수한� 사용자

에게�제출자로�자동�지정

� � � � ※�담당자�변경�불가

�•�제출방법이� [메모보고]인�경우

메모�제목을�임의로�수정할�경우�

연계�오류로�제출이�불가함에�유의

�•�대량의�데이터�및�복잡한�양식

입력� 시,� ‘파일다운로드’,� ‘표복사

입력’�활용하여�작성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① 메모관리 : 간단한 보고사항 등을 메모형태로 보고하는 기능

여러 수신자에게 동시에 전달
  • 메모서식 만들기[일반사용자/기관관리자(업무)]
    -  메모관리 > 메모서식관리 > 등록 > 메모보고서식 작성 > 제목, 

서식내용 입력 > 저장
  • 메모작성하기 
    -  메모관리 > 메모작성 > 제목, 수신자, 내용 입력 > (임시저장) > 보고
      ※ 과제카드 선택 시 기록물 이관대상이 됨
② 일정관리 : 개인 및 학교의 일정을 작성하여 주요 행사 및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일정관리 > 일정현황 > 조회 > 등록 > 일정등록구분, 제목, 

일정종류, 구분, 일정설정, 내용, 공개범위 등 일정 정보 입력 > 저장
③ 공유설비 예약 : 공용으로 관리하는 실(공유설비)을 예약·관리하는 기능
  • 설비등록
    -  업무지원 > 공유설비예약 > 설비등록 > 설비유형 “일반” > 설비

정보, 분류명 입력 > 저장
  • 공유설비 예약하기
    -  업무지원 > 공유설비예약 > 예약신청
④ 공고관리 : 공고등록 및 결재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 공고등록·승인
    -  업무지원 > 공고관리 > 공고등록대장 > 신규 > 제목, 담당자 > 

파일 첨부 > 승인요청 > (결재권자)승인
⑤ 자료집계 : 집계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기관을 지정하여 요청하고, 집계된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 집계자료 제출
    -  자료집계 > 제출자료 > 제출요청자료 > 자료명 클릭 > 자료입력,

부서 공유 여부 선택 > 접수저장 > 제출대기자료 > 자료명 클릭 
입력한 자료 내용 확인, 수정 > 제출 완료

⑥ 원격업무지원 : 근무지가 아닌 외부에서 업무포털 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능
  • NNNNN  기본메뉴 >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 신규 > 승인요청사항(기간,

요청사유, 패스워드, 보안서약서 동의 체크) > 저장 > 승인 요청
    ※ 교육(행정)기관 원격업무지원시스템 : https://evpn.goe.go.kr
    ※ EVPN 비밀번호 변경주기 : 3개월
⑦ K-에듀파인(업무관리) 사용자 지원서비스
  • K-에듀파인 우측 중앙 사용자지원서비스/업무포털 좌측 중간  K-에듀파인지원
    -  사용자지원서비스 > 업무관리 > 정보마당(업무) > 공지사항, 

프로그램 변경내역, 사용자지침서, 회계실무 영상교육
    -  사용자지원서비스 > 업무관리 > 질의응답(업무) > 자주묻는 질문,

묻고답하기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evpn.goe.go.kr/
https://help.kl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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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물�관리

1.� 생산·등록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법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9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부터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4조(기록물의 등록)부터 제6조(등록사항의 수정방법)

① 기록물의 관리범위
  •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문서,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② 기록물의 등록
  • 모든 기록물을 생산·접수 또는 배부한 때에 에 등록
  • 전자기록물 : 최종 결재자 결재 시 또는 업무담당자 문서처리 시 자동 등록
  • 비전자기록물 :  ‘비전자문서등록’하고 기록물에 등록번호 표기
  ※ 스캔문서는 사본(원본 불인정)이므로 비전자문서 원본 보관·관리
  • 첨부물의 분리 등록
    - 기록물의 본문과의 규격 차이가 심하거나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된 경우
    - 본문의 생산(접수)등록번호에 첨부 일련번호 추가

예) (전자기록) 등록번호: OO과-600
          (비전자첨부물) 분리등록번호: OO과-600-1
  • 시청각기록물 대상은  ‘비전자문서등록’으로 등록
    - 학교 주요행사, 건물 증·개축 등 시행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 졸업앨범(CD 포함) 발간 시 등록, 서고에 관리(CD는 시청각기록물로 관리) 
  • 회의록 등록
    - 을 통해 생산·등록(별도 수기등록대장 작성 불요)
    - 생산·등록(첨부 등록 포함)시, 회의록임을 알 수 있도록 문서 제목에 표시

예) OO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 회의록 구성요소 : 회의명,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③ 기록물 등록 주의사항 
  • 전자문서 파일 첨부 시 암호화 금지
    -  문서보안 또는 열람 범위 지정 기능을 활용해 열람 제한
    ※  생산·유통되는 문서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대상 아님
  • 압축파일 조건부 허용하나 다중 압축 금지   
  • 전자문서 붙임으로 연결정보(링크) 파일 첨부 지양

￭ 대장ㆍ도면ㆍ카드류�등록
� �문서관리� >�문서함� >�문서

등록대장�>�비전자문서등록�>�문서

정보,�경로정보,�접수정보,�관리정보

입력�>�저장

￭ 간행물,� 행정박물은� 별도� 대장을� 마련
하여�등록�후�관리

￭ 여러해�생산되는�대장류의�경우�생산이�
종료된�시점에�등록

� �예)� 생산기간� ’20~’23년의� 경우�

‘23년에�등록

￭� 등록번호,� 문서번호란이� 없는� 문서� ·�
카드� ·�도면류의�등록번호�표시�방법

�•�생산등록번호:�왼쪽�상단에�표시

생산
- 

(     .      .     .)

�•�접수등록번호:�오른쪽�상단에�표시

접수
- 

(     .      .     .)

�•�크기는�기록물�유형에�따라�적절히�사용

�•�첫�줄에�처리과명과�등록번호�기재�

� � � 예)�○○학교-1234

�•�괄호�안에�생산·접수일자�기재

� � � (민원문서� 등� 필요시,� 접수일자와�

시·분�기재)

￭ 그� 외� 「학교� 기록물� 관리� 매뉴얼」
(2023)�참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Ϲ����������ѹ���
https://www.law.go.kr/����/������Ϲ����������ѹ��������
https://www.law.go.kr/����/������Ϲ����������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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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편철

￭ 문서의�면�표시
�•�건� 단위:�중앙�하단에�표시

(예)�3면이�1건일�경우�3-1,�3-2,�3-3

�•� 철�단위(과제카드):�우측�하단에�표시,�

표지와�색인목록을�제외한�본문

부터� 위에서부터� 일련번호� 표시,�

동일문서철� 2권� 이상일� 경우� 2권

부터는�앞권�마지막�면수에�이어서�

일련번호�부여(양면�모두�사용�시�

양면�모두�면수�부여)

￭ 표지·색인목록�출력
�•� �과제관리�>�나의과제�>� �해당�

과제카드� >�표제부-표지색인� >� 생산

연도�>�문서구분�>�출력구분�>�표지·

색인목록�출력

￭ 그�외� 「학교�기록물�관리�매뉴얼」
(2023)�참고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3조(편철 및 관리)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7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부터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 기록물의 편철
  • 전자·비전자기록물 : 단위과제별로 부여된 과제카드(=기록물철)에 편철 
  • 비전자기록물은 보존용 표지(색인목록 포함)로 묶어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
② 비전자기록물 편철 및 관리
  • 편철 순서 : 기록물철 표지 → 색인목록 → 발생 순으로 정리(1월→12월)
  • 편철량 : 권당 100매 이내, 100매 이상일 경우 분철하되 동일 제목과 
             분류번호 부여, 괄호 안에 권 호수만 다르게 표기
             (예) 기록물관리(2-1), 기록물관리(2-2)
  • 표지와 색인목록 출력 방법
   -  과제관리 → 나의과제 → 과제카드명 → 표지/색인 → 출력
   - 분리등록한 첨부물은 에서 기안문을 출력하여 함께 보관
    ※ 에서 출력한 문서는 원본대조필 날인을 해야 함
  • 정리 예시

<진행문서파일> <문서�편철> <문서�보관>

→ → →

업무�진행�중 철표지�>�색인목록�
>�발생순�정리 집게고정 �보존상자�표지�

부착

③ 카드·도면류의 편철
  • 활용기간 종료된 카드·도면류는 각각 보존봉투에 넣어 보존상자(카드류) 

및 도면보관함에 보존 
    ※ 보존봉투당 편철량은 30건(매) 이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Ϲ����������ѹ��������
https://www.law.go.kr/����/������Ϲ����������ѹ��������Ģ
https://www.law.go.kr/����/������Ϲ����������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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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생산현황�통보�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부터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4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물 정리
  • 전자기록물 : 미완료 문서 처리완료 후 이관 과제카드 수집 - 기록물정리완료 실행
    - 미완료 생산문서 : 회수 후 삭제 처리
    - 미완료 접수문서 : 접수 → 업무담당자지정 → 과제카드지정 처리
    - 문서정보(공개여부, 열람범위) 및 과제카드정보(주요내용, 담당자 등) 수정
  • 비전자기록물 : 2월 말까지 전년도 누락 비전자기록물 추가등록 ( 비전자소급등록) 

및 정리
② 생산현황 통보 
  • 기록관(교육지원청) : 생산현황 통보 지침 수립·시행 
  • 처리과(학교) : 생산현황 통보 자료 작성·제출(5월 말까지)
    - 일반기록물,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회의록 유형별 생산현황
  • 기록관 : 생산현황 통보 자료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8월 말까지)

   

                                                                                            

4.� 보관·보존·이관

￭ 기록물�보존기간�및�기산일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

10년/5년/3년/1년

�•�보존기간�기산일

� �→�생산연도�다음해�1월� 1일

￭ 그� 외� 「학교� 기록물� 관리� 매뉴얼」
(2023)�참고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부터 제32조(기록물의 이관)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① 비전자기록물 이관
  • 기록물 보관 
   -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범위 내 처리부서에서 보관 후 서고로 이관
  • 이관목록과 함께 단위과제(=기록물철)별로 보존상자에 넣어 학교서고로 이관
  •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이관시기 도래 기록물은 10년 범위 내

단위과제(=기록물철) 단위로 이관 시기 연장 가능
    →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작성·제출
② 전자기록물 이관 :  과제관리/기록물 이관(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실시)
③ 기록물 보존 
  •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4년)」 단위과제 보존기간 동안 보존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Ϲ����������ѹ��������
https://www.law.go.kr/����/������Ϲ����������ѹ��������
https://www.law.go.kr/����/������Ϲ����������ѹ��������Ģ
https://www.law.go.kr/����/������Ϲ����������ѹ��������
https://www.law.go.kr/����/������Ϲ����������ѹ��������
http://www.law.go.kr/����/������Ϲ����������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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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기

￭ 기록물�폐기�시�유의사항
�•�심의회를�거치지�않고�기록물

임의�폐기�불가

•�기록물�폐기�시�기록관의�장은�

기록물이�유출되지�않도록�보안에�

유의해야�함

•�처리과에서는�일체의�기록물�폐기� �

불가,�벌칙조항(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제50조)의�무단�파기에�

해당하는�것으로�간주함

￭ 그�외� 「학교�기록물�관리�매뉴얼」
(2023)�참고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서)

 
① 기록물 폐기  
  • 대상 :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관할 기록관[교육(지원)청]의 폐기계획에 따라 작성 후 제출
   - 학교기록물담당자는 폐기 대상기록물 선별 및 담당자의 의견수렴 후 작성
   - 기록물의 폐기 결정은 기록관에서 법령의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처리과(학교)에서는 일체의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음
  • 관할 기록관의 폐기 여부 결정 
   - 민간전문가(2인 이상) 및 소속 공무원으로 5인 이내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후 폐기 결정된 기록물의 물리적 폐기 실시
② 기록물 폐기 방법
  • 전자기록물의 폐기
   - 해당 기록물의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폐기
  • 비전자기록물의 폐기
   -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처리
   - 민간업체에 위탁 시, 보안 각서 징구 및 폐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Ϲ����������ѹ��������
http://www.law.go.kr/����/������Ϲ����������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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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인계·인수

공무원이�인사발령�또는�업무분장�조정�등의�사유로�업무를�인계·인수하는�때에는�해당업무에�관한�모든�사항이�구

체적으로�나타나도록�업무관리시스템이나�전자문서시스템을�이용하여�인계·인수하여야�함

1.� 업무의�인계·인수

￭ K-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등을

� �이용하여�업무를�인계·인수

� •�시스템의�자료를�최신의�정보로�유지

�•�별도의�업무인계‧인수서를�작성
�•� 인사이동시� 전임자의� 권한� 인수

인계�방법�참고

�•� K-에듀파인(업무관리)�매뉴얼�참고

￭� 업무인계·인수서�1부�학교�보관
� •� 업무인계·인수서� 날인�후�스캔하여�

K-에듀파인(업무관리)�비전자문서등록

TipTipTipTipTip

∘ 행정업무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인계·인수 시기
  • 공무원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시 인계
  •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
  •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즉시 인계
② 업무인수인계
  • 순서 : 업무관리 > 업무인계인수 > 인계신청 (기본정보, 업무현황 작성) >
           인수요청 > 인수확인 > 입회확인
③ 권한인수인계
  • 순서 : 업무관리 > 서비스공통 > 권한관리  > (재정)접근권한관리 > 권한
           인수인계 

2.� 학교장�인계·인수

￭ 위험시설물�관리대장
� •� 학교장,� 교육행정실장� 업무인계·

인수서에�포함

�•�위험시설물�관리대장�작성�방법�참고

￭ 예금잔고증명서�발급�시�발급신청일
� �현재로�요청하면�해당일은�입출금

� �처리가�되지�않으므로�유의

TipTipTipTipTip

∘ 행정업무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인계인수)
∘ 경기도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제10조(업무의 인계·인수)

� 학교장

① 인계·인수 기한 :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② 인계·인수 방법 
  • 학교장 업무인계·인수서 3부 작성 → 인계자, 인수자, 학교보관용 각 1부
  • 현금출납부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인계 연·월·일 기재, 연서로 날인

� 분임재산관리관�

① 인계·인수 방법  
  • 재산관리 인계·인수서 3부 작성 → 인계자, 인수자, 학교보관용 각 1부
  • 재산대장 : 통합자산관리 > 재산관리 > 재산대장관리 > 재산대장관리
  • 발령 전일 현재의 재산대장 기준
  •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ǿ�����ſ����ѱ��������Ģ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ǿ�����ſ����ѱ��������Ģ
https://www.law.go.kr/��ġ����/��������Ư��ȸ��Ұ��������������ʽ����Ģ
https://www.law.go.kr/��ġ����/�������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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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행정실장

인계·인수

￭ 인사발령자�처리사항
� •� 연계기안,� 결재대기,� 진행중문서를�

처리하여야�소속기관�변경�가능

�•� 개인설정� >� 개인정보관리�

메뉴에서�인사이동에�따라�변경된�

정보를�수정(결재�직위명,�전화

번호�등)

￭ 과제카드�담당자�처리사항
� •� 과제카드관리� >� 과제카드함

에서� 이전� 담당자의� 과제카드를�

조회,� “담당자일괄지정”� 버튼으로�

신규� 담당자를� 해당� 과제카드�

전체의�담당자로�변경

TipTipTipTipTip

∘ 행정업무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2조(인계의 절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물품사무 인계보고)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105조

(인계의 절차)
∘ 경기도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제10조(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출납원�

① 인계·인수 기한 :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② 인계·인수 방법
  • 현금출납부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출납원 업무 인계‧인수서 3부 작성(인계자, 인수자, 학교보관용 각 1부)
  •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물품출납원�

① 인계·인수 기한 :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② 인계·인수 방법
  • 관련대장 : 통합자산관리 > 물품관리 > 대장및조회 > 물품보유현황
  • 발령 전일 현재의 대장 기준
  •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보관 내역 3부 작성(인계자, 인수자, 학교보관용 각 1부)
  • 인계 연·월·일 기재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

보안담당관

① 인계·인수 방법
  • 비밀관리기록부(대장) 마감(발령 전일 현재)
  ※ 인사이동에 따른 보안업무 인계·인수 요령 참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Ģ/���Ⱦ������������Ģ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s://www.law.go.kr/��ġ����/��������Ư��ȸ��Ұ���ǰ�������ʽ����Ģ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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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대리

기관장,�부기관장이나�그�밖의�공무원에게�사고가�발생한�경우에�직무상�공백이�생기지�않도록�해당�공무원의�직무를�

대신�수행하는�것

1.� 교장·교감�직무대리

￭ 사고
� •�전보,�퇴직,�해임�등으로�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해당�직위가�공석인�경우

�•�출장,�휴가,�결원�보충이�없는�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수�없는�경우

￭ 직무대리자의�권한
� •사고가�발생한�공무원의�모든�권한을�

가짐

�•권한에�상응하는�책임을�짐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직무대리규정 제1조(목적)부터 제8조(위임규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교장의 직무대리 
  • 교감 :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 없음
  • 교감 부재시 :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수석교사 포함)
  • 회계관직명 등록 : 교장의 직무대리자를 ‘학교장직무대리’로 등록
�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회계관직사용자관리 > 학교장 

직무대리(사용자, 직무대리기간, 변경사유) > 저장
② 교감의 직무대리
  •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수석교사 포함)
  ※ 기관장(교장)과 부기관장(교감)의 직무대리는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지 않음
    (단, 직무대리 명확성을 위해 직무대리 명령 내부결재를 득할 필요 있음)

2.� 교장·교감�외의�직무대리

￭ 직무대리자�지정�

� •� �개인설정�>�부재정보관리�>

신규,� 부재기간,� 부재사유,� 대리결

재자�설정�>�저장

�•� NNNNN � 승인사항� >� 상신함� >� 대리결

재자�지정� >�행추가,�대리결재기간,�

대리결재자�설정�>�저장

￭ 임시출납원을�임명하지�않는�경우
� •�출장�중�학교카드�사용

�•�출납원의�단기간�출장,�교육�등

� � � � (학교운영에�지장이�없을�때)�

￭ 전자자금이체�권한�부여�
� • �서비스공통�>�권한관리�>�

(재정)접근권한관리>사용자별권한

관리� >�사용자�조회�>�행추가�>�

세부시스템(학교지출관리)�>�

전자자금이체(지출)담당�선택�>�

공문번호�작성� >�저장

TipTipTipTipTip

∘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부터 제8조(위임규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 직무대리자�지정�

① 대상자 : 교육행정실장, 교원 등
② 직무대리자 지정 : 직무대리 명령서 발급
  • 사고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직무대리명령서 발급 생략 가능 
  • 내부통신망 등으로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
  • 교원(일반직)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지정
 
� 임시출납원�임명�

① 임시출납원 임명 시기
  • 출납원(교육행정실장)이 장기휴가나 장기 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현지에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② 출납원대리자의 회계관직명을 ‘출납원직무대리’로 등록
�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회계관직사용자관리 > 출납원 

직무대리(사용자, 직무대리기간, 변경사유) > 저장
�   • 출납원 업무복귀 시 직무대리자의 원래 결재직위명으로 변경
③ 학교지출관리(전자자금이체) 권한 부여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ߵ����
https://www.law.go.kr/����/�����븮����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븮����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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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인사

업 무 명  인사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상훈법 
 ◦ 상훈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업무개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과 교육훈련, 포상업무, 휴·복직업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에 대한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근무성적 평정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3. 포상

 4. 휴·복직 

 5.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6.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지방공무원인사과, 2023.)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3.)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지방공무원인사과, 2024.)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2024.)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2024.)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교원인사과, 2024.)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유치원, 초등)(교원인사과, 2024.)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5555&bbsMasterId=BBSMSTR_000000030194&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law.go.kr/������Ģ/��������������Ʒÿ��ħ
https://www.law.go.kr/������Ģ/�������������������ó����ħ
https://www.law.go.kr/������Ģ/�������������Ǿ�����ħ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Category=&searchTab=data&bbsId=1034713&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D%B8%EC%82%AC%EA%B4%80%EB%A6%AC&pBbsNo=1768&replyNo=0&reservYn=N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Category=&searchTab=data&bbsId=103511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D%B8%EC%82%AC%EA%B4%80%EB%A6%AC&pBbsNo=1783&replyNo=0&reserv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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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업무�지침(경기도교육청)에� 따라� 5급�일반직공무원은�성과목표를�설정하여�평가

단,� 6급� 이하�일반직공무원은�성과목표�선정의�예외로�규정되어�있음

1.� 근무성적평정서�작성

� � � (평정대상�공무원)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평정시기)

① 근무성적 정기 평정 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
②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 단위과제를 선정하여 주요 실적 기재
  • 단위과제는 반드시 최소 3개에서 최대 4개로 제한
  • 추가업무란을 설정하여 연초 이후 추가된 업무 기재 

2.� 근무성적평정

� � � (평정자)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구분
6급이하�일반직

제1평정자 제2평정자 확인자

유·초·중·고·특수
교장(원장) (국단위)담당국장 교육장

교장(원장) (과단위)담당과장 교육장

② 근무성적의 평정
  • 확인자와 평정 방향 협의            
    - 평정자는 평정실시 이전 확인자와 평정방향 협의
    - 평정자는 협의된 평정방향에 따라 평정하되 소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독자적으로 평정함 
  • 근무실적 평정(50점 만점으로 평정)
     -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을 100%로 조정하여 정함
     - 평정요소별로 5단계 평정
     - 단위과제별 업무비중 × 합산점수 = 평정점(50점 만점)
  •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만점으로 평정)
     - 5단계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은 배점 × 1/5로 균등 배분
       (배점이 9일때 : 탁월 9, 불량은 9 × 1/5) 
     - 직무수행태도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5점 범위 내 평정
       [감점기준 지정현황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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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정등급(점수)�결정

� � �및�의견작성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평정등급(점수) 결정 
② 평정의견 작성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제1평정자가 작성

4.� 평정단위� 서열명부� 작성�

및� 평정결과�공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단위 서열명부 작성
  • 확인자는 평정등급(점수)을 확인하고 평정자와 함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작성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절대평가로 평정
  • 확인자는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 상호간의 서열조정 불가
② 평정결과 공개
  • 평정대상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정대상기간 내 평정자의 평정

결과 공개(평정대상기간 내 평정자의 평정결과로 한정)
  • 근무성적평정 완료 후 평정결과 공개요청 기간 고지

5.� 평정결과�이의신청�및�결정

TipTipTipTipTip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 제기
  • 확인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함
②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및 결정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이의신청 가능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확인자에게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통보
  •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결과 조정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단위� :�평정단위기관

�•�명칭� :� [평정단위기관명]

� � � � � � � �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구성� :�평정대상�공무원�소속
평정단위의�장이
지정하는�5인�이상의�
위원으로�구성

�•�위원장� :�평정단위의�장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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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무원�교육훈련

상시학습체제�유지�및�자기개발을�통하여�직무수행의�전문성과�미래지향적�역량을�갖춘�인재로�성장

지방공무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매년�자기개발계획을�수립하고�일정�기간�이상�교육을�이수해야�승진

1.� 교육훈련시간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교육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3조(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구�분

일반직�공무원

비고
5급�이하

종전�기능직�및�
별정직�공무원

총�교육시간 80시간�이상 30시간�이상 � ‧ 2008년(50시간)
� ‧ 2009년(60시간)
� ‧ 2010년(70시간)
� ‧ 2011년(80시간)�

기관주관�의무교육시간 24시간�이상 9시간�이상

기관주관�집합교육시간 14시간�이상 7시간�이상

 ②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 당해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이수 기준시간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12”로 산출하며, 근무개월은 역(歷)에 의한 방법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 근무연수는 2008. 1. 1.부터 기산하며, 2008. 1. 1.이후 승진자는 승진일로부터 

기산함
   •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다만, 휴직 또는 파견기간은 상시학습 이수·반영 가능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60일 초과)와 출산휴가 기간은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미충족자의 경우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

￭�교육훈련시간의�승진반영�시기
�•� 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
� � � �반영은� 2008.� 1.� 1.부터�

� � � �기산한�근무기간�및�교육훈련

�� � �시간을�대상으로�2009.�1.�1.

� � � �이후�승진심사�시부터�적용

� � � � [승진반영제도�관련�유의사항]

￭ 2009년� 이후� 승진임용� 근무기간�

기산일

�•� 2009.�1.�1.�이후�승진임용의�경우�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기산일은�2008.�1.�1.

 ￭ 지방공무원�교육훈련
�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교육훈련� 오류� 및� 부정입력자�
엄중�문책(적발시�징계조치)

� ￭ 종전�기능직�

� � •�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보는�종전�기능직공무원

� � � � � (단,�전직시험에�의해�일반직으로�

전환된�자는�제외)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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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의�인정범위

및�시간

￭�교육훈련의�구분

�•� 기본교육� :� 신규임용후보자,�

신규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 전문교육� :� 공무원이� 담당
하고�있거나�담당할�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습득하기�위한�교육

�•� 기타교육�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으로서� 공무원� 스스로�

하는�직무관련�학습�및�연구�

활동(직무관련�워크숍,� 자격증�

취득�등)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교육훈련 교육이수시간 : 의무교육 이수 시간 + 기타교육 이수 시간

②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모두 교육훈련으로 인정
  • 명확한 실적 인정 근거에 의거 실제 교육 시간 인정
  • 각 유형별 연간 최대 인정시간 적용

  교육훈련시간�적용�사례�참고

  • 기관주관 집합교육 연간 의무이수 시간 신설(2013.7.1. 시행)
    - 일반직 연간 14시간 이상 ☞ 미충족 시 승진 불가
      (종전 기능직 및 별정직은 연간 7시간 이상)
    - 의무집합교육 시행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013. 7. 1. 이전에 

동일 직급에서 이수한 기관주관 집합교육 인정
    - 쌍방향 원격교육 집합교육시간 인정
  • 명확한 실적 인정 근거에 의거 실제 교육 시간 인정
  • 동일 직급 내 동일 과정 중복연수 불인정(단, 예외적 인정 가능)
    - 동일 직급 내 동일 과정 중복연수 실적 발견 시 사전 통보 없이 직권 삭제
    - 교육훈련 오류 및 부정, 중복입력자에 대한 엄중 문책
    - 적용 예외
      :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

(예 : 청렴, 재난·안전, 응급처치, 성폭력 등 개별법에 따른 교육 등)은 
매년 인정

      : 교육 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예외적 인정 가능

③ 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주관 의무교육)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선발 및 교육명령 등을 통해 각급 중앙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과 
민간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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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실적�관리

∘ 지방공무원교육법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의무사항)   
  • 수립 대상 : 일반직공무원
  • 수립 기한 : 매년 1월 말까지 수립
  •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 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 

계획 수립
   - 직급별 이수 시간의 100% 이상 작성
   NNNNN  NEIS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 기본메뉴 > 상시학습 > 자기개발계획수립
② 상시학습 실적관리
  • 기관주관교육훈련 이수 실적 : 도교육청 교육훈련부서에서 일괄 등록
  • 개인학습 : 교육이수 후 증빙자료에 의해 개인별 등록 
   NNNNN  NEIS 상시학습 실적 등록
   - 기본메뉴 > 상시학습 > 상시학습실적등록
  • 실적관리 : 학교장 및 부서장

학교장�및�부서장 인사·교육훈련부서

� •�소속�직원�교육훈련�실적�종합관리

�•�자기개발계획�수립�지원·확인

�•�교육훈련�실적�분기별�확인·독려

�•�기관주관교육,�개인학습시간�확인

� � � � (충족,� 미충족�여부�확인�등)

� •�교육훈련시간의�승진임용�등�반영

�•�연간�교육훈련시간�충족�여부�확인�등

� •�교육훈련부서�주관�교육실적�입력

� � � � (도교육청)

③ 교육훈련 관리
 • 소속 직원 분기별 교육훈련 실적 현황 점검(NEIS 실적 확인)
 •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육실적 등록 승인권자
  -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리책임자 : 교(원)장
  -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각 부서 : 부서장
 • 주관 기관(부서)의 교육훈련 관리 철저(학교 포함)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협의회, 연찬회 및 회의를 워크숍 명칭을 사용한 경우

에도 실적은 직무(직장)교육으로 등록
  - 워크숍이나 세미나, 학술대회는 주제발표자, 토론자, 참가자 등의 모든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
  - 단순 업무, 회의, 전달 교육, 설명회 등은 인정 시간 제외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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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

1.� 포상대상자�선정

￭ 포상�추천�제한기준�강화
� •� 주요�비위(금품·향응�등�수수�및�
제공,�횡령·배임,�성폭력,�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위반)�또는�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형사처벌�받은�경우,�형벌의�

종류와�횟수에�관계없이�추천�제외

(선고유예를�받은�경우�포함)�

TipTipTipTipTip

 ∘ 상훈법 제14조(근정훈장), 제23조(근정포장)
 ∘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공적심사)
 ∘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포상의 종류 및 훈격
종류 포상명 훈격 시기

재직
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정기(상반기,� 하반기)

우수공무원포상 훈·포장�외 정기

국민교육유공공무원포상 국무총리�외� 정기

대한민국공무원상 훈·포장�외 정기

교육행정활동 교육감 정기(상반기,� 하반기)

경기교육대상 교육감 정기

퇴직
공무원
포상

정년퇴직공무원 재직기간에�따라�
결정

⇒�포상�추천�시
참고사항�

6월말,� 12월말
(교육공무원� :� 2월말,� 8월말)

명예․의원�등�
기타퇴직공무원

6월말,� 12월말
(교육공무원� :� 2월말,� 8월말)

 ② 포상대상자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자
   •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 친절·봉사행정 실천 및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③ 포상 추천 제한 대상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경징계가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추천 가능)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④ 재직기간 산정
   •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 군 의무복무기간과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및 노조전임휴직인 경우 포함
     ※ 육아휴직 및 고용휴직, 노조전임휴직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만 포함

2.� 공적조서�작성�및�제출  
 ① 공적조서 작성
   • 상훈업무관리시스템 사용법 연수·숙지
   • 공적내용 입력 ⇒ 사전준비 : 포상대상자 인사기록카드나 NEIS 출력물  
   • 보고용 파일 작성
 ② 공적조서 제출
   • 제출처 :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제출자료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 
     ⇒ 인사기록요약서, 공적조서, 포상추천명단, 동의서, 주요 공적 내용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ƹ�
https://www.law.go.kr/����/����ǥâ����
https://www.law.go.kr/��ġ����/���������п�������ǥâ���������ʽ����Ģ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undefined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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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복직

1.� 휴직의�종류와�기간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공무원임용령 제31조

 
 ① 휴직의 효력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② 휴직의 종류 및 기간

구분 종류 휴직기간 보수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급

직

권

휴

직

질병휴직
1년

(1년�범위�내�
연장�가능)

1년까지�7할
1년이후�5할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공무상질병휴직
3년

(2년�범위�내�
연장�가능)

10할 10할�반영 10할�반영
복직시
10할�반영

병역휴직 복무기간 미지급 10할�반영 10할�반영 10할�반영

행방불명휴직 3개월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법률의무수행휴직
의무수행
기간

미지급 10할�반영 10할�반영
복직시
10할�반영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미지급 10할�반영 10할�반영
복직시
10할�반영

청

원

휴

직

유학휴직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5할�지급
(2년이내)

5할�반영 5할�반영
복직시
10할�반영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 3년)

미지급 10할�반영 10할�반영
복직시
10할�반영

육아휴직
한�자녀당
3년�이내

8할�지급
(12개월)

상한�150만원
하한�70만원

최초�1년
10할�반영
(둘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최초�1년
10할�반영
(둘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최초�1년
10할�반영
(셋째�자녀
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연수휴직 2년�이내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가족돌봄휴직
1년�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해외동반휴직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자기개발휴직 1년�이내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 경력 산입
   [초과 기간 인정 시점은 후순위(혹은 동시)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이 되는 때]
③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 그 외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단, 행방불명은 결원 보충 불가)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할 사람이 지방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와 수당신청서를 
관할 인사부서로 제출

￭ 직권휴직
� •� 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에도�불구
하고� 해당� 사항이� 되면� 휴직을�

명하여야�함

￭ 청원휴직
� •� 공무원이�휴직을�원하면�임용권자는�
휴직을�명할�수�있음

� � �단,� 육아휴직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명하여야�함

￭ 동일자녀�육아휴직수당
 •�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
(동시휴직가능)�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10할�

지급(상한액� :� 200~450만원)�

￭ 육아휴직수당�지급
� •� 사후�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현� 근무� 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육아휴직수당�

대상�여부�확인�후�소급�지급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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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복직  

휴직�및�휴직�연장

 ① 휴직원 제출(본인 작성) : 휴직일 15일 전까지 신청
   • 휴직 사유 증빙자료 첨부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전예고서 첨부 
 ② 휴직원 접수, 검토 및 제출(공문 첨부) : 학교장 → 교육장(감) 
   • 제출서류 : 휴직원(본인 작성), 휴직 사유 증빙자료, 학교장 의견서    
 ③ 휴직 발령 및 인사 발령 통지 : 교육장(감)→ 학교장→ 본인
 ④ 관계대장 정리 : 발령대장 등
 ⑤ 휴직의 연장 : 휴직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
 ⑥ 휴직자의 복무 관리
   • 휴직 실태점검(학교장)
     ☞ 학교장은 휴직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사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 휴직자는 매 반기별 휴직실태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결과 및 보고서를 관리해야 함.【휴직자 자체 복무점검 결과】 양식에 
따라 교육청에 제출

     ☞ 복무상황 점검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적발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증빙자료 첨부)

   • 복무상황 보고(휴직자)
구분 교원 지방공무원 비고

법적근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동태파악)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7

(휴직자의�복무관리)

보고시기
반기별�보고

6월� 30일,� 12월� 31일

분기별�보고(질병,�유학,�육아,�자기개발)

반기별�보고(고용,�연수,�가족돌봄,�해외동반)

【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제출

학교장에

보고

  •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교육청)
   ☞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
   ☞ 심사 결과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면 복직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함

복직

 ① 복직원 제출(본인 작성) : 복직 사유 증빙자료 첨부
   • 휴직 사유 소멸 시 : 30일 이내 복직 신고 
     ⇒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함
   • 휴직 기간 만료 시 : 30일 이내 복직 신고
     ⇒ 당연 복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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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무원의�호봉획정�및�정기승급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따라�소속�지방공무원의�정기승급�및�호봉� (재)획정은�교육장에게�위임

1.� 초임호봉�획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경력증명서 등 제출(공무원 본인 → 임용기관)
② 필요시 전력 조회(유사 경력은 반드시 전력 조회)
  • 임용기관(조회) ↔ 경력증명발급기관(회보)
③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2] 적용
  •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외 확인[영 제8조 제3항]
④ 계급별 경력 기간 계산
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심의, 경력 인정 여부 결정
⑥ 공무원의 초임 호봉표[별표1] 적용
  • 경력이 없는 경우 : 당해 계급의 1호봉
  • 경력이 있는 경우(군복무의무기간포함)
경력구분(임용계급기준) 초임호봉�획정�방법

같은�계급의�경력 경력연수� +� 1

높은�계급의�경력 경력연수� +� 1� (임용되는�계급의�경력으로�봄)

낮은�계급의�경력
가장�낮은�계급의�경력연수에� 1을�더하여�호봉�획정�후�
순차적으로�승진하는�것으로�보아�호봉�획정은�
승진시의�호봉획정표[별표9]� 준용

군복무의무기간 임용되는�계급의�근무연수로�본�후� +� 1

 ⑦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2.� 호봉�재획정

 ￭ 호봉�재획정�시기

� � •� 공무원경력�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1일

� � •� 유사경력�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1일

� � •� 휴직,�정직,�직위해제�시는�복직일
� �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 산입�

하는�경우(제14조�제2호)

� � �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 말소�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②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신청서(본인)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 → 호봉 재획정일 

현재 총 경력 기간에 새로운 경력합산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라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

③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될 때
  • 초임호봉표, 경력환산율표, 기산호봉표, 승진 시 호봉획정표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심의, 경력 인정 여부 결정
⑤ 지방공무원 호봉 재획정
   NNNNN  호봉 개요 등록 > 호봉재획정 대상자 관리 > 호봉재획정 산정 작업 > 

호봉재획정 작업 마감 > 임용 발령 자료 생성 및 발령 처리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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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진�시의�호봉�획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호봉 획정 시기 : 승진일
②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않으며, 승급된 호봉 기준으로 승진 호봉 획정
③ 승진시의 호봉획정표[별표9] 적용 → 호봉 획정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 1호봉 � 1호봉

� 2호봉�~� 32호봉 �승진�전�호봉� -� 1

   • 모든 계급에서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 전 계급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의 잔여기간으로 함 
④ 승진시의 호봉획정
   NNNNN  호봉 재획정의 처리 방법과 동일

4.� 정기승급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 •� 징계처분,�직위해제�또는�휴직기간�중
� � �⇒�공무상�질병�제외

�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기간이�경과할�때까지

� � �⇒�강등‧정직� :� 18월
� � � � � � 감봉� :� 12월,� 견책� :� 6월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인한�징계처분의�경우

� � �⇒�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가산

￭ 승급제한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에�

승급시키는�경우

� •� 당해� 공무원이� 승급�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하지�못함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정기승급) 부터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①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② 정기승급 요건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③ 승급기간의 계산
  • 승급기간의 계산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 획정 이후 최초 승급 시 
    ⇒ 호봉 획정 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 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

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호봉 획정 후 두 번째 이후 승급 시 
    ⇒ 종전 승급 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

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④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 승급 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
    NNNNN  정기승급 개요 추가 > 정기승급 대상자 관리 > 정기승급 산정 작업 > 

정기승급 작업 마감 > 임용 발령 자료 생성 및 발령 처리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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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봉의�정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호봉의 정정)

① 대상 및 요건 :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② 시기 :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③ 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 호봉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④ 보수의 정산 
  • 소급하여 정정된 전 기간을 정산 대상 기간으로 삼아야 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 :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 진행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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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공무원의�호봉획정�및�정기승급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에�의거�소속�교원의�정기승급�및�호봉� (재)획정은�교육장에게�위임

1.� 초임호봉�획정

TipTipTipTipTip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공무원 본인 → 임용기관)
② 필요시 전력 조회(유사 경력은 반드시 전력 조회)
  • 임용기관 ↔ 경력증명발급기관
③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22] 적용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 경력환산율표 적용 예외 확인[영 제8조 제3항]
  • 경력의 중복 또는 대학원 경력과 타 경력 중복 시,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④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별표 23]
    (총수학연수� -� 16)� +�가산연수

⑤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별표 25]적용

    

자격별 기산호봉

1급�정교사�및�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9

2급�정교사�및�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8

⑥ 교원호봉 획정 산정 공식
    환산경력연수�＋�학령가감❲별표23❳＋�기산호봉� 〔별표25〕

⑦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심의, 경력 인정 여부 결정
⑧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2.� 호봉� 재획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요건
  • 새로운 경력합산 및 자격, 학력 변동이 생긴 경우
  • 직명 변동이 생긴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또는 호봉 획정 방법 변경 시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③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신청서 제출(본인) → 합산할 경력 구분 → 호봉 재획정일 현재 

총 경력 기간에 새로운 경력합산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라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 산출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심의, 경력 인정 여부 결정
⑤ 교육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 호봉�획정의�절차

￭�대학원�경력
� •수업연한에�따라�각�대학원에서�학칙
� � �으로�정한�최저�수업연한.�다만,�박사
� � �학위는�최대�3년의�범위에서�인정￭ 총수학연수
�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 �제4호(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및�고등
�� �기술학교�제외),�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제6호에�규정된�학교를�단계적
�� �으로�수학하여�최종학교를�졸업할
�� �때까지의�법정�수학연한의�통산�연수
� � (초� :� 6,�중� :� 3,�고� :� 3,�대학� :�법정�
수학연수)￭ 가산연수

� •�교육공무원�중�수학�연한�2년�이상인
� � �사범계학교�졸업한�자�⇒�1년�
� •�특수학교�교원�및�특수학급�담당�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근무�교원�중�특수
� � �학교�교원�자격소지자�⇒�1~2년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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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승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부터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② 정기승급요건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③ 승급기간의 계산
   • 승급기간의 계산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 이후 최초 승급 시 
    ⇒ 호봉획정 시 산출한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호봉획정 후 두 번째 이후 승급 시 
    ⇒ 종전 승급 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④ 근속가봉 : 가산횟수 10회 이내
   • 최고봉(40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가봉 지급
⑤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하며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NNNNN  정기승급 개요 추가 > 정기승급 대상자 관리 > 정기승급 산정 작업 > 
        정기승급 작업 마감 > 임용 발령 자료 생성 및 발령 처리

4.� 호봉의�정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대상 및 요건 :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② 시기 :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③ 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
  •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
  • 호봉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④ 보수의 정산 
  • 소급하여 정정된 전 기간을 정산 대상 기간으로 삼아야 함 
  • 기산점 :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 진행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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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교육공무직원�및�기타직

업 무 명  교육공무직원 및 기타직(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간제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고령자고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채용절차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약칭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병역법

업무개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 복무 및 보수와 기타직 관련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교육공무직원 인사

 - 대체인력 채용 시의 내용 보완
 - 특수운영직군 관련 사항 반영
 - 채용 구비서류 변경 반영 및 보완
 - 공청채용 업무지침에 따른 사항 반영

 2. 교육공무직원 복무  - 복무제도안내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3. 교육공무직원 보수
 -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반영
 - 2024년도 생활임금 반영

 4. 사회복무요원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노사협력과, 2022.)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노사협력과, 2022.)
◦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지침(노사협력과, 2024.)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노사협력과, 2023.)
◦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노사협력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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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직원�인사
 

1.� 채용

￭ 교육공무직원� 휴가� 및� 휴직에�

따른�대체인력�채용�관련�사항

� •�교육공무직원�휴가�및�휴직에�

따른�대체인력�채용�방법

�•�휴가�또는�휴직�사유�발생�시에만�

적용

�•�결원,�퇴직�시�학교장�자체(임의)�

채용�불가

※�조리(실무)사의�경우�중도�

퇴직으로�인한�결원�대체�

채용�가능(1개월�이내)

�•�휴가사유�또는�휴직사유�부적

정시�대체근로자�승인�불가

TipTipTipTipTip

￭ 채용� 공고� 기재� 사항(「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지침」제13조)

� •�채용분야별�채용예정인원,�업무

내용,�응시자격,�계약기간�등

�•�채용서류의�접수에�관한�사항

�•�채용서류의�보관기간�및�반환에�

관한�사항

�•�응시원서�교부�및�서류접수�일정

�•�채용�전형�시기�및�방법

�•�합격자�발표�시기�및�방법

�•�그�밖에�시험�실시에�필요한�사항

TipTipTipTipTip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채용절차법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
∘ 고령자고용법 제2조(정의)

교육공무직원�채용�및�운영

① 교육장 채용 직종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별표1]
 • 채용절차 : 정원 책정 요구(사업부서) →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 → 사업추진

기본 계획 수립(사업부서) → 채용 및 배치(교육지원청)
② 학교장 자체(임의) 채용 직종
 • 정원 직종 이외의 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직종의 근로자
   [예.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등]
 •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근로자
 • 교육지원청 사전 승인 없이 모든 인력 학교장 자체(임의) 채용 불가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익자부담 경비 인력 포함)
 • 학교장 자체(임의) 채용 절차
  - 인력풀에 의한 채용(교육지원청 사전 승인 필수)
    교육지원청 사전 승인·인력풀 명단 요청 → 인력풀 등재 확인 → 서류평가 → 면접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채용 및 결과보고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의무 없음(객관적 자료 필요), 공개경쟁채용 진행

  - 공개경쟁채용(교육지원청 사전 승인 필수)
    교육지원청 사전 승인 요청 → 채용계획 → 공고 → 서류평가 →서류전형합격자 

명단, 면접대상자 공고(소속기관 홈페이지) → 면접 →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채용 및 결과보고

    ※ 사전 승인 시 참고 : 교육공무직원 대체직 채용 승인 요청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일을 제외한 7일)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징구
 • 채용공고 생략 가능 사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0조 제1항)
  -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

하는 경우
  -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으로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ٷα��ع�
https://www.law.go.kr/����/�Ⱓ���״ܽð��ٷ��ں�ȣ����ѹ���
https://www.law.go.kr/����/ä�������ǰ���ȭ�����ѹ���
https://www.law.go.kr/��ġ����/������û����ΰ�뿡���ѱ���
https://www.law.go.kr/����/�������������װ���ڰ�����������ѹ���
https://www.law.go.kr/��ġ����/������û�����������������
https://next.share.go.kr/idx-login.do
https://www.law.go.kr/����/�Ƶ���û�ҳ��Ǽ���ȣ�����ѹ���
https://www.law.go.kr/����/�Ƶ���û�ҳ��Ǽ���ȣ�����ѹ��������
https://www.law.go.kr/����/�Ƶ�������/(19234,20230314)
https://www.law.go.kr/����/�Ƶ������������/(33771,20230926)
https://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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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③ 채용계획 시 고려사항
 • 정원관리 직종 교육공무직원, 2018. 3. 1.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2018. 9. 1.자로 정규직 전환된 자 및 2018. 9. 1.자 이후 
채용된 특수운영직군 신규 채용 시 65세 미만자는 무기계약, 65세 초과자는 회계
단위 계약 원칙(예시 : 24. 3. 1 ~ 25. 2. 28.,  24. 9. 1. ~ 25. 2. 28.)

  - 2023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원 계획 3. 인사관리 참고
 • 채용 시 차별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4
 •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노력(「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제4조)
  -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계약제교원 및 특정 교육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가 13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 1명 이상 의무 고용
 • 결격사유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6조(결격사유)
 •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법정 가점(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형평 가점(서류, 면접전형별 만점의 5%)
④ 계약체결
 • 근로계약서, 서약서 작성 및 교부
 • 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5항)
  - 임금(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 업무 등)

 • 채용구비서류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일반건강검진결과서(채용건강
검진대체통보서), 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국민체력100 인증 인증서(특수
운영직군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세부 운영 계획 참고), 산업
안전보건 온라인교육(8시간) 이수증(당직, 미화, 시설관리) 등

 • 대체직 근로자 계약서 작성 시 명시할 사항
  -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기간 명확히 기재
  - 업무 공백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된 인원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원근로자의 공백 사유가 대체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소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공무직원증 발급 : 채용기관의 장은 관리총괄부서의 계획에 따라 공무직원에 
신분증을 발급하며, 교육공무직원은 퇴직, 계약 해지 시 
운영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채용�구비서류�변경
� •�채용�시�구비서류(일반건강검

결과서)�변경�안내(노사협력과

-2319,� 2022.� 3.� 22.)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법정�가점

� •� 「국가유공자법」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4조�등�관련�법령에�

따른�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가점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에�의한�장애인

TipTipTipTipTip

￭�외국인�채용
�•� 「출입국관리법」에�따른�체류자격�

및�비자의�취업활동�범위�확인�

요망(같은�법�시행령�별표1의2)

(재외동포(F-4)는�단순�노무�행위�

등의�취업�활동�제한)

TipTipTipTipTip

￭ 수습기간� 미적용(「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취업규칙」�제14조)

� •�인력풀�등재자가�채용된�경우

�•�교육공무직원�휴가�및�휴직에�

따른�대체인력으로�채용된�경우

�•�근로시간이�현저히�짧은�

단시간�근로자로�채용된�경우

￭ 수습기간� 미적용(「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취업규칙」�제8조)

� •� 6개월�미만의�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경우

�•�결원에�따른�대체인력을�

채용할�경우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Ϥ������縳���������ѹ���
https://www.law.go.kr/����/�������������װ���ڰ�����������ѹ���
https://www.law.go.kr/��ġ����/������û����ΰ�뿡���ѱ���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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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운영직군�채용

 특수운영직군�채용�흐름도(직종�공통)  

시설미화원�채용�및�운영

① 신규 채용
 • 채용기관 : 학교장(기관장)
 • 대상 : 신설,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 방법 :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승인(학교장 임의채용불가)후 3개월 이내 

공개경쟁으로 신규 채용(3개월 이내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재승인을 받아야 함)

 • 학교(기관) 인사위원회 : 채용 절차 전(채용계획에 관한 심의) 또는 채용 
절차 후 모두 가능

② 정년 퇴직 이후 재계약
 • 재계약 요건 충족 시 : 1년 단위 재계약 원칙(인력관리운영심의회 불요)
 • 재계약 요건 미충족 시 : 요건 미충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 필수 
 • 재계약 요건
  -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징구)
  - 체력인증평가(만 65세 이상) : 필수종목(3개) 3등급 이상, 선택종목(3개) 중

2개 3등급 이상
  - 근무성적평정 : 미흡 또는 매우미흡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증 필요
    ※ 미흡(계약 만료 원칙, 단 인사위원회 심사하여 재계약 가능), 매우미흡

(계약 만료 시 고용관계 종료. 인사위원회 심의 필요)
 • 정년도래 이후 최초 재계약 : 기간제 근로자로서 “최초 입사”로 간주

※ 정년 도래 전 근무기간은 정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차수당 : 재계약(기간제 시작) 이후 새로이 재산정하여 매년 지급
  - 퇴직금(DC) : 매년 적립하되 최종 퇴직 시 지급

퇴직자�혹은�결원� 등� 수요�발생 (각급�학교)

인력관리운영심의�신청�및�승인
(도교육청�

담당�부서)

신규채용 (각급�학교)

신규�채용�계획� 수립

인사위원회�채용�심의

채용공고�및� 면접

신규채용�진행

중도�퇴직 정년�도래(만� 65세) (각급�학교)

재계약�진행�시

재계약�미진행�시
퇴직�처리(퇴직금·연차수당�등�정산) (각급�학교)

재계약(1년� 단위�기간제) (각급�학교)

￭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규정�별도�참고

� •�경기도교육청�특수운영직군�취업규칙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시행계획

�� � � (복지법무과-10973,�2018.7.17.)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

직군(시설미화원)�세부�운영계획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

직군(시설당직원)�세부운영�계획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근무�

여건�개선�계획�변경(2023.3.)

� � �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 시설

당직원,�시설미화원,�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시설경비원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인력관리운영심의회�심사�제외�대상
�•특수운영직군(미화,�당직�공통)�정년�

퇴직� 이후� 재계약(1년단위� 재계약�

원칙)

�•휴직·파견�등�결원�발생에�따른�

대체�근로자�채용

TipTipTipTipTip

￭�시설미화원�체력인증평가

�•신규채용� :�6개�종목�모두�3등급�이상

�•정년�이후�재계약(65세�이상)� :�

필수종목(3개)� 3등급� 이상,� 선택

종목(3개)�중� 2개�3등급�이상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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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운영직군�채용
 ③ 대체근로자 채용
 • 중도퇴직의 경우(배치기준 상 결원)
  - 신규채용 시까지 일용직 혹은 용역 계약 및 연장 가능
  - 근로자 퇴직(예정)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채용 승인 신청
 • 병가, 연가, 휴직에 의한 일시적 결원 발생 시 원근로자 복귀(직)까지 대체직 

채용(혹은 용역) 및 연장 승인 가능
 •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함
 • 인력관리운영심의회 불요
④ 배치기준
 • 청소 면적별 배치(안)

 

배치기준
(1교,� 1인)

일�근무시간 권장�청소면적 배치(안)
청소횟수

(권장�안)

6시간 1,000㎡�이하
1명

화장실�주� 5회

공용면적�주�2회8시간 1,700㎡�이하  

- 상기 기준은 시설미화원의 청소 방법, 구역에 따라 개별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1일 기준 청소면적 산출 결과가 상기 배치(안)과 상이할 경우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 구역, 방법 조정 가능
  - 청소구역 조정 등이 어려운 경우 추가인력 신청 가능(인력관리운영심의회 필수)
  - 2인 이상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동일하게 운영 권장
⑤ 근로 조건
 • 방학 중 주당 근로일
  - 3일 이상 권장(청결 상태를 고려하여 3일 미만은 지양)
  - 근로일수 축소 불가
 • 청소구역 및 근로시간
  - 화장실, 공용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춰 청소구역·방법 설정
  - 일반교실은 시설미화원 청소구역에서 제외
  - 일 근로시간은 학교 자율적으로 8시간까지 확대 가능
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운영부서 단위의 근로계약서 변경(수정) 가능

구분 내용

변경�가능

- 방학�중�주당�근로일수�확대

- 근로시간�확대(최대�일8시간까지)

- 요일/시·종업시간�변경

변경�불가 � -�근로일수·시간�축소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학기 중·방학 중 근로 요일을 반드시 명시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예) 학기 중 월∼금 08:30∼15:00(휴게시간 11:40∼12:10)
방학 중 월, 수, 금 08:30∼15:00(휴게시간 11:40∼12:10)

 • 반드시 특수운영직군의 직종명 ‘시설미화원’ 사용(계약서 기재 시 명칭 임의 변경 불가)
 • 대체근로자 채용 외 시설미화원에 대한 일체의 학교장 임의 채용 및 용역 

계약 체결 불가[관련 : 복지법무과-17781(2016. 12. 15.)]
 • 채용 대상자에 대한 나이스등록(계약서 업로드 포함)은 채용시점 처리 완료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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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운영직군�채용
⑦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 설치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휴게시설 설치·운영
  - 관내 모든 학교 : 의무 설치
  - 업무 특성에 따라 위생시설(세면, 목욕, 세탁, 탈의 시설) 설치 권장

 

공간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떨어져야 함

규모
- 최소 바닥면적 6㎡ 확보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

내부
환경

온·습도
- 냉난방·환기시설 마련(동절기·하절기 집중 관리)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 유지 

비품 및 
관리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음용이 가능한 물 등 비치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 표지 부착, 주기적 청소·소독 등 실시,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⑧ 근로여건 개선
 • 피복비(원가통계비목 ‘교직원복지비’) 예산 의무 편성
  - 여름용 작업복, 쿨타올, 방한복 등 특히 하·동절기 대비 철저(사적용도의 

피복구입 금지)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가능[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32421(2023. 12. 11.)
시설당직원�채용�및�운영

① 신규 채용
 • 채용기관 : 학교장(기관장)
 • 대상 : 신설교(기관),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 유치원의 경우 원칙적 신규채용 금지
  - 신설학교, 직속기관의 경우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 적극 검토
 • 방법 :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승인(학교장 임의채용불가)후 3개월 이내 공개경쟁

으로 신규 채용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인력관리운영심의회 불요

 • 학교(기관) 인사위원회 : 채용 절차 전(채용계획에 관한 심의) 또는 채용 절차 
후 모두 가능

② 정년 퇴직 이후 재계약
 • 재계약 요건 충족 시 : 1년 단위 재계약 원칙(인력관리운영심의회 불요)
 • 재계약 요건 미충족 시 : 요건 미충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구비 필수
 • 재계약 요건
  -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결격사유 부존재 본인 확인서 징구)
  - 체력인증평가(만 65세 이상) : 국민체력100 인증서(6개종목 모두 3등급)
  - 근무성적평정 : 퇴직 직전 1회 근평 해당. 미흡 또는 매우미흡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증 필요
    ※ 미흡(계약 만료 원칙, 단 인사위원회 심사하여 재계약 가능)

매우미흡(계약 만료 시 고용관계 종료. 인사위원회 심의 필요)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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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운영직군�채용
  - 평가 방법

 • 정년도래 이후 최초 재계약: 기간제 근로자로서 “최초 입사”로 간주
※정년 도래 전 근무기간은 정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차수당 : 재계약 이후 새로이 재산정하여 매년 지급
  - 퇴직금(DC) : 매년 적립하되 최종 퇴직 시 지급
③ 배치기준 및 업무내용
 • 인원 : 1인 1교(단, 2인 이상 근무(격일제, 주말 등) 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퇴직 등 사유로 자연감소 시 1인 근무)
 • 업무내용
  -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 무인 전자 경비 장치 등의 보안장비 작동상태 점검
  - 전화 민원 응대
  -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관할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에 연락
  -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경비 강화
  - 기타 학교장(기관장) 업무분장에 따라 지시받은 사항
④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주6일(주 1회 휴무)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은 학교(기관) 여건에 맞게 설정
 • 휴게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부여
   ※ 기관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름(고용노동부 2016. 10.)
 • 휴무 : 주 1회, 추석, 설 1일
  - 주 1회 휴무(무급)는 토 또는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기관별) 실정에 

따라 평일도 가능
  - 설, 추석 명절 당일 : 유급 휴무(2023. 1. 14.~)
 •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무 여건 개선
  - 시업, 종업 시각 평일(예, 16:30 ~ 익일 08:30)과 동일하게 적용
 • 장기간(1개월 이상) 학교 시설 개방 시
  - 시업, 종업시각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근무시간 4시간 추가 인정
  -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주 40시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신규채용
(무기계약)

재계약(기간제근로계약)

(정년�이후)
재계약�

기존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결격사유�조회

○ ○

체력평가�
국민체력100� 3등급�이상
인증서(장애인�근로자�생략)

○
(6개종목�
모두�3등급�
이상)

○
(6개종목�모두� 3등급�

이상)

근무성적평정 취업규칙에�따름  ○
(퇴직�직전�1회�근평�해당,�
객관적�자료�구비)

면접실시� ○ 
연령

(준)고령자�우선고용
(공고문에�연령�제한�금지)

(준)고령자
우선�고용

65세(정년)�이상

� 세부업무명

￭ 특수운영직군�근로자의� 퇴직급여�

및�퇴직처리

�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는� 확정

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적용

�•�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퇴직�이후�재계약을�체결하더

라도� 무기계약� 경력에� 대한�

퇴직� 절차� 선행� 후�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새로�체결

�•�기간제의�1년�단위�계약�갱신의�

경우�퇴직�처리�불요

TipTipTipTipTip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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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운영직군�채용
 • 일시적 사안(1개월 미만)으로 인한 시설 개방
  - 시설당직원 동의 하에 근로시간 인정(4시간 이내, 통상임금 1배 지급)
  - 주 소정근로시간 변동 없음
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운영부서 단위의 근로계약서 변경(수정) 불가
 • 근로 요일을 반드시 명시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 반드시 특수운영직군의 직종명 ‘시설당직원’ 사용(계약서 기재 시 명칭 임의 변경 불가)
 • 대체근로자 채용 외 시설당직원에 대한 일체의 학교장 임의 채용 및 용역 

계약 체결 불가[관련 : 복지법무과-17781(2016. 12. 15.)]
 • 채용 대상자에 대한 나이스등록(계약서 업로드 포함)은 채용시점 처리 완료
⑥ 당직근무 대체 근무 방안
 • 시설당직원의 병가, 연차 등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당직 업무 공백 해소
 • 시설당직원의 주1회 휴무일에 대체근로자 채용 금지
 • 방안 : 아래 표 참고하여 학교(기관) 실정에 맞게 선택

대체근무방안 장점 단점

대체인력채용� �

또는�용역

-� 교직원의� 당직업무�

부담�전가�없음

-� 1~3월�내외�휴직,�병가�

등�용역�발주�가능

-� 인력을�구하기�어려움

-� 절차상� 번거로움(짧은� 기간� 동안�

근로계약�또는�용역�계약�체결)

무인전자경비

전담형�활용

-�별도�인력�채용�불요

-�경비�절감

-�휴무보장�가능

-� 무인경비업체�연락체계,� 직원�비상

연락망�정비

-� CCTV�강화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연락체계�구축�필요

무인전자경비

전담형

+직원재택근무

[직기만�적용]

-� 비상�사태�시�비상연

락망�구축과�대응�체

계�신속히�진행

-�소속직원�근무�부담�증가

-�당직수당(재택근무� 3시간�이상�시)�

추가�예산�소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 인력�파견�사업�가능

한� 수행기관의� 경우�

곧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보유

- 공고�등�절차�불필요

- (사)대한노인회,�지자체,�

노인인력개발원�위탁�

시니어클럽,�실버인력

뱅크�등

- 인력풀이�적은�지역은�인력�파견�

어려움

- 사전에�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아동성범죄�조회�등�필요

당직대체근로자

인력풀

- 학교의�구인부담�감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시설당직원이�없을�때�

용이

- 인력풀�관리�부서,�담당인력�요구

- 연휴�등�대체�인력�요구가�집중될�

경우�인력공급�부족�예상

- 인력풀이� 적은� 지역은� 구인난�

발생

- 불특정� 대상을� 인력풀에� 등재�

불가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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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관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93조(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조부터 제8조, 제21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4조, 제57조

① 인사기록의 작성 : 교육공무직원의 인적사항 및 채용·포상·징계사항 등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유지·관리하여야 함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자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②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임금액 등 명시하여 교부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 NEIS-[기본 메뉴]-[급여]-[나의지급명세서]에서 개별 조회 또는 출력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교부
③ 인사위원회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퇴직(해고)에 관한 사항
  - 직종 변경, 배치전환에 관한 사항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징계 및 학교(기관)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기관(학교)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
  - 교육공무직원의 주의·경고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사항
  - 운영부서 자체로 채용한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운영부서 자체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직원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근무성적평가

구분 주요�내용

평가�시기
ž 학교� :� 매년� 2월�말,� 8월� 말
ž 교육행정기관� :� 매년� 6월� 말,� 12월� 말

평가대상자
ž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대체근로자�포함
ž 실제�근무�기간이�3개월�미만자�제외

평가자

1차�평정자 2차�평정자

평가대상자가�근무하고�있는�부서장
(학교:�행정실장,�교감� /�교육지원청,�기관:�
근로자� 근무� 부서장� /� 본청� 부서� :� 소속�
담당�장학관,�사무관)

운영부서의�장
(학교:�학교장� /�교육지원청,�
기관:�교육장,�기관장� /�본청�

부서:�소속�부서장)

평가방법
ž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를�평가
ž 근무성적평정서,�근무성적평가집계표

평가활용 ž 인사위원회�안건�자료로만�활용

￭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구성
�•� 7인�이상�9인�이내(노동조합�추천자�

2인�이상)

�•�교장(장학관�포함)으로�재직�중인�자� �

�•� 5급�이상�행정직�공무원

�•� 20년�이상�근속하고� 6급�공무원�

이상으로�퇴직한�자

�•�노동조합에서�추천한�자

�•� 노무관리에�전문적�소양을�가진�자

(변호사,�노무사,�대학교수�등)

￭ 공립학교�인사위원회�구성
�•� 7인�이내(교육공무직원�2인)

�•�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교육

공무직원,�학교운영위원

￭ 위원의�임기
�•� 2년(1회에�한하여�연임�가능)

�•�당연직의�경우�재임�기간

�•� 당연직이�아닌�위원의�사임�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남은�기간(예외�6개월�미만)

￭ 인사위원회�특례(심의�불요�사항)
�•�교육공무직원� 휴직,� 복직,� 당연

퇴직,�의원퇴직

�•�교육공무직원의�휴가�및�휴직에�

따른�대체인력을�채용할�경우

�•�감사부서의�주의·경고�처분이�있는�경우

�•� 「병역법」�및�기타�법령�등에�의하여�

인사관리에�관한�변동사항이�확정

된�경우

￭ 특수운영직군� 근무성적평가� 활용
(기간제�근로자�재계약�시)

�•� 미흡� :� 계약만료� 원칙(인사위원회�

심사하여�재계약�가능)

�•� 매우미흡� :� 재계약� 제외(계약� 만료�

시�고용관계�종료)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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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창�및� 징계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8조부터 제34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8조부터 제64조

① 표창 :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② 징계
 • 징계의 종류

 • 징계 사유
  -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고의·중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무단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
  -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성 관련 비위행위를 한 경우
  - 폭행, 형사상 유죄판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 절차 
  - 징계의결요구서 제출(운영부서의 장 → 인사위원회), 징계 요구
  - 징계의결요구서 접수 → 인사위원회 심의 일자 결정 및 인사위원 통보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출석통지서)
    ※ 출석 포기 시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첨부하여 징계 의결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서면 심사로 징계 의결 가능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사유 심의 : 징계양정기준(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표 1~5)에 따라 징계
   징계 의결 및 의결정족수 :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징계 의결 통보[인사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자(운영부서의 장)]
  - 징계처분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 첨부하여 징계처분자에게 교부
   징계받은 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경징계

견책 ㆍ과실에�대하여�훈계하고,� 반성하게�함

감봉
ㆍ1월�이상� 3월� 이내.� 보수�감액지급
ㆍ감액범위� :� 1회에� 월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감급한� 총액은�

월평균�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못함

중징계
정직

ㆍ1회�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보수를�지급하지�않음

해고 ㆍ근로계약�해지(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명시하여�서면�통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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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보�및� 교류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교류 또는 전보)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7조(교류)부터 제20조(교류 및 전보에 

따른 임금 등)까지

① 전보
 • 시기 : 3.1. / 9.1. (연2회)
 • 대상자 :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별표1])
  - 당해 근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57세 이상은 미제출 가능)
  - 당해 근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포함)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징계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은 사람(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규모 : 당해연도 3월 1일 기준, 당해 근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총수의 연 30% 이내
 • 협의 유예 기간 : 1년 이내
② 교류
 • 시기 : 3.1. / 9.1. (연2회)
 • 대상자 :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별표1])
  - 당해 근무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원칙)
  - 당해 근무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예외)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û������������ä�����������
https://www.law.go.kr/��ġ����/������û�����������������
https://www.law.go.kr/��ġ����/������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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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관계�종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4조부터 제27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67조부터 제70조  

 ① 퇴직
 • 정년퇴직 :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정년 : 60세
  - 무기계약 특수운영직군 정년 : 65세

 • 의원퇴직 : 근로자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
 • 계약 만료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 퇴직일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다음 날
  - 교육공무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그 도달일의 다음 날
  - 교육공무직원이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사직원에 

명시한 날(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직원은 수리일)
  - 교육공무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

 ② 근로계약의 해지
 •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휴직 종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해고(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계약해지일 30일 전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함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당 지급
  - 계약만료와 계약해지는 별개의 개념(계약만료 30일 전 통보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 의무 발생하지 않음)
 • 해고(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절차

채용기관

⇨

채용기관

⇨

채용기관

•�해지사유�발생

•� 근로계약� 해지�

요청

•�근로계약�해지�여부�

결정(필요시� 인사

위원회�심의)

•�결과�통보

•�근로계약�해지�서면�

통지

 • 해고의 예고 예외 사유
  - 교육공무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교육공무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0세(특수운영직군� 65세)� 도달일 정년

3월~8월

(기관� 1월~6월)

8월�말일

(기관� 6월�말일)

9월~다음�해� 2월

(기관� 7월~12월)

다음�해� 2월�말일

(기관� 12월�말일)

￭ 금품의�청산

� •교육공무직이� 사망� 또는� 퇴직

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지급하여야�함.

� � � 다만,�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

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음

� � � ※� 「근로기준법」�제36조

TipTipTipTipTip

￭ 교육공무직원� 인력풀(2021년�

교육공무직원�인력풀�운영�계획)

� •등재� 대상� :� 동일� 기관(학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으로�소속기관과의�

근로계약이�종료된�자

�•등재� 기간� :� 인력풀� 등재일

(고용종료일)로부터� 1년

�•등재� 신청� 기한� :� 고용종료일�

전� 45일~종료�후� 5일� 이내

�•등재�신청�방법� :�등재대상자가�

희망하는� 직종� 1개를� 명시하여�

등재대상자가� 지정한� 1개� 교육

지원청에� 등재� 요청� 공문� 발송�

및� 등재대상자에게� 등재사실�

통보(등재�희망자가�지역,� 직종�

선택�가능)

�•근로계약�직종과�관계없이�응시�

희망�직종�1개를�선택할�수�있으나,�

자격� 필요� 직종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제한

�•신규채용�시�인력풀�의무�활용

� � � � -� 모든� 기관(학교)은� 신규� 채용

수요가� 있을� 경우� 공개채용� 전�

인력풀�등재�현황을�파악한� 후,�

등재자가� 있을� 경우� 자체� 채용

절차를�거쳐�채용(적격자가�없을�

경우�채용의무�없음)

� � � � -�채용�예정�직종�인력풀�등재자가�

없을�경우�공개채용�실시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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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무직원�복무

1.� 근로일·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시행(「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연장·휴일근로�포함�1주�최대�52시간을�

초과할�수�없음

￭ 결근,� 휴업,� 파업

•결근� :�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

하지�않는�것.�임금�미지급

•파업� :� 적법한�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제공하지�않는�것.�

주휴일� 정상� 발생(한� 주�

전체�파업�시�주휴X)

•휴업� :�사용자의�책임�있는�사유로�

근로를�할�수�없게�된�경우.�

내부결재�상신(나이스�복무�

처리�불요)

￭ 감시·단속적�근로자(「근로기준법」

제62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휴일� 및� 가산임금� 규정에서�

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관한�규정을�

적용하지�않음.� 단,� 야간근로가산

수당,�연차유급휴가,�근로자의�날은�

보장됨

￭ 지각,� 조퇴,� 외출

•지각,�조퇴,�외출�등은�각각의�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연차� 1일� 단위로�

공제하고�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조퇴,�외출은�임금에서�공제하지�

않음(단체협약�제17조�제6항)

TipTipTipTipTip

∘ 근로기준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2023. 12.)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4조부터 제72조  

① 근로일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무가 있는 날
 • 소정근로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서 휴일·휴가 등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일은 사업
부서에서 정한 지침 또는 기준 등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이 
정함(취업규칙 제49조)

 • 특정기간에 대해 근로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동의 후 내부결재로 갈음 가능
② 복무관리 : 근무상황부(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사기록을 관리할 경우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
③ 근로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있는 시간

구분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
ㆍ근로기준법으로�정한�근로시간

ㆍ1일� 8시간,� 1주� 40시간�초과�불가(휴게시간�제외)

소정근로시간 ㆍ법정근로시간�내에서�노사가�근로하기로�정한�시간

연장근로
ㆍ법정�및�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는�것

ㆍ당사자�간�합의에�의해� 1주간� 12시간�한도

야간근로 ㆍ22시부터�다음�날� 06시� 사이의�근로

휴일근로 ㆍ법령,�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에서�휴일로�정한�날의�근로

④ 근로시간 제한
 • 「근로기준법」제51조, 제51조의2, 제53조, 제64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구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합의

1주� 12시간�이하
당사자�합의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합의

1주� 12시간�이하
본인�동의

단시간근로자 8시간 40시간
본인�동의

1주� 12시간�이하
당사자�합의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당사자�합의

1일� 2시간�이하

1주� 6시간�이하

1년� 150시간�이하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8시간 40시간 불가

명시적�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15세이상

~� 18세�미만
7시간 35시간

당사자�합의

1일� 1시간�이하

1주� 6시간�이하

본인�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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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일·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2023.12.29)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4조부터 제72조  

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기속조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함
⑥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됨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⑦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
 •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 가산수당 지급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하여도 야간근로 

가산수당(50%) 지급
⑧ 휴일근로 : 법 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의 근로
 • 휴일 근로 임금 지급 방법
  - 법정(소정)근로시간 이내 : 임금의 150% 지급
  - 법정(소정)근로시간 초과 : 임금의 200% 지급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겸업�금지�및� 허가

•겸업하고자�할�때는�운영부서의�장

에게�미리�허가�신청을�하여야�함

•운영부서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초래하거나�교육기관�특성상�

부적절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겸업�허가를�취소할�수�있음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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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
∘ 근로기준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2023.12.29)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4조부터 제72조  

① 유급휴일(「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58조, 제59조, 단체협약 제70조제1호)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 근로자의 날
 • 임시 국·공휴일
 • 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한 연 4일 이내(학년말 방학은 단기방학에 

포함되지 않음)
 • 주휴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② 주휴일 :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 연차유급휴가, 유급병가, 조퇴, 지각을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봄
 • 주휴일 부여 조건

주휴일�부여(유급) 주휴일�미부여(무급)

1. 1주간�근로관계가�존속되고�한�주의�

소정근로일�개근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며,� 개근

했고,�주휴일은�일요일인�경우

• 월~금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일�미발생

•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퇴직)�→�주휴일�발생

•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화요일에�퇴직)�→�주휴일�발생

2. 방학�중�근로일이�개학일과�연속되는�경우

3. 취업규칙에서�정한�유급휴가·휴일�

등을�사용한�경우(유급휴가·휴일�

등으로�주� 전체를�출근하지�않아도�

처우개선�차원에서�유급주휴�부여)

4. 방학�전�금요일까지�근무하고�이어서�

방학하는�경우�유급일로�인정(방학식이�

금요일이면�주휴일�유급)

5. 9일�이내�단기방학�중의�기존�주휴일은�

유급으로�인정

1. 한�주의�소정근로일에�결근하는�경우

2. 무급휴가·휴일�등으로�주�전체를�

출근하지�않은�경우

3. 방학�중�근로일이�개학일과�비연속인�경우

4. 9일을�초과하는�단기방학인�경우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휴가와�휴일

•휴일� :�처음부터�근로의무가�없는�날,�

소정근로일에서�제외됨

•휴가� :�근로의무가�있으나�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충족함으로�근로의무가�면제

되는�날

￭ 주휴일�적용�제외자

•4주간(4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는�

그�기간)을�평균하여�1주간의�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감시·단속적�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이�적용되지�않음

•주휴일� 발생일�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된�

경우

￭ 주휴일과�다른�휴일·휴가의�관계

•주휴일과�다른�유급휴일(근로자의�날�등)이�

겹치는�경우�근로자에게�유리한�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임금과� 가산수당도�

1일분만�지급하면�됨

� � (근기� 68207-1423,� 2003.11.1.)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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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
∘ 근로기준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2023.12.29)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4조부터 제72조  

③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도 

유급휴일 적용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가산임금 적용 없이 통상임금 1배 지급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특정하므로 

근로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휴일의 사전대체 불가능함
④ 재량휴업일 :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단기방학을 이용하여 연간 4일 

이내에서 유급휴일 사용 가능(학사일정에 따름)
 • ‘일’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며 ‘시간 단위’로 사용했더라도 1일로 계산함
 • 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한 연4일 이내(학년말 방학은 단기방학에 

포함되지 않음)
 • 별도 증빙 불요하나 사용 일수 산정을 위하여 나이스 복무 처리 가능
⑤ 휴일의 사전대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직원과 합의하여 주휴일과 「경기도교육청 교육

공무직 취업규칙」제59조제3호,제4호,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36조제3호,제4호에서 정한 휴일을 당일로 하여 7일 이내(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음

 • 나이스(‘기타/기타’(사유 : 재량휴업일(0000.00.00.) 근로로 인한 휴일의 
사전 대체) 신청 또는 내부결재 요망

⑥ 유급휴일 등 처리 방법

구분 종류

NEIS� 복무

비고
휴무하는�경우

(당사자�간�합의)

출근하는�경우

법정

휴일
근로자의�날

상신(승인)�

불필요

상신(승인)�필요,

가산�임금�지급

근로자의날법

약정

휴일

공휴일
취업규칙�

제59조제1호

임시

국·공휴일

취업규칙�

제59조제3호

재량휴업일

(4일)

상신(승인)�불요,

필요시�유급� 4일�

산정을�위한�

복무�처리�가능

취업규칙�

제59조제4호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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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운영직군�복무

￭ 특수운영직군� 근로자의� 경우� � �

� � � 다음의�규정�별도�참고

�•�경기도교육청�특수운영직군�취업규칙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시행계획

�� � � (복지법무과-10973,�2018.7.17.)

�•�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근무�

여건�개선�계획�변경(2023.3.)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

직군(시설미화원)�세부�운영계획

�•� 2024년�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

직군(시설당직원)�세부�운영계획

� � �※�특수운영직군�종사자� :

� � � � � �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

� � � � � � 시설안내원,�전화상담원,

� � � � � � 시설경비원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2023.12.29)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21조부터 제52조

① 대상
 • 파견·용역 근로자에서 2018년 9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된 자 및

2018년 9월 1일 이후 각급기관에서 채용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② 복무관리
 •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복무 적용 제외 사항, 별도 적용 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적용
③ 특수운영직군 적용 제외 사항
 • 「단체협약」 제39조(휴직 사유와 기간) 제2항
  - 질병휴직(재직기간 중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 간병휴직(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의원당선휴직(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 동반휴직(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단체협약」 제92조(육아휴직)
  - 육아휴직 총 3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육아휴직 1자녀당 최초 1년만 적용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단체협약 내용 중 노동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노동(야간 근로에 관한 사항 제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관한 사항 적용 제외

④ 별도적용 사항
 • 「단체협약」 제73조(병가) 제4항
  - 연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 허가[15일(휴무일, 공휴일 제외)까지는 유급]
  -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단, 병가기간이 

30일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포함)
 • 「취업규칙」 제47조(휴직)
  - 질병휴직(3개월 이내)
⑤ 시설당직원 근무 여건 개선
 •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 근무 여건 개선
  - 시업, 종업 시각 평일(예, 16:30 ~ 익일 08:30)과 동일하게 적용
⑥ 시설당직원(감시․단속적 근로자 종사자) 적용받는 규정
 • 휴일 : 근로자의 날 유급
 • 설, 추석 명절 당일 유급 휴무
 • 감시․단속적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시설당직원) 주휴일 여부 : 부여하지 않음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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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휴가
종류 주요�내용

휴가

연차유급
휴가

대상 ▸1월�이상�계속�근로한�교육공무직원

기간

▸1년�미만인�교육공무직원에�대하여� 1월간�개근�시� 1일의�연차유급휴가�부여
※�월중�방학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해당월�연차�미부여(방학�중�비근무자에�한함)
※�입사일로부터�1년간�미사용�소멸(미사용�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1년간� 8할�이상�개근�시� 15일의�연차유급휴가�부여▸1년간� 8할�미만�개근�시� 1개월�개근�시� 1일의�연차유급휴가�부여
1년간�80%의�출근율로�주어지는�15일의�연차는�그�1년간의�근로를�마친�다음날”(366일째)�
발생,�계속근로�1년�미만일�때�1개월�개근�시�1일씩�주어지는�연차도�그�1개월의�근로를�
마친� “다음날”�발생

▸입사�후�1년간(365일)�근로�후(출근율�80%�이상)�퇴직자� :�최대�11일�연차유급휴가�발생▸정년퇴직자� :�가산연차분�포함�최대� 25일�연차휴가�발생

가산

▸3년�이상�계속근로한�경우� 1년은�초과하는�매� 2년에� 1일�가산(최대� 25일)
근무유형 1년 2년 3년 4년 5년 11년 19년 21년 23년 25년

상시근무자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20일 24일 25일 25일 25일

방중�비근무자 12일 12일 13일 13일 14일 17일 21일 22일 23일 24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각,�조퇴,�외출�등�시간을�합산한�후� 1일�소정근로시간�단위로�환산하여� 1일�단위로�
공제,�공제�후�남은�소정근로시간�미만의�시간은�임금에서�공제하지�않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미사용연차일수×1일�통상임금*

*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의�임금을�기준으로�통상임금�산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휴가�사용기간�만료� 6개월�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서면으로�사용을�촉구하고,�
촉구받은�때부터�10일�이내에�근로자가�사용�시기를�통보하지�않으면,�휴가�사용기간�만료�
2개월�전까지�사용자가�휴가�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서면으로�통보함.�이�경우�미사용�
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없음� (「근로기준법」�제61조)

병가

▸대상� :� 3개월을�초과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교육공무직원
▸기간
� � -�연간� 60일을�초과할�수�없으며�연간� 30일(휴무일,�공휴일�제외)까지�유급
� � -� 1년�미만으로�계약한�경우� 1년을�기준으로�계약기간에�비례하여�부여
� � -� 3개월�이하로�계약한�경우�병가�미�부여
� � -�특수운영직군� :�연간� 30일(연간� 15일(휴무일,�공휴일�제외)까지는�유급)
▸연속� 7일�이상(진단서�제출),�누계10일�초과�시�진단서�또는�소견서�제출,�미제출�시�결근�처리
(근로자�동의�시�연차일수에서�공제�가능)

▸연차�사유의�고의적�병가�처리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공가

▸대상� :�공가�사유가�발생한�교육공무직원▸기간� :�사유에�따라�직접�필요한�기간,�유급▸사유� :�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취업규칙」�제65조,� 「경기도교육청�특수운영직군�취업규칙」�제42조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
본인�및�배우자� (외)조부모 3

자녀�및�자녀의� 배우자 3
본인�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의�배우자
1

퇴직준비휴가
▸정년퇴직�예정인�경우,�퇴직�전� 20일(기간�중의�휴일�등�포함)�유급▸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방학기간�제외한� 20일(기간�중의�휴일�등�포함)�유급

수업휴가 ▸연차휴가�일수를�초과하여�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석�수업�참석�시(무급)
재해구호휴가 ▸재해로�피해를�입었거나�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경우�5일�이내�유급휴가
입영휴가 ▸「병역법」에�따라�군�입영�자녀를�둔�교육공무직원,�입영�당일�1일(유급)
포상휴가

▸적극행정� 표창(교육감),� 재해·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방지를�위한�직무를�성실히�수행한�경우,�선거업무�및�투개표�사무에�종사한�경우,�직무
수행에�탁월한�성과와�공로가�인정되는�경우�연간�5일�이내의�포상휴가�부여할�수�있음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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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휴직
종류 주요�내용

휴직

병역휴직

대상 ▸「병역법」�기타�법령에�의하여�징집�또는�소집명령을�받은�교육공무직원
기간 ▸징집�및�소집기간
기타

▸제출서류� :�휴직원,�입대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임금은�무급이며,�휴직기간은�계속근로기간�미인정

업무상�

재해에�따른�

요양기간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업무상�부상,�질병으로�요양이�필요한�교육공무직원
기간 ▸근로복지공단�휴업(산재)�승인�기간(‘업무상�재해’는�근로복지공단의�결정에�의함)

기타

▸운영부서의�장에게�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제출▸복무처리� 방법� :�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정을� 통보
받기� 전까지� ‘병가’로� 신청�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수령� 이후� 복무는� 기타/기타로� 산재�
적용일로부터�소급�적용하며�기존의� ‘병가’�복무는�기결취소▸휴직기간�중�연180일까지는�공단지급�급여를�포함하여�휴직이전의�급여와�동일하게�지급함
(단,�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으로�근무하지�않는�기간에는�급여액과의�차액을�지급하지�않음)▸휴직기간은�계속근로기간에�포함함▸산업재해로�사망자가�발생하거나�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
발생한�경우�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하여�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기한�내�미제출�시�건당�700만원~1,500만원�과태료�부과)

노조�전임자�

휴직

대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따른�노동조합�전임자�중�휴직을�신청한�교육공직원
기간 ▸노동조합�전임자의�전임기간
기타

▸제출서류� :�휴직원,�상급단체�및�조합본부의�임원�또는�간부로의�취임을�입증하는�서류▸임금은�무급이며�휴직기간은�계속근로기간�인정

질병휴직
(특수운영직군�
별도�적용)

대상
▸업무�외�부상�또는�질병으로� 60일�이상의�치료나�요양이�필요한�교육공무직원▸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이�필요한�특수운영직군

기간
▸교육공무직원� :�재직기간�중�동일질병으로�1년�이내▸특수운영직군� :� 3개월�이내

기타
▸제출서류� :�휴직원,�진단서▸임금은�무급이며�휴직기간은�계속근로기간�미인정

간병휴직
(특수운영직군�
적용�제외)

대상
▸사고·질병�등으로�장기간�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병이�
필요한�교육공무직원

기간 ▸재직기간�중� 1년�이내
기타

▸제출서류� :�휴직원,�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등�제출▸임금은�무급이며�휴직기간은�계속근로기간�미인정
의원당선휴직
(특수운영직군�
적용�제외)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당선된�교육공무직원(단,� 지방의회의원은�경기도�및�경기도에�
포함된�기초자치단체의원에�한함)

기간 ▸당선이�결정된�때부터�임기�만료일까지
기타

▸제출서류� :�의원당선�및�임기�증빙�서류�제출▸임금은�무급이며�휴직기간은�계속근로기간�미인정
동반휴직

(특수운영직군�
적용�제외)

대상
▸휴직�시작�전날까지�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외국에서�근무·유학� 또는� 연수
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게�될�경우

기간 ▸재직기간�중� 1년�이내
기타

▸제출서류� :�휴직원,�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외국�근무·유학·연수�및�동반�출국�입증�서류▸임금은�무급이며�휴직기간은�계속근로기간�미인정
 ※ 휴직의 절차
   1.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휴직원 제출
   2. 연장 : 휴직 만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원 제출
   3. 복직 : 휴직 기간 종료 30일 전 또는 휴직 사유 종료 즉시 복직원 제출
 ※ 휴직 시 유의 사항
  - 휴직기간은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휴직 중 채용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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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종류 주요�내용

보건휴가
대상 ▸여성�교육공무직원의�생리기간�중�월� 1일�사용
기간 ▸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출근율�산정�시�소정근로로일수에�포함,�출근한�것으로�봄)

태아검진

시간

대상
▸임신한�여성�교육공무직원이�모자보건법�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
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유급으로�허용

기간

임신�28주까지 4주마다�1회

임신�29주� ~� 36주 2주마다�1회

임신�37주�이후 1주마다�1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만� 35세�

이상,�다태아�임신,�고위험�임신
위�횟수�초과하여�건강진단�실시�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임신한�여성�교육공무직원�
기간 ▸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임신�후� 12+0주(84일)까지,�임신�후� 36+0주(246일)부터)

기타

▸통상근로자(일� 8시간�주� 40시간)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
▸1일�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여성�교육공무직원에�대하여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
근로�시간�단축�허용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임금�삭감�불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중에는�연차를�시간으로�차감,�차년도�연차는�비례�부여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및�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및�종료시각�등을�적은�문서에�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신청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대상 ▸임신한�여성�교육공무직원�

기간

▸1일�소정�시간을�유지하면서�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의�변경�신청�시�허용�예외�사유가�없는�한�허용
▸임신�중인�근로자는�임신기간에�관계없이�사용�가능
▸업무시간�변경�개시�예정일�3일�전까지�신청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사용하는�중에도�출퇴근�시간�변경�가능

출산전후

휴가

대상 ▸출산�예정�중인�여성�교육공무직원

기간

▸출산�전후를�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함
▸출산일�또는�출산예정일을�기준(진단서)으로�출산�후�45일(다태아�60일)�이상�확보하여야�함
▸최초�60일(다태아� 75일)�유급
※30일(다태아�45일)에�대해서는�고용보험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

▸「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사유가�있는�경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해주어야�함.�
이�경우�출산�후�45일(다태아�50일)�이상의�휴가기간을�확보하여야�함.

불임·난임
치료�휴가

대상 ▸불임·난임�치료(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가�필요한�교육공무직원
기간

▸불임�치료� :� 1일�유급(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차�채취일에� 1일�유급휴가�추가�부여)
▸난임�치료� :�연간� 3일�이내(최초� 1일은�유급,�나머지� 2일은�무급)

유산·사산�
휴가

대상
▸임신�중�유산�또는�사산한�여성�교육공무직원(「모자보건법」제14조에�의한�경우를�제외한�인공
임신중절�수술에�따른�경우는�유산·사산휴가�대상�아님)

기간

▸휴가기간은�유산·사산한�날부터�기산하며�임신기간에�따라�차등�부여함(유산·사산한�날이�지난�후에�
휴가�신청�시�휴가�가용일수�단축됨)

▸최초� 60일(임신기간에�따라�휴가기간�차등)에�대해서는�유급으로�지급하며�휴가기간은�출근한�
것으로�보아�연차유급휴가를�보장함

임신기간 유산·사산한�날로부터

11주� 이내 5일까지

12주~15주 10일까지

16주~21주 30일까지

22주~27주 60일까지

28주� 이상 90일까지

수유시간
대상 ▸생후�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교육공무직원
기간 ▸1일� 2회�각각� 30분의�수유�시간을�얻을�수�있음(유급)

https://www.law.go.kr/����/�ٷα��ع������
https://www.law.go.kr/����/���ں��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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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지원�제도
종류 주요�내용

육아휴직

대상 ▸임신�중인�여성�교육공무직원�및�만�8세�이하�또는�초등�2학년�이하�자녀가�있는�경우

기간

▸자녀당�최대� 3년
▸1회�신청�시�최대� 1년까지�신청�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단,� 단절� 기간� 없이� 연속으로� 연장하는� 경우� 분할로� 보지� 않고,�
임신�중�여성�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한�횟수는�분할�횟수에�포함하지�않음

▸육아휴직�도중에�자녀의�나이가�만�9세가�되거나�초등학교�3학년이�되어도�이미�시작한�휴직은�사용�가능
▸자녀당�육아휴직�최초� 1년만�근속기간�인정
▸2018.5.29.�이후�육아휴직�개시한�자녀당�육아휴직�최초�1년의�경우�출근한�것으로�봄
※�특수운영직군�육아휴직�기간은�1년�이내로�하고,�분할사용은�1회에�한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만� 8세�이하�또는�초등� 2학년�이하�자녀가�있는�경우
▸2019.10.1.�이후�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하는�교육공무직원

기간

▸최대� 2년�내에서�사용
�①�육아휴직�1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②�육아휴직�6개월�+�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6개월

�③�육아휴직�미사용�+�육아기�근로시간�단축�2년

▸최소� 3개월�단위로�분할�가능(분할�사용�횟수�제한�없음)
▸단축�시간� :�일� 1~5시간(단축�후�근로시간� :�주� 15~35시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기간만큼�육아휴직을�사용한�것으로�봄
▸근로시간에�비례하여�임금�지급�및�연차유급휴가�부여
▸근로시간�단축으로�줄어드는�임금은�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의�80~100%�고용보험의�지원

가족�돌봄�휴직

대상
▸계속근로기간�6개월�이상인�교육공무직원�중�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부모,�자녀�또는�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인한�가족의�돌봄이�필요한�경우

기간

▸회계연도�기준�연간�최장� 90일(무급),�분할사용�시� 1회의�기간은� 30일�이상
▸가족돌봄휴가�기간은�가족돌봄휴직�기간에�포함됨(가족돌봄휴가�사용�시�가족돌봄휴직기간에서�차감됨)
▸시작하려는�날의� 30일�전까지�신청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질병,�사고,�노령�또는�자녀의�양육으로�긴급하게�그�가족의�돌봄이�필요한�경우

기간

▸연간�무급� 10일,�일�단위�사용�원칙이나�다음�경우�유급�처리
�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자녀(미성년자�또는�장애인인�자녀로�한정)를�돌보기�위한�가족
돌봄휴가의�대상,�사유,�증빙�및�분할사용�방법�등에�따라�사용할�경우�연� 2일�이내

� �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 부모휴가의� 대상,� 사유,� 증빙� 및� 분할사용�
방법�등에�따라�사용할�경우�연� 5일�이내

자녀를�

돌보기�위한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대상 ▸「민법」�제4조에�따른�성년�미만의�자녀�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인�자녀가�있는�경우
기간

▸가족�돌봄�휴가�연� 10일�이내의�범위�내에서�연� 2일�이내�유급(시간�단위�분할사용�가능)
▸부부�교육공무직원의�경우�각각� 2일�발생
▸일정�사유�발생�시�사용�가능(별도�증빙�필요)

가족�돌봄�휴가

(부모휴가)

대상 ▸매년� 3월� 1일�자로�만� 4세�이하의�자녀를�둔�교육공무직원
기간

▸가족�돌봄�휴가�연� 10일�이내의�범위�내에서�연� 5일�이내�유급(일�단위�사용)
▸부부�교육공무직원의�경우�각각� 5일�발생
▸자녀보육과�관련된�모든�사유에�사용�가능(별도�증빙서류�불요)

가족�돌봄�등을�

위한�근로시간�

단축

대상

▸가족의�질병,�사고,�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경우
▸자신의�질병이나�사고로�인한�부상�등의�사유로�자신의�건강을�돌보기�위한�경우
▸55세�이상의�교육공무직원이�은퇴를�준비하기�위한�경우
▸교육공무직원의�학업을�위한�경우

기간

▸재직기간�중� 1년�이내
▸무급
▸학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 조건� 중�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학업은�연장�불가

▸단축�후�근로�시간� :�주� 15~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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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돌보기�위한�가족돌봄휴가�및�부모휴가
종류 자녀를�돌보기�위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부모휴가)

근거
「2020�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단체협약서」
제40조(가족돌봄휴직)제2항제1호

「2020�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단체협약서」

제40조(가족돌봄휴직)제2항제2호

대상
「민법」�제4조에�따른�성년�미만의�자녀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따른
장애인�자녀가�있는�교육공무직원

매년�3월�1일자로�만4세�이하의�자녀를
둔�교육공무직원

(행정기관은�매년�1월�1일자)

일수
2일�이내(유급)
자녀� 1명당� 2일� ×,�

부부교육공무직원�각각� 2일�발생

5일�이내(유급)
자녀�1명당�5일�×,

부부교육공무직원�각각�5일�발생

사유

일정사유�발생�시�사용�가능
(학교�등의�공식행사,�교사와의�상담,�자녀

병원�진료,�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감염병�등으로�인한�재택수업
포함),�미성년�또는�장애인�자녀
질병·사고로�돌봄�필요�시�등)

자녀보육과�관련된�모든�사유에
사용�가능

증빙 학교의�요청�공문,�진단서,�소견서�등 증빙서류�불요

분할사용 시간단위로�분할사용�가능 시간단위�분할사용�불가

공통사항
▸NEIS�자녀정보�등록�필요
▸대체근로자(기간제)의�경우도�계약기간�무관하게�사용�가능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각종 서식

NEIS�근무�상황�신청�방법
구분

NEIS
비고

대분류 소분류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연가,�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 ▸ 연가,�반일연가시� :�사유�기재�안함
특별휴가 특별휴가

경조사휴가,�재해구호휴가,�입영휴가,�
수업휴가,�퇴직준비휴가,�포상휴가

병가 병가 병가,�반일병가,�병지각,�병조퇴,�병외출
▸ 연속�7일�이상일�때에는�진단서�제출,�

병가�누계�10일을�초과할�경우�의사의�진단서�
또는�소견서�제출

공가 공가 공가

모성보호제도
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태아검진시간,�출산휴가,�
불임·난임치료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수유시간

기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일·가정�양립�
지원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돌봄휴가(유급),�부모휴가]

기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가족돌봄�등을�

위한�근로시간�단축

결근 결근 결근,�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

▸ 근로자의�날�미출근시� :�별도�복무�처리�필요�없음
▸ 휴일(재량휴업일,�근로자의�날�등)�근무�시� :�초과근무신청/종별(시간외�근무-휴일�체크)
▸ 휴일의�사전�대체� :� ‘기타/기타’(사유� :�재량휴업일(0000.00.00)�근로로�인한�휴일의�사전�대체)
▸ 유급휴일은� NEIS� 복무�처리� 불요하나,� 재량휴업일(4일)� 경우�유급� 4일�범위�산정을�위하여� ‘기타-재량휴업일� 1일�사용’
등의�방법으로�NEIS�복무�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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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공무직원�보수

1.� 보수

� �

￭ 교육공무직원�임금�및� 수당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1·2

유형)

�• 2024년�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

직원�임금�지급기준

�• 2024년�경기도교육청�생활임금

TipTipTipTipTip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3조부터 제83조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3조부터 제56조

①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총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계약 
기간 연장 시점부터 월급제(처우개선수당) 적용

 ※ 단, 구육성회 직원은 호봉제 적용

② 근무 형태에 따른 임금

③ 임금 지급 방법

 ※ 일할 계산 방법
    (기본급 및 해당 수당) ×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 ÷ (해당 월 유급일 수)
 ※ 월할 계산 방법
    (맞춤형복지비) ÷ 12 × (복지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달 = 실제 근무 월)
 • 통상임금 공제
  - 사유 : 결근, 무급휴가, 무급 병가 등 월 중 무급사유 발생 시
  - 근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1조
  - 방법 : 보수에서 해당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및 수당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구분 근로자 비고

월급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미만�근로자�
제외

시급제
주� 15시간�미만�근로자,
주� 15시간�이상,� 계약�기간� 1개월�
미만�근로자

생활임금으로�정한�시간급�
적용� (2024년도� 12,500원)

근무�형태 지급방법 지급항목

상시근무자 전액�지급 매월�기본급�및� 수당�전액�지급

방학�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없는�달

전액�지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가족수당,�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방학�기간�
속한�달

일할�계산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
※�일부�수당은�전액지급

조건 지급방법 지급항목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속한�달”

전액�지급
근속수당,�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일할�계산 기본급,�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신분변동�시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등)

전액�지급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일할�계산
기본급,�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근속수당,�
가족수당

월할�계산 맞춤형복지비

￭ 조리종사원�휴업수당

� •�적용대상� :�

� � � � 급식실�현대화사업으로�인한�

급식�중단교�근무자

�•�지급방법

� � - 평균임금�계산�시�포함되는�

처우개선수당을�제외한�금액의�

70%(방학�기간�미지급)

� � -� 처우개선수당은� 노사협력과에서�

전액�지원�

� � - (기본급+직무관련수당)×70%+4대�

보험료는�학교급식보건과에�신청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ٷα��ع�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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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

￭ 특수운영직군�근로자의�경우

� •�경기도교육청�특수운영직군�취업

규칙

�•�파견용역근로자�정규직�전환�

세부�시행�계획

� � � � [복지법무과-10973(2018.7.17.)]

�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안내사항�알림

� � � � [복지법무과-19324(2018.12.28.)]

� •�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운용�절차�유의사항�알림

� � � � [노사협력과-6151(2020.8.14.)]

� •� 2024년�특수운영직군(시설당

직원)�세부�운영�계획

�•� 2024년�특수운영직군(시설미

화원)�세부�운영�계획

TipTipTipTipTip

 • 단시간근로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 적용대상 :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 계산방법 : 통상근로자 지급액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름
(통상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

④ 2024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 적용 시기 : 학교(2024. 3. 1.), 교육행정기관(2024. 1. 1.)

  

교육공무직원   
 • 지급 시기 : 회계연도 개시일부터(학교 : 3월, 기관 : 1월)

 • 각종수당 :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참고
 • 지급일 : 매월 17일에 지급

(단,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수운영직군

 ※ 방중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방학 중 급여 
     - 12,500원(2024년 생활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 학기중/방학중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통상임금(연차수당)
     · 학기중 통상 또는 단시간, 방학중 단시간 : 학기중 시급으로 산정
     · 학기중 통상 또는 단시간, 방학중 초단시간 : 학기중(학기중 시급), 방학중

(방학중 시급)으로 산정 시점 기준
※ 연중(학기&방학)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급여  
    - 12,500원(2024년 생활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시설경비원 : 2유형 편입

지급방법 지급항목

전액지급 �가족수당,�맞춤형복지비,�정액급식비

주�소정근로시간�비례지급 �근속수당,�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적용대상 시간급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적용받지�
아니하고�계약�기간� 1개월�미만이거나�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경기도�교육감�소속�근로자

12,500원

직종 2024년 비고

1유형 영양사,�사서�등 2,186,000원 �직종별�직무관련수당
별도지급(해당�직종에�한함)2유형 행정실무사,�조리(실무)사�등 1,986,000원

구분 지급금액 적용시기� 단시간�근로자

기본급 월� 1,986,000원 2024� 회계연도 비례지급

정액급식비 월� 150,000원 2024년� 1월 전액

명절휴가비 연� 1,700,000원
설,� 추석�균분�

지급
비례지급

맞춤형복지비 800P(연� 800,000원) - 전액

건강검진비 200P(격년�200,000원�상한) 만� 40세�이상 전액

정기상여금 연� 500,000원 1,� 8월� 균분�지급 전액

가족수당

배우자�월� 40,000원
첫째�자녀�월� 30,000원
둘째�자녀�월� 70,000원
셋째�자녀�월� 110,000원

그�외�부양가족�
월� 20,000원

기관� 2024년� 1월
학교� 2024년� 3월

전액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육

공무직원�임금명세서�교부

� � [노사협력과-8418(2021.11.17.)]

� •�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

금명세서�교부�의무화

�•� 임금명세서� 교부의�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항목,� 공제� 내역�

등�명시�의무

�•� 4세대�나이스에서�출력�가능�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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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 추후 시행되는 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변경 사항 확인 필수
1. 지급 대상 : 지급 직종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2. 지급 제외
   - 구육성회직원 ※ 단, 맞춤형복지비 지급
   -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위탁 ․ 용역 근로자 등)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
      ※ 단, 2015. 2. 28.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 1년)·질병·간병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 단, 별도 계획에 따름
3. 적용 시기 : 학교(2024. 3. 1.), 교육행정기관(2024. 1. 1.)
     ※ 정액급식비는 2024. 1월부터 인상 지급, 명절휴가비는 2024년 설부터 인상 지급
4. 수당별 지급금액, 시기, 요건 등

구�분 지급금액
지급
시기

지급요건
신분1)

변동1)
방학�중2)

비근무자
단시간3)

근로자3)

정액
급식비

월� 15만원 매월 지급�대상에�해당하는�자 일할 일할 전액

근속수당

월� 39,000원� ~�월�
858,000원

(급간� 39,000원,� 상한�만�
22년)

매월
지급�대상에�해당하고

1개월�이상�계속�근로하는�근로자�중
근속연수가�만� 1년�이상인�자

일할 전액
시간�
비례

정기
상여금

연� 100만원
(2회�균분�지급)

1,� 8월
지급�대상에�해당하고

보수지급일(17일)� 기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재직자

충족�시
전액

전액
시간�
비례

가족수당

-�배우자� :� 월� 4만원
-�직계존속� :� 월� 2만원
-�직계비속
� ·� 첫째�자녀�월� 3만원
� ·� 둘째�자녀�월� 7만원
� ·� 셋째�이후�자녀�월� 11만원

매월

지급�대상에�해당하고
1개월�이상�계속�근로하는�근로자�중
지급요건�충족하는�부양가족이�있는�자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준용

2023.4.25.� 이후�가족수당의�지급�
사유가�발생한�날인�경우�소급�가능

일할 전액 전액

명절
휴가비

연� 170만원
(2024년�설부터)

추석
설날

지급�대상에�해당하고
명절일�기준� 1개월�이상�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시�
전액

전액
시간�
비례

맞춤형
복지비

연� 80만원
연� 1회
배정

지급�대상에�해당하고
1개월�이상�계속�근로하는�근로자

월할 전액 전액
건강검진비�연� 20만원�상한

대상은� 40세�이상� /
� 짝수년에는�짝수년도�출생자
�홀수년에는�홀수년도�출생자

1) 신분변동 :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2)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 속한 달”
3)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인건비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부부가 중복 지급받을 수 없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32411&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5&pageIndex=1&schKey=TITLE&schVal=#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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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상/평균임금�기반�수당

�

￭ 통상임금과�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금액

�•평균임금

� � � -� 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

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한다.

� � � (근로기준법�제2조�제2항)

￭ 교육공무직원�복무제도�안내

TipTipTipTipTip

∘ 근로기준법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 :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하며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 : 8시간 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로 중에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 미적용
     (통상임금의 100% 지급)

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수당 계산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 수 × 1일 통상임금
 •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산출 방법은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복무제도 안내(2023.12.29)」 참고
 •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 후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5조 제8항)
    ※ 단, 연차일 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복무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

③ 휴업수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산정 방법 : 휴업 기간(휴일 포함) × 평균임금 × 70%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방법
   -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처우개선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70%와 처우   

개선수당 전액 지급(단,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한함)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ٷα��ع�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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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 전보처리

� •주체� :� 교육공무직원�전보�발생�

시�전입�기관에서�신고

�•방식� : 4대�보험개별� EDI에서�

신고(건강보험� EDI에서�

통합신고�불가)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신고

� � � � (https://edi.nhis.or.kr)

� →� 국민연금� :�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전입신고

� � � � (https://edi.nps.or.kr)

�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신고

� � � � 산재보험� :�근로자�전보신고

� � � � (https://total.comwel.or.kr)

TipTipTipTipTip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① 자격취득 신고 및 전보 처리
 •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c.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www.total.kcomwel.or.kr)

※ 국민연금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
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대상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
른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취득·상실�시 전보·교류�시

신고기한
자격

상실일
신고기한 신고자

국민
연금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근로자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

사유

발생�

다음�날

전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전입

사업장�

사용자

국민
건강
보험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근로자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

14일�이내

사유

발생�

다음�날

전보�일로부터� �

14일� 이내�

신고

전입

사업장�

사용자

고용
보험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포함)인�

근로자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

사유

발생�

다음�날

전보�일로부터� �

14일� 이내�

신고

전입

사업장�

사용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상시� 1인�이상�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장

- - - -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edi.nhis.or.kr
https://edi.nps.or.kr
https://total.comwel.or.kr
https://www.law.go.kr/����/���ο��ݹ�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뺸���
https://www.law.go.kr/����/������غ������
https://edi.nhis.or.kr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https://www.4insure.or.kr
https://total.comwel.or.kr/
https://www.law.go.kr/����/��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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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② 사회보험료 산정절차

 ③ 사회보험 부담률 (2024년도 기준)

 ※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구분 기관 산정절차

국민

연금

학교
ㆍ전년도�소득총액신고서�제출� :� 5월� 말

� � (국세청�과세자료�신고한�경우�미제출)

공단 ㆍ당해�연도�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 :� 6월� 초

학교 ㆍ당해�연도�보험료�적용(7월~다음�해� 6월)

고용

·

산재

보험

학교 ㆍ전년도�보수총액신고서�제출� :� 3월� 15일

공단 ㆍ전년도�확정�보험료와�당해�연도�개산보험료�산출� :� 4월�중

학교
ㆍ확정�보험료�정산� :� 4월~5월� 2등분

ㆍ당해�연도�보험료�적용(4월~다음�해� 3월)

국민

건강

보험

학교 ㆍ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제출� :� 2월� 말

공단
ㆍ직장가입자�보험료�연말정산�산출내역서�송부� :� 3월� 말

ㆍ보수월액�결정� :� 4월�중

학교
ㆍ연말정산� :�매년� 4월�→�중간퇴직자의�경우�다음�달�정산�처리

ㆍ당해�연도�보험료�적용(4월~다음�해� 3월)�

구분 근로자 사용자(학교)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건강보험 3.545% 3.545% 7.09%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건강보험료의
12.95%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지서�요율�확인�필요)

- 기관별�상이 기관별�상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0.9% 1.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0.85% 0.85%

계 0.9% 1.75% 2.65%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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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급여

￭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

�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 퇴직금의�중간정산�증빙서류

� •�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

지침

TipTipTipTipTip

 ∘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부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급여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3조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 대상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 제외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자
 • 종류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급여법」 제8조)
 • 의미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을 지급
 • 지급 시기 : 퇴직 또는 중간정산 시
   ※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재산정
 • 운용방법 : 매년 퇴직금을 계상하여 세외계좌에 적립(퇴직적립금)
 • 퇴직금 산정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 미만 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월단위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1

년간 연단위 임금 총액 × 3/12월)
     [단,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 금액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단위�임금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근속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단위�임금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단,� 맞춤형복지비,�가족수당은�제외)

   ※ 참고 :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지급 기안문
 • 최초 가입 시 DB/DC 중 택1 가능, 이후 제도 변경 불가
   (단, 특수운영직군은 DC 가입만 가능)
 • 각급 학교 및 기관은 퇴직금 관리대장(혹은 나이스 인사기록카드)을 

반드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실시할 경우 증빙
서류는 퇴직 후 5년 동안 관리(「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나이스 : 교육공무직 등 급여 > 퇴직금 > 적립관리 > 퇴직적립금 관리대장
퇴직금�관리대장�필수�기재�사항

1)� 직종�및�이름�등�기본사항

2)� 최초임용일

3)� 퇴직금�적립�기준일자(최초임용일�이후� “최초�적립”�시기부터�모두�기재)

4)� 퇴직금�산출근거(식),� 지급액,�적립액,�누계액�등

5)� 적립금�유형(DB,� DC,� 퇴직적립금,� IRP�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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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급여
∘ 퇴직급여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부터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사용자는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

  (퇴직금 적립 및 중간정산 시 퇴직금 대장 관리)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 도입 여부 결정 :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단, 도입 이후 학교 단위 

변경 및 결정 불가)
  - 새로 성립된 사업장 : 2012. 7. 26.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 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해야 함
(「퇴직급여법」 제5조)

  - 연금 규약 작성 및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 규약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 업무위탁 
  - 부담금(DC)/적립금(DB) 납부 : 사용자가 매년 정기 납부
  - 적립금 관리 운용
  -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에 이전
  - 매년 재정검증(「퇴직급여법」 제16조) 

확정

급여형

(DB)

•�근로자가�지급받을�급여의�수준이�사전에�결정

� � � � -� 급여�수준� :� 1일�평균임금×30일분×근속연수

� � � � -� 적립금� :�대통령령(「퇴직급여법�시행령」�제5조)으로�정한�수준�이상� �

� � � � -� 근로자�명의로�적립하나�운용결정권은�학교에�있음

� � � � � (운용실적에�따라�학교부담이�변동됨)

� � � � -� 중도인출�불가

� � � � � (일정�요건�하�담보대출�가능� :� 「퇴직급여법�시행령」�제2조)

� � � � -� 노사가�사전에�퇴직급여�수준과�내용�약정

확정

기여형

(DC)

•�사용자�부담금의�수준이�사전에�결정

� � � � -� 부담금� :�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 � � � -� 근로자�개인�명의로�적립되고�운영결정권도�근로자에게�있음

� � � � � (운용실적에�따라�근로자의�퇴직급여가�변동됨)

� � � � -� 중도인출�부분�허용�

� � � � � (대통령령으로�정함� :� 「퇴직급여법�시행령」�제14조)

� � � � -� 근로자�결정� :� 금융기관선정,�운용�방법

� � � � -� 특수운영직군의�경우�확정기여형(DC)으로�가입

퇴직연금제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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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무요원

1.� 사회복무요원

￭ 용어정의
•�복무기관장
� � � -� 사회복무요원이�배정되어�복무

하게�되는�인사관리�단위�기관장
(교육장)

•�근무지�
� � � -�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
감독할�수�있는�최소단위�부서�
또는�기관(예� :�각급�학교)

•�학교근무지�책임자�
� � � -�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

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
독하는�자

� � � � � (예� :�교무실,�행정실,�특수반�등)

￭ 개교기념일�등�재량휴업일�복무
•�재량휴업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이�아니
므로� 복무� 기관� 자체� 휴무일을�
이유로�사회복무요원을�휴무하게�
할�수� 없고,� 출근하여�복무하게�
하여야� 함.� 다만,� 복무� 기관의�
자체� 휴무일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원하지�않는다면�연가를�
사용하여�휴무하여야�할�것(근무
성적이�우수한�경우�등�특별휴가�
부여�가능)

� �￭ 근무시간�변경
•�복무�기관의�장은�업무의�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공무� 수행상� 필요
하다고�인정할�때에는�지방병무
청장과�협의하여�근무시간�변경�
가능

TipTipTipTipTip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
   - 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의 장
   - 군사교육 받는 기간 : 군 인사법 적용(군번, 계급, 군사특기 부여)
 •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간 : 21개월(2020. 3. 16. 소집자부터)
   - 복무형태 : 주간근무(매일 출·퇴근 근무), 주·야간 근무
   - 근무시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름
    ※ 주말·휴무 근무 시 평일 근무시간과 동일 적용
    ※ 중식 시간 1시간은 기관의 사정상 조정 가능, 1시간 휴식 보장
    ※ 장애 학생 활동 지원분야 등 점심시간 취식 지원 
       - 근무시간 인정(병무청 협의)
      ▸ 근무시간만큼 조기 퇴근 가능
 • 대체휴무
   - 토요일, 공휴일 근무 시(8시간) 부여
   - 그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선행부여 후 휴무근무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체휴무일 별도 지정 가능
   - 추가 근무시간 반영 불가
 • 초과근무
   - 복무 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시간 외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급식 제공)
   -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 퇴근 가능[누계 8시간 이상일 때 1일(대체휴무)로 
계산]

 • 지각, 조퇴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복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 허가받지 않고 지참·조퇴·결근하는 경우 복무 이탈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으로 복무기간 연장이나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조치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2023.12.)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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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TipTipTipTipTip

￭ 휴가�사용�시� 유의사항

•�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 전후�
연속실시

•�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미포함

•�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
발생� 시,� 그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질병�또는�부상으로�지각,� 조퇴,�
외출� 시간� 누계� 8시간당� 병가�
1일로�계산

￭ 병가�미사용�시�연가�가산
•�소집해제�30일�전�기준으로�병가�
미사용�시�연가� 5일�가산,� 병가�
2일�이내�사용�시�연가�2일�가산

￭ 복무·보수�관련�기록물�관리�철저
•� 보존� 기간� 5년(「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준칙(2024년)」� [경기
도교육정보기록원,� 2024.1.])

￭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

요원�복무관리�매뉴얼

•� 한눈에� 보는� 사회복무요원� 관

리·감독�요령

 • 휴가
  - 연가 : 28일(소집된 날부터 1년 15일, 소집된 날 1년 ~ 2년차 13일)
  - 청원휴가 : 결혼 5일, 배우자 및 부모 사망 5일, 직계비속 및 (외)

조부모 사망 3일, 형제자매 사망 1일, 배우자 출산 10일, 
유·사산 1일,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간호 3일(위독한 
경우)

  - 자녀 돌봄 휴가 : 연간 10일 이내(자녀 건강검진 및 어린이집 공식
행사 등 참여)

  - 병가 : 30일(4일 이상 진단서, 3일 이내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 병지참·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

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미계산
  - 공가 : 투표 참가, 천재지변으로 출근 불가, 복무 기관 재지정받고 

복무 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병무청 7급 재검, 입영 판정 
검사, 헌혈 등

⓶ 복무 관리 프로세스
 • 배치 시
   - 사회복무요원 명부 기록(문서)
  - 신상명세서(민감정보 동의 여부) 작성(문서, 포털)
   - 임무표 작성(포털), 보안 준수 서약서-7일 이내
   - 신상파악 및 면담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근무지지정(포털)
   - 신분증 제작 및 피복 주문
   - 배치 전 사전직무교육(신분, 복무, 휴가, 신상변동 등)
 • 복무 중
   - 복무상황 관리 및 처리(연·병가 등 결재 및 처리)
   - 근태(출퇴근 관리) : 매일 출근 시 확인(유고사항 포함)
   - 일일 복무상황부 비치/관리
   - 교육일지 유지(월 1회, 포털 등록 등)
   - 관찰 및 면담 기록(분기별 1회 포털 등록)
   -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실시(분기별 1회)
   - 월 급여(보수, 교통비, 식비) 지급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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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TipTipTipTipTip

￭ 겸직�허가

�•�허가기준

� � -� 본인�또는�가족의�생계유지

� � -�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공익목적�활동�참여

� � -� 그� 밖에� 복무� 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

� •�허가절차�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장

지방병무청장

①겸직허가신청서�

제출
②겸직허가�승인

③신상�이동통보� (14일� 이내)

�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 소집해제
  - 복무기록 확인 : 복무상황부 확인(기록표)
  - 소집해제명부 통보(전산)
  - 병역증 출력

③ 보수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 군인의 봉급표 비고 6.에 의거 

소집일로부터 매월 정한 기일에 지급
구분 지급기준�및�지급액(2024년�기준)

보수

구분 금액 복무기간(지급기준)

이등병 640,000원  소집월로부터 2개월까지

일등병 800,000원  소집월로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상등병 1,000,000원  소집월로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병  장 1,250,000원  소집월로부터 15개월 이상

▸ 소집�일자부터�소급하여�근무지에서�지급
급식비 ▸ 1식� 8,000원

▸� 교육지원청에�인도된� 기간부터�소급
하여�근무지에서�지급

▸ 실제�근무일�지급
▸ 휴가,�결근�등�비근무일�미지급
▸ 격일제�야간근무자� 2일분�지급
▸ 교통비� :� 도보�출·퇴근자도�지급

교통비

▸ 기준� 3,000원으로�하되�실비
지급�원칙

▸ 단,�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장거리�

이동�등�추가�비용�발생�시�

교통카드� 금액� 기준� 실비

지급)

출장비 ▸ 일비�미지급,�교통비�발생�시�실비지급
피복비 ▸ 309,600원(2024년� 1인당�제복�지급�단가�유지)

지급�시�

유의사항

▸ 소집�월�및�소집해제�월�보수지급
� � � 근무일�수� ×� 보수의�일할�계산

� � � (월보수액/해당�월의�일수)� =� 지급액

▸ 교육소집일�및�소집해제일도�보수지급
▸ 복무�이탈,� 통상�연가일수�초과�결근,� 30일� 초과�공무�외�병가일은�
보수�미지급(단,� 공무�수행상�병가기간은�전액�지급)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78

제5편�보안

업 무 명  보 안

관련법규

 ◦ 보안업무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업무개요 학교에서 인원, 문서, 시설,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보안진단의 날 및 보안감사

 2. 비밀(대외비)문서 관리  

 3.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4.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사 삭제

 5. 시설보안

참고자료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운영지원과, 2023.)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실무편람(운영지원과, 2021.)

https://www.law.go.kr/������Ģ/�����κ��Ⱦ����������༼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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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진단의�날� 및� 보안감사

1.� 보안담당관의�지정�및�

임무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담당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단, 부재 시 교감)
  • 분임보안담당관 : 학교장이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자
  •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보안담당관 교체 시 7일 이내 자체 인계‧인수 실시(보안업무인계‧인수요령)
② 보안담당관 임무
  •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조정 및 감독
  • 보안교육·비밀 소유현황조사
  •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및 현황조사·서약의 집행
  •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 • 보안진단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실시�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3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대상기관 : 본청 및 소속기관
② 실시일 : 매월 세 번째 수요일(공휴일이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 실시)
③ 일반보안진단일지 및 사이버보안진단일지에 기록 유지
  ※ 각급 학교는 필요한 경우 일반보안진단 생략 가능(정보보안은 실시)
  •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대책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를 서면 

(보안담당관 서명)으로 작성 보존

3.� 보안교육

TipTipTipTipTip

￭ 임시직원은� 학교회계� 등에서� 임용
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이상의�일용직을�말함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4조(보안교육)

① 보안교육 종류
  • 정기교육 : 전직원 대상으로 반기별 1회, 1년에 2회 이상 실시
  • 수시교육 : 신규채용직원(임시직원 포함) 및 전입자는 임용 후 5일 이내 

실시, 공무국외출장자는 해당 부서에서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 기안 작성 및 보안교육일지 기록

￭ 일반보안진단� :� 보안담당관
￭ 사이버보안진단� :�정보보안담당관

￭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업무담당자를� 분임보안담

당관으로�임명(기안예시)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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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사고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9조(보안사고)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0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① 보안사고의 범위
  • 비밀(대외비)의 누설 또는 분실
  •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② 보안사고의 보고 절차(유·초·중·고·특수)
  • 부서장 →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 경유 → 학교장 → 교육지원청 통보

5.� 보안감사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1조(보안감사)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72조(보안업무의 착안사항)

① 보안감사
  • 보안업무 착안사항(별지 제30호)에 따른 관계 사항 점검
  • 감사주기 : 각급학교 → 4년
  • 감사내용 : 보안업무 전반
  • 정보보안 감사는 정보보안 주무 부서에서 실시

 

6.� 보안점검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실무편람 제6장(조사 및 교육)

① 일정 : 연 2회 이상 실시
② 방법 : 일정 시간을 지정하여 각 사무실 보안관리 실태 불시 점검 실시
③ 중점 점검사항(보안점검표 예시-중점 점검사항은 조정 가능)
  • 캐비닛, 책상서랍 잠금 여부, 문서 방치 여부, 이동식 저장매체 방치 여부
  • 개인용 PC 전원 차단 여부, 개인용 PC CMOS, 윈도 비밀번호 설정 여부
  • 사무실 정리 상태, 보안점검표 작성 여부

￭ 보안사고는� 전말�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며,� 사고를�

저질렀거나�이를�인지하고도�보고하지�

않거나�고의로�사고를�은닉한�사람에�

대하여는�관계자는�물론�상급�감독자도�

엄중문책�또는�징계조치�함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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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대외비)문서�관리

1.�비밀(대외비)문서�관리

TipTipTipTipTip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1조(비밀의 접수·발송)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28조(대외비)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

① 비밀문서 접수‧발송 :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 기재
②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비치
③ 대외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정보 중 직무수행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④ 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에 따로 관리
  ※ 대외비 관리 및 표시방법 변경 안내(2017. 2. 22. 이전/이후)

2.�비밀(대외비)문서�보관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28조(대외비)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실무편람 제3장(문서보안)

① 비밀 :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 2중 캐비닛에 보관
② 대외비 :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
  ※ 대외비는 비밀 보관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 불요

3.� 재분류�및� 이관

TipTipTipTipTip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28조(대외비)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실무편람 제3장(문서보안)

①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 원본 및 사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
② 일반문서 재분류 절차

   

보호기간�만료�대외비�

업무관리시스템

�비전자�등록

→
대외비�목록대장

정리
→

대외비�문서�기록관�

이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2017.� 2.� 22.)에� 따라� 종전에�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던�

대외비를� 각급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 복제ㆍ

복사,� 배부할�수� 없도록�보안대

책을�수립ㆍ시행하는�방법으로�그�

관리�방법을�개선하는�등�대외비�

제도를�정비함

￭ 대외비의� 표시는�문서� 표면�중앙�
상단에�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함

대�외� 비

20� � .� � .� � .까지

￭ 재분류�시기
�•�대외비�문서� :�보호기간�만료�시

� •�비밀문서

� � -� 예고문의�재분류�시기가�도래
� � -� 사이버·보안진단의�날
� � � � (매월�세�번째�수요일)
� � -� 연� 2회(6월,� 12월)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Ⱦ������������Ģ
https://www.law.go.kr/������Ģ/���Ⱦ������������Ģ
https://www.law.go.kr/����/������Ϲ����������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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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반출�및� 파기계획�

1.� 안전반출�및�파기계획

작성

 

￭ 안전반출�및�파기계획과�시설방호
계획은� 비공개(2호)에� 해당하므로�

「보안업무�시행규칙」�개정(2017.�2.�22.)�

이후에는�대외비로�생산하면�안�되고�

비공개(2호)�문서로�생산하여야�함

� � ※�안전반출�및�파기계획,�시설

방호계획이� 현재� 대외비일�

경우�처리방법

TipTipTipTipTip

∘ 보안업무규정 제2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56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계획의 목적
  • 비상시 비밀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하기 위함
② 부서별 반출 및 파기 대상 문서목록 파악
  • 교직원 대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교육 후 주요 부서장에 협조 요구

교육행정실
•�비밀(대외비)문서�보관�캐비닛�파악
•�졸업대장�및�생활기록부�캐비닛�파악
(영구보관문서,� 보존문서)

교무실
•�졸업대장�및�생활기록부�캐비닛�파악
(영구보관문서,� 보관문서)

교육정보부 •�중요�정보시스템�자료�파악

과학실 •�독극물�및�위험�실험�시약�현황�파악
 

③ 부서별 서식 및 도면 작성
  • 부서별 캐비닛 고유번호, 반출 우선순위, 내용, 시건장치 담당자 등 파악 

및 열쇠 확보
  • 도면 작성은 해당 부서에서 캐비닛 위치 및 반출 경로 표시
④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수립과 결재
  • 각 부서별 자료 취합 후 결재담당자가 부서장 협조(교감, 교무부장, 교육

정보부장 등)를 구한 후 최종 학교장 결재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예시 참고
  • 증축, 행정실 이관 등 비밀 및 중요문서 보관, 반출 장소가 변경된 경우 

현 상황에 맞게 재수립 필요

2.� 생산�및�보관

    
① 일반문서로 생산 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부를 당직함에 보관
  • 대외비 문서가 아닌 비공개 2호로 생산
  • 비상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개봉하여 보안문서·중요문서를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Ⱦ�������
https://www.law.go.kr/������Ģ/���Ⱦ������������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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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격사유�및�범죄경력�조회

1.� 결격사유�및�범죄경력

(성범죄‧아동학대)�조회
TipTipTipTipTip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결격사유)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행정안전부, 2019.)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구분 내용

대상
•� 신규� 지방공무원(실무수습자� 포함),� 계약제교직원,� 학교운영
위원회�위원

•�그�기관에�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예정인�자

관련기관

•�결격사유
� � -� 채용대상자�등록기준지의�시·군·읍·면(시도별로�조회기관이�다름)
•�범죄경력
� � -� 경기�남부�또는�북부�지방경찰청(학교�소재지에�따름)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
� � -� e하나로민원(https://next.share.go.kr)에� 접속하여� “결격사유�
및�범죄경력�유무�조회”

� � � ※� 결격사유․범죄경력�통합조회�업무처리�가이드�참고
관련서류 •�결격사유�및�범죄경력�조회�의뢰서�예시안

￭ 행정정보공동이용�범죄경력�조회�
활용�안내[경기도교육청�총무과�

-17106(2020.� 7.� 21.)]

� •� 「초·중등교육법」상�학교의�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포함)�가능함(단,�유치원은�적용�

제외,� 기존과� 동일하게� 공문을�

통해�조회�요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관할�경찰서로�

공문을�통한�

조회�요청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조회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Ƶ���û�ҳ��Ǽ���ȣ�����ѹ���
https://www.law.go.kr/����/�Ƶ�������
https://www.law.go.kr/����/�Ƶ���û�ҳ��Ǽ���ȣ�����ѹ��������Ģ
https://next.sh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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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보안

1.� 보호지역�지정

 
TipTipTipTipTip

∘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59조(보호지역 지정)

구분 내용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경비�
인력에�의하여�일반인의�출입에�대한�감시가�필요한�지역

� � -� 학교�교사�전역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안내를�받아�출입하여야�하는�구역�

� � -� 기관장실,�전산관리실,�당직실�등�보안담당관이�지정하는�구역

통제구역
•�비인가자의�출입이�금지되는�보안상�매우�중요한�구역

� � -�을지연습훈련실시장,�전산기계실�등�보안담당관이�지정하는�구역

2

2.� 보호지역�관리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보호지역의 구분)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0조(보호지역의 관리)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1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자
구분 관리책임자

제한지역 보안담당관

제한구역�및�통제구역 시설을�관리하는�부서장또는�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보호지역 적당한 곳에 관리책임자 표시(제한 및 통제구역의 표시 참고) 부착
  •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보호지역 자체점검을 실시
② 보호지역 관리
  • 보호지역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통제대장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통제구역에는 반드시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할 것(제한구역은 관계직원이 

출입을 하거나 외부인의 경우 별도 안내를 받아 출입할 경우 출입통제대장 
비치는 불필요. 단, 문서수발실, 기록물서고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대장 비치)

  • 제한 및 통제구역의 표시

￭ 우측에� 지정된� 구역� 이외에� 국가
기밀‧암호자재�및�국가보안시설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 기관장이�

추가로�지정할�수� 있음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Ⱦ�������
https://www.law.go.kr/������Ģ/���Ⱦ������������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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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방호�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시설방호)
∘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62조(시설방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비공개대상정보)

  

① 시설방호 책임자 : 기관의 장
  ※ 기관의 장은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시설방호계획(예시안) 수립
  • 조직개편, 시설 증·개축 등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조직 및 사무실 위치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개정
  • 외래인 출입통제 방안(주·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대외비가 아닌 비공개 2호로 생산(‘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③ 비상연락망 작성
  •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κ��Ⱦ����������༼Ģ/(453,20230901)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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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복무

업 무 명  복무

관련법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업무개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학교 관리에 따른 당직업무 및 개인복무관리와 공무원 휴가 처리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당직근무  

 2. 휴가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 반영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반영

  (배우자 출산휴가, 심리안정휴가)

 3. 외부강의 및 유연근무제 

 4. 출장  

참고자료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2023.)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2023.)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총무과, 2021.)

https://www.law.go.kr/������Ģ/����������������¡����ÿ���
https://www.law.go.kr/������Ģ/������������������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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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직근무

1.� 당직근무

� � � 내부계획�수립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당직 및 비상근무 내부계획(규정) 수립
  • 기관 실정에 맞는 당직운영 방법
  • 당직실, 당직근무시간, 인원, 임무 등 지정
② 시설당직원 채용 
  • 경기도교육청 시설당직원 운영계획에 따라 채용
   ※ 교육지원청 승인없이 자체 채용 불가
  • 시설당직원 용역 발주 금지
  • 당직근무자 부재 시 대체 근무 방안 마련 (인력풀, 무인경비 설정 등)

2.� 당직근무�실시

￭ 당직실의�주요�비품�목록
� •� 당직근무일지
� •�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 •� 직원�비상소집명부
� •�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 •� 관계기관의�당직실�전화번호부
� •� 비상열쇠보관함(마스터키�등)
� � :�안전반출�및�파기계획공문�사본

�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비상근무�규칙

� •� 자체�당직근무규정
� •� 기타�당직에�필요한�물품
� � :�휴대용�전등,�양초�등�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당직신고
  • 당직근무 개시 30분전
    - 공휴일의 당직은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
  • 당직자는 복장 단정 및 당직근무표찰 패용
② 당직의 인계·인수
  • 교육행정실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 인수․확인
③ 당직 실시 
  • 실별 보안점검표 확인 :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 상태 점검
  •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 국기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 전화 민원 응대 및 긴급 연락 보고
④ 당직근무 종료 : 당직근무가 종료되면 당직비품 인계

￭ 당직의�감독
� •�당직감독관� :�학교장
� •�당직감독보좌관� :�교육행정실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ҼӰ������Ǵ������ٹ���Ģ
https://www.law.go.kr/��ġ����/���������Ҽ������������������
https://www.law.go.kr/��ġ����/���������ҼӰ������Ǵ������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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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1.� 휴가실시의�개요�

       

 

￭ 대체휴무의�실시
� • 평일� 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무를�한�경우�그다음의�

정상근무일에�휴무�가능

￭�휴가�관련�Q&A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① 휴가 신청 및 허가 시기 : 휴가사유 발생 전까지
  •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공무원이 대행 
 ② 휴가 일수의 계산
  •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같은 연도 내 휴가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공가 및 특별휴가는 동일한 사유로 30일 이상)

  • 법정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처리

2.� 연가

￭ 병가� 누계� 8시간� 미만� 사용� 및� 연가�
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한�

경우는�연가�가산�대상�아님

￭�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않은�기간
� • 「지방공무원법」�제63조의�휴직기간
•� 신규임용일�전날까지의�기간
•� 퇴직일로부터의�기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제2호의�연수기간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9조에�
따른�1개월�이상의�교육훈련�기간

•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못한�기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1항에�따른�병가�기간

￭�지참,�조퇴,�외출,�반일연가의�누계�계산
•� 누계�8시간은�연가�1일로�계산�공제

 •� 8시간�미만의�잔여�연가�차년도�자동�
이월저축

￭ 가용연가� 시간단위� 초과� 시� 다음해�
연가에서�자동�차감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0조(연가계획 및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① 연가일수 
  •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적용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월�이상�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미만

� � 11일
� � 12일
� � 14일
� � 15일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7일
20일
21일

 ② 연가일수의 가산 : 총 1일까지 가산(다음 해에 한함)
  • 당해연도의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 1일
 ③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개월) ÷� 12(월) � x�해당�연도�연가�일수

  • 초과 사용부분은 결근처리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에서 공제
 ④ 개인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 연도별·분기별 연가계획 수립
 ⑤ 연가 당겨쓰기 (나이스〉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 신청)
    예시) “2024년도 연가 당겨쓰기 10일 중 2일(올해 연가 당겨쓰기 총2일 사용)”

재직기간 미리�사용�가능한�
최대�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사용�가능한�

최대�연가일수

�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 �5일
� �6일
� �7일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

8일
10일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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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가

       

 

￭ 지방공무원�연가�저축�및�연가�

생성�매뉴얼

￭ 「시간외근무시간�연가�전환」�사용�

지침

TipTipTipTipTip

 ⑥ 연가의 저축 :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할 수 있음(10년 이내 미사용할 경우 소멸)

 ⑦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의2
  • 사용대상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등 제외)
  • 연가 전환 가능시간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월 57시간) 내
  • 유의사항
   - 동일 월 내에서만 연가 전환 신청 가능
   - 연가로 전환한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함
   - 이월·저축된 연가는 취소 불가함(단, 동일 월 내에서는 연가 전환 취소 가능)
   - 전환된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3.� 병가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① 병가 일수
  •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 이내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 
    -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② 병가 운영 방법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단위 운영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 첨부(미제출시 연가 활용)
    - 병가 전체를 합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
  •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법」의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하여 심의 중 → 결정통지서 통보 시까지 일반병가·

연가사용 → 결정통보 후 소급처리

￭ 병가�사용일수�유의사항
� •� 같은�연도�내�병가�일수를�합한�
기간이�30일�이상인�경우�토요일�

또는�공휴일�산입

￭ 병가�사용�시�진단서�제출
� •� 6일� 초과� 시� 기존에� 진단서를�
제출한�병가가�아닌�다른�질병일�

경우�새로운�진단서�제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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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가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① 공가일수 : 최소한의 실제 소요일수 또는 필요기간
 ② 공가사유
  • 병역판정검사, 병력동원훈련, 공공기관 소환, 투표 참가, 승진·전직시험 

응시, 원격지간 전보 발령 부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결핵검진,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 참가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 응시,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연 1회 한정)

  • 「검역법」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 
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제42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5.�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경조사별�휴가일수표�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다태아) 10(1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본인
�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그�자녀의
�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와�그
�형제자매의�배우자

1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특별휴가)

 

휴가종류 세 부 내 용

경조사
휴� � 가

 • 경조사휴가는�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하여�전후에�연속하여�실시
� • 휴가기간�중에�포함된�공휴일�및�휴무�토요일은�휴가�일수에�미산입
 • 평일�근무시간�종료�후에�사유(직계존속�사망�등)가�발생한�경우에는�
그�다음�날부터�휴가�실시

출산휴가

• 임신�중의�공무원에�대하여�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일의�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함(다태아의�경우�120일)

� • 출산일�또는�출산예정일을�기준(진단서)으로�출산�후� 45일�이상�확보
� • 유산·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경우� 44일의�출산휴가를�출산휴가�전�사용�가능

� • 유산,�사산휴가(휴가기간�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기산)
� � -� 임신기간�15주�이내� :� 10일,�임신기간� 16주-21주� :� 30일
� � -� 임신기간�22주� ~� 27주� :� 60일,�임신기간� 28주�이상� :� 90일
� � -� 배우자�유산,� 사산휴가� :� 3일(위�기간�내에�사용,� 1회에�한하여�분할

사용�가능)

￭ 공가제도�운영상�유의사항
� •�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
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가산�가능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공가�대상이�아님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규정에�따른�건강
진단� 중�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공가�대상임

� � �� •� 원격지간�전보�시�이사�등에�소요
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공가를�사용할�수�있음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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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사용�시�일�최소근무
� � �시간은�4시간�이상이�되어야�하며,

� � � 최소근무시간을�충족하지�못한

� � �모성보호시간�사용은�연가로�처리

•� 모성보호시간�사용일에는�근무시간
� � �전·후에�시간외�근무�불가

•� 모성보호시간과�육아시간�중복사용
� � �불가  

TipTipTipTipTip

 

휴가종류 세 부 내 용

난임치료
시술휴가

� <� 난임치료시술별�휴가사용일� >
※� 「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상세�설명�참조
� • 여성공무원의�경우

난자채취 
포함시 

선택가능일

상
담
일

① ② Ⓐ ③ ④
…

⑤ Ⓑ ⑥ ⑦
병원 
진료
일

Ⓐ-1
일

난자
채취
일

Ⓐ+1
일

Ⓐ+2
일

Ⓑ-1
일

시술
일

Ⓑ+1
일

Ⓑ+2
일

� � -�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의�특별휴가�부분�참고
�� -�인공수정�시술�시� :�Ⓑ� 1일�부여,�①,�⑤~⑦�중�1일�선택�가능
� � -�동결�보존�배아를�이식하는�체외수정�시술�시� :�Ⓑ�1일�부여,�①,�⑤~⑦�중�2일�선택�
� � -�난자를�채취하는�체외수정�시술�시� :�Ⓐ�Ⓑ�각�1일�부여,�①~⑦�중�2일�선택�가능
� � �※�단,�초음파�검사,�과배란�유도�등�난임치료시술에�수반되는�병원진료만�사용�가능

(상담일�사용불가)

� • 남성공무원의�경우� :�정자�채취일에�1일
임신검진
휴� � � � 가 � • 임신�중�여성공무원이�임신기간�중� 10일�범위�내에서�사용

여성보건
휴� � � � 가 � • 여성공무원의�생리기간�중�매월� 1회(무급)

모성보호
시� � � � 간

� • 임신�중�여성공무원(임신�전체�기간)
� � -� 1일� 2시간�범위�내
� � -� 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등�확인(최초�이용�시�제출)
� � -� 늦게�출근,�일찍�퇴근,�근무시간�중�모두�활용�가능

육아시간
� • 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 24개월�범위� 1일�최대� 2시간
� � -� 출생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확인(최초�이용�시�제출)
� � -� 늦게�출근,�일찍�퇴근,�근무시간�중�모두�활용�가능

수업휴가

� • 연가일수를�초과하는�한국방송통신대학�출석수업�기간
� •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인정

재해구호

휴� � � � 가

� • 재해구호�휴가일수� :� 5일�이내
� � -� 수해·화재·붕괴·폭발�등�재해,�재난피해를�입은�공무원

� �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공무원�

부모휴가
� • 5일(부부공무원의�경우�부부�합산하여� 5일)
� � -� 4세(매년� 1월� 1일�기준)이하의�자녀를�둔�공무원

장기재직�

휴� � � � 가

� • 재직기간동안�사용�가능함
� � -� 10년�이상� 20년�미만� :� 10일(2회로�나누어�분할사용�가능)

� � -� 20년�이상� 30년�미만� :� 20일(4회로�나누어�분할사용�가능)

� � -� 30년�이상� :� 20일(4회로�나누어�분할사용�가능)

�※� 2019.� 4.� 29.�개정�조례�시행�이전에�사용한�장기재직�휴가는�1회�

사용한�것으로�간주함

학습휴가
� • 연간� 4일� 범위� 내(일� 단위� 사용� 가능,� 사유와� 장소를� 포함한� 학습�
계획을�명확히�기재)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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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휴가  

휴가종류 세�부�내�용

가족돌봄

휴� � � � 가

� • 학교·어린이집�공식�행사�참여,�교사�상담,�자녀�병원�진료�동행,�사고·
질병에�따른�돌봄�필요시�총�10일

� � � (천재지변이나�감염병�발생�등�긴급한�사유로�인한�휴원�및�임시휴업

으로�돌봄이�필요한�경우�등은�요건에�해당)

� �※�개교기념일,�여름�및�겨울방학�등�해당

� � -� 미성년�또는�장애인�자녀를�둔�공무원� :�유급�2일(부부공무원�각각�2일)�

단,� 2자녀�이상,�장애인�자녀,�한부모는� 3일

� � -� 그�외�가족(성인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배우자)�대상은�무급

� �※�유급� :�시간�단위�분할�사용�가능

� � � � � 무급� :�일�단위�사용

입영휴가 � • 군�입영�배우자�및�자녀를�둔�공무원(입영�당일� 1일)

포상휴가

� • 포상휴가일수� :�연간� 5일(1~5일)�이내
� � -� 포상휴가�대상자로�선정된�자,�투개표�사무에�종사한�공무원

� � -� 대상자� 선정� 및� 사용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운영지침’에�따름

심리안정

휴� � � � 가

� • 인명피해가�발생한�사건·사고를�경험하여�심리적�회복이�필요한�자에게�
부여

� � -�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의장은�사건·사고�발생�후�가급적�

1개월�이내� 4일의�범위�내에서�휴가를�부여하되,�부여일수가� 2일을�

초과할�경우에는�증빙서류[상담(예약)확인서,�진료(예약)확인서�등]를�

제출

� �※�일�또는�시간�단위로�부여하고�사용할�수�있음

기타

�•�성희롱·성폭력�피해자인�공무원은�14일�이내의�특별휴가�사용�가능

� � -�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예정�또는�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된�사람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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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강의�및� 유연근무제

1.� 외부강의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 허가)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외부강의(강의․발표․토론․심사 등) 신고(외부강의등 신고서)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내부결재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대상[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사전)]
  •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 아님
  •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② 경기도교육청 외부강의 대가 기준

구�분
교육감�이하�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및�기관의�

장과�임직원

각급�학교의�장과�
교직원�및�학교법인의�

임직원
비고

상한액 400 1,000
실비수준으로�제공되는�
여비(교통비,숙박비�및�
식비)는�미포함

(단위: 천원/시간)

  ※ 외부강의등 대가 기준은 시간당 상한액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음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포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반환 후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초과사례금 신고서 작성 
후 신고)(초과사례금 신고서)

 ③ 겸직허가
  • 대상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공무원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출강, 유튜브 채널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 출강(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
   - 전출 시 신임지 겸직허가 재신청 필요
  • 방법 :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 점검 : 연 2회 자체 점검(6월 말, 12월 말 기준)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적용기준

�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상한액

� •� 교육감�이하�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관계없이� 1시간�상한액의�

100분의�150에�해당하는�금액을�

초과하지�못함

� •�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는�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시간당� 상한액만�

적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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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운영상�유의사항
� •�각급학교에�근무하는�교원,�지방

공무원은�개인별�유연근무제�사용�

불가

� •� 영양교사,� 급식실� 조리사(지방
공무원)는� 급식실� 집단별� 공동�

근무시간�적용� 시� 내부결재�후�

유연근무제� 사용� 가능[경기도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제도�

해설(2021.� 3.)]

� •� 유연근무제�운영�계획�예시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Ⅴ(유연근무제)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유� � � � 형 활용�방법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주� 40시간보다�짧은�시간�근무

탄력

근무제

� ‣ 주� 40시간�근무하되,�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자율조정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근무(출퇴근시간�자율조정)

� 근무시간선택형 � 1일� 4~12시간�근무,� 주� 5일�근무�준수

�집약근무형 � 1일� 4~12시간�근무,� 주� 3.5~4일�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의무�없이�프로젝트�수행으로�주� 40시간�인정

원격

근무제

‣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원격근무�세부시행지침�개정�알림」
� � [지방공무원인사과-14226(2023.� 11.� 8.)]� 참고

‣ 재택근무일에는�원칙적으로�초과근무를�할�수�없음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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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1.� 출장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Ⅶ(출장)

 ① 출장의 정의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② 출장의 구분
  •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

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

  •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
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③ 출장공무원의 의무
   • 공무수행에 전념(사사로운 업무 금지)
   • 정해진 출장기간 안에 업무 미완수 시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갈음할 수 있음

2.� 초과근무와�여비

TipTipTipTipTip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Ⅶ(출장)

 

 ①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 부여
  •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는 경우 초과근무 명령 

절차를 거치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현지확인서 및 
공문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② 출장과 여비
  • 출장이 여비 지급 근거이나,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초과근무수당�예외지급
� •�출장의�목적상�필연적으로�시간외
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초과근무의�명령�및�승인의�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는�경우

� � � (예:�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수학여행�기간�중�야간�학생�

지도,�체육특기자�등�전국규모대회�

학생�인솔)

￭ 출장�조치�가능�여부�주요�사례

￭ 근무지내�출장의�여비�지급
� •�왕복�2㎞�이내의�근거리�출장인�경우�
실비�지급�가능

�※� 【제12편】� 1.� 근무지내� 국내출장�
참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ó����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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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학교운영위원회

업 무 명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규・근거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사립학교 법인정관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업무개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회의소집 및 개최, 안건심의 등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 

삭제 (일반위원과 동일하게 임기 적용)

 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3. 학교급식소위원회  

 4. 예·결산소위원회  

참고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24)
 ◦ (별지_서식)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24)
 ◦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2023)
 ◦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23)
 ◦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협력지원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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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위원�구성
 

학교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장�및�부위원장�선출을�하는�등�학교운영위원회�구성�전반�업무를�추진하기�전에�

반드시�각급학교�학교운영위원회�자체�규정�정비가�필요함

 

1.� 의의�및� 성격

   

2.� 운영위원�정수�및�

구성비율,� 관련�규정�

점검

① 의의 :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의 참여로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

② 법적성격 : 법정 위원회, 독립된 위원회, 심의기구
③ 설치대상 : 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참조)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①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 기준
   ※ 신설학교 : 개교일의 학생 수 기준
   ※ 위원정수 : 학생 수에 따른 범위 내에서 5~15인 이내
②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 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임
   ※ 규정 개정 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개정에�
따라�사립학교도�2022.� 3� .1.부터�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단,�학교헌장과�학칙의�제정·개정은�

자문사항이며,�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임용·평가� 및� 초빙교사의�

추천은�심의사항에서�제외)

TipTipTipTipTip

￭ 학교운영위원회�업무�흐름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정수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ߵ���������
https://www.law.go.kr/��ġ����/�����б������ȸ��ġ�����
https://www.law.go.kr/����/���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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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임기

￭ 연임� :�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TipTipTipTipTip

4.� 학부모위원�선출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선출홍보문 배포
② 위원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출공고
   ※ 홍보강화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문자, SNS 등 활용
③ 특수한 상황 시(각종 재난으로 인한 개학연기 등) 위원선출 연기 가능
   ※ 다음 위원 선출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 대행
④ 위원의 임기 개시일 : 매년 4월 1일
   ※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 : 당선 결정 때부터 개시
⑤ 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⑥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궐 선출 : 전임자의 남은 임기
   ※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 정수의 1/4 이상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미선출 가능 

⑦ 신설학교 최초 선출 위원의 임기 : 1년의 범위 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및 
제4조(위원의 임기)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①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②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직접투표 생략불가)
   ※ 학부모 전체회의(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병행하고자 할 경우, 병행 시행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선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③ 선출절차 및 준비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 선출공고 → 후보자등록 → 선거인명부

작성(투표 미실시의 경우 생략) → 결격사유조회 → 선거공보 → 투표
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및 개표 → 당선자공고 → 선거
결과 홍보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안내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부설한�학교�
운영위원회로�대체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

에서�추천된�자로�구성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가능(유치원의�교원대표�및�

학부모대표를�각각�1명�이상�포함)

TipTipTipTipTip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선출�일정�및�절차
￭ 학부모위원�선출방법에�따른�업무흐름도
￭ 학교운영위원회�관련�서식�목록
￭ 직접투표와�가정통신문�회신,�우편투표,�
전자적방법�투표�병행시�주의사항

TipTipTipTipTip

￭ 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절차는�동일함(간접선출)

� �☞�학부모가�모일�수�있는�공간이�

� �있는�경우�직접선출�원칙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б������ȸ��ġ�����
https://www.law.go.kr/��ġ����/�����б������ȸ��ġ�����
https://www.law.go.kr/����/���ߵ���������
https://www.law.go.kr/��ġ����/�����б������ȸ��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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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위원�선출

  

6.� 지역위원�선출

￭ 지역위원�추천
�•� 피추천자의� 운영위원� 자격제한

사유가�있는지�잘�검토�후�추천

(당선무효�원인이�될�수�있음)

�•�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 이내인�

경우�무투표�당선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①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임기만료 전일까지(3월 30일)
②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당선자와 교원위원당선자(교장포함)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 무기명투표로 선출
③ 선출절차 및 준비
  •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완료 → 회의소집 통지 공문 발송(지역위원 추천) 

→ 지역위원 추천・등록 → 결격사유조회 → 회의개최 → 무기명투표 
→ 당선자 공고

    ※ 단지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일 뿐 임시회는 아님
  • 당선 결정은 최다득표순으로 결정
④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위원의 선출 등)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 당연직�교원위원
�•�국공립�유치원�및�학교의�장은�

당연직�교원위원임

� •�교원위원�정수에서�당연직� �교원

위원(원장,� 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교원위원을�선출

TipTipTipTipTip

①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②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③ 선출절차 및 준비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공고 → 후보자등록 → 선거인명부 작성(투표 

미실시의 경우 생략)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일 경우 무투표 당선 안내
    ※ 사립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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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원장·부위원장�선출

  

8.� 위원의�자격�상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선출시기 :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4월 15일)
②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 실시하여 최고득표자가 당선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당선)
③ 선출절차 및 준비
  • 학교장 안건 발의(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건) → 최초 회의 소집
  • 회의 개최(학교장 진행) → 위원장 선출 →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선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5조(위원의 겸임),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운영위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next.share.go.kr)
② 운영위원 당연 자격상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
③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로 자격상실
  • 위원 지위 남용 :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한 경우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불참하는 경우
  •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수�없음

￭ 운영위원�자격요건�및�결격사유
￭ 운영위원의�자격�제한
�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는�

위원의�자격�제한�사항(정당의�

당원� 배제� 등)을� 따로� 규정할�

수�없음

￭ 지위남용의�판단�기준(예시)
� �•�수의계약�절차를�위반하여�계약

하는�경우(분할�수의계약�포함,�

계약�관련�법령�위반�등)

� �•�운영위원이�학교에�먼저�사업을�

제안하는�경우�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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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영위원회�회의

1.� 안건의�제안
  

2.� 회의소집

   

￭ 최초� 개최되는� 회의의� 임시회/
정기회� 여부는� 학교� 규정으로�

정함

￭ 회의개최�7일전의�기간
� �•�회의�개최일을�제외하고�역산하여�

7일이�되는�날�이전에�도착

� � � � �예시)�회의가�1월�30일에�개최

되는� 경우� →� 1월� 22일� 24시

까지는�반드시�안건�등�도착

� �•� “도착”이란� 안건이� 우편으로�

학교운영위원�주소지에�도착한�

경우나�이메일로�도착한�경우�등�

학교운영위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도달한�것을�의미

￭ 회의는�일과�후,�주말�등�위원들이�
참석하기�편리한�시간에�개최

￭ 회의일수는� 연� 30일� 초과하지�
못함(조례� 11조)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정기회  • 연 1회 이상 개최,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임시회

① 임시회 소집 요구
  • 최초 회의 :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4월 15일까지 학교장이 소집)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임시회 회의 소집(학교운영위원장) : 회의개최 7일전
  • 집회공고 :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 임시회 소집 요구(위원) : 안건 첨부 개별통지
  • 방청안내 : 회의공개원칙(방청인신청서 제출)
③ 학부모 사전 의견수렴 안내
  • 학교 홈페이지에 심의 내용(회의 일시 및 안건 등) 5일 이상 게시
  •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
  •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 의견 제출, 운영위원회는 제출 의견 반영 심의
④ 회의준비
  • 회의진행 시나리오, 의사 일정표, 당일 심의안건, 제안서 등
  • 회의장 준비(명패, 의사봉, 기타 필기도구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등), 제14조(회의

공개원칙),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및 제15조의 2(의견수렴 등)

 

 안건의�제출·발의

① 학교장 : 안건제출서 제출
②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 : 안건발의서(제안자 연명부 첨부)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③ 학생 안건제안 :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음

￭ 회의의�종류
�•�시기에�따라� :�정기회,�임시회

�•�구성에�따라� :�본회의,�소위원회

￭ 회의�차수�부여
� �•�정기회와�임시회는�통합산정

� �•�회기번호는�누년으로�차수�부여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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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개최
   

￭ 과반수
�•�반이�넘는�수,�반수보다�많은�수

� � � � 예)� 15명�→�8명,�14명�→�8명

￭ 정족수
�•�의사정족수�:�회의진행�최소�위원수

�•�의결정족수�:�안건결정�필요�정족수

￭� 비공개결정사항은�별도�회의록에�작성
￭� 서면심의�가능�여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엄격한�절차가�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취지상�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것은� 서면심의�

불가

￭� 위원장과� 부위원장� 장기� 외출�
등으로�부재�시

�•�학교장�또는�연장자가�학교운영

위원회�소집�가능

�•�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회의�

불참�시�참석자�중�최연장자나�

다수에�의해�추천된�자가�임시

위원장으로�회의�진행�가능�

TipTipTipTipTip

4.� 심의결과�처리

 
① 심의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②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③ 불가피하게 심의 없이 시행 가능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① 위원출석등록 : 위원출석관리부
  • 운영위원 여비 지급 가능(「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준용)
②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③ 회의순서
  • 개회 → 국민의례 → 전회 심의사항 결과보고(간사) → 안건심의 → 폐회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 포함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비공개 의결 시 제외)
⑤ 심의결과 이송 : 운영위원장은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
⑥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생 의견 청취 심의사항
  • 학교운영위원회가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조례로 정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교육활동‧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및 학생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대표 등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청취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사 정족수 등),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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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는�소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이�중�학교급식소위원회는�반드시�설치해야�함

1.� 급식소위원회�구성

   

￭ 소위원회
� •� 안건에�대한�사전조사,� 자료

수집,�검토�등을�통하여�학교운영

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제고를�위해�구성되는�

소규모�위원회

�•�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본회의를�개최하여야�함

�•�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

담당관�「2023�학교업무�개선�

길라잡이」에� 따라� 학교급식

소위원회는�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가능�

TipTipTipTipTip

2.� 회의�개최
 ① 정기회 운영 : 연 1회 이상 학교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개최
② 임시회 운영
  •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작성 후 학교운영위원회 서면보고
    ※ 회의록 작성은 주요 내용만 개조식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협의록 개별 

서명 생략, 담당부장 등 위임전결규정 활용 전자적으로 처리 후 협의회 
위원에게 공람)

③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① 내부규정수립 : 학교급식소위원회규정 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② 위원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위원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교직원, 학부모, 학생대표, 외부전문가 등
    ※ 단,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함
  • 위원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④ 간사 : 위원회 사무 처리, 영양(교)사
  • 공동조리교의 경우 : 공동급식관리소위원회 구성 가능
   - 내부규정 공동 제정(장기결석 처리 등)
   - 급식소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비조리교 위원 포함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에 구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ߵ���������
https://www.law.go.kr/��ġ����/�����б������ȸ��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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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소위원회�활동

∘ 2019 학교급식 업무매뉴얼(제2편 학교급식운영관리)
∘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소위원회�활동

※ 회의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실시
①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 등에 관하여 실무 검토
②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배식 등 모니터링 참여
③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④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정
⑤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 등 업체 현장의 비교평가(학교급식 관련 시설 

점검 시 영양(교)사 참여하도록 개선[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현장 점검 시 건의사항(‘14. 8월)]

⑥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⑦ 공동조리교의 경우
  • 비조리교와 급식 일정 동일하게 협의
  • 기타 공동조리 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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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결산소위원회

1.� 예·결산소위원회�

구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자체)

① 위원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생대표, 외부전문가 등)
   ※ 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② 운영 :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 운영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④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미구성 가능

2.� 예·결산소위원회�

활동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3조(예산안 심의)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①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사항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의 예산안,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의 사전검토 사항
  • 기타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예시안) 개정

3.� 회의�개최
 

①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③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안건 심사 후 심사보고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소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함.

�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16조� 6항)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ߵ���������
https://www.law.go.kr/��ġ����/�����б������ȸ��ġ�������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ġ����/�����б������ȸ��ġ�����
https://www.law.go.kr/��ġ����/�����б������ȸ��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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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보수

업 무 명  보수

관련법규

 ◦ 보수작업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연말정산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 채권압류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공탁법, 공탁규칙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맞춤형복지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업무개요  교직원의 월급여를 비롯한 연말정산(세금), 채권압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맞춤형복지 등 정규 교직원의 전반적인 보수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사항

 1. 보수업무(NEIS)  보수 관련 안내자료 2024년 기준으로 변경

 2. 연말정산  연말정산 안내자료 2024년 기준으로 변경

 3. 채권압류  

 4. 공무원연금

 5. 건강보험  

 6. 한국교직원공제회  

 7.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2024년 기준으로 변경

참고자료

 ◦ 공무원보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202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2024.)

 ◦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재무담당관, 2020.)
경기도교육청 채권관리 업무 편람(개정판)(재무기획관, 2022)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2022 공무원연금 가이드북(공무원연금공단, 2022.)
2021 공무원연금실무(공무원연금공단, 2021.)
2023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공무원연금공단, 2023.)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EDI, 사회보험EDI 
건강보험 사업장 업무편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 맞춤형복지제도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24.)
맞춤형복지포털

https://www.law.go.kr/������Ģ/�������������Ǿ�����ħ
https://www.law.go.kr/������Ģ/�������������������ó����ħ
http://www.nts.go.kr
http://www.hometax.go.kr
https://www.wetax.go.kr/main/
https://www.geps.or.kr/index.jsp
http://www.nhis.or.kr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http://bips.bizmeka.com
https://www.ktcu.or.kr/index
http://www.gw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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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업무(NEIS)

NEIS� 통합급여대상자� :� 교육전문직,�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지방공무원(행정대체� 포함),� 교육공무직원� 일부� 직종(행정

실무사,�사서,�유치원방과후전담사,�초등보육전담사,�특수교육종일반강사�등)

1.� NEIS� 급여작업

￭ 개인별�또는�전체�급여반영�제반�
자료(수당� 및� 공제)입력� 후,�

최종적으로�①,� ③�단계를�다시�

실행하면� 입력한� 모든� 작업이�

반영됨

￭ 급여작업은�매월� 8일전까지�작업
(마감)을�완료해야�하며,�실적이력

생성�후�관할지원청�마감�후에는�

수정할�수�없음

￭ 파견자의�경우�초과근무�내역이�
자동�생성되지�않으므로�파견교에�

확인하여�등록

￭ 초과근무�월별집계는�전월�기준
으로� 생성하니� 휴직자� 및� 당월

신규채용자는�삭제(전월중�복직자는�

근무일수�확인)

                  
∘ 공무원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초등 및 중등

① 초과근무확인 및 초과근무 월별집계
  • 초과근무 확인 : 전월 초과근무(실적분)를 NEIS와 초과근무대장(지문) 확인
  • 월별집계 : 초과근무 정액분과 실적분 집계
    - 정액분 : 전월 근무 일수 및 복무상황 점검
    - 실적분 : 자동 집계 누락분 수정
② 기초자료 생성(전체생성)
  • 나이스 인사정보에서 급여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급여작업월에 반영
  • 인사자료 변동(정기승급, 호봉재획정, 호봉정정 등) 또는 새로 반영할 내역 

발생 시 반드시 기초자료를 다시 생성하여야 함
    - 기본사항, 가족사항, 초과근무내역, 기여금기본사항
    - 인사담당자와의 협조 체계 유지
    - 개인별 기초자료 생성 : NNNNN 기본사항관리 > 기초자료생성
③ 대상자 생성
  • 급여지급대상자를 일괄 생성하는 작업 
  • [대상자생성] 후 [조회]하여, 누락자 또는 중도정산자를 [대상자추가]로 

등록하고, 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는 ▢V하여 삭제
    - 대상자 중 전월급여 마감 후에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 경우 소급에 ▢V하면 

소급분 자동 계산됨(수작업으로 계산하여 대조 요함)
④ 월급여 일괄작업
  • 본봉/수당계산, 공제계산, 세금계산,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계산, 지급액 

계산 등 급여작업 완료
    - 변동내역서 작성
  • 교직원공제회 파일 수신 확인
  • 기여금 및 대여학자금 수신 확인(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확인)
⑤ 지로파일 생성(은행이체 자료 생성) : 오류내역 확인
⑥ 승인 : 변동내역서, 급여‧공제내역서 등의 급여내역을 업무관리로 결재
⑦ 기관별 실적이력생성 : 승인요청 → 결재완료 → 이력생성(마감), 마감▢V 확인
⑧ 관련 장부 및 보관

  

관련�장부�☞�결재�받아서�보관� � 보존기간

-� NEIS�급여대장(개인별명세,�기관�집계)
-�급여작업�기초자료�및�변동(정정)내역서

5년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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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공제금�처리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① 교육청에서 학교공제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송금
   • 송금시기 : 급여일
   • 공제금 : 채권압류금, 급식비 등(원천징수동의서, 원천징수 관리대장)
     ※ 학교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만 공제
 ② 학교공제금 납부
   • 지출(반환)시기 : 급여 당일 지출(반환)하도록 함(채권압류금 등)
 

3.� 법정부담금�처리  ① 교육청에서 기관 공제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송금
   • 송금시기 : 원천세액 및 4대보험 매월 9일(송금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② 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시 같이 납부함

4.� 급여�반납 ① 당해년도 급여 반납(회수) : 교육지원청 세외계좌(기관별 반납계좌 확인)
② 지난년도 급여 반납(회수) : 그 외 수입(교특) 처리(세입담당 문의)

급여�및�수당의�이해  
� 1.� 용어의�정의�  

용어 정의

봉급 직책별,�계급별,�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보수

봉급+각종수당(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연봉�+�각종수당)의�합산금액

호봉정정에�따른�보수�정산 당초의�잘못된�호봉발령일자로�소급하여�정산(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호봉획정�또는�승급과는�관계없이�

보수가�잘못�지급된�경우

과다�지급된�보수는� 5년분을�환수(국가재정법�제96조� � 금전채권‧채무의�소멸시효)
하고�과소�지급된�보수는�3년분을�추가지급(민법�제163조�3년의�단기소멸시효)

승급� 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그�밖의�법령의�규정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

보수의�일할�계산 해당�월의�보수를�해당�월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

근무일수의�계산

공무원의�신분이�새로이�발생하는�임용일은�근무일수에�포함

공무원의�신분이�소멸되는�퇴직일은�근무일수에�포함하지�않음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및�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근무일수에�포함

사망의�경우에는�사망한�다음날에�면직된�것으로�봄

군복무기간의�전역일�또는�근무기간이�정하여진�계약직공무원�등의�계약기간�만료일�포함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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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공무원�수당체계

수  당

(14종)

상여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6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7)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7③)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7의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

준은 제8장에서 정함

가계보전수당(4종)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자녀 :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이후 월 11만원,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
만원(§10)  

자녀학비보조수당(재외공무원 국외 취학자녀)(§11)

주택수당(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16만원)(§11의2)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11의

3)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적과 접촉하는 지역 근무자(월 3～6만원), 국외(§12)

특수근무수당(4종) 위험근무수당(6개 부문별 위험직무종사자, 월 4～6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등 4개 분야)(§14)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14의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 이하)(§14의3)

초과근무수당등(2종)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 공무원)(§17의2)

실비변상등

(4종)

정액급식비 월 14만원(§18)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연가보상비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18의5)

직급보조비 월 17.5～320만원(§18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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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공무원�수당체계

가계보전수당(3종)

특수근무수당(23종)

초과근무수당등(4종)

특수지근무수당

수 당
(35종)

상여수당(4종)

도서, 벽지, 적과 접촉하는 지역 근무자(월 3～6만원, 서해5도 조례로 규정)(§12)

위험근무수당(9개부문 39개 위험직무종사자, 월4～6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3종)(§14)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14조의2)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일반･연구･지도직 5급 과장급 공무원)(§17의2)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5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6)
정근수당가산금(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6③)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6의2)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9)

가족수당(배우자 : 월4만원, 자녀 : 첫째 월3만원, 둘째 : 월7만원, 셋째
이후 : 월11만원, 배우자･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 월2만원(§10)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파견공무원 국외 취학자녀에만 적용)(§3)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11조의2)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실비보상등
(4종)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 연 2회(§18의5)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월 17.5～124만원(§18의6)

월 14만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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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의�이해

구  분 지 급 요 령

월
봉
급

봉급(본봉)
(공무원보수
규정 제2장)

①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별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NNNNN  국공립급여 > 기준관리 > 급여기준관리
② 신규임용 및 퇴직 시 월봉급액
  • 신규임용 시 : 일할계산
    예) 2024. 3. 5.자 9급 1호봉으로 신규임용 시 봉급 지급은?
        1,877,000원☓27/31일=1,5634,800원(원단위 이하 절사)
  • 5년 이상 15일 이상 근무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 제외)가 퇴직 시 : 전액지급
  • 5년 미만 근속자가 퇴직 시 : 일할계산
③ 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공무원의 정기 승급기간 : 1년
  • 공무원의 정기 승급일 : 매월 1일

근
속
가
봉

근속가봉
(공무원보수

규정 
제30조2)

 교육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급대상 유‧초‧중‧고 비고

지�급�액 76,000원� (2024,� 매년�고시) (별표11�적용�공무원)

4.�수당의�이해

구  분 지 급 요 령

상
여
수
당 

대우공무원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①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② 지급액 :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지급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일자에 상위 계급 대우공무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
④ 인사명령 및 나이스 경력정보에서 대우공무원 발령 확인
 NNNNN  국공립급여 > 월급여 > 기본사항관리 > 기본사항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2)

① 지급대상
 • 1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7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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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요 령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2)

② 지급금액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 � � � � � 1년�미만 미지급 7년�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미만 월봉급액의� � 5% 8년�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미만 월봉급액의� 20% � � � � � 10년�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미만 월봉급액의� 25%

※ 육아휴직자는 한 아이 당 최초 1년과 셋째 이후 자녀의 최대 3년은 모두 근무기간으로 인정함
③지급방법
  •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신규 임용 공무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함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미산입

• 질병휴직, 가사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 직위해제 처분기간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 제외)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8개월 12월 6개월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을 가산

산 입

• 군복무 기간, 법정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전임 육아에 따른 휴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봄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 기간의 적용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④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근무연수 계산 시 유의사항
  • 기준일 : 매월 1일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 그밖의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 별표19 
등의 공무원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이 근무연수에 계산되고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합산되지 아니함.

 ⑤ 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지급방법(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15084, 2023. 6. 21.)
  •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등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
  • 1~2월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등에 근무한 실적은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
  • 2023. 1. 1.부터 반영(2022. 12. 31. 이전 지급분 소급 적용하지 않음)

1월~2월 경기도 내 학교 근무 경기도 내 학교 근무 타시도 학교 근무

3월 이후 통일 학교 채용 타 학교 채용 경기도 내 학교 채용

1~2월 근무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

1~2월 근무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

1~2월 근무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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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2)

※ 근무연수 :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에 준용

   

지급대상 근무연수 월지급액 추가가산금

일반직공무원

� � �교육공무원

20년�이상 100,000원
-�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사람

에게는�월� 10,000원을�가산하여�지급

-�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가산하여�지급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3년�미만 30,000원

모범
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① 지급대상 :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공문 또는 상장사본 첨부)
② 지급액 : 월 50,000원
③ 지급방법 :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지급
  • 퇴직, 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시 :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함

가
계
보
전
수
당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①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② 지급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등본상 같은 세대)
  • 동 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부양가족의 범위)하여야 함
     ※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③ 부양가족의 범위 및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부양가족�범위 참고사항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 직계존속� :� 조부모(외조

부모� 포함)� 및� 부모(양

부모·계부모�포함)
직계존속 20,000원

�본인�및�배우자의� 60세(여자� 55세)이상�직계존속�

-� 60세�미만�중�장애가�있는�사람

직계비속

(자녀제외)
20,000원

-� 19세�미만 ※� 직계비속� :� 자(子)� 및�
손(孫,� 외손포함)-� 19세�이상�중�장애가�있는�사람

형제자매 20,000원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가�있는�사람

-�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가�있는�사람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

19세�미만의�형제자매

자녀

30,000원 -�첫째�자녀 -� 19세�미만

-� 19세� 이상� 중� 장애가� 있

는�자녀

※� NEIS/가족사항에� 자녀�

모두를� 등록하면� 자동

계산됨

70,000원 -�둘째�자녀

110,000원 -�셋째�이후�자녀

⓸ 부양가족의 신고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 직계존비속에 대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

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진단서 등)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 신고서에 첨부

  •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 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함

⓹ 지급 시 유의사항
  •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일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
  NNNNN  월급여 > 기본사항관리 > 주민정보연계 결과확인(매월25일)
   ※ 가족(부모)의 동일세대여부가 모두‘N’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주거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족수당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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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보
전
수
당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환수는 5년) : 휴직 등 신분 변동 시 일할계산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가족수당, 학비수당)
   (가)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 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동의서 : 특정양식 없음)
   (나)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가)의 방법에 

의하되,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함)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6)

① 지급대상 :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포함)
  •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외
② 국외학교 및 지급액

③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함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명시) 또는 공납금 납입
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국외학교 지급액

� 유치원(제11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에�따른�

유치원�및�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를�

말한다)

해당�공무원의�자녀가�취학한�유치원(국외학교�내�부설�유치원�과정도�포함)

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을�말한다)을�지급하되,�자녀�1인당�

월평균�미화� 300달러를�초과할�수�없다.

�초등학교ㆍ중학교(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에�따른�초등학교,�중학교�및�이에�준하는�

교육을�실시하는�학교를�말한다)

자녀�1인당�월평균�미화�700달러를�초과할�수�없다.�다만,�월평균�학비가�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지급할�수�있다.

�고등학교(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에�따른�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와�

같은�항�제2호에�따른�시설을�말한다)

자녀�1인당�월평균�미화�600달러를�초과할�수�없다.�다만,�월평균�학비가�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지급할�수�있다.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①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12개월(역월 계산)
② 30일 미만 육아휴직 기간 합산 시 수당 지급 방법(‘21.1.1.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자부터)
  •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한 휴직 기간에 30일 미만 휴직 기간도 수당 지급 대상
  • 분할 사용 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의 다음 달 급여 지급일에 지급
    (복직합산금 15%를 제외한 금액을 일시금)
③ 지급방식 및 금액
  • 첫째자녀 : 육아휴직수당 산정금액의 85% 지급
    육아휴직수당 총지급액의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 적용, 비과세)을 일시불로 지급
    단,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최소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둘째자녀이상 : 육아휴직수당 산정금액의 100% 지급(2024.1.1. 전의 기간은 종전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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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
보
전
수
당

육아휴직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지급대상 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양육� ·�여성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되어�30일�이상�휴직한�경우�

지급금액 육아휴직�지정일~�최초�1년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80%�지급 �단� 150만원(상한)·70만원(하한)�

공무원 동시휴직 �신청한�1인에게�동일자녀�두�번째�휴직�수당�지급 �상한액(1~6개월)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400만원,�6개월�450만원

�7~12개월� :� 150만원(상한)·70

만원(하한)�

동일자녀

두�번째�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시작일~6개월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100%지급

6개월~12개월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80%�지급

한부모�공무원

육아휴직�시작일~3개월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100%지급 �상한액�250만원

4개월~12개월 �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봉급액×80%지급 �단� 150만원(상한)·70만원(하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다만, 월봉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지급)

특
수
지
근
무
수
당

특수지근무
수당

[도서벽지
수당]

(동 규정 
제12조)

 ① 지급대상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
하는 공무원

 ② 지급액 :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의함.

급지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지급액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특
수
근
무
수
당

위험근무 
수당

(동 규정 
제13조)

 ①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지급액 : 동 규정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및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의함
            (갑종 60,000원, 을종 50,000원, 병종 40,000원)

기술정보
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1호)

 ①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학교운영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②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가산금(※�자격증�첨부�신청서�제출)

5급�이상 50,000원�이하 �◦�기술정보수당�지급대상자�중�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
기능분야�자격증�소지자에게�가산금�지급

� � � -� 기술사� :�월� 50,000원�이하
� � � -� 기능장․기사� :�월� 30,000원�이하
� � � -� 산업기사� :�월� 20,000원�이하

6급�및� 7급 30,000원�이하

8급�이하 20,000원�이하

전산업무
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1호11호)

 ① 지급대상 :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 제외)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② 지급액 :

근무연수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지급액 월� 50,000원�이하 월�30,000원�이하 월� 20,000원�이하

  ※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기준으로 함

연구업무 
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2호 가목)

 ① 지급대상 및 지급액

대상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대상자
연구직

공무원

학생수련기관‧교육연수기관
원장·교수 부장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교사

지급액 22,000원 17,000원 지급액 80,000원 110,000원 100,000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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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업
무
수
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동 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제2호 나목)

지급대상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4·5급 상당 직위)

지 급 액 70,000원 10,000원 
교직수당
(별표11 

제2호 다목)
지급대상 교육장, 장학관(사), 교육연구관(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지 급 액 월 250,000원 

교직가산1
(원로)가산금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근무하는 매달 1일 현재 교육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지 급 액 월 50,000원 

교직가산2
(보직교사)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임용기안 첨부)
지 급 액 월 150,000원 

교직가산3-1
(특수학교,
국악학교)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겸직 교원

지 급 액 월 120,000원(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월 50,000원(국립국악중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 근무 교원, 고교부설 방송통신고,중고부설 방통중 겸직 교원)

교직가산3
(안전지도)

지급대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
지 급 액 월 30,000원 

교직가산4
(학급담당)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임용기안 첨부)
지 급 액 월 200,000원 

교직가산
(실과담당)

지급대상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표시과목에 해당
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 표시과목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지 급 액
호봉별 31~40 22~30 14~21 9~13 5~8 1~4 가산금

지급액 50,000원 45,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
단,�기계공고,�전자공고�교장‧교감‧기계과목‧
전자통신‧전기과목�교사�월�10,000원�가산

교직가산6
(보건)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지 급 액 월 30,000원

교직가산7
(병설유치원 
겸임, 초중고 
병설학교겸임)

지급대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
하는 통합·운영학교 및 병설학교의 교장‧교감

지 급 액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교직가산8
(영양교사)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지 급 액 월 30,000원

교직가산9
(사서교사)

지급대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지 급 액 월 20,000원

교직가산10
(전문상담교사)

지급대상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지 급 액 월 20,000원

민원업무수당
(별표11 

제3호 바목)

지급대상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지 급 액 월 50,000원 이하

사서수당
(별표11

제3호 바목)
지급대상 사서직공무원
지 급 액 5급 이상(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월 20,000원 이하)

학교운영수당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별표9 
제11호 자목)

지급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지 급 액 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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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업
무
수
당

업무대행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해당 기관장은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1인 지정(단, 업무대행 공무원은 5인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고,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 3인 이하 지정 가능)

지 급 액 월 20만원(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초
과
근
무
수
당

등

시간외근무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①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단,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③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정액분 10시간 포함) 
④ 지급시간 수 계산방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구분 1일�지급시간�계산

평일�정규�근무시간�이후�시간외근무
�•� 1시간�미만� :�미지급
�•� 1시간�이상�5시간�미만� :� 1시간�공제�후�4시간�이내에서�매분�단위까지�합산
�•� 5시간�이상� :� 4시간만�인정

정규�출근시간�이전의�1시간�이상�

시간외근무
�•� 1시간�이상�조기출근한�시간외근무에�한하여�당일�정규�퇴근시간�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합산하여�1시간을�공제�후�매분�단위까지�합산

휴일�및�토요일�근무
�•� 1시간�이상� 4시간�미만� :�공제없이�매분�단위까지�인정
�•� 4시간�이상� :� 4시간만�인정

지각․외출�및�반일연가�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지각이나�외출�또는�반일연가를�사용한�공무원이�시간외근무
명령을�받고�초과근무를�한�경우에는�시간외근무를�인정하며,�그�계산
방법은�평일�정규�근무시간�이후�시간외근무�계산과�동일

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정규 근무일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실제 출근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
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모성보호시간 2시간 포함)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분을 지급

⑥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예 :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근무공무원 및 국외파견공무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1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⑦ 교육공무원 나이스 복무처리 중 출장(연수) : 교원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근무상황은 출장(연수)

으로 처리되고 자율연수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⑧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
  •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병급 가능
  •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병급 지급 가능
  • 병급 지급이 불가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체전 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안내]

https://www.law.go.kr/������Ģ/�������������Ǿ�����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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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과
근
무
수
당

등

시간외근무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⑨ 초과근무 및 수당지급 절차

 

초과근무자

→

당직자(초과근무확인)

→

복무담당자(교감,�행정실장)

초과근무명령서,�초과근무명령대장�
(NNNNN �나의메뉴�>�복무�>�개인초과근무신청)

초과근무확인대장
�개인별초과근무내역(수신·발신�서명)과�
초과근무명령서를�보수지급기관(담당자)에게�통보

⑩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2024년 기준)

 

구분 단가 구분 단가

일반직

5급 � � � � � 15,059원
교감,�장학관,� 연구관 15,092원6급 � � � � � 12,844원

7급 � � � � � 11,602원 교� �사
장학사
연구사

30호봉이상 14,312원

8급 � � � � � 10,416원 20~29호봉 13,333원
9급 � � � � � � 9,860원 19호봉이하 12,003원

관리업무 
수당

(동 규정 
제17조의2)

① 지급 대상 : 일반직(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교육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② 지급액 : 월봉급액(기본급)의 7.8%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실
비
변
상

등

정액급식비
(동 규정 
제18조)

①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 ( ( ( ( NNNNN  기본사항관리 > 급여관리구분 > 호봉제
② 지급액 :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동 규정 

제18조의3)

①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② 지급기준일‧지급액‧지급시기(급여담당자-NEIS 명절휴가비 작업)

 

지급기준일 지�급�액 지급시기

설�날

추�석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60%

지급기준일�현재의�월봉급액×60%

보수지급일�또는�지급기준일�전후

15일�이내에�각�기관장이�정하는�날

  ※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 지급기준일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연가보상비
(동 규정 

제18조의5)

①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단,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나, 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는 포함)
② 지급액

 • 6월말�연가보상비� =� 6월30일�현재의�월봉급액×86%×1/30×5일
�•12월말�연가보상비�=� 12월�31일�현재의�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6월말�기�지급한�연가보상비]

③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지급방법

 

� �•� 6월말�이전�퇴직� :�퇴직일�전일�현재의�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
� �•� 7월�이후� 12월말�전�퇴직�
� � � � -� 6월말�보상� :�상동(연가잔여일수� 10일�이상자에게�5일�보상)
� � � � -� 퇴직일�기준�보상� :�퇴직일�전일�현재의�월봉급액×86%×1/30×연가보상일수-[6월말�기�지급한�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봉급표상 월봉급액,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는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제외기간(월)] / 12개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 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사용한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저축함.
  • 제외기간 =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
  • 하반기 미사용연가일수(15일 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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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비
변
상

등

직급보조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15)

①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
② 지급액

직급
4급·교장(원장)·장학관‧ 
교육연구관(4급상당)

5급‧교감(원감)‧장학관‧ 
교육연구관

6급‧장학사‧
교육연구사

7급 8‧9급
지급액 450,000원 300,000원 185,000원 180,000원 175,000원

  ※ 전용승용차량 제공자 : 직급보조비 최대 20만원 감액

겸임수당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①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겸임 발령을 받은 병설·부설·통합운영학교의 지방공무원 
 ② 지급액 :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
 ③ 지급시기 : 겸임발령일 기준 (단, 본 규칙 제정 시행 전 겸임 발령자에 한하여 2019. 5. 1.자부터 소급적용함)
 ④ 주의사항 :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관련문서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21909(2021. 10. 26.)
 ⑤ 신분변동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의 교직가산7)의 지급방법을 준용함
 ⑥ “경기교육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대상자 지급 대상 아님

교원연구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① 지급범위 및 지급액 :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원(기간제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중 같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구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5년�이상 5년�미만

유‧초 75,000원 65,000원 60,000원 60,000원 70,000원

중·고� 55,000원 55,000원 55,000원 60,000원 55,000원

  ※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지급단가는 전일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비고) 교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

산율표에 따라 계산함
② 지급방법
  • 지급대상의 직급이 중복될 경우 (예 : 보직교사, 5년 미만) 지급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중복지급 불가
  •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일액을 빼고 지급함
  • 파견 교원의 경우 학교 파견의 경우만 원소속교에서 지급
  • 퇴직, 면직, 휴직, 직위해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원

연구비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의 보전수당)의 지급방법을 준용함
학
교
회
계
에
서
지
급
되
는 
수
당

제수당

① 지급대상
  • 행정실무사는 각급학교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통합학교의 초등학교 소속 세입담당 행정직원이 중,고,특수학교 세입업무 수행 시 지급 가능)
  • 구육성회직원은 2020년 단체(임금)협약에 의거하여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
② 관리수당 지급기준(1인당 월 지급한도액)

 
구분 관리수당 비고

행정실무사 30,000원

※ 참고자료 : 신분변동 시 보수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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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전년도�1년간의�급여액에서�비과세소득을�제외하고,�익년도�1월�근로자가�제출한�소득공제�신고서에�의해�세액을�

산출하여�원천징수한�세액�대비�환급(과징수)하거나,�추가�징수(부족�시)하여�세무서에�납부하는�과정을�말함

1.� 연말정산�교육�및�

� � � 자료취합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연말정산 관할 세무서 사전 교육 : 12~1월초
   • 교육담당자는 전년대비 개정사항 확인할 것
 ② 교직원 교육실시(담당자) : 안내자료(예시) 및 제출서식 배부(내부결재)
 ③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제출서식 취합 및 검토

2.� 연말정산�

전산작업(NEIS)

�

￭ 연말정산�세법관련�문의
� � 세무서�및� 126�국세상담센터

￭ 나이스�사용자지원시스템
� � (help.neis.go.kr)자료광장

� � [사용자설명서]게시판-나이스

� �연말정산시스템�사용자�설명서

�

￭ NEIS� 급여통합� 지급제외자(예:�
교육공무직원� 등)는� 종전대로�

단위�학교에서�세무서�신고�작업

까지�완료�해야함

 ① 대상자 생성 및 기초자료 생성
 ② 종전(현)근무지 자료등록
 ③ 기타 소득자료 등록 및 정산 공제자료 등록
 ④ 정산세금계산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단위학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력(단위학교)
    •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단위학교)
 ⑤ 세무서신고파일작성(단위학교)
    • 주의해야 할 오류
     - 기부금 :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형식 오류(‘-’입력 시), 명세서 금액 및 

신고서 금액 상이(특히, 급여에서 반영한 기부금 누락 여부 확인)
     - 의료비 : 주민번호 형식 오류
     - 신용카드 등 : 형제·자매 입력 오류(형제자매 공제대상 아님)
     - 연금저축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명세서와 신고서 상이 세대원

(주택소득공제대상 아님) 오류
     - 근로소득명세서 : 주민번호 및 관계 코드 오류(직계비속을 직계존속으로 체크 등)
     - 중도정산자 : 중도정산 결정세액 입력오류(결정세액에 ‘-’입력 시 오류), 

세대주, 세대원 미구분 등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ҵ漼��
https://www.law.go.kr/����/�ҵ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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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결과처리 및 

보관 ∘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연말정산분 징수 및 환급세액 처리
   • 익월(2월)부터 징수/환급 조정(환급액 과다 시 세무서 청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제출기한 : 2월 11일 ~ 3월 11일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교직원
    (반드시 1차 교부 후 개인별 공제결과 확인토록 조치)
 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자제출 시(www.hometax.go.kr, 국세청)
   • 전산매체 제출 시 : 관할 세무서
   • 제출기한 : 3월 10일까지
 ④ 증빙서류 및 보관년도

   

증빙서류 보관년도

�근로소득공제신고서�및�신고서류 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학교보관용) 5년

�근로소득지급조서 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년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ҵ漼��
https://www.law.go.kr/����/�ҵ漼��
http://www.hometax.go.kr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22

3 채권압류

1.� 채권압류�용어정리

� � � 및� 흐름도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항 및 제3항
 ∘ 경기도교육청 채권(미수납액) 관리 업무편람

 ① 용어정리
  • 가압류명령 : 본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압류하려는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하고 판
결의 확정으로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어야 지급가능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 전부명령 : 채권자의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명령에 기재된 금액만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移轉)되는 집행법원의 명령

  ② 채권압류 흐름도

    

경기도교육청�통화�및�공문접수�즉시�채권압류대장에�등재

(채무자�및�제3채무자�표시가�정확한지�확인,�채무자에�채무관계�확인,�

채권압류�및�채권가압류의�경합�여부�확인)

↓

매월�급여�또는�대금�지급�시�채무자별�별단예금으로�보관�후

세입세출외현금�중�채권압류금으로�관리

↓

� �•�일정�기간�보관�후�경합이�있거나�압류�해제통지가�없을�경우
⇒�공탁�처리

�

※�공탁업무�처리절차

�①�공탁서류�작성� :� 공탁할�금액�확인(예금�해지�및�이자�산출�등)

� ②� 공탁업무� 위임� 요청� :� 경기도교육청� 채권압류� 담당자에게� 공탁서를� 검토받은�

후�공탁사무�대리인�지정�요청�공문�재무관리과로�발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공탁서� 직인� 날인� 및� 위임장� 수령� :�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탁� 사무위임�

공문접수�후�공탁예정일에�경기도교육청�재무관리과�방문

� � � � (공탁서류�일체+법원�결정문�사본� 3부�지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법원의�공탁계�및�기타집행계에�제출� :� 공탁금액�법원�지정�은행�납부

� � •�전부명령권자나�경합이�없는�추심명령권자의�청구가�있는�경우�⇒�관련�

서류�확인�후�지급
� �•�법원으로부터�모든�압류에�대한�해제통지서�또는�취소�결정문이�송달된�

경우�⇒�해당�채무자에게�지급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λ������
https://www.law.go.kr/����/�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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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압류�법원결정문

� � � 발송�및� 접수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

 ① 제3채무자 : 경기도교육감
   • 도교육청 : 소관 기관으로 유선통보 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결정문 스캔파일 송부
   • 소관기관 : 송부 받은 자료를 채권압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내부결재 후 관리
   • 발송절차 : 도교육청 → 소관기관(학교 등)
     ※ 소관기관(학교 등)으로 결정문이 직접 송달된 경우 도교육청 채권압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② 채권압류 결정문 접수 시 확인 사항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압류의 효력발생은 제3채무자 접수, 송달일(접수일)기준임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의 주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
   •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는지 주의
   • 채권압류(가압류 포함) 결정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주소, 상호명의와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관할법원의 
변경결정 없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음

   • 공·사립간 전출 또는 타시도로 전출의 경우 제3채무자를 달리하므로 채무
변제의 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음

3.� 채권압류�및� 관리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

� 관련근거

 

 ① 급여압류 : 급여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을 압류방법에 따라 압류

  ※ 단, 급여공제액 중 교직원공제회비 및 공제회대출금은 원천징수액에 미포함
 ② 급여지급시 압류가능액
   • 185만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 0원
   •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압류가능 급여액-185만원
   •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압류가능 급여액/2
   • 600만원 초과 : 급여액-(300만원+[{(급여액/2)-300만원}/2]
     ※ 위 금액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급여 총액으로 계산함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 따라 계산한 사항이므로 

법령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급여압류금 보관방법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별단예금으로 관리
                         (채권압류금 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하여야 함)
 ④ 채권압류자 관리대장 정리 :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총괄)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λ������
https://www.law.go.kr/����/�λ������
https://www.law.go.kr/����/�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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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압류금 처리

   (직접지급)

￭ 가압류만 있는 경우 또는 경합이 
있는 경우 지급 불가

 ∘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처리요령

 ① 채권압류금 지급시기 : 공사준공 및 납품완료 등에 따른 검사(수)가 끝나고 
사업 완료 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② 직접 지급사유 : 경합이 없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만 지급
 ③ 채권자 청구
   • 청구서류 : 청구서(또는 청구공문),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사본 1부, 인감

증명서(채권압류금청구용)1부,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통장사본 
1부, 확정증명원(전부명령인 경우) 1부, 납세 및 납부증명서
(전부명령인 경우) 1부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및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④ 채권압류금 지급
   • 압류금은 결정문 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한하며, 예금이자 등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지급

￭ 관할공탁소
 • 추심 또는 전부명령 :
   최초 압류명령이 들어온 법원
 • 가압류만 있는 경우 :
   결정문이 송달된 법원 중 선택
 • 변제공탁의 경우 :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 유의사항
 •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공탁
 • 공문 발송 후 공탁소 제출일 

사이에 접수된 결정문도 포함
 • 압류금에 대한 보관 기간이 길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공탁 처리

5. 채권압류금 처리

   (공탁)  ∘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부터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① 공탁서류 작성 - 본압류
   • 공탁서, 공탁원인 사실, 사유신고서, 사유신고 사실, 사건개요, 위임장, 법원

결정문사본(원본대조필), 압류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수표로 인출)
   • 가압류 공탁의 경우 : 공탁서, 공탁원인 사실, 공탁통지서, 공탁사실

통지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원결정문 
사본, 송달 수수료, 압류보관금

   • 변제공탁의 경우 : 공탁서, 금전공탁서,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송달수수료, 압류보관금

 ② 공탁서류 직인날인 : 경기도교육청으로 공탁사무 대리인 요청 공문발송
   • 공탁서 검토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탁사무위임 공문접수 후 공탁

예정일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방문
 ③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공탁금 결재 인출
 ④ 법원 공탁계(공탁서제출) → 법원 지정은행(공탁금액 납부) → 법원 집행계

(사유신고서 제출)
   ※ 공탁 완료 후 수리된 금전공탁서 사본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내부메일로 전송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λ������
https://www.law.go.kr/����/��Ź��
https://www.law.go.kr/����/��Ź��Ģ
https://www.law.go.kr/����/�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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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각종�서식을�다운받아�사용할�수� 있으며,� 회원가입�후�각종� 사항을�조회할�수� 있음

1.� 기여금�징수

 ∘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부터 68조(기여금의 징수)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기여금의 정의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② 징수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
  ③ 납부기간 :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
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단, 2016. 1. 1.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

  ④ 기여금의 납부 :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
   • 기여금면제자 : NNNNN  나이스 > 국공립급여 > 기여금 > 기여금제외자
   • 휴직자 : 보수 미지급 휴직자는 복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휴직기간 만큼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 단, 유급 
휴직자는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매월 급여에서 공제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geps.or.kr
http://www.law.go.kr/����/���������ݹ�
http://www.law.go.kr/����/���������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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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청구

￭� <업무상담신청>
� �공단홈페이지-상담신청

� �공무원연금공단�업무�전반에�관한�

공무원�전용�상담�공간

  ∘ 공무원연금법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5조(연금액의 조정) 부터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부터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부터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부터 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장기급여�청구� :� 해당사유�발생�후� 5년�이내

   • 공무원연금 급여 요약 참고 
   단기급여�청구� :� 해당사유�발생�후� 3년�이내

 ① 공무상요양비 :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병‧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② 재난부조금 : 수재,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 상시 거주 조건)
   • 재해 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3.9배 지급
 ③ 사망조위금 : 공무원‧배우자,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사망 시 지급
   • 공무원 본인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 2배
     그 외 사망자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3.� 대부사업
  ∘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 2023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① 대여학자금 : 무이자 대부
   •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교 등록금
   • 신청 방법 : 본인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대여학자금신청방법)
   • 상환기간

구분 상환기간

4년제�이상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

전문대학 졸업�후� 2년�거치� 3년�상환

 ② 연금대부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최고 6,000만원
   • 일반 : 최고 2,000만원, 주택자금 : 최고 6,000만원, 사회정책 : 최고 3,000만원
   • 신청방법 : 본인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③ 금융기관 알선대출
   • 퇴직급여예상액 1/2 범위 내 5천만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
   • 신청방법 : 융자추천 발급확인서를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본인이 은행에 신청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geps.or.kr/search/search?kwd=%EC%97%B0%EA%B8%88%EB%8B%B4%EB%8B%B9%EC%9E%90%EC%8B%A0%EC%B2%AD
https://www.law.go.kr/����/���������ݹ�
https://www.law.go.kr/����/���������ݹ�
https://www.law.go.kr/����/���������ݹ�
https://www.law.go.kr/����/���������ݹ������
https://www.law.go.kr/����/���������ݹ������
https://www.law.go.kr/����/���������ݹ������
https://www.law.go.kr/����/���������ݹ�
https://www.law.go.kr/����/���������ݹ������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Terms_loanTerms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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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 � (연금업무담당자)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연금취급기관에서�인터넷을�통하여�
공단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종�

연금업무를�신속·정확하게�처리할�수�

있도록�하여�연금업무담당자의�업무

처리를�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업무처리�사항

  ① 기관별 개인과 미납 내역 조회
  ② 기여금납부 종료안내
  ③ 합산반납금 대상자 조회
  ④ 소급기여금 대상자 조회
  ⑤ 학자금상환 대상자 조회
  ⑥ 개인별 개별 납부내역 조회

 연금업무지원시스템�사용�방법

  ① 각 기관 연금담당자 개인용 인증서 발급[인증서는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인증서(금융결제원, NPKI 등) 사용 가능]

  ② 신규연금담당자의 경우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규 회원가입(기관담
당자) 후 연금 담당자 신청

  ③ 연금지원업무시스템 사용하기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담당자 화면으로 이동
    • 공인인증서 로그인
    

5.� 고객지원시스템

� � � (개인)    ∘ 2022년 공무원연금 가이드북

  공무원연금�조회�사항

  ① 퇴직급여 예상액조회
  ② 재직자 정보조회
  ③ 기여금 납부 조회
  ④ 연금대츨 신청 및 잔액 조회
  ⑤ 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입주신청 등

 공무원연금 이용방법

  ▸공무원연금공단 접속하여 회원가입 – 재직 공무원 조회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geps.or.kr/eaa/EXBUI/eypIndex.html
https://www.geps.or.kr/eaa/EXBUI/eypIndex.html
https://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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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각종�서식�및�안내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참고

1.� 자격취득,� 자격상실

￭� 인사발령�시� :�전입신고만
� � � (전출신고는�하지�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EDI(무료)�또는� �
사회보험EDI(유료)에서�EDI�가입�

�•�사업장회원서비스�→� EDI�→

� � � �건강보험EDI

�•�통합EDI설치�→�사회보험EDI

� � � � 후�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
� � 1577-1000

￭ EDI관련� KT콜센터� :
� � 080-318-5306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부터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고 시기 및 신고방법

   

신고시기 신고�방법

신규발령�시

신청�요청�시

직장가입자자격취득

피부양자취득(상실)

퇴직�또는�사망�시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직장가입자보수총액

근무처�및�근무내역�등�변동

(인사이동-전입만신고,군입대)

직장가입자내용변경(기관장변경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근무처�및�근무내역�등�변동

(휴직‧복직�시)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

유예(해지)

 ② 신고기한 : 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2.�발급�및�피부양자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2조(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① 건강보험증 발급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려면 

건강보험증 발급신청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② 피부양자 신고
   • 신고방법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주민등록에 같이 있지 않을 경우)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https://bips.bizmeka.com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ΰǰ�����������Ģ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ΰǰ�����������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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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및�

�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건강보험>

￭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 지급사유� :� 장애인� 가입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구입한�경우

￭ 본인부담액�상한제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초과�시�그�초과금액을�

공단이�부담

￭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제공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부과의 원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건강보험사업장업무편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징수),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건강보험 원천징수
   • 매월 보수 지급 시 건강보험료 원천공제
   • 납부시기 및 납부처 : 매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
   • 징수기간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
 ② 건강보험정산 종류
   • 수시정산 :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보수 등 변동 시
   • 퇴직 정산(사유 발생 14일 이내)
   • 보험료 보수총액신고(2월) : 당해연도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해 2월 확정된 
소득에 의해 재산정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
징수, 반환)하는 절차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현재 : 12.95%)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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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홈페이지에서�각종�서식을�다운받아�사용할�수�있으며,�회원�가입�후�각종�사항을�조회할�수�있음

1.� 회원가입,�부담금청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① 가입자격 및 가입 절차
   • 가입자격 : 국‧공‧사립의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의 

공무원, 대학병원 임직원
   • 가입 절차 : 개인 - 홈페이지 증(감)좌 신청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저축 > 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
 ② 가입구좌 : 1구좌 600원으로 10구좌 단위로 가입
   •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2,500구좌(1,500,000원)
 ③ 부담금청구 : 퇴직급여, 탈퇴급여

2.� 대여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① 일반대여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탈퇴급여금 한도 내 대여
   • 보증대여 : 장기저축급여탈퇴급여금 + SIG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추가 
 ② 무이자대여
   • 보건의료자금 :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 최고 500만원
   • 재해복구자금 :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최고 1,000만원

 ③ The-K 복지누리대여  
   • 행복누리 결혼대여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
   • 희망누리 출산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
   • 든든누리 주택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 임차 시 잔금 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
 ④ 분할급여대여(퇴직)  
   • 분할급여대여(전환) : 기존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제도
   • 분할급여대여(일반)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중인 퇴직회원에게 

최장10년간 제공하는 대여제도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ktcu.or.kr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251&efYd=20210518#0000
https://www.ktcu.or.kr/index
https://www.ktcu.or.kr/PPW-FIA-100100
https://www.ktcu.or.kr/PPW-FIB-200100
https://www.ktcu.or.kr/PPW-FIB-400100
https://www.ktcu.or.kr/PPW-FIB-400200
https://www.ktcu.or.kr/PPW-FIB-300100
https://www.ktcu.or.kr/PPW-FIB-300200
https://www.ktcu.or.kr/PPW-FIB-300300
https://www.ktcu.or.kr/PPW-FIB-500100
https://www.ktcu.or.kr/PPW-FIB-5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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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서비스
∘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① 신규회원가입축하 기념품 : 장기저축급여 최초 가입한 일반회원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재가입축하 기념품 : 장기저축급여 탈퇴 후 재가입한 회원 중 직전 장기

저축급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③ 특별회원가입축하 기념품 :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최초 가입 또는 장기

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최초 가입회원
                             (단, 1회에 한하여 지급)
 ④ 결혼축하금 : 본회 가입기간 중 결혼한 회원
   •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종합복지급여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유발생일(첨부서류기준)로부터 5년 이내
 ⑤ 출산축하금 :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회원자격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청구가능, 부부회원 각각 지급)
   • 첫째·둘째 1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신청서류 : 복지부조금청구서, 회원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다태아의 경우 자녀수대로 지급
   •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⑥ 고구좌회원축하금 : 전년도 12월말 기준 장기저축급여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 이내이고, 가입기간이 25년 이상 경과한 일반회원
   •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차년도에는 기지급자 제외
   • 탈퇴 이력이 있는 경우 탈퇴 이전 가입 구좌 수까지도 포함
   • 지급대상자는 매년 3월 1일에 확정되며, 확정 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
   • 지급대상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⑦ 퇴직기념품 : 퇴직급여금 수령 완료 후 수령
 ⑧ 20년유지회원 감사축하금 : 장기저축급여 가입 20년이상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ktcu.or.kr/PPW-WFD-100301
https://www.ktcu.or.kr/PPW-WFD-100401
https://www.ktcu.or.kr/PPW-WFD-100501
https://www.ktcu.or.kr/PPW-WFD-200100
https://www.ktcu.or.kr/PPW-WFD-300110
https://www.ktcu.or.kr/PPW-WFD-500100
https://www.ktcu.or.kr/PPW-WFD-600100
https://www.ktcu.or.kr/PPW-WFD-4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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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서비스
 ⑨ 유족급여금 : 회원이 사망할 경우 퇴직급여금 이외에 무상으로 지급

순직 400만원(200만원) 일반사망 200만원(100만원)

※� 사유발생일(퇴직일)이� 2023.� 3.� 31.� 이전의�경우� (� )에�

표기한�금액으로�지급

  상병급여금 : 회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단, 정년, 명예퇴직자는 제외 되며 
공상 판정 시 지급)

 

구분 연금기관�장애등급 공상 상이 일반질병

1급 1급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급 2~4급

800만원

(400만원)

3급 5~10급
600만원

(300만원)

※�사유발생이(퇴직일)이� 2023.� 3.� 31.� 이전일�경우� (� )에�

표기한�금액으로�지급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app.ktcu.or.kr/PMA-CSA-100701
https://app.ktcu.or.kr/PMA-CSA-10070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33

7 맞춤형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란�공무원�각�개인에게�주어진�복지점수(포인트)�범위�내에서�자신에게�적합한�복지혜택을�선택하도록�하

는�제도로�맞춤형복지포털(공무원연금공단)에서�업무를�진행함

1.�복지점수�부여�및�확인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2024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① 복지점수 :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

 ② 복지점수 1점 = 1천원
 ③ 복지점수의 구성 : 기본점수+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추가 복지점수

기본
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추가복지점수

•800P

•� 0~10년차�일괄�
100P

�•� 11년차부터�1년�
근속당� 10P씩�
누적

�•� 최고� 30년까지
300P�배정

•�배우자�100P,�직계존속� 1인당�50P
� � (배우자�포함�4인�이내)
•�직계비속
� � (첫째�50P,�둘째�100P,�셋째�이상�200P)
� � � (자녀는�인원�수�관계없이�모두�배정)
�•�셋째자녀�이상 출산축하금�3,000P
�•�둘째자녀�출산�축하금�2,000P
�•�첫째자녀�출산�축하금�1,000P
�•�난임지원비� 500P� (재직�중� 1회)
�•�태아� ·�산모검진비�100P� (자녀�당� 1회)

•건강검진비�200P
� � (40세�이상�격년제)

   • 근무연수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등재된 날짜 기준
   • 가족 복지점수 및 출산 축하금의 이중배정 금지(부부공무원)
   •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1인당 200P 배정(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 불가)

2.� 복지점수�설계항목 ① 복지항목의 구성 : 기본항목(필수기본항목, 선택기본항목), 자율항목
② 필수기본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 의무적으로 선택
   • 생명/상해 보험
③ 선택기본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단, 개인이 실손의료비 보장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면제 가능
   • 암 진단비, 2대 질병, 의료비보장보험
④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
     ※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 개인별 자율항목의 10% 지급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https://www.law.go.kr/����/�������Ļ����������ѱ���
https://www.law.go.kr/��ġ����/������û�������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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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점수�관리  
① 복지점수 부여 기준시점 : 매년 1월 1일 기준
②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절사
  • 신분 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월할계산  
   ※ 출산축하복지점수, 태아산모검진비, 난임지원비, 건강검진비 제외
  • 타시도 전입자 : 전입 다음 월부터 배정 (1일자 발령인 경우 전입일 포함)
  • 복지점수 이월금지 :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 이월금지 및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③ 휴직 발생시 : 일반 적용대상과 최저보상안 적용대상 구분하여 적용
④ 퇴직자 :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 

정산 됨 (단체보험 정산은 퇴직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
  • 시스템 처리 : 복지점수관리〉인사변동관리〉퇴직
  • 잔여점수 사용 및 초과사용액 환수등록 후 퇴직 3개월 이내 정산완료

4.� 복지점수의�지급신청

� � � 및� 처리

￭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및� 인센
티브� 적용� :� 최대한도� 구매� 후�

온누리(지역사랑)�개인�구매에서�

청구�가능�

￭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2024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① 청구기준 : 2월 ~ 11월                 
 ② 지급신청절차 : 맞춤형 복지시스템(공무원연금공단)

   

사용자 학교(기관�담당자)
지급담당�부서
(센터,�교육지원청)

등록카드
사용

•�사용내역�조회
•�차감신청

➡ •�일부(복지�비대상�
항목)에� 대하여�
소명�승인

➡ •�급여일과�말일에�
개인별�계좌�이체�
처리

기타카드/
현금사용

•�사용내역�조회�및�
정보입력

•� 관련� 증빙서류� 행
정실�제출

➡ •�증빙서류�검토
•�차감�여부�결정
•�소명�승인

➡ •�급여일과�말일에�
개인별�계좌�이체�
처리

 ③ 지급처리절차
   • 지급담당부서 : 지급일 7일 전까지 승인된 명단 및 금액 확정, 재배정 예산지출
   • 승인된 날 기준으로 매월 급여일과 말일에 개인별 계좌 이체
   • 당해 연도 점수 사용마감은 12월 23일로 함 (사용잔액소멸-이월 안됨)
     ※ 복지점수 다음연도 이월처리 금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gwp.or.kr/wus/cmmn/lgn/login.jdo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35

5.� 공무원�단체보험  

① 단체보험 구성 :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의 기본항목에 해당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성
   • 필수기본항목 : (정액상품) 개인가입상품과 중복 보상 가능
     (생명/상해보험 : 보장한도 3천만원 ~ 2억원)
   • 선택기본항목 : (정액상품) 개인가입상품과 중복 보상 가능
      (암 진단비 : 2천만원, 2대 질병 : 각 1천만원)
                    (실손상품) 개인가입실손상품과 중복 보상 불가
      (급여 3천만원+비급여 3천만원+특약(통원 일15만원 100회)) : 단일상품  

② 단체보험의 특징
  • 생명/상해보험
    - 공무원 본인의 질병 및 재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지급률에 따른 보장
    -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 질병보유자) 가입 가능
  • 보장성 보험
    - 암 진단비 : 진단 확정 시(최초1회)지급, 2천만원×지급률
    ※ 지급률 : 일반 암(100%), 갑상선암·경계성종양(30%), 제자리암·기타피부암(10%)
    ※ 전이암/재발암은 보장하지 않음
    - 2대 질병(급성심근경색·뇌졸중) : 진단 확정 시(최초1회) 지급 : 1천만원
  • 의료비 보장보험
    - 모든 질병(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를 제외하고 지급
    ※ 비급여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 출산 특약 적용(임신 및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 치료
    ※ 보장 제외 : 불임검사, 불임수술, 양수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수액 등
    - 통원의료비의 경우 연간 100회 한도
    - 3대 비급여 특약 보장(입원·통원 모두 적용)

    

항� �목 보장내용 비� � � �고

비급여�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연간�350만원�이내
50회�한도

매�10회마다�병적완화�효과가�있는�경우에�
한하여�연� 50회까지�추가보장

비급여�주사
연간�250만원�이내
50회�한도

약제별� 허가/신고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만�보장

비급여�MRI/MRA 연간�300만원�한도

  •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와 보신, 미용 등 질병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진료비 제외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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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단체보험
    • 중복보상 금지: 의료비 보장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중복 
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 가입액에 비례하여 
손실액만큼만 지급함

 ③ 단체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 및 중지제도
   • 개인실손 중지/재개
     - 재개되는 개인 실손은 재개시점에서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는 개인 

실손이므로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방범위, 자기부담금 등은 중지된 개인 
실손과 다를 수 있음

   •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
     ※ 단, 직전 5년간 단체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무심사 조건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 10대�중대�질환

①암�②백혈병�③고혈압�④협심증�⑤심근경색�⑥심장막판막증�⑦간경화증�⑧뇌졸중증

(뇌출혈,�뇌경색)�⑨당뇨병�⑩에이즈(AIDS)�및�HIV보균

    - 무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
   • 단체실손 중지
    -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중복가입된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
    -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지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재가입 불가능
    -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로 환급
    - 다만, 임신 및 출산 등 예상 가능한 항목에 대해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내 단체보험 중지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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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세입금

업 무 명  세입금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민법

업무개요
학교에서 수납되는 세입금 중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로 불입해야 할 과목에 대한 수납 
및 납입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수업료 수납  

 2.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 삭제(‘제11편 학교회계 수입’ Tip으로 이동)

참고자료
 ◦ 세입업무편람(재무담당관, 2017.)
 ◦ 채권관리업무편람(개정판)(재무기획관, 2022.)
 ◦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업무 지도점검 결과(재무관리과, 2023.)
 ◦ 학교회계 수입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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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료�수납

1-1.� 고등학교�수업료

� � � � � 징수

￭ 감면과�지원의�구분
�•�감면자로�등록되면�징수결의�작성�

시� 징수� 인원에는� 포함되지만,�

징수결의�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음(단,� 감면�금액에�포함되어�

재무결산에�반영됨)

�•�지원자로�등록되면�징수결의�작성�

시� 학생이� 납부할� 징수� 금액

(개인부담)에� 포함되지� 않고�

지원금�징수결의�금액(지원금액)

으로� 포함되어� 지출관리에서�

지원금�지출�후,�수입관리�>�이체

취합및직접수납� >� 지원수납�

탭에서�수납처리를�해야�함

TipTipTipTipTip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
  • 감면항목 : 수업료
  • 감면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고교무상교육 수업료 감면’으로 사유 일원화
  • 처리절차 : 감면대상자로 등록 및 감면 징수 처리, ‘법정감면’으로 관리
    - ‘감면액 총계’는 ‘실제로 징수·수납했을 때의 총계’와 일치하도록 학생 

이동 원부 등을 반영하여야 함
    -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별도 징수·감면·면제하지 

않으며 징수 관련 절차 일체 생략
    - 징수결의·조정결의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출납폐쇄기한) 완료 

및 확정하며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처리기일
    -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처리하나, 학생 이동(전·편입학, 자퇴·퇴학 등) 

시에는 수시로 감면(징수)액 조정(증액·감액)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자 3.1.~5.31. 6.1.~8.31. 9.1.~11.30. 12.1.~익년� 2월�말

② 징수금액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조례 시행규칙 별표]
③ 징수연도에 따른 수업료 세입과목 징수 구분 방법
  • 징수결정을 한 당해 연도의 수업료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수업료
  • 징수결정을 한 후 미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수업료
    (장)자체수입 (관)교수학습활동수입 (항)기본적교육수입 (목)지난연도수업료
  • 불납결손 처리한 졸업생 등의 미납 수업료가 수납된 경우
    (장)자체수입 (관)기타수입 (항)기타수입 (목)그외수입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입과�수입
�•� 세입

   -� 계획의�개념,�회계연도에�있어서�
학교의�모든�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일체의�

현금적�수입의�계획

�•� 수입

   -� 집행의�개념,�세입을�실현시키기�
위한�세입의�징수행위에서�수납에�

이르기까지�일체의�회계�행위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ġ����/���б�����������бݿ���������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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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립유치원�수업료

� � � � � 징수

￭ 세입의�회계연도�소속�구분
�•회계연도� 구분� :� 수입의� 원인이�

발생한�날이�기준

� �예)� 2024년�1~2월�중�전입�학생은�

2024회계연도로�처리함

� �예)�2024회계연도�징수�결정했으나�

2025.1.1.� 이후� 수납되었다면�

이월결의(미수납액)� 후� 2025회

계연도� 수납(지난연도� 수업료)

으로�처리

� � �※�교육비특별회계�회계연도�기간

� � � � � � : 20○○. 1.� 1.� ~� 12.� 31.� �

￭ 신입�원생�수업료�징수�예시
신입�원생�배정명단�확정�

<교무실>

교육청�지침에�따라�명단�수령
� �즉시,�임시�반을�편성하여�고지서
발부작업을�할�수�있도록�협조

↓
고지서�발부�및�금융기관�협조

<교육행정실>

고지서�발부�작업�후�금융기관
수납�협조�의뢰

↓
고지서�배부�
<교육행정실>

신입�원생�예비�소집일에�배부

� � ※� 세입업무흐름도

� �※� 세입사무절차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징수기일 및 납입고지
  • 유치원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징수하되,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한 경우,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음

구� �분 징수결정일(납부고지일) 징수기일(납부기한)

수

업

료

1/4분기(신입원생)
입학�예정자�결정�시

(1월� 2일�이후)
1월� 11일� 이후

1/4분기(재원생) 3월� 2일�이후 3월� 2일�이후

2/4분기(6~8월) 5월� 8일�이후 5월� 23일�이후

3/4분기(9~11월) 8월� 8일�이후 8월� 23일�이후

4/4분기(12~2월) 11월� 7일� 이후 11월� 22일�이후

    ※ 유의 사항 : 방학은 징수면제 기간이 아님
                 (결석, 방학 등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지 않음)
  • 징수기일(납부 기간 마지막 날) : 당해 분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음 

(신입생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별도 징수·감면·면제하지 않음
② 징수금액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조례 시행규칙 별표]
③ 징수결의 기안
  • 붙임 : 징수결정내역, 학비감면내역, 입학예정 학생명단 또는 입퇴학 처리부 

사본, 납입고지서(가정통신문)
    ※ 가정통신문에는 이체일 및 출금 횟수 명시
  • 교육비특별회계 징수결의서 작성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작성 → 예산선택 탭 

→ 팝업창에서 회계구분을 ‘교육비특별회계’ 선택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б�����������бݿ���������
https://www.law.go.kr/����/���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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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납� 및� 도금고� 납입� �

� � �

￭ 교특회계�징수결의목록�반환액�
� � 색깔에�따른�구분

� � • 빨간색� :�금고반환�요청�전
� �• 파란색� :� 금고반환�요청�중
� �•�검정색� :�금고반환�확정�완료

￭ 세입금� 인터넷뱅킹� 착오� 입금할�
경우(과목,�징수번호,�C코드값)

�•�학교�징수결의�자료와�도금고��납부�

자료가�다른�경우,�도금고에서�수납

처리�불가

� � � � (경기도교육청�일계�불일치)

�•�도금고�자료�정정�요청�공문을

도교육청(재무관리과)� 및� 도금고

(은행)로�발송� �

� � � �※�당일�오전까지�처리

￭ 학교에서�수납되는�세입금�중�교특
회계�금고로�납입해야�할�과목

⇩

수업료,�그외수입(지난연도�급여�반납),�

수수료�수입(입학수험료)

단,� 특성화고,� 특목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자공고의� ‘입학수험료’는�

학교회계에�세입�처리하여�입시관리비로�

자체�사용

￭ 수입일계표�최종결재선
�•�징수관(학교의�경우�학교장)

￭ 세입�징수�과목�유의
�•� 지난연도�급여�환수금�및�지난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 사업비� 성격에�

따라�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 그외수입으로�

구분하여�반납

�•�지난연도�급여�환수금:

� � � � 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

￭ 세입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보관금
으로�예치�금지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1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제53조(수입일계표 작성)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

① 수납처리 : 스쿨뱅킹, CMS, EFT(총 소요기간 2일), 신용카드(총 소요기간 4일)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취합및직접수납 > 계좌수납/신용카드 → 취합  
     → 이체파일생성 → 전송 → 이체처리 → 결과파일(자동) 적용 → 일계 생성      
    ※ 2~4일 후 파일이 반영되어 세입징수보고 시 미수납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말·연도말 수납 처리 자제
② 세입금 도금고 납부

구분 납입처 납입기간

수업료 도금고�납입 수납한�날의�다음날까지

  •  납부방법 Ⅰ : 일계처리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도금고 직접 납부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기타전자이체취합 > 과오납(계좌)반환

이체취합 → 교육금고납부취합(탭 선택) → [신]자료 선택 → 금고직접
납부(클릭) → 납부일자 및 납부액 입력 → 금고납부(클릭) → 납부서 
출력 →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납부 처리

    - 납부서의 회계연도, 금액, 세입과목, 징수번호, C코드값을 정확히 입력
    - 인터넷뱅킹 결과 확인증과 납부서 내용 일치 여부 확인(반드시 일치)
    - 수납액과 금고납입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미납입액에 차액 발생
  •  납부방법 Ⅱ : 일계처리 후 e-교육금고를 이용한 전자적 금고 납부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기타전자이체취합 > 과오납(계좌)반환

이체취합 → 교육금고납부취합(탭 선택) → [신]자료 선택 → 이체취합(클릭) 
→ e교육금고 출금계좌 및 일자[적용] 클릭(※ 교육청 입금 계좌는 자동 설정)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처리목록 > 과오납(계좌)반환이체 
→ 교육금고납부(탭 선택) → 요청일 및 통장기재문구 입력 후[적용] 
클릭 → 전송 > 과오납(계좌)반환이체결과 메뉴에서 이체 결과 조회 
→ ‘e교육금고시스템’ (바로가기) 접속하여 처리 결과 확인

③ 수입일계표 작성 : 도금고 납부액은 다음날 도에서 확정 처리하므로, 확정 후 
수입일계 결재요청[징수결의 목록의 반환액이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면 
확정 처리된 것] (※ 세입 월 마감 후에는 수입일계표 작성 불가)

④ 세입과목 경정 : 세입금을 납부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소속연도, 세입
과목 등 착오 발견 시 출납폐쇄기한(12월 말일) 전까지 경정요구서 제출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선택 
→ 조회 → 대상 선택 → 수입과목경정결의(콤보상자) → 수정결의 → 예산
내역의(차기) 과목에 경정할 과목 선택 → 내용 작성 후 결재요청 → 완료 
후 결의내역 출력

  • 세입금 경정결의일과 도금고 경정일(경정요구서에 따른 도금고 처리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경정결의한 날(에듀파인시스템 결재 상신한 날) 
도교육청(재무관리과)으로 도금고 경정 요구 공문 발송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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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오납금�처리

� � � �

￭ 과오납금�반환�사유
�•�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입학허가를�받은�자가�입학�포기�

의사를�표시한�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경우(자퇴원�제출일�기준)

�•�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부득이한�사유로�당해�학교에�

입학할�수�없거나�학업�계속할�수�

없는�경우

￭ 지난연도�과오납금�반환
�•�당해�연도�회계의�징수�및�수납�

건이�발생하기�이전�과오납�반환�

사유가�발생할�경우,�해당�세입목의�

징수�및�수납�건이�발생할�때까지�

반환�보류

   -� 신입생�배정�이후�징수�및�수납�
건이�발생하면�반환

￭ 과납금
�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하여�납입한�것

￭ 오납금
� �납부의무가�없는�자가�납입한�것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청구), 제47조
(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과오납금
  •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납부 후 감면,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을 시 이 초과금액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과오납금에 대하여 절차를 거쳐 반환함

② 반환 기준
  •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초과 및 납부 후의 감면, 전출 : 해당 과오납금
  • 학업 중단 시 : 일할 계산(원 단위 절사)
    (자퇴(퇴학)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예) 2024학년도 수업료가 월 114,300원(분기 342,900원)인 학교의 학생이 

2/4분기(6~8월) 수업료를 납부한 후, 2024. 7. 20.자로 자퇴한 경우
        ⇒ 2/4분기 수업료 중 11일(7월), 1개월(8월)분 반환
           계산식 : 342,900원-(114,300원+114,300원×20/31일)=154,850원
③ 과오납반환결의
  • 학교 수입담당자 : 과오납반환결의서 작성 및 결재 후 반환요청
    ※ 교특회계 수입금은 도금고에서만 반환 처리, 수납한 수입금 중 도금고에 

납부하기 전에 직접 반환 불가
  • 과오납 증빙 서류 : 입퇴학처리부 사본, 자퇴(퇴학)관련 공문 사본 등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해당 건 선택 

→ 과오납반환결의(콤보상자) → 수정결의 → 결재완료 후 반환명령서 출력
④ 반환결정과 회계연도 구분

구분 회계연도처리 결정권자

올해�연도�출납폐쇄기한까지의�

과오납금

과오납된�연도의�

세입에서�반환 당해�징수관
(분임징수관)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

과오납금

반환하는�연도의�

세입에서�반환
  

➄ 반환절차
과오납금
반환청구

→
　

과오납금
반환결정

→
　

과오납금
반환요청

→
　

과오납금
반환송금

→
　

반환명령
확정

→

과오납금
반환정리

납부자
↓
학교

학교장

학교
↓

도금고
(도교육청)

도금고
(도교육청)

↓
납부자

도교육청 학교장

  • 과오납금 반환청구 및 결정 (※ 과오납금반환청구서 징구 생략)
    - 청구가 없더라도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해야 함
    - 학생 전출,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에 따른 과오납금반환 시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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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오납금�처리�

￭ 신용카드� 교특� 과오납반환� 대상은�
학교계좌로만�반환처리되므로�반환

받으면�지체없이�내부기안�후�인터넷

뱅킹을�통해�대상자(지자체)에게�반환�

처리

�•�반환입금�될�학교계좌�선택(설정)

�•�입학금�및�수업료�등�지원금을�지

자체로�반환하는�경우도�동일함

TipTipTipTipTip
  • 과오납금 반환 명령 : 본청 징수관은 도교육금고에 반환명령 지시
  • 과오납금 반환 송금 : 도교육금고에서 납부자에게 직접 송금
  • 과오납금 반환 명령 확정 : 본청 징수관은 반환금을 송금한 날 시스템으로 

반환명령 확정 처리함
  • 과오납금 반환 정리 : 학교장은 확정 내역 확인(징수결의 목록의 반환액 

부분이 빨간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 후 수입일계 결재(익일)
⑥ 과오납금 반환 요청
  • 과오납반환결의 결재 완료 후 [금고반환요청] 버튼 클릭하면 본청 징수관이 

반환처리하고 금고반환이 확정됨
    - 직접 은행 방문 처리 불필요
    ※ 유의 : 과오납금의 반환요청은 도금고로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과오납반환 지양, 과오납반환 명령서의 
채주를 수기로 수정 금지

4.� 미수납액�처리� � � � �

￭ 납부독촉
�•�방법� :�독촉장(가정통신문)과�전화�

등을�통한�납부�독려�병행

�•�발송시기� :�납부기한�경과�후�15일�

이내

�•�납부기한�:�발송일로부터�15일�이내

  -�독촉장은�배달증명의�방법으로�
발송하여�독촉의�근거를�확보

� � -�교부�및�등기우편에�대한�송달이�
불가능(소재� 불분명� 졸업생� 등)할�

때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학교�홈페이지�등에�공고(공시송달)

TipTipTipTipTip

￭ 수업료�채권의�소멸시효
�•�원칙적으로�1년

�•�단,� 지급명령신청,� 채무승인�등�

채권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 사유가� 종료된� 이후

부터�기산함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독촉 등), 제56조(미수납액의 이월), 

제57조(불납결손처분)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미수납 관리
  • 수업료의 소멸시효는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면 불납결손처분 할 수 

있으나, 독촉장 발급 등 관리자로서 수업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미납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말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지난 연도 체납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자퇴(퇴학) 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및 미납액은 불납결손 처리함
② 미수납액 처리 방법
  • 납부독촉 : 납부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독촉장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와 공시

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의 
소속기관에 통지해야 함

�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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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납액�처리

� � � � �

￭ 불납결손
�•�명백한�사유로�징수결정된�금액을�

더는�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리는�결정

�•� 지난� 연도에� 불납결손� 처분한�

수업료의� 수납은� 올해� 회계연도�

‘그외수입’으로�처리

TipTipTipTipTip

￭ 이월결의
�•�시기� :�교특회계(1월� 2일)

�•�과목� :�지난연도수입

� � � -�지난연도�미수납금

� � � -�단,�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방법� :�이월징수결의�기안

� � � � � � � � � (미수입금조서�첨부)

TipTipTipTipTip

③ 불납결손처분 : 징수결정액은 변경되지 않음
  • 주소불명,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소멸시효 완성
    - 수업료 결손처분 : 1차 독촉장(납부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1년(단기 

소멸시효)이 경과할 때 시효 완성
  • 자퇴, 퇴학자 미납액
    - 사유 발생일까지의 미납액만 일할 계산하여 결손처분
    - 자퇴(퇴학) 당시 미납된 수업료를 불납결손 처리했어도 소멸시효 완료 전 

재입학할 경우 미납액은 ‘그외수입’으로 징수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해당 징수선택 → 불납

결손결의(콤보상자) → 수정결의
④ 미수납액의 이월 : 폐쇄기한(12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즉시 다음 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이월결의를 통해서 실시함)
  • 이월징수결의 (붙임 : 미수입금조서)
    - 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비치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해당 징수선택 → 이월

결의(콤보상자) → 수정결의 → 차기 예산 정보 선택(지난연도 수업료)
      ※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 = 2024회계연도 이월결의액
➄ 세입자체점검을 통한 미수납액 감소 노력

5.� 세입징수�보고�및

� � � 세입결산�마감� � � � �

TipTipTipTipTip

￭� 2024회계연도� 13월(2025년� 1월분)�
세입징수� 및� 수납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월�마감�후�징수보고�실시

TipTipTipTipTip

￭�교특�출납폐쇄기한은�12월�31일까지�
이므로� 회계마감을� 위해� 출납폐쇄

기한�이전에�세입업무�처리(회계마감�

관련�세입업무�안내)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8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수입징수보고서(월별)

시스템

처리

•� 교육비특별회계�세입�자체점검(매월�말일�징수부�마감)
•� 에듀파인에서�징수보고서�제출
� -� � 수입관리� >� 수입현황� >� 교육비특별회계관리� >� 징수보고서�

→�결재요청�→�결산마감관리�→�제출

제출시기

•� 제1관서(본청�직속기관)� :� 다음�달� 5일까지
•� 제2관서(유·초·중·고등학교�및�교육지원청�소속기관)� :�다음�달�5일까지
•� 교육지원청� :� 다음�달� 10일까지

제출서류
•� 첨부(매월)� :� 징수보고서(원가통계목별)
•� 첨부(차액�발생�시)� :� 차액명세서(엑셀저장),� 차액발생내역서

�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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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입징수�보고�및�

� � � 세입결산�마감

� � � � �

② 수입징수액계산서(분기별)

시스템

처리

•�에듀파인에서�징수액계산서�제출
� -� � 수입관리� >�수입현황� >�교육비특별회계관리� >�수입징수액

계산서�→�결재요청�→�결산마감관리�→�제출

제출시기
•�교육지원청� :� 분기�말� 다음�달� 10일
� � � � � � � � � � � � � � (4/10,� 7/10,� 10/10,�익년� 1/10)까지�공문�제출

 ③ 채권발생·소멸보고서(분기별)

제출대상
•�도교육청�각부서,� 교육지원청,�직속기관
� � :� 원가통계목별�미수납액(채권)�발생에�대해�제출

제출시기
•�교육지원청� :� 분기�말� 다음�달� 15일
� � � � � � � � � � � � � � (4/15,� 7/15,� 10/15,� 익년� 1/15)까지�공문�제출

제출서류 •�첨부� :� 채권현재액보고서,�채권발생(소멸)보고서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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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학교회계�예·결산

업 무 명
 
 학교회계 예·결산

관련법규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초·중등교육법

업무개요
 단위학교가 교육활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
 - 교육활동비 비율 현행화

 2. 성립전예산 집행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 학교회계 재정집행 관리계획 반영

 3.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반환금  - 예산의 전용, 반환금 내용 정리

 4. 예비비 사용

 5. 예산의 이월  -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내용 정리

 6. 학교회계 결산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

참고자료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재무관리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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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본예산�편성

1.� 예산요구�및� 조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1조(예산안의 편성)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지원)청>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시달� :� 회계연도�개시� 3개월�전

� � � -� 법령의�구체적인�집행명령으로서�구속력을�지님

� � � -� 학교회계�예산편성�시�본�지침을�반드시�준수

� � �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항목�및�원가통계비목�등�참고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부계획�통보� :� 회계연도�개시� 50일�전

① 차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교직원 교육 실시 : 12월 중
② 예산요구서 취합
  • 시기 : 12월 중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담임교사 전달 등)
  • 방법 :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받아 예산안 편성
③ 예산(안) 조정 : 예산 조정 회의[교직원 회의 또는 부장 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예산(안) 조정]
  • 세입 규모에 맞춰 사업별 세출 예산요구액을 조정

2.� 예산편성�및� 심의

￭ �예산은�천원�단위�편성�

� •� 1,000원�미만의�금액은

� � � � 세입� :� 절사,� 세출� :� 절상

� � ※�수익자부담의�경우에는�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액이�일치되도록�

“절상”으로�조정하여�편성

TipTipTipTipTip

①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산출기초 없이 총액 편성 금지)
  • 사업명과 원가통계비목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예산편성
  • 전년도 가결산을 통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본예산에 반영
  •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기준 경비 준수
  •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건물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
    ※ 전국 평균 교육활동비 비율(수익자부담경비 포함) : 28.76%(2023년 

공립 학교회계 분석 주요 지표 분석 결과)
 ② 예산(안) 확정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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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편성�및� 심의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예산(안) 제출시기 : 회계연도 개시 30일전(2024. 1. 30.)까지
  • 심의결과 학교장에 통보 : 회계연도 개시 5일전(2024. 2. 24.)까지
  • 붙임 : 예산(안), 제안서
    - 예·결산소위원회의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소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사의견 보고) 운영[제7편 참고]

      •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예산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 통보 후 2024. 2. 29.까지

3.� 예산서의�공개
 

① 예산서 공개
  •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재정공개코너 개설)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확정된 예산서 공개
  • 학교 홈페이지 공개 시 별도 절차(로그인, 특정 종류파일 뷰어설치 등)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조치
    ※ K-에듀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학생, 학부모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있을 시 해당 예산 안내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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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립전예산�집행�및�추가경정예산�편성

1.� 성립전예산�집행

￭ 국고보조금�성립전예산�작성�유의사항
�•�하나의�세부항목으로만�작성�가능

� � �※ 기존�세부항목에�작성�불가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① 성립전예산 집행의 요건 발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 제한 :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불가
  •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 제한 :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불가
  • 성립전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시일이 충분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② 성립전예산 집행 결의 : 세출예산 사업담당자
    ※ 성립전예산 집행 과정

2.� 추가경정예산�편성

￭ 추가경정예산�편성�유의사항

�•�당초�세입예산에�이월금으로�편성한�

순세계잉여금과�전년도�결산�순세계

잉여금과의�차이�여부�확인

�•�명시이월�사유�발생�여부�확인�후�요구

�•�관할청에서� 통보된� 전입금,� 지자체

보조금�등�누락�여부�확인

�•�회계연도(3월�1일부터�다음�해�2월�말

까지)�종료�후,�추가경정(간주처리)�

예산�편성�금지

￭ 정리�추경예산�편성�완료(2월말까지)
�•� 회계연도� 종료전(수익자부담경비,�

목적사업비,�자체세입�등�실제�세입�

규모에�맞게�세입예산�정리)

�•�성립전예산�반영,�전입금�및�반납처리�

등�회계연도�종료(2월말)�전�예산편성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발생
  • 예산의 목적(사업)변경 등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결산 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예산 반영
  •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과다 계상된 경우 반드시 실제 세입 규모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하여 다음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예비결산(7월말, 11월말) 후 예산 조정 필요 있을 때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4월말 기준) 알림 (재무관리과

-7794, 2023. 5. 4.)]
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본예산 편성에 준함)
④ 추가경정예산 보고 및 공개 : 확정 후 10일 이내(본예산과 동일)
  ※ 추가경정예산의 예외인 성립전 및 간주처리 예산 편성·운용에 적정 기할 것
     [성립전 및 간주처리 예산 적정 운영, 정책기획관-18417(2019. 11. 18.)]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ġ����/�������б�ȸ���Ģ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49

3.� 간주처리예산�편성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① 적용 시기
  • 통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듬해 예산안 심의가 마쳐지게 되는 2월 

이후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월 말이 
되기 전에 다시 모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 조치

② 편성 요건
  • 사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을 포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함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교부 시(이외 예산은 불가)
    ※ 수익자부담경비의 산출내역・예산액 변경, 목적지정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간주처리 금지 
  • 목적지정 사업비 교부 예산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 간주처리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함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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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의�이용,� 전용�및�반환금

1.� 예산의�이용�및� 전용

￭ 정산재원과�일반재원의�비교
� •�정산재원� :�사용목적이�정해진�

재원을�의미하며,�사업완료�후�

사용�잔액을�반환하는�성격의�재원

[교특전입금(목적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타학교�

전입금,�학교발전기금�전입금�등]

�•�일반재원� :�사용목적이�정해지지�

않은� 재원을� 의미하며,� 정산

재원의� 반대개념인� 재원[교특

전입금(학교기본운영비),� 사용료,�

수수료,�자산매각대,�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등]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및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산의�이용 예산의�전용

� 정책사업�간에�예산을�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것
�※� 사전에�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친�

경우에만�이용�가능

�동일�정책사업�내�단위사업�간�목,�
동일�단위사업�내�세부사업�간�목,�
동일�세부사업�내�목�간의�예산을�
변경하여�사용하는�것
�※�학교운영위원회�심의�불필요

② 예산 이·전용의 제한
  •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업무추진비 증액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은 가능)
  • 정산재원(목적사업비,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 등)은 이·전용 불가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 이·전용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해야 함
③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 예산현액으로 관리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님)
  • 예산의 이·전용이 있었을 경우 명세서를 작성하고 결산 시에 제출

2.� 사용�절차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및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사안발생 : 사업부서의 예산 검토
② 예산 이·전용 신청 : 세출사업담당자
③ 예산 이·전용 요건 및 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④ 예산 이·전용 지출부 정리
⑤ 예산집행
⑥ 예산 이·전용 명세서 제출
  •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 결산서 제출 시 첨부
  • 방법 : 명세서를 결산서에 덧붙여 설명
    ※ 예산현액으로 관리(추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님)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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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금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① 반환금 : 목적사업비, 보조금 등 정산대상재원 집행잔액 반환
반납시기 업무�처리방법 비고

당해�연도

①�과오납�반환(추가경정예산편성�시�과다�

계상된�세입·세출액�조정)

②�반환금으로�이용�후� 반납처리

교부기관과

협의�후(교부

계획수정�등)

①,�②�중�택일

다

음

연

도

이월�후

다음연도

�반납

①� (정책)학교재무활동-(단위)반환금-(세부)

반환금�편성�또는�이용

� � ※� 반환을�위한�이용은�학교운영위원회�

심의�면제

②�반환금�세부사업에서�지출�처리하여�교부

기관에�반납

사업비를�이월

하여�다음연도에�

사용�후�잔액을�

반납�시

(정산재원)

집행잔액

반납

다음연도�본예산�편성�시�반납예정액을�세입·

세출예산에�편성�후�지출

�•�세입:� (관)전년도이월금-(항),(목)정산

대상재원사용잔액

�•�세출:� (단위),(세부)반환금

사업비�잔액을�

다음연도에�

전액반납

② 사용절차
  • 사안발생 : 예산현액 반납 사유 발생(사업 변경, 준공정산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발생한 반환 대상 이자
  • 반납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 이용 가능
    ※�단, 예산 총칙에 관련 사항 반드시 명시
  • 당해연도 편성한 정산재원을 반환하는 경우
    -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이전용/예비비관리 → 조회 → 반환금 

→ 기본정보 입력 → 예산정보 → 세부사업 돋보기 클릭 → 주는 사업 
(감액) 확인 → 받는 사업(증액) 확인 → 정산재원 반환금액 돋보기 클릭 
→ 정산재원 관리 팝업 감액금액 입력 → 닫기 → 반환금 신청 감액금액 
및 증액금액 입력 → 저장 →결재요청

  • 전년도 명시, 사고, 계속비를 반환하는 경우
    -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이전용/예비비관리 → 조회 → 이월

반환금(나머지는 위의 절차와 동일함)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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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비�사용

1.� 예비비의�이해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예비비 사용 요건
  •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
② 예비비의 사용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재해‧재난을 위한 경비
③ 예비비의 사용 제한
  • 업무추진비로 사용 불가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용 불가
  •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 사용 불가
④ 예비비 사용 유의사항
  •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
  • 예비비 사용 결정 후 세출결산서 작성 시에는 예비비사용 결정액을 제한 

나머지를 예비비의 예산현액으로 기록하고, 예비비 지출액 자체는 지출
되는 용도의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에 합산하여 기록

2.� 예비비�사용�절차

￭ 예산의� 이·전용과� 마찬가지로�
예비비의� 사용� 역시� 예산액은�

변동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만�

관리하므로� 예산현액의� 증감�

관리에�유의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사안 발생 : 사업부서의 예산 검토
② 예비비 사용 신청 : 사업부서(세출사업 담당자)
③ 예비비 사용 요건 확인 : 예산 주관부서
  • 당해 사업 관련 예산 현황 파악
  • 지출요구액의 타당성 검토
  • 당해 사업의 추진 근거 제시(여건 변화, 계획 변경 등)
④ 예비비 지출부 정리
⑤ 예산집행
⑥ 예비비 사용명세서 제출
  •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회계 결산서 제출 시 첨부
  • 방법 : 명세서를 결산서에 덧붙여 설명

�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ߵ����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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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의�이월

1.� 예산의�이월�이해

￭ ‘예산의�이월’� 시�유의사항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지속적인�노력�필요

￭ 명시이월�요구(심의)액〉명시이월�확정액
� •�회계연도�중�명시이월�대상�사업비

집행을�고려하여�명시이월�심의액을�

확정액�보다�크게�하는�것이�좋음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8조(계속비),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예산의 이월
   • 해당연도에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이월의 구분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당해연도에�그�지출을�끝내지�못

할�것이�예상되는�경비로서�금액,�

내용을�세입·세출예산에�명시

(당해�회계연도�내�예산�성립�시점)

당해연도�내�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지출을�못한�경비

(회계연도�말�시점)

공사(체육관�건립�등)나�사업�

완성에� 수년도가� 걸릴� 때�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기재(예산�성립�시점)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 학교장�결정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

재명시이월�불가

(이월연도�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하여�사고이월�가능)

재사고이월�불가 계속비�지출�연한은�5년이내

(학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운영위�심의�후�연장�가능)

 ③ 이월경비(명시‧사고‧계속비)의 관리
   •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음(미포함)
   • 예산현액(예산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으로 관리
   •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이용‧전용 불가
   •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목(세부항목) 임의 변경 불가

2.� 명시․사고․계속비�
� � � 이월�처리

￭ 명시이월�사유발생�시�업무절차

� •� K-에듀파인� 시스템상� 명시이월�

신청(2월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심의(금액,� 내용

세입·세출예산에�명시)

�•�명시이월비�징수결의

�•� K-에듀파인� 시스템상� 명시이월�

확정(회계연도�마감�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8조(계속비),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이월예산 확정 기안 : 이월구분, 금액, 사유 등 명시
② 이월비의 징수 결정
  • 명시이월 : 다음연도 학교회계 개시일
  • 사고이월 : 다음연도 출납폐쇄기한 이후
  • 계속비이월 : 다음연도 학교회계 개시일
③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세서 제출
  • 시기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서 제출 시 첨부
  • 방법 : 결산서 설명 시 덧붙여 설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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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세계잉여금�처리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관련근거

① 세계잉여금
  • 동일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현금출납부 잔액)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②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에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이월)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 중 반납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세계

잉여금
- 이월액 -

보조금반환

확정액

  •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가결산 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

  •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반영된 잉여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③ 보조금반환확정액
  • 반납을 조건으로 교부된 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목적사업비, 기타지원금 

등의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반영

④ 불용액
  • 당해연도 집행을 마친 예산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불용액 = 예산�현액 - 세출�결산액 - 이월액

�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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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회계�결산

1.� 회계마감�및� 출납폐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예산회계의 결산),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회계연도 종료 : 매년 2월 말일 기준
② 전년도 회계 출납폐쇄기한
  • 기간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월 20일까지)
③ 출납폐쇄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 세입 : 2월 말일 이전에 징수결정된 미수납금에 대한 수납 업무
  • 세출 : 2월 말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계약이행 완료, 물품 납품 

완료)된 건에 대한 지출 업무

 주요내용

2.� 결산서�작성�및� 심의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예산회계의 결산),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결산 관련 모든 회계장부 마감
②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청(결산서 제출) : 4월 30일까지
  • 결산서 제출 시 첨부자료 : 예비비 사용명세서,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계속비조서, 명시·사고이월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 시설 적립금 현황
(학교잔디운동장 등),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④ 결산 심의 : 5월 22일까지
  •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보
⑤ 결산 심의 결과 통보 : 5월 31일까지
  •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
⑥ 결산서 공개
  •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공개
  • 학교홈페이지(재정공개코너 개설) 탑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
  • 별도 절차(로그인, 특정종류파일 뷰어 설치 등)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

하도록 조치
    ※ K-에듀파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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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학교회계�수입

업 무 명  학교회계 수입

관련법규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업무개요 단위학교의 제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모든 세입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회계 수입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반영
 -  수익자부담수입의 학생 교육비 지원 Tip 추가

참고자료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재무관리과, 2023.)
 ◦ 학교회계 수입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2021.)
 ◦ K-에듀파인 실무교재[학교회계-수입관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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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회계�수입

 
학교�경영에�있어서�필요한�재원을�징수하고�수납하는�모든�수입�업무

1.� 지방교육행정기관�

� � � 이전수입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전입금의 교부)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가 교부하는 학교운영비전입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

② 세부내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학교운영비전입금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을� 위해� 목적없이� 총액으로� 교부

되는�전입금

(학교기본운영비=�표준교육비(규모별±여건별)+총액교부사업)

�목적사업비전입금 학교의�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지원되는�전입금

③ 징수결정
  • 사전 징수결정 : 예산 교부일
  • 징수방법 : 교부 관련 문서에 근거하여 징수결의서 작성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작성
    - 전입금 조회 팝업창에서 교부금액과 할당금액이 일치해야만 확인 가능
    - 전입금 통합 징수결의 : 자금 지급일자가 같고, 동일한 전입금 보조 사업명

(교육청 지정)이 여러 개일 때 전체를 선택하여 통합 징수결의 작성 가능
(단, 국고지원 여부[Y]인 전입금은 건별 징수 진행)

    ※ 예산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사항
     - 예산관리 > 예산편성 > 세입예산관리 → 교특전입금 탭에서 

해당 전입금 보조사업명에 진행상태(성립전, 또는 추경 ○회) 
확인 (세입예산 요구 후에 전입금 징수결의 가능)

④ 전입금 징수결의 결재 완료 후 자금 지급일자로 자동 수납되어 수정 불가 
및 일계처리 됨

  • 일계처리에서 수납 일자를 자금 지급일자로 선택 후 조회
  • 전입금징수결의는 조정결의 및 수입과목경정결의 진행 불가, 과오납반환

결의 시 조정(감액) 적용여부가 ‘예’로 자동 설정되어 ‘아니오’로 진행 불가
   ※ 전입금 징수결의 예산과목이 맞지 않을 때 처리방법
     - 수입일계표 결재 취소 → 일계 삭제 → 징수결의 결재 취소 및 삭제 

→ 징수결의 재작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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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부담수입

TipTipTipTipTip

￭ 1인당� 징수금액은� 원단위� 절사
하며,� 소액� 부족분은� 학교기본

운영비에서�보전�가능

￭ 집행잔액은�학부모에게�반납원칙
(단,� 소액인� 경우� 학교발전기금� �

전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

각종�성금으로�집행�가능)

TipTipTipTipTip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심의사항 등)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납입고지서에 따른 납부의 고지)

① 수익자부담수입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② 세부내용

③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작성
  � �※�세부활동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 :�활동명,�기간,�장소,�참가신청자� (감액대상자)�

명단,� 활동비� 산출내역� 및� 징수금액,� 수납기간�및� 방법,� 기타자료(필요한� 사항이�

모두�기재되어�있다면�가정통신문으로�납부고지를�갈음할�수�있음)

④ 수납 : 납부고지의 내용대로 수납 후 수입일계 작성
  • 직접 수납 : 학교회계출납원이 직접 수납, 영수증 교부
  • 위탁 수납 : 전자이체(CMS, EFT,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8개사)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 > 이체처리 → 
일계관리 > 수입일계표

    - 이체요청은 하루에 1건(카드는 여러 번), 이체취합 후 이체파일 생성 가능
    - 이체 취소 요청 후 출납원이 승인 시 복구 불가, 승인 후 수납/반환 시

대상자 파악 후 직접 수납/반환 처리해야 함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급식비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등� 포함)와�

교직원�급식비�등�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우유급식비 학생,�교직원에게�제공하는�우유대금으로�수익자가�부담하는�경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또는�토요,�방학�중�방과후학교�교육�활동�수익자�부담금

돌봄활동운영비 돌봄활동�운영을�위한�수익자�부담금

현장체험학습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소풍,� 견학� 등)� 및� 수련활동(극기훈련,�

야영수련,�학년별�수련�등)을�위한�수익자�부담금

청소년단체활동비 각종�청소년�단체�활동을�위한�수익자�부담금

졸업앨범비 졸업앨범�제작·구매하기�위한�수익자�부담금

교과서비 교과서�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기숙사비 기숙사�생활을�위한�수익자�부담금

누리과정비
유치원�누리과정을�위한� 수익자�부담금(단설�및� 병설유치원� 학

생의�급식비,�현장체험학습비,�특성화교육비�등)

교복구입비 교복�구입을�위한�수익자부담금

운동부운영비 학교운동부�운영에�따른�수익자부담금�

기타수익자부담수입 기타�교육활동(학부모,�지역주민�교육�등�포함)에�따른�수익자부담금

징수결정요건
징� � � � 수�

결정시기
납입기한 구비�서류

� -�학교운영위원회�심의

� -�사업부서의�세부활동�계획�

수립�또는�징수요청기안

사전

징수결정

고지일(징수결정일)

로부터�15일�이내

� -�징수결의서

� -� 세부활동� 계획서�

사본

고지파일
생성

→� 카드사,� VAN업체,�

금융결제원�송신

→�
수신�및�

수납파일반영/확인당일� 1일~
3일�후

￭�수익자부담경비�납부�방법�신청
출금동의�안내

�•�신입생� :�예비소집일�등�안내

�•�전입생� :�전입일�안내

� 관련근거

�주요내용
￭ 신용카드�미상계금
�•�신용카드로�수납된�수익자부담금을�

환불할� 때,� 학부모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먼저� 취소하여� 주고�

다음번� 학교카드� 결제일에� 환불

금액을�제외하고�결제되므로,�과오납

반환�후�다음�카드금액�결제일까지�

상계되지� 않은� 금액(미상계금:�

학교가�카드사에�주어야�할�금액)이�

발생함

￭ 신용카드� 납부� 건� 과오납반환� 시�
‘미상계금’에�따른�금궤조서�작성

�•� 현금출납부에서� ‘미상계금포함’� 체크

하여�조회�및� ‘예금잔액불부합조서� ’

출력

￭�신용카드�미상계금�발생�시�처리방법
�•� 카드사를� 통한� 가상계좌,� 미납

내역� 수신� →� 미상계금� 반납에�

대한�내부기안�상신�→� 가상계좌로�

해당금액�송금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б������ȸ��ġ�������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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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활동수입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부터 제28조(기타 수입)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수수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① 학교장이 학교운영 과정 중 자체적으로 징수 결정하는 수입
② 세부내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사용료

학교체육시설(체육관,�수영장�등),�교실,�강당,�운동장,�매점,�급식실�

등� 학교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득한�자로부터�수수하는�사용료와�학교물품의�대여로�발생

하는�대여료�등

수수료
입학�전형료,�행정정보공개�등�조례�및�규칙�등에서�정한�수수료

를�학교에서�수납하는�수수료

자산매각대
토지,�건물,�기계장치,�사무기기,�도서�등�자산매각�수입

[불용물품�매각대금�포함]

적립금처분수입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사용료�수입을�재원으로�적립된�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 이자� 수입� 제외� :� 이자수입은� (항)기타행정활동수입� � �

-� (목)이자수입으로�편성]

보증금회수 원어민교사�주택�임차보증금�등�보증금�회수�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연도�징수결정�하였으나�미수납된�금액을�올해�연도에�수납

하는�행정�활동�수입� [학부모부담수입은�해당�과목에�계상]

이자수입
학교회계,�세입세출외현금�등�예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

[학교발전기금회계,�채권�압류�제외]

기타행정활동

수입

위에서�나열한�것�이외의�행정�활동�수입

수도광열비,� 매각대금(폐휴지,� 폐기문서,� 폐식용유),� 변상금,� 법인

카드�포인트,�매점운영수익금,�감사지적회수금,�지난년도�지출반납�등�

[단,� 인건비�등� � 교특회계�직접�지출�경비,�수업료�및�입학금의�감사�

지적�회수금�제외]

2.� 수익자부담수입

￭� 학생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대상자�반환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계획

※�초중고�학생�교육비�심사절차�안내

TipTipTipTipTip
⑤ 과오납금 반환
  • 반환 사유 : 감면대상자 및 불참자 수납금액, 환불액, 계산 착오, 전출, 

기타 특별한 사유(자체 반환 규정 등)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선택’ 

콤보상자에서) 과오납반환결의 → 수정결의
⑥ 납입독촉, 불납결손처분, 미수납액 이월(해당 과목) : 수업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 � �※ 구체적인 내용은 【제9편 세입금】 1. 수업료 수납 참고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목록 → (‘선택’ 

콤보상자에서) 불납결손결의 또는 이월결의 선택 → 수정결의

�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예금이자�수입�처리방법
�•�이자�수입이�연도�말에�발생하여�

다음�연도에�불입하더라도�전년도

(발생�연도)�수입으로�처리

�•�10원�미만의�원�단위는�계산하지�

않음(절사)� :� 지방회계법� 제55조

(끝수처리)에�의한�단수정리

�•� 학교발전기금회계,� 채권� 압류를�

제외한�모든�예금이자는�학교회계

수입으로�처리(학교회계,�일상경비,�

세입금,�세입세출외현금,�카드결제�

계좌�등)

� �※�단,�지방자치단체보조금�등을�예치

하여�발생한�예금이자는�학교회계�

수입처리� 하였다가� 관련� 기관에�

반환함(관련�기관�지침을�따름)

￭ 신용카드�포인트�세입�조치
�•� 연� 1회� 이상�현금�전환�후� 세입

(단,�기준미달�시�다음�해�세입)

￭ 신용카드�외에�세입조치가�불가능한�
각종�적립금�등�인센티브�처리

�•�사무용품�구매,� 불우이웃�돕기�등�

행정용도로�사용�가능(사용�근거에�

대한�내부결재�필요)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ġ����/���������п������Ѱ���������¡������
https://www.law.go.kr/��ġ����/��������Ư��ȸ��Ұ���������������/(7555,20230227)
https://www.law.go.kr/��ġ����/�������б�����������¡����Ģ/(903,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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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활동수입

TipTipTipTipTip

￭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
처리하고,� 별도� 계좌(세입세출외

현금,�개인계좌)로�보관�금지

�•�재산의�유지관리�및�학생복지비로�

우선�사용

￭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료� 수수료는� 학교회계� 세입�

조치(근거� :� 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징수�규칙�제3조)

③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

구분
사용허가에�따른�사용료

(매점,�운동장�등),�자산매각대

수수료,�이자,�

기타행정

활동수입�등

전년도

미수납액

징수결정

시기
계약과�동시 수납과�동시 3.� 21.

납입기한

사용�기간

1년�미만

� •�사용개시일�이전
� • 계약일로부터�60일�초과시�
60일까지

-
사용�기간

1년�이상

� •�매년�당초�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날로부터� 30일�

이전

�예)�사용�기간�5년인�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용료는� 매년� 납입

고지�처리

구비서류
징수결의서,�공유재산�사용허가서�

또는�매각계약서,�납부고지서

징수결의서

(관련대장�및�

통장내역�확인)

징수결의서

(미수납내역)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작성
④ 수납 : 납입고지 내용에 따라 수납 후 수입일계표 작성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 → 일계관리 > 수입일계표

4.� 주요�전입금

￭ 기타공공지원금의�구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의� ‘공공기관지정현황’

에서�검색)이�지원하는�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① 세부내용
구분(목) 내용 조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광역�및�기초자치단체가�보조하는�경비 보조�결정�통보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가�학교회계로�전출하는�학교발

전기금�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기타공공지원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있는�기관)�등이�지원하는�지원금,�대학교�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각종�대회�포상금

※�공공기관이라도�기부금의�경우에는�학교발전

기금계회계로�처리함

지원�통보

�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s://www.alio.go.kr
https://www.alio.go.kr
https://www.law.go.kr/����/������ġ��ü�Ǳ�������������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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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전입금

② 징수결정

징수결정요건 징수결정시기 구비서류

관련�기관의�통보

사전�징수결정

(통보문서�접수일,�

학교회계로�전입�시)

징수결의서

관련�공문�사본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작성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 처리구분을 전입금징수결의로 선택하면 

결재완료 후 자동 수납 및 일계처리 됨(처리구분을 징수결의로 선택
해도 처리 가능하나 직접 수납 처리해야 함)

③ 수납 : 해당 기관의 자금 교부일에 수입일계 작성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취합 및 직접수납 → 일계관리 > 수입일계표

5.� 전년도�이월금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부내용

원가통계비목 과목해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추계)으로� 올해연도에�

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

정산대상재원

사용잔액

전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등�

사용�잔액으로�반납하여야�할�금액

(※�결산�잉여금처리�시�보조금반환확정액으로�지정하여�다음

연도�반납�처리)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예산현액�관리)

② 징수결정 날짜
  • 명시·계속비이월 : 3. 1.
  • 사고이월 : 3. 21.
  • 순세계잉여금 : 3. 21.
  • 이월금 징수결정
    - 수입관리 > 징수결의 > 징수결의 > 징수결의작성
③ 수납 : 징수일에 수납
    - 수입관리 > 출납관리 >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 → 일계관리 > 수입일계표

�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정산대상재원� 사용�

잔액을�제외한�금액

� � ※� 세계잉여금� =�결산차액

� � � � � =� 현금출납부잔액

￭ 잔액증명서� 발급은� 출납폐쇄일
(3.� 20.자)로�실시

�※� 잔액증명서� 발급일에는� 추가�

금융거래가�불가하니�주의

￭ 출납폐쇄일이�공휴일인�경우�전날
까지�업무처리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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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학교회계�지출

업 무 명  학교회계 지출

관련법규

 ◦ 지방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약칭 : 지방교육교부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민법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국고금 관리법, 

직무대리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 출판법]
 ◦ 경기도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 조달사업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 회계직원책임법]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약칭 : 지방공무원교육법]
 ◦ 공직자윤리법,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업무개요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예산 집행 활동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지출의 관리  - 내용 보완

 2. 지출의 순서  - 관련근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 계약 대금 지급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안내 

 3. 지출의 주요과목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사항 반영

 4.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내용 보완

 5. 기타주요사항  - 내용 보완

참고자료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재무관리과, 2023.)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2024.)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2023.)
 ◦ 2024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2024.)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지역교육협력과, 2024.)
 ◦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유치원급식 기본방향(학교급식보건과, 2024.)
 ◦ 경기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재무담당관, 2020.)
 ◦ 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규정, 2021.)

https://www.law.go.kr/������Ģ/�������������Ǿ�����ħ
https://www.law.go.kr/������Ģ/���������簳�߾���ó����ħ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3&menuInit=13%2C1%2C2%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252&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2327&bbsMasterId=BBSMSTR_000000030174&pageIndex=1&schKey=TITLE&schVal=
https://www.law.go.kr/��Ģ����/(�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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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의�관리

단위학교의� 실제� 예산� 집행� 활동인� 지출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의사결정과� 명령에� 의해� 운영되며� 금융기관과� 각종�
장부�및�서류에�의해�업무를�진행

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

TipTipTipTipTip

2.� 회계관계공무원의

� � � 재정보증보험�가입(갱신)

① 학교(원)장 : 지출품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 검사·검수
  • 단, 지출품의 및 검사·검수는 위임 가능
② 학교회계 출납원(행정실장) : 지출결의, 지급명령
③ 회계관계공무원 인계·인수 : ※ [제2편] 5. 업무 인계·인수 참고
④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 ※ [제2편] 6. 직무대리 참고
⑤ 회계관직 사용자 관리
  • 학교(원)장 및 학교회계 출납원 인사이동, 직무대리 시 등록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회계관직사용자관리
  • 학교회계 출납원 직무대리 시 전자자금이체(지출)담당 권한 부여 및 삭제
⑥ 학교회계 출납원 직인 규격
  • 인영내용 : ○○학교(유치원)회계출납원
  • 규격 및 자체 : 1.8센티미터의 정사각형, 한글 전서체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6조(증빙서류)부터 제39조(임시출납원의 임명)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별표]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부터 

제85조(지출금의 반납절차)
∘ 직무대리규정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부터 제8조(위임규정)

�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① 회계관계공무원
  • 분임재무관(학교장), 출납원(행정실장) 및 대리자
  •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지출, 수입, 은행업무 담당  

주무관 등)
② 재정보증보험 설정 방법
  • 보증보험 가입(직위포괄식)
  • 재정보증 기간은 1년, 매년 갱신
③ 재정보증 한도액 : 3천만원 이상(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
④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액 세입금으로 징수
  • 변상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 해당 회계관계공무원 변상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6조(재정보증), 제157조(재정보증 한도액)

∘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관련근거

주요내용

￭ 출납원�직무대리�유의사항
� •�출납원이�직무대리�내용을�등록하면�

직무대리자가� 필수결재선� 지정문서�

처리�가능�

�•�직무대리자가�지급명령을�승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공통� 단위업무에서�

해당�화면접근�권한,� 출납원� 권한을�

추가적으로�부여받아야�처리�가능

�•�원출납원의�권한�체크�해제�처리

하면서� 기존공문번호를� 반드시� 메모한�

후�복귀�시�권한�체크�처리�및�공문

번호�입력,�저장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 �����б�ȸ�� ��Ģ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ġ����/��������Ư��ȸ�� �繫ȸ�� ��Ģ
https://www.law.go.kr/��ġ����/��������Ư��ȸ�� �繫ȸ�� ��Ģ
https://www.law.go.kr/����/�����븮����
https://www.law.go.kr/��ġ����/��������Ư��ȸ�� �繫ȸ�� ��Ģ
https://www.law.go.kr/��ġ����/��������Ư��ȸ�� �繫ȸ�� ��Ģ
https://www.law.go.kr/����/ȸ��������� ���� å�ӿ� ���� ����
https://www.law.go.kr/����/ȸ��������� ���� å�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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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납폐쇄기한

TipTipTipTipTip

 

4.� 학교�계좌의�관리

TipTipTipTipTip

① 학교 계좌의 구성(학교회계 기준)

 

구분 경리부서
신고대상 계좌검증 출납원

확인 설명

대표계좌 ○ ○ ○ �학교회계�대표계좌

보조금계좌 × ○ ○ �보조금�운용�계좌

예치성계좌 × × △ �자금�운용�계좌

이체계좌 × ○ ○ �신용카드,�공과금�이체�계좌

② 학교 계좌 관리
  • K-에듀파인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시간 거래 내역 확인으로 학교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관리 철저
    ※ 회계사고 예방과 학교회계 재정운용 점검을 위한 학교 자체 금궤

검사 실시
  • 개설, 해지, 이월 등 학교 계좌 변동 시 전산장부 관리 철저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학교계좌관리
  • 해지 및 이월 학교 계좌 원본 별도 보관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편(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① 출납 폐쇄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3월 20일)
②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사항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운임, 용선료, 여비 등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③ 출납폐쇄 사전 검토 사항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세출과목 상호간 과목경정 누락 여부
  • 과오지급된 지출금의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 여부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사고이월비) 발생 여부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제138조(과목경정)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조(출납폐쇄기한),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4조(지출의 원칙)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출납원계좌�확인�유의사항
�•� 계좌검증이� 완료된� 계좌만� 출납원�

확인요청�가능

�•� 출납원� 확인이� 완료된� 계좌는� ‘기본� �

�정보�변경’�버튼으로�수정�가능

￭ 예치성계좌�관련�사항
�•� 예치성계좌는� 계좌검증,� 출납원�

확인요청이� 제외되나� 자금운용관리�

메뉴를� 사용하여� 예치성계좌� 등록�

시�출납원확인여부가� “예”로�변경됨

￭ 출납�폐쇄기한�운영�유의사항
�•� 계약� 이행� 완료까지� 되어� 있어야�

출납폐쇄기간에� 지출� 가능하므로�
2월말까지�검수·완수·준공�요청된
건에� 한하여� 출납폐쇄기간에�
지출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원인행위�건은�사고이월�처리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Ģ/���溸���ݰ�������
https://www.law.go.kr/������Ģ/������ġ��ü������Ư��ȸ�輼�⿹���������
https://www.law.go.kr/������Ģ/������ġ��ü������Ư��ȸ�輼�⿹���������
https://www.law.go.kr/����/����ȸ���
https://www.law.go.kr/����/����ȸ��������
https://www.law.go.kr/��ġ����/��������Ư��ȸ�� �繫ȸ�� ��Ģ
https://www.law.go.kr/��ġ����/��������Ư��ȸ�� �繫ȸ�� ��Ģ
http://www.law.go.kr/��ġ����/�������б�ȸ���Ģ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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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거래처의�관리

TipTipTipTipTip

 

6.�법인카드의�발급�및�관리

TipTipTipTipTip

 

7.�공공요금�및�용역의�관리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내용은�해당�사업�목적에�알맞게�수정

�•�학교운영위원의�경우�예시

� � -�목적� :�운영위원회�참석�여비�지급

� � -�항목� :�성명,�주민번호,�예금주명,�계좌번호

� � -�보유기간� :�위원임기(1년)

� � -�개인정보�제3자�제공�고지�삭제

� (실비변상적�급여로�소득세�해당�없음)

� � -�보유기간을�위원임기(1년)로�설정하여�징구

하므로�연임�시�동의서�갱신

① 발급 및 관리
  • 법인카드 발급 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포지티브) 적용
  • 발급 시 카드발급대장 작성·비치, 보안 유지(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전용 카드로 신청 및 발급
  • 카드별로 비밀번호 부여.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비밀번호 변경
  • 카드 발급(신규, 훼손, 갱신) 및 추가발급, 정지, 해지 시 전산 장부 관리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법인카드정보관리 > 카드사용

등록, 카드제신고관리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편(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①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정보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일·숙직 수당,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 경비, 월정액 

용역계약 등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요금 및 용역 종류 관리
  • 일·숙직 수당, 월정액 용역계약은 품의 생략 불가
    ※ “품의 생략 여부”에서 “N” 선택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공공요금및용역기준정보
② 공공요금 및 용역관리
  •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정보에 입력한 공공요금 및 용역명을 조회하여 상세정보 

및 연간 지급계획을 등록하면 원인행위 가능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지출지원 > 공공요금및용역

주요내용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① 기관거래처 등록
  • 대상 : 기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기관(외부), 해외사업자
  • 거래처구분 기관 또는 직원인 경우 나이스 연계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
  • 타기관 거래처 가져오기 가능 범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기관(외부)
  • 개인 거래처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개인 거래처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동의서 보관(개인 이외 거래처는 동의서 해당없음)
  •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개인 거래처만 “타 기관거래처 조회”로 가져오기 가능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기관거래처관리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도교육청에서� 카드사와� 계약된�
교육사랑� 카드만� K-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여�발급�지원

https://www.law.go.kr/������Ģ/������ġ��ü ������Ư��ȸ�� ���⿹�� �������
https://www.law.go.kr/������Ģ/������ġ��ü ������Ư��ȸ�� ���⿹�� �������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ȣ��
https://www.law.go.kr/����/����������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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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의�순서

채무�확정에�따른�지출은�예산의�사용�결정에서부터�품의,�원인행위(계약),� 계약이행,�검사,�청구�등을�거쳐�대가지급
까지의�순서로�업무를�진행하며�출납원은�지출원인행위�또는�청구가�정당한지�조사한�후�지출

1.� 지출품의

TipTipTipTipTip

 

2.� 예정가격�조사�및� 작성

￭ 추정가격
�•�설계가격(금액)-부가세-관급액
�•�계약방법�결정기준

￭ 추정금액
�•�추정가격+도급자설치관급액+부가세
�•�계약심사,�공법,�수의계약�등�관련�기준

￭ 기초금액
�•� 계약담당자가�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관급제외)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가감·조정한� 후� 부가세를�
합산하여�작성한�가격

�•�예정가격�결정�기준
�•�도서는�정가를�기초금액으로�함

￭ 예정가격
�•� 낙찰자,�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미리�
작성�비치해두는�가액

TipTipTipTipTip

￭ 설계가격
�•�기술�또는�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에�따른�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금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부터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① 지출품의의 최종 결재권자 : 학교장
  • 일부 금액기준 각 학교별 위임사항 고려(위임전결규정)
② 지출품의 시 검토 사항
  •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적법 타당성
  • 예산편성여부와 자금의 수급 상황
  • 예산집행의 제반 원칙 준수 여부(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상급기관 지시, 

위원회 승인 절차 등 준수 여부)
  • 사업 내역 및 설계가격 산정의 적정성
  • 규격, 과업지시, 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각종 부가 항목(부대공사, 부품, 수수료, 배송료 등) 반영 누락 여부
③ 예산집행 품의 생략 가능 항목
  •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보수·여비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세부업무명

① 예정가격 :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
② 예정가격 결정
  • 결정 기준(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격 조사 → 예정가격 결정(예정가격조서)
③ 예정가격 작성절차
  • 추정가격 작성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계약심사) → 기초금액 작성 

→ (복수예비가격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 예정가격 결정
④ 계약심사
  • 대상 : 공사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 5억원),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계약 물품, 제3자 단가계약 물품, 

상품권, 유류, 예술품, 학교급식 식재료 등
⑤ 예정가격결정(조서작성) 생략 가능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 금액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시(견적서 제출 공고의 경우 예외)
  • 예정가격결정(조서작성) 생략 가능하더라도 예정가격 조사는 철저
    ※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3. 입찰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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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결정

 

4.� 계약상대자�결정

� � � (견적서�제출)

TipTipTipTipTip

￭ 1인�견적�수의계약�유의사항
�•� 1인� 견적이라는� 용어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견적에� 한정하며�

예정가격� 조사� 시�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견적은�2인�이상�제출

�•� 시설공사의� 경우� 기초금액� 산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동일�

물량,� 도면,� 시방�등에�대해�공종별

내역서�및�관련�서류를�포함하여�제출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부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① 견적금액 : 수의계약, 입찰계약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기준
②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제출 원칙
  • 물품, 용역, 시설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단일 견적) 

계약 가능
③ 견적서 제출이 생략 가능한 경우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신용카드 구매 시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④ 수의계약 외의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적격심사, 제안서 평가, 

물품선정위원회 평가 등의 방법 추가 운영
   ※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계약 참고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세부업무명

① 각종 분류 방식에 따라 검토 후 계약방법 세부사항 결정
구분 항목
목적물별 �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등),�용역,�물품제조·구매

체결형태별 �확정·개산,�총액·단가·사후원가검토조건부,�단년도·장기계속·계속비,�단독·공동�등

경쟁형태별 �입찰(일반,�제한,�지명),� 수의(1인,� 2인�이상�견적)

낙찰자결정방법별 �제한경쟁,�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협상에�의한�계약�등

조달구입�등 �다수공급자(2단계경쟁�포함),�제3자�단가계약,�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등

기타 �승낙사항,�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전자상거래�포함),�공문�등

② 계약방법 결재 완료 후 계약서 결재 진행 가능(승낙사항 처리 시 제외)
  • 학교회계 > 계약관리 > 계약요청관리 > 계약방법결정관리
    ※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1. 계약의 종류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 ����ڷ� �ϴ� �� ���� ���� �����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Ģ/������ġ��ü�����ó����ڰ�������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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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행위(계약,� 주문,

� � � 승낙사항,� 공문�등)

TipTipTipTipTip

￭ 업무확정일자란?
�•� 지출결의서� 상의� 발의일자와� 원인

행위부�등기일자를�일치시키는�기능

￭ 끝수�처리(원단위�절사)
�•�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미만이면� 0으로�처리�가능

�•� 원인행위� 시� 원단위� 금액� 발생하는�

경우�절사�또는�사후처리(은행)

� � � � �예시)�해외프로그램�이용요금�카드�결제�

건�환율�적용에�따른�원단위�발생

￭ 사고이월예산�원인행위�방법
�•�방법1

학교회계� >�지출관리� >�지출처리�
>�원인행위� >�원인행위이월관리

� � � -� 금액� 수정이�필요하지�않은� 경우� 이월� 전�

원인행위�결재문서와�연동하여�차년도�원인행

위�결재�완료�상태로�처리(결재생략)

� � � -�금액�수정이�필요한�경우�차년도�원인행

위이월� 등록� 시� 저장� 상태로� 처리하여�

수정�후�결재요청

�•�방법2

� � � -� 기존� 원인행위가� 없는� 사고이월예산은�

지출품의� 후� 원인행위� 시� 이월예산사용액�

입력(예� :�시설�부대경비)

①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를 “원인행위일자”로 지정하여 원인행위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의 원인 : 계약, 주문, 승낙사항, 납부고지, 공문 등
구분 항목 비고

계약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등에�대한�전자,�비전자계약

주문 내자(외자)�조달요청,�인터넷�주문�등 승낙사항� 제외(단,� 인터넷� 주문�
계좌이체�건은�해당없음)

승낙사항 계약서�작성�생략�시�지출결의서�승낙사항�날인 100만원�미만�날인�생략�가능

납부고지 공공요금,�수수료,�반환금,�교육훈련비�등

공문시행 반납�알림,�여비�납부�안내,�강의�요청�등

기타 여비,�월정액�급여�및�업무추진비�등

  • K-에듀파인 계약서 결재완료 건은 원인행위 시 결재 없이 확정
   학교회계 > 지출관리 > 지출처리 > 원인행위 > 계약목록(확정), 

원인행위목록
② 원인행위 시 검토 사항
  • 원가통계비목 변경 시 세목까지 변경되는 경우 별도 내부결재 완료 

후 진행(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해당 산출내역 증액 검토)
  • 재원이 서로 다른 산출내역 선택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재원별 

사용금액 판단(추후 정산 및 반납 관련 사항)
  • 선택한 산출내역에 이월사업비 현액이 있는 경우 “이월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금액 입력(누락 시 “이월/예비비사용관리” 메뉴에서 처리)
  • 납품희망일자는 사업담당자와 확인하여 주문, 계약체결 및 입력
  • 업무확정일자 입력 후 저장하여야 시스템 반영됨에 유의
  • 법인카드사용 시 법인카드사용 체크하고 카드사용 정보 등록
  • 조달구매(나라장터)의 경우 해당 물품내역의 “조달수수료”란에 조달

수수료 입력
③ 전자계약 시행 : 금액 한도 없이 전면 실시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전자계약으로 체결(G2B, EAT, 

S2B, 온비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구매한 경우 전자계약 간주
   - 소모성 물품, 문구류, 공구(철물), 마트 구입품, 도서 등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결재하여 구매 가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구매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관련 보증서(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하자보수보
증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전자계약으로 체결

④ 계약서 작성이 생략 가능한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계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시행령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시행규칙 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33조(지출원인행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 ����ڷ� �ϴ� �� ���� ����
https://www.law.go.kr/����/������ġ��ü�� ����ڷ� �ϴ� �� ���� ���� �����
https://www.law.go.kr/����/������ġ��ü�� ����ڷ� �ϴ� �� ���� ���� �����
https://www.law.go.kr/����/������ġ��ü�� ����ڷ� �ϴ� �� ���� ���� �����Ģ
https://www.law.go.kr/����/������ġ��ü�� ����ڷ� �ϴ� �� ���� ���� �����Ģ
https://www.law.go.kr/����/����ȸ���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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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결의

(변경계약)

TipTipTipTipTip

 

7.� 계약이행

� � � (납품·완수·준공)

 

8.� 검사·검수

TipTipTipTipTip

￭ 검사・검수�처리�방법

� •� 계약담당자가� 검사・검수하거나�
사업부서�담당자에게�위임

※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세부업무명

① 계약금액의 변동, 준공정산, 품절, 원인행위 금액 착오 기재 등의 사유 
발생 시 당초 원인행위 금액을 지출결의(검수 건은 검사·검수) 이전에 
처리하여야 정상적으로 조정 가능

② 조정결의 업무 주요사항
  • 수량, 단가, 조달수수료를 조정 입력하여 변경 후 금액 확인(변경 후 금액만 

수정 시 K-에듀파인에서 추가적으로 변경계약 처리해야 하는 경우 발생)
  • 감액 조정결의의 경우 감액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납품희망일자 변경은 K-에듀파인에서 별도로 변경계약 처리
  • 조정결의 업무로 처리하지 않아도 반납결의, 과목경정 업무 처리로 

인해 연동되어 조정결의 되는 경우 존재
  • 조정결의서는 지출 업무의 주요 절차이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증빙

서류에 편철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지출처리 > 원인행위 > 계약목록(확정), 

원인행위목록 메뉴에서 회계연도 하단의 “조정결의” 선택
    ※ 변경계약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부터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5조(지출원인행위의 조정)

 세부업무명

① 검사·검수시기 :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는 7일 이내
② 검사·검수 업무 주요사항
  • 직접 검사·검수 처리하지 않는 경우 검수자, 입회자 알맞게 지정하여 

검사·검수요청한 후 검사·검수완료되면 계약담당자가 검사·검수 확정 처리
  • 분할 검사·검수 처리하는 경우 검수 비대상 물품 수량을 “0”으로 

조정하여 검사·검수 처리한 후 다음 차수 검사·검수 진행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계약처리 > 검사검수목록
          학교회계 > 계약관리 > 계약이행관리 > 검사검수관리
    ※ 구체적인 내용은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부터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의2(검사·검수) 

 세부업무명

￭ 조정결의�유의사항
�•� 당초� 원인행위보다� 증액� 조정결의

(예시� :�급식�증액�변경계약)

� � � -�증액된�급식용재료비에�대해�추가�지출

품의를� 실시하고� 지출증빙서류에� 첨부�

후�추가�지출품의�종료

�•� 조정결의� 이후에� 변경계약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조정결의� 시� 조정금액이�

변경계약에�반영되지�않음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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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요청

� � (청구서의�접수)

TipTipTipTipTip

  

         � 일반사항

①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청구서류 접수
② 금액한도 없이 전자청구 전면 시행[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③ 변경계약, 준공정산 등 최종 채무확정금액과 청구금액 일치 여부 확인
④ 하자보수보증금(또는 지급각서), 각종 특약 사항(시설공사 공공요금, 고철 

매각 대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연배상금 등 관련 납부 확인

      � 청구�시�구비서류

① 청구서
②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음
③ 하자보수보증금(또는 지급각서)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포함 제출
  •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 또는 물품 검수일부터 보증기간 설정 

시작일) 확인
    예시) 목적물 인수 또는 검사완료일 : 2023. 11. 11.

하자담보책임기간 : 2023. 11. 11.∼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공사(조경공사 제외) 등
④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 조달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수요기관업무 

> 물품 > 대금지급 > 대금지급요청서접수’에서 납부여부 조회 가능
    (공사, 용역 > 공사/용역관리 > 대금청구서접수)
⑤ 계약상대자의 통장계좌 사본
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조달등록업체의 경우,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수요기관업무 

> 물품 > 대금지급 > 대금지급요청서접수’에서 납부 여부 조회 가능
    (공사, 용역 > 공사/용역관리 > 대금청구서접수)
  • 계약 대금 지급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발급 안내(재무관리과, 

2023.)
 ⑦ 증빙사진 등 기타 필요서류

 ∘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보험료의 납부증명)
 ∘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지출의 원칙)

 세부업무명

￭ 세금계산서�접수�방법
�•�부가가치세�과세�구분

계약물

사업자등록
과세대상 면세대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과세자 영수증
영수증�또는�
계산서

�•�사업자�확인�방법(사업자등록증)

� � -�국세청(https://www.nts.go.kr/)
� � � �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이용

�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 � � � � 수요기관업무�>�물품� >�대금지급�>

� � � � � 대금지급요청서접수�이용

� � � � �수요기관업무�>�공사,�용역�>�공사/용역관리�>

� � � � � 대금청구서접수�이용

� � � � � (단,�조달등록업체에�한함)

�•�부가가치세�면세대상�구분

� � -�부가가치세법에�의한�면세�대상� :
� � � � � (법�제26,�제27조)

�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면세�대상� :
� � � � � (법�제106조,�제106조의�2)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유효기간

� � -�납부�증명서�발급�후�최초로�도래하는�
보험료�납기일(매월� 10일)을�경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납부� 증명의� 효력이�

없으므로�증명서를�다시�제출�또는�조회

(단,�증명서�유효일자를�별도로�설정한�
경우에는�그에�따름)

� � � � �예시)
� � � � � 2024.� 3.� 10.�발급된�납부�증명서
� � � � � � �⇨�2024.� 4.� 10.까지만�유효
� � � � � 2024.� 3.� 11.�발급된�납부�증명서
� � � � � � �⇨�2024.� 4.� 10.까지�유효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g2b.go.kr
https://www.g2b.go.kr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ο��ݹ�
https://www.law.go.kr/����/��뺸�������غ������Ǻ����¡������ѹ���
https://www.law.go.kr/��ġ����/�� �����б�ȸ�� ��Ģ
https://www.nts.go.kr/
https://www.g2b.go.kr
http://www.law.go.kr/����/�ΰ���ġ����
http://www.law.go.kr/����/����Ư�����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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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요청

� � (청구서의�접수)
   전자청구 시 진행 절차
① 전자청구 유형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청구(단, 나라장터는 세금계산서까지 전송

하며 나머지 지정정보처리장치는 청구서만 송부)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② 전자청구 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e-mail 전송이 원칙이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현장 결재 출력물 증빙 가능
③ 나라장터(https://www.g2b.go.kr) 공공기관업무(받은 문서함 또는 대상별 

업무 메뉴)에서 진행

�

공공기관 계약부서 조달업체

검사요청서 수신 검수요청서 송신

검수 및 입고 확인 검수 및 입고 확인 통보

검사/검수
요청서

대금지급요청서접수 대금지급청구

하자보증 접수 하자보증서 송신

검사/검수
요청확인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계약종결

물품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수
보증서

보증응답서

보증업체

전자지불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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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출결의�및� 지급명령

� � � � (대가지급�및�지출부등기)

￭ e-교육금고를�이용한�대가�지급�

출납원,�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지급� �
명령등록>지급명령등록�탭� 선택→e교육금고�탭� 선택
→조회→출금계좌�및�지급명령일�선택→지급명령�
대상�건�선택→저장

⇩

출납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 e교육금고이체>전송대상� 탭� 선택→조회→지출결의� 건�
선택→계좌검증→e교육금고�전송

⇩

출납원,�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지급� �
�명령등록>지급명령목록� 탭� 선택→조회→전자지급� �
�완료�결과�확인→이체확정

￭ 전자자금이체(EFT)를�이용한�대가�지급
출납원,�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지급� �
명령등록>지급명령등록�탭�선택→EFT�탭�선택→조회→
출금계좌�및� 지급명령일�선택→지급명령�대상�건�
선택→저장

⇩

�

출납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 � �
EFT이체>조회→전송� 대상� 건� 선택→전송→출금계좌
선택�및�통장비밀번호,�출납원비밀번호�입력→확인

⇩

출납원, 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지급명령등록>지급명령목록 탭 선택→조회→전자   
 지급완료 결과 확인→이체확정

￭ 은행을�이용한�대가�지급

출납원,�담당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지급� �
�명령등록>지급명령등록�탭�선택→은행�탭�선택→조회� �
�→출금계좌� 및� 지급명령일,� 비전자지출사유� 선택� �
�및�입력→지급명령�대상�건�선택→저장

⇩

�

출납원

지출관리>지출처리>지급명령및이체>� 비� �
�전자지출확인>조회→확인(또는�반려)

⇩

출납원,�담당자

실제� 통장이체� 확인→ 지출관리>지출
처리>지급명령및이체>� 지급명령등록� >� 지급명령
목록�탭→이체확정

TipTipTipTipTip

① 지출결의
  •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
  • 결재 : 출납원(위임 전결이 아닌 결재행위)
  • 기한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검토 및 지급
    ※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는 3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방법 : 온라인 거래(e-교육금고, EFT, 인터넷뱅킹) 원칙
           부득이하게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 사유서 

및 출납원 영수 확인 결재받음
    ※ 단, 홈택스(소득세), 위택스(주민세) 등 지출담당 1인 결재로 납부하는 

경우 출납원(행정실장) 영수 확인 결재 후 지급
  • 증빙구분

구분 설명

세금계산서,�계산서 (세금)계산서발급관리�내용�별도�기입(세무관리�연계됨)

전산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로납부 고지서,�지로�등

무증빙,�기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이외의�청구�방식

  • 지급방법구분
구분 항목 비고

은행 계좌이체,�카드,�자동이체,�고지서,�현금 비전자지출�확인

e교육금고 계좌이체,�카드,�고지서,�현금

EFT 계좌이체,�지로,�카드

  • 결재요청 전 계좌검증 실시(나라장터 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실지급처로 등록하여 계좌검증)

  • 1개의 지출결의 건으로 2개 이상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명령을 등록하는 것과 e-교육금고, EFT 전송처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출결의

② 지급명령 및 이체확정
  • 지출결의별 출금계좌, 지급일 등을 지정하여 전송 및 처리하기 위한 명령
  • 은행지급방법은 비전자지출 사유를 선택하고 지급명령을 등록하며 출납원이 

확인 처리해야 이체확정이 가능
  • 이체완료 시 지급명령목록에서 “이체확정”을 처리해야 지출부등기 완료
  • e-교육금고, EFT 전송 전 / 은행 이체확정 전까지 지급명령취소 가능
  • 전자지급방법(EFT, e교육금고)으로 지출한 내역은 이체확정취소 

불가하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공문 시행하여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
  • 은행지급방법은 이체확정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체확정취소요청 

연계기안(내부결재)을 시행하여 취소 가능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90조(지연배상금)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지급의 방법)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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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출결의�및� 지급명령

� � � � (대가지급�및�지출부등기)

11.� 반납결의

TipTipTipTipTip

① 반납결의
  • 과오지급된 지출금 발생 시 반납결의서 작성
  • 채주에게 반납 사유, 금액, 납기, 계좌 등을 명기하여 고지 후 반납결의
  • 지출만 반납받는 경우 출납원, 지출 반납결의와 원인행위 조정을 함께 처리

하는 경우는 분임재무관을 최종 결재권자로 지정
  • 반납자로부터 반납금액 입금 확인 후 반드시 지급명령 등록하여 이체확정 

처리하여야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정상 반영됨
  • 검수 건은 반납구분을 “원인행위+지출”로 선택 불가(비활성화)
  • 검수 건을 반납결의한 후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조정결의(전액 감액)을 

통해 원인행위 금액 “0”으로 조정(원인행위 취소 불가)
② 반납고지서 출력 방법
  • 지출결의목록 메뉴에서 해당 반납 건 조회 후 선택하여 “출력” 버튼 

클릭
  • “반납결의출력” 팝업창에서 출력구분을 “반납고지서”로 선택
  • 1개의 반납결의 건에 반납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자 별로 선택한 

후 “반납고지서출력” 버튼 클릭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지출의 원칙)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반납결의�결재선�지정
�•� 채주를� 수정하고� 재지출� 하기� 위해�

반납구분을� “지출결의”로� 선택한� 경우
에는�출납원까지만�결재

�•� 원인� 자체가� 소멸되어� 반납� 후� 별도�
지출결의�절차가�없는�경우�반납구분을�
“원인행위+지출”로�선택하여�반납결의�
[결재권자� :�교(원)장]

③ 전자이체 오류정정
  • 전자지급방법(EFT, e교육금고)으로 전송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체방법이나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변경하여 출납원이 확인 처리함
(수령인 변경은 불가하며,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검증완료 
계좌만 선택 가능)

④ 지연배상금 징수(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 지연배상금 산정식 : 계약금액×지연배상금률×지체일수

계약내용별 지연배상금률

공사 0.5/1000

물품의�제조‧구매 0.8/1000

물품의�수리,�가공,�용역,�대여�및�기타 1.3/1000

운송·보관�및�양곡가공 2.5/1000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 지체일수는 기한 익일부터 완료일까지 산입
  • 징수방법 :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대가에서 상계 처리 후 지급
  • 지연배상금 징수액의 처리 : 학교회계 세입으로 징수
⑤ 제3채권 발생 : ※ [제8편] 3. 채권압류 참고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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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목경정결의

TipTipTipTipTip

13.� 증빙서류�편철�및�

� � � 장부의�보존,�기타�정리

TipTipTipTipTip

￭ 회계�붙임서류는�반드시�원본�첨부.
� �단,�불가피한�경우(사업자등록증,�자격증�
등)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원본확인’을�
받아�사본�첨부

￭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으로�월별�또는�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및�총금액�기재

￭ 장부� 등� 지출� 관계서류� :� 학교장� 결재�
받은�후�생산연도로부터�5년간�보존

� •� 단,� 지역별�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

심의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음

￭ 월별�금궤�검사� :�학교�자체�월별�금궤�
검사�실시

① 수의계약 내역 공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연계를 통한 학교별 전체 계약내역 자동 공개
② 증빙서류 편철
구분 정리시기 편철순서

지출서류

등
건별

�지출결의서�→�무통장입금표(영수증�등)� →�청구서(세금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 청구서류� →� 계약서� →�

견적서�→�계약구비서류�→�품의요구서류

지� � � �출

증�빙�서

매월�혹은

분기별

�표지� →� 해당기간� 세입·세출총괄표� →� 예금잔액증명서

(해당기간종료일�현재)�→�불부합조서(장부-통장�불일치�시)�

→�지출증빙서류

장� � � �부
회계연도

종료�후
�표지� →� 학교회계출력물(현금출납부� →� 징수부�

→�지출부)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6조(증빙서류), 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부터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세부업무명

① 과목경정결의
  • 품의 및 원인행위 시 예산항목을 착오로 설정한 경우 지출 후 과목

경정결의서 작성(이체확정 이후 전체경정 또는 분할경정 처리)
  • 과목경정결의 결재완료되면 별도의 지급명령 없이 이체확정까지 완료됨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지출처리 > 과목경정 > 경정대상목록
② 전체경정
  • 산출내역 단위로 과목경정 처리 가능
  • 원인행위 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하는 자료만 대상으로 조회됨
  • 계약을 동반한 지출은 지출결의 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해야 처리 가능
③ 분할경정
  • 단일 산출내역 간 경정금액 단위로 과목경정 처리 가능
  • 동일 산출내역이 2개 이상 포함된 지출결의는 분할경정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음(동일 산출내역 품의 N건으로 원인행위 1건 작성한 경우)
  • 경정하려는 산출내역이 해당 지출결의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처리 불가
  • 분할경정 처리된 지출결의는 조정결의, 반납결의 불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38조(과목경정)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분할경정�시�유의사항
�•�분할�과목경정이�가능하나�분할지출

결의,� 반납결의,� 기� 과목경정이�

존재하는� 지출결의는� 분할경정�

불가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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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의�주요과목

세출예산�지출의�성질별�주요과목에�대한�집행기준�및�유의사항

1.� 운영수당

� � � (강사수당�및� 원고료)

TipTipTipTipTip

￭ 강사수당�및�원고료�계산(예시)
� •�○○대학교� 교수가� 3시간� 25분�

동안� 134명에게� 강의하고� 파워�

포인트� 30면을�원고로�활용

� � -�강사수당�기본료
� � � � :�200천원×140%(인원가산)�
� � � � � =280천원
� � -�강사수당�초과분
� � � � :� 100천원×2시간(25분은�제외)
� � � � � ×140%(인원가산)=280천원
� � -�원고료
� � � � :� 5천원×27면=135천원
�•�지급총액(세전)� :� 695천원�

�•�소득세� :�695천원×8%=55,600원�

�•�지방소득세�:�55,600원×10%=5,560원

�•�공제액� :�61,160원�

�•�실수령액(세후)� :�633,840원

￭ 자신이�속한�기관
� •� 기관의�범위는�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각급학교�등을�말하며�

각각은�독립된�기관으로�봄

 세부업무명

① 강사수당 :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구� �분 지급�대상 기준�단가(원)

특별강사
(Ⅰ)

◦전·현직�장관(급)·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대학총장(급)
◦해당분야의�권위자로�해당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

▸기본료�400,000원
▸초� �과� 200,000원

특별강사
(Ⅱ)

◦전·현직�차관(급)�및�이에�준하는�자
◦공직관계단체장(국영기업체장,�정부출연�연구기관장�포함)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이에�준하는�자로�해당기관의�장이�인정하는�자

▸기본료�300,000원
▸초� �과� 150,000원

일반강사
(Ⅰ)

◦대학(교)�전임강사�이상
◦대(중소)기업･국영기업･공사의�임원(이사급�이상)
◦판･검사,�변호사,�변리사,�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등
� �자격(면허)증�소지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
◦문화･예술�등�특별�분야의�전문�강사
◦전·현직�4급(상당)�이상의�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포함)
◦전·현직�유･초･중등학교장� [교(원)장�경력자�포함]
◦전·현직�교육경력�30년이상�교육공무원�※
◦해당분야의�전문가로�특별강사에�해당하지�않는�자

▸기본료�200,000원
▸초� �과� 100,000원

일반강사
(Ⅱ)

◦대학(교)�시간강사
◦5급(상당)�이하�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교감,�장학사,�
� � �교육연구사,�교사�포함)
◦특별강사�및�일반강사Ⅰ에�해당하지�않는�자

▸기본료�130,000원
▸초� �과� � 60,000원

보조강사 ∘ 각종�실기,�실습�보조자∘ 분반,�분임활동�지도 ▸기본료� � 40,000원
▸초� �과� � 20,000원

  •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 수업시간을 기준단가로 적용
  • 수강 인원수에 따른 가산 가능
    - 인원수 79명 이하 : 100%, 80~119명 : 120%,
             120~159명 : 140%, 160~199명 : 160%, 200명 이상 200%
  •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원거리 강사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실시간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교육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② 원고료 : 용역제공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구� �분 단� � � � � �위 기준�단가(원)

국� �문
◦�A4용지�1매당(글자�12포인트,�행간160,
상‧하�여백�20㎜,�좌‧우�여백�25㎜)
※�강의�원고료는�시간당�2.5매�이내

15,000원

외국어
◦�A4용지�1매당(글자�12포인트,�행간160,
상‧하�여백�20㎜,�좌‧우�여백�25㎜)
※�강의�원고료는�시간당�2.5매�이내

13,000원

파워포인트 ◦�1면당� �※�시간당�9면�이내 �5,000원

③ 강사수당, 원고료 지급 시 강의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지출 서류에 첨부

 주요내용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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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추진비

� � � (일반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TipTipTipTipTip
① 일반업무추진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
  • 계상한도                                            [단위 : 천원]

구분 교당(연액) 학급당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단설유·초･중･고등학교 7,000 70 100 120

    - 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3월 1일 자 정원 기준
    - 병설·통합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기준
    - 병설유치원, 방송통신중·고 및 분교장은 교당 제외, 학급당, 교직원은 계상
    -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특수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목적사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에서 제외
  •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및 전체 교직원연수 등 행사성 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학교교육행사, 축제행사, 체육대회, 교직원연수경비 등에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추가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계상범위를 초과 불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불가
    - 단, 학급 수 조정의 사유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의 증감 발생 시에 

한하여 가능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
  • 격려금 지급의 경우 지급 상대방의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붙이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 상대방 등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등을 첨부
  •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개인적 용도 사용, 방만한 집행 금지, 개인에게 월정액 지급 불가
  •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의 경비는 지급 불가
  • 교직원이 임의 단체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지급 불가
  • 교직원의 퇴임 등 행사 관련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
    - 전별금, 기념품 및 선물구입비, 식비 등은 사용 불가
  • 경조사비 집행대상
    - 학교 상근 교직원(학교장, 학생 제외),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유관기관 임직원[자매부대(자매학교 포함)･인근 경찰서･소방서 등]
      ※ 타학교, 교육(지원)청 등은 유관기관에서 제외
  • 경조사비 지급범위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
  • 외빈초청 접대경비 지급기준 : 1인당 연회비 3만원 이내, 선물비 5만원 이내
②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지급대상 및 방법 : 단설유치원장, 초·중·고·특수학교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 지급기준 : 매월 250천원(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 시마다 월 4,000원 가산)
  • 학급 수 변동 시 매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정
  •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 변동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공무원 인사발령(직무대리 발령 포함)을 근거로 월액을 일할계산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 

가능하며 원직책자에게는 지급 불가
  •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 수행 시 기관 단위별로 지급 가능(단, 

신설학교 설립사무 관련 겸임근무 제외)
  •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세부업무명

￭ 업무추진비�예산편성�한도(예시)
�•�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

병설유치원� 2학급,� 교원수� 33명,� �
행정직수� 4명,교육공무직원� 11명,
학교운영위원10명(교원위원포함)

� -�교당�
� � � � :� 7,000천원

� -�급당�
� � � � :�70천원×(24학급+1학급+2학급)�
� � � � � =1,890천원

� -�교직원�
� � � � :� 100천원×(33명+4명+11명)�
� � � � � =4,800천원

� -�학교운영위원�
� � � � :� 120천원×10명=1,200천원
�•�업무추진비�한도액� :� 14,890천원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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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비

� � � (종류･계산�방법�및�정산)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①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내�국내출장 1만원,� 2만원�정액

근무지외�국내출장 운임,�식비,�숙박비,�일비

국외출장 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근무지�변경(신규임용�포함) 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

교육훈련 운임,�식비,�숙박비,�일비

② 요금 계산
  •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
  • 육로 여행 시 : 철도 또는 버스
  • 육지 ~ 도서간 여행 시 : 항공기 또는 선박
  •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해 여비 지급

③ 일수 계산
  •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해 계산
  •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
④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 계산
  •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거주지 또는 체재지)으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 지급(단,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 초과 불가)

⑤ 정산방법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 신청(단, 국외숙박비의 경우 카드 매입정보가 지연 통보된 날
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정산 신청기한 연장 가능)

  •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

⑥ 여비의 조정
  •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차감 지급

  • 등급이 다른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 조정 가능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파견자에�대한�여비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 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단,� 원
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협의한�
때에는�원소속기관이�지급)

�•�파견기간을�출장으로�처리하여�여비�
지급�불가

�•�파견받은�기관의�공무수행을�위해�
파견받은�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경우,�파견자의�여비는�파견받은�
기관에서�지급￭ 부득이한�사유

� •�출장시�시급한�용무로�부득이하게�
항공기를�이용하는�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항공기를�이용하는�경우

�•�전염병�발생으로�인해�교통이�통제
되어�우회하는�경우

�•�범인�검거를�위하여�통상의�경로를�
우회하는�경우

�•�공적�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 시보다�
운임이�절감되는�경우￭ 증거서류로�인정되는�범위

� •�숙박비
�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운임
� �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출장지�소재�주유소�신용
카드매출전표,�주차영수증�등

� � -�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
등�제출�가능

관련근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Ǿ�����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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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비

� � � (근무지내�국내출장)

5.� 여비

� � � (근무지외�국내출장)

TipTipTipTipTip ① 개념 :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 군, 섬으로의 출장이나 왕복 12km 
이상의 출장(단, 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② 지급 방법

• 운임/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사용(「국고금 관리법」 제24조 제5항)후 출장자의 
사후 정산신청에 따라 카드결제계좌 입금(단, 주관기관의 출장요청공문서 상 숙박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선지급 후 정산자료 징구 가능, 단,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른 숙박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선지급) 

• 식비/일비는 출장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
•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 시 식비 및 숙박비 전액 지급 가능
• 일비는 공용차량 및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 이용 시 1/2만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일비의 50% 추가 지급 
  (단, 추가 지급 일비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 초과 불가)
• 사적 항공마일리지 합산 사용 시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항공좌석 승급에 필요한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지급 [단, 여비의 마일당 가격(절약된 항공운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일당 20원 초과 불가]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실비(사후정산) 전액�지급 실비(사후정산) 전액�지급

� 세부업무명

① 개념 : 동일 시,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왕복 12km 미만의 출장
구� �분 지�급�액 비고

4시간�미만 10,000원 왕복� 2km이내� :�도보�출장이�가능한�왕복�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실제� 출장� 비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제출�시�실비�지급�가능
※�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임� 미지급4시간�이상 20,000원

②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 차량 이용 시 10,000원 감액 지급
③ 출장시간에 점심시간 포함
④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⑤ 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km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왕복� 2km�이내�출장�참고�사항
�•� 4시간�미만은�운임,� 4시간�이상은�
운임�및�식비(1/3)로�한정

�•�상한액은� 4시간�미만� 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 1일�이내에� 4시간�이상�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합산액은�2만원�초과�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
영수증,�승차권�등을�첨부하여�여비
정산서신청서�제출

�•�운임은�증거서류�구비가�어려울�경우�
출장확인서,� 출장지�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
요금을�정액으로�지급�가능

￭ 지급기준
�•�운임이�할인되는�경우�할인된�금액
�•�전철�구간에서�철도운임�외에�전철
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전철요금(실비)

�•�가급적�국내항공운송사업자�중�항공
운임이�저렴한�저비용항공사�이용�노력

�•�자가용을�이용하여�공무로�여행하는�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적인�대중교통요금)

�•�자가용�이용시�이행�확인�증거�서류�
제출,�증거�서류�구비가�어려운�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 사진�
제출�가능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따라�지급

�•�출장기간이�2일�이상인�경우�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숙박비의�
총액한도를�기준으로�계산

�•�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

TipTipTipTipTip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 ���� ������ħ
https://www.law.go.kr/����/������ ���� ����
https://www.law.go.kr/������Ģ/���������� ���� ������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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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비

� � � (근무지외�국내출장)

￭ 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의�감액�기준

�

구��분 초과기간
(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지급

도착한�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지급

도착한�다음�
날부터�15일을�
초과한�경우

16일～30일째 10분의�1

31일～60일째 10분의�2

61일�이상 10분의�3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③ 여비의 정산
출장자

� �•�1주일�이내�여비정산신청서�제출

� �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고속도로통행영수증� 등� 증거

서류�첨부� (운임� :� 운임�증거서류,�숙박� :� 숙박비�증거서류)�

ê
정산여비지급(운임과�숙박비만�해당)�

� �•� 운임� :� 실비지급� (자가용� 이용� 시� 통상적인�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자가용�동승자는�운임�미지급)

� � � � -� 공무의�형편상�부득이하게�자가용�이용�시�연료비·통행료·주차료�지급

� � � � -� 연료비�지급기준� :�여행거리(㎞)×유가÷연비�

� � � � � � �

구분 여행거리 유가 연비(전비)
휘발유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 
가능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등※

(opinet.co.kr)

11.97km/ℓ
경유 12.52km/ℓ
LPG 8.83km/ℓ
HEV 15.37km/ℓ

PHEV 10.61km/ℓ
2.84km/kwh

전기 5.52km/kwh
수소 94.9km/kg

� � � � � �※�환경부�무공해차�통합�누리집�충전요금�등을�적용
� � � � -� 통행료�및�주차료�지급기준� :�해당�영수증�금액

� � � � � � ※� 단,� 주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액,�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운영�가능

� �•�숙박비� :�실비지급

� � � �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육상에서�숙박을�요하는�경우에는�지급

� � � � -� 공무의�형편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숙박비의�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 숙
박비�상한액의�10분의�3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추가�지급�가능

� �•�숙박비�실비지급의�예외

� � � � -� 친지집�등�숙박� :� 1야당� 20,000원

� � � � -� 2인� 이상� 공동� 숙박� :� 신용카드� 결재금액� 외에�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산출식� :�총�출장인원-(총�숙박비� ÷�숙박비상한액)

� � � � � � 단,�소수점�이하는�올림}의� 1야당� 20,000원씩을�추가�지급

� �•�식비� :�정액지급

� � � � -� 수로여행과�항공여행에는�따로�식비가�필요한�경우에만�식비�지급
� �•�동일지역�장기체재�중�일비의�감액

� � � � -� 같은� 시･군� 및� 섬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정액으로�지급(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추가�지급된�일비�포함)

� � � � -� 16일째부터는�기준에�따라�차감�지급

④ 국내여비지급표 참조

 주요내용

http://www.op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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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비(국외출장)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세부업무명

① 주요 지급기준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 포함
  •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나,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
  • 국외선박운임은 부선(艀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 포함
  • 개인 항공마일리지 신고 절차 철저(GTR폐지에 따라 2018.11.1.부터)
  • 국외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해당구간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 지급
  • 숙박비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
  •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국내여비 감액기준과 동일)
  • 준비금 지급대상항목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등(부대경비 포함)

② 국외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 「실비정산제」, 「할인정액제」운영
③ 공무국외여행 허가

구분
공무국외
출장�대상

허가권자 허가�시기�및�제출서류

본� � � � �청 소속�직원� 교육감
◯�시기� :� 출국예정일� 30일� 이전
� � (10인� 이상� 단체는� 40일� 이전)

◯�제출서류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나.� 공무국외출장의견서
다.� 예산편성내역서(K-에듀파인)
라.�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서
(스캔파일,� 단위학교�해당)

마.� 항공운임�지급� 신청서
바.� 출장� 관련� 자료(추진배경,� 출장자�

선정기준� 등� 명시된� 세부계획�
또는� 연수� 추진� 위탁기관� 관련�
공문,� 초청장� 및� 번역본,� 방문
기관� 동의서,� 사전협의서,� 사전
질의서�등)

직속기관
기관장 교육감

소속�직원 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감

소속�직원 교육장

공립�유치원,�

초·중‧고등
(특수)학교

학교(원)장 관할�교육장

소속�직원 학교(원)장

④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득한 후 계약업무(항공권 결제, 위탁업체 선정 등) 추진
⑤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신고대상 물품(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 혹은 

100달러 이상 대상 물품) 취득 시·도교육청 감사관(반부패청렴담당)에 신고
⑥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귀국 후 30일 이내)

  • 사업부서 → 허가부서로 보고서 제출
  • 허가부서 → 제출받은 보고서 기관 홈페이지에 분기별 공개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보고서 등록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ġ����/���������ҼӰ���������������������
https://btis.mpm.go.kr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81

7.� 여비(이전비)

TipTipTipTipTip

￭ 지급�제외�대상
�•�동일시·군�및�도서�안에서�부임하는�
경우

�•�구임지에서�신임지�외의�지역으로�
이전한�경우(예외� :�특별한�사정으로�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이내�이전한�경우는�지급�가능

� � � �다만,� 신임지�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전거주지에서�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
까지의�통근�시간이�유사한�경우는�
지급�제외)

￭ 이전비�지급�예시
�•�공무원「갑」이�총� 5톤의�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경우,� 「갑」이�지급받을�수�
있는�이전비는?�

�→� 110만원(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
실비의�100%�및�사다리차�비용�지급)

�
�•� 공무원「을」이�5톤�트럭� 1대와�2.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
하면서�총� 150만원이�소요

� � � �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지급받을�수�있는�이전비는?�

� � � � (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기타�소요비용�없음)�

� � →� 5톤까지�지급액� :� 100만원
� � � � � =(150만원÷7.5톤)×5톤×100%

� �→�초과화물지급액
� � � � � (추가� 2.5톤)� :� 25만원
� � � � � =(150만원÷7.5톤)×2.5톤×50%

� �→�총�지급액� :� 125만원�

� 세부업무명

① 지급 대상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채용)한 경우
② 신청자 :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전입 교직원 본인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이전 변경을 말함
③ 신청조건
  •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거주지 이전
  •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이전
  • 이전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 기간에 불산입
④ 구비서류 : 국내여비지급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이사화물 운송내역, 기타 소요 비용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첨부
⑤ 국내이전비 = 이사화물의 운송비 + 인건비 등
   (제외항목 : 에어컨 설치 등 각종 옵션 사항)
국내이전비�지급기준 지�급�액

5톤�이하의�이사화물 실비(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포함)

5톤�초과하는�이사화물

(7.5톤을�넘는�경우에는�
7.5톤을�상한으로�한다)

5톤�이사화물�실비
(사다리차�또는� 승강기의�이용료�포함)

+
5톤�초과� 7.5톤�이하의�이사화물�실비

(사다리차�또는�승강기의�이용료�포함)의� 50%

⑥ 국내가족여비
   • 신청조건
     -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임지로의 가족 이전 또는 6월 이내 신임지 이외 지역으로의 가족 
이전

     - 가족 이전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국내여비지급신청서로 신청
       (주민등록등본, 운임 및 숙박비 사용 증거서류 첨부)
   • 연령에 따라 국내가족여비 지급

구분 지�급�액

운임과�숙박비 본인이�여행하는�경우에�지급할�수�있는�금액

일비와�식비
12세�이상인�자 본인�지급�가능�금액의�2/3상당액

12세�미만인�자 본인�지급�가능�금액의�1/3상당액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이전비의 지급) 및 제21조(국내 가족여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근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Ǿ�����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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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비(교육훈련여비)

①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되는 경우
② 교육훈련비 :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재비용 등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
③ 교육훈련 여비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
   • 근무지내의 동일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전액▸기타일
� � :�지급�않음

교육훈련기관�
청구�금액

교육훈련기관
청구�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전액▸기타일� :� 5할 지급�않음

규정상�식비의� 3분의1�또는�
교육훈련기관�청구액

※�운임,�일비,�숙박비,�식비�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상�정액�지급

   •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합숙�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경우

여행구간�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지급
� �않음

교육훈련기관�
청구�금액

교육훈련기관
청구�금액�또는�구내�

식당�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 :� 전액

▸기타일� :�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등의
� �업무지침상의
〔정액여비지급기준〕�적용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 [별표2]숙박비�준용

공무원여비규정상의�식비
단,�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청구하는
경우에는�중식비를
제외한�차액

※�일비,�식비의�경우�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상�정액�지급
※�운임,�숙박비의�경우
�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표상�정액�지급(증빙서류�불요)
� �⇒�실비정산(증빙서류�필요)� :�결제와�정산� 【제12편� 3.� 국내여비】�참고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5항(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簳�߹������
https://www.law.go.kr/����/��������������Ʒù������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簳�߾���ó����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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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주요항목

�세부업무명

① 기타 주요항목
  • 일반수용비 :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전기요금 : 선수금 관련 사항 참고
  • 교직원복지비 : 교직원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교직원복지비
  • 교육운영비 : 학급운영비 관련 사항 참고
  • 임차보증금 : 원어민교사 주택 등 향후 회수할 임차 보증금
  • 도서구입비 : 도서관, 학급문고 등 도서구입비
  • 시설적립금 : 노후교실의 증・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한 적립금
② 혼동하기 쉬운 주요 원가통계비목
  • 교육운영비 - 일반(목적사업)업무추진비

    - 학생 식비, 간식비 등은 교육운영비에 해당되고, 학부모 및 교직원 협의회비, 
간식비 등은 업무추진비에 해당

  • 교육운영비 - 운영수당
    - 교육운영비는 교육용역(외부업체, 계약 체결 필요)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운영

수당은 강사(개인, 강사관리카드 및 강의원고 필요)에게 소요되는 비용
  • 운영수당 - 기타수당

    - 운영수당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기타 실비 지급 경비

     ※ 교직원(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 교직원 포함)은 기타수당, 그 외는 운영수당
    - 기타수당은 각종 법률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수석교사 연구

활동비, 수업보결수당 등)
     ※ 교육공무직원은 제외(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편성)
  • 교육운영비 - 일반수용비

    - 교육운영비는 교육활동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일반수용비는 사무·
시설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도서구입비 – 교육운영비 또는 일반수용비
    - 도서구입비는 도서관등에 비치하고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경우이며 

이외의 업무 참고용 도서는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편성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 기타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제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기타
공공요금(전화요금,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등)

      ※ 각종 수수료는 일반수용비

 주요내용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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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

  

1.� 지정정보처리장치

￭ 학교장터�쇼핑몰�구매�방법
�•� 학교장터�쇼핑몰과�나라장터�종합

쇼핑몰은�구매�방법이�다름.

�•�추정가격�2천만원�이하

� � � -�일반�쇼핑몰과�동일

�•�추정가격�2천만원�초과

� � � -� 【제13편�계약】� 참고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①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②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종류
정보처리창치 세부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조달(공사,�용역�및�물품의�제조·구매)을�위한�입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급식조달,�ns.eat.co.kr)

교육·과학�및�체육에�관한�전자조달입찰�중�단체급식�
식재료�입찰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www.s2b.kr)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입찰
추정가격�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이하의�수의계약
추정가격�2천만원�이하의�공사�입찰
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경우에는�금액�한도�없음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공유재산�및�물품의�관리·처분(취득제외)을�위한�입찰
(세입의�원인이�되는�계약을�체결)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www.re.or.kr)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제조·구매·매각의�입찰·계약

③ 지출 관련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구분 세부내용

나
라
장
터

자체조달 1인�수의계약,�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입찰

중앙
조달

수요물자�추정가격� 1억원�이상,� 종합공사�추정가격� 30억원�이상,� 전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추정가격�3억원�이상�등�중앙조달�계약요청

종합
쇼핑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
아닌�경우

5천만원�미만 제3자단가계약

5천만원�이상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미만 제3자단가계약

1억원�이상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기타유형 졸업앨범(조합,�주문자가격산정)

관련쇼핑몰 혁신장터,�벤처나라�등�등록�제품�구입

급식조달 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결정�및�계약�추진(급식�식재료)

학교장터 수요기관이�계약상대자�결정�및�계약�추진(물품·용역·공사)

 • 종합쇼핑몰 등록 상품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체결한 상품(가격 : 조달청 단가 계약금액)

 • 혁신장터, 벤처나라 등 등록 상품은 유관기관 추천, 조달청 심사를 거쳐 
기술우수성이 검증된 제품(가격 : 업체 거래희망가격)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조달사업법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부터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 조달수수료 고시

 세부업무명

￭ 제3자단가계약
�•�수요기관이�필요로�하는�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및�가공하는�등의�계약을�

할�때�미리�단가만을�정하여�조달청

장이�체결하는�계약

￭ 다수공급자계약(MAS)
�•�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

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하여� 조달청

장이�체결하는�계약

� 관련근거 

https://www.g2b.go.kr
https://ns.eat.co.kr/NeaT/eats/index.html
https://www.s2b.kr/S2BNCustomer
https://www.onbid.co.kr
https://www.re.or.kr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Ģ/������ġ��ü������ڷ��ϴ°����ѹ����������6����2�װ�������ǰ�������������13��,��26��,��78������������ó����ġ�����������Ѱ��
https://www.law.go.kr/������Ģ/������ġ��ü������ڷ��ϴ°����ѹ����������6����2�װ�������ǰ�������������13��,��26��,��78������������ó����ġ�����������Ѱ��
https://www.law.go.kr/������Ģ/������ġ��ü������ڷ��ϴ°����ѹ����������6����2�װ�������ǰ�������������13��,��26��,��78������������ó����ġ�����������Ѱ��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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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주요사항

단위학교의�예산�집행�활동인�지출�업무를�하면서�기타�참고하여야�할�주요�사항

1.� 학교재정운영의�공개

2.� 학교회계�운영의�점검

TipTipTipTipTip

3.� 지출의�구분

TipTipTipTipTip

세부업무명

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재정운영 공개
② 공개사항
  •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심의 확정 후 10일 이내)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해당사업의 정산 후 10일 이내)
    - 사업부서 담당자가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 건별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내역, 사용처, 집행대상자, 지출금액 포함
  •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매일자, 구매처, 상품권 종류, 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포함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① 학교회계의 건전 운영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권장
  • 매일 : 자체 금궤검사
  • 매월 1회 이상 : 세입현황, 세출현황,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재정분석 및 클린재정
  • 분기별 1회 이상 : 수익자부담경비(과목별 세입, 세출 금액 일치 확인), 증빙서류 편철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① 정산재원(이전수입)
  • 국고보조금, 광역지방자치단체전입금,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학교발전기금전입금, 다른학교회계전입금, 기타공공지원금, 기금전입금
② 정산재원(학부모부담수입)
  • 급식비, 우유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돌봄활동 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

단체활동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누리 과정비, 교복구입비, 운동부운영비, 
기타수익자부담수입

③ 일반재원
  • 학교운영비 전입금, 기타학교회계전입금, 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근거

주요내용

￭ 연도� 말에는� 세출현황� 점검� 매월�
2회�이상�실시

￭ 세출예산의�이원�구조
�•�예산은� 세입재원�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업별,�

성질별�과목구조�기준에�따라서도�

구분�가능

https://www.law.go.kr/��ġ����/������û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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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기관의�이용

TipTipTipTipTip

① 학교 계좌 개설
  • 사유 : 정기예탁 가입, 보조금 교부 신청 등
  • 필요 서류 : 공문(개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거래

금융기관 지정 양식), 본인확인서(거래금융기관 지정 양식),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거래금융기관 지정 양식), 금융거래목적 확인서(거래금융
기관 지정 양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발급용 거래인감 날인 
서류 2매 등

② 학교 계좌 해지
  • 사유 : 정기예탁 해지, 보조금 정산 등
  • 필요 서류 : 공문(해지), 고유번호증, 출금표(찾으실 때),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③ 학교 계좌 인감 변경
  • 사유 : 학교회계 출납원 인사이동, 학교회계 출납원 직무대리 등
  • 필요 서류 : 공문(인감변경), 고유번호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변경용 거래인감 날인 서류 2매 등
④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 사유 : 학교 신설, 지급 방식 변경 등
  • 필요 서류 : 공문(신청),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거래금융기관 지정 양식), 에듀뱅킹(에듀파인 EFT) 이용신청서, 
e교육금고 전자지출서비스 이용 신청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⑤ 전자금융 서비스용 보안매체(OTP) 갱신
  • 사유 : 보안매체(OTP) 유효기간 도래, 분실 등
  • 유효기간 경과 시 인터넷뱅킹 이체 불가
  • 필요 서류 : 공문(갱신),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거래금융기관 지정 양식 : 별도 요청), 유효기간 종료 보안
매체(OTP),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⑥ 증빙서 발급
  • 사유 : 지출증빙서류 첨부, 수감 자료 제출 등
  • 고객정보조회표 : 금융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내역 포함. 거래점마다 

양식 다를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 지정계좌에 대한 지정일 잔액 증명. 잔액 증명 

발급일에는 추가 거래 불가(인터넷뱅킹 발급 가능)
  • 금융거래잔액조회서 : DC와 같이 고객정보조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필요 서류 : 공문(발급),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 등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제32조(지급명령), 제38조(금고의 설치)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지출의 방법)
∘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지급의 방법),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금융기관�이용�시�유의사항
�•�거래점별로�요구서류가�상이할�수�

있으므로� 업무� 협조� 요청� 전에�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작성�

및�인편�제출

�•�필요� 서류� 중� 위임장은� 공문에�

위임내용�기재하여�갈음�가능

�•�통장� 개설,� 인감� 변경�등을� 위해�

출납원� 직·사인� 지참하는� 경우�

손·망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반출�지양

https://www.law.go.kr/����/����ȸ���
https://www.law.go.kr/����/����ȸ��������
https://www.law.go.kr/��ġ����/������û�ݰ������������������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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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의

사용

TipTipTipTipTip

￭ 신용카드�이용대금�지급
� •�신용카드�발급�시�이용대금에�대해� �

통상적으로�월�2회�청구하도록�설정

�•�예시(지급일이�12일,�27일인�경우)
� � -� 원인행위는� 지급일� 이전에� 미리�

처리

� � -�지급일� 2~3일� 전에� 카드사에서�
통지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세부내역과� 원인행위를�
비교하여�지출결의�대상�분류

� � -� 청구된� 건만� 지급일까지� 카드�
통장으로�한꺼번에�지출

�•� 카드�이용�시마다�카드통장으로�지출
할�경우�카드통장�잔액관리가�어려움

￭ 신용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사용한�경우

�•�즉시�해당�카드사에�연락하여�취소한�
후�정당한�카드로�결제

� •� 단,� 시간�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그�증빙을�명백히�하여�처리

� � -� 신용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
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이체하여�지급

� � -�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
결의를� 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반납고지

 세부업무명

① 사용대상
비목 적용기준

학교운영비
급량비는�현금영수증카드�또는�신용카드�의무적�적용,�나머지는�현금영수증�
및�신용카드�임의�적용

업무추진비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또는�현금
영수증�의무적�적용,� 300만원�이상은�임의�적용
단,�외빈초청�여비는�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의무적�적용(일부�임의�적용)

시설비

신용카드�또는�현금영수증�임의�적용비품�구매비

기타자산취득비

전자상거래
신용카드�임의�적용.� 단,� 2천만�원�이하의�물품구매�시�가능하며� 충분한�
가격�비교검토�후�물품구매

② 사용 대상 적용의 예외
  • 도서벽지·두메산골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불조심,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 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주에게 계좌 입금 조치

③ 운영 세부사항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

하여 1건으로 사용 가능
  • 지출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
  •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 

절차 생략 가능
  • 담당 공무원은 매월 1회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
  •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기준 미달 포인트는 다음연도 세입 조치)
  • 세입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 사용
  •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기관의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금지(단,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 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편(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Ģ/������ġ��ü������Ư��ȸ�輼�⿹���������
https://www.law.go.kr/������Ģ/������ġ��ü������Ư��ȸ�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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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금의�운용

￭ 유휴자금이란?
�•� 학교회계� 수입·지출의� 현금수지�
흐름상�일시적으로�보유한�현금

￭ 자금관리�분석�내용
�•�수입(수입�규모�및�시기�파악)
� � -� 이전수입(학교기본운영비,� 목적

사업전입금,� 국고보조금,� 시군
교육경비,�민간이전수입�등)

� � -� 자체수입(수익자부담수입,� 행정
활동수입�등)

� � -�기타수입(순세계잉여금�등)
�•�지출(시기별�지급액�파악)
� � -� 학부모부담경비,졸업앨범비,
퇴직금,�연차수당,�교복구입비�등

� � -� 인건비,�용역비,� 급식비
� � -� 카드대금

￭ 기타사항
�•� 이율은� 금액구간별,� 예치기간별,�
영업점별로�상이할�수�있음

�•�정기예탁금은� 1개의�통장에�여러�
개의�계좌�기재�가능

�•�예치성계좌�개설시� ‘만기해지일에�
학교회계�계좌에�자동�입금’�문구�기재�
가능(거래점과�사전�협의)

TipTipTipTipTip

 

7.� 세무의�관리

TipTipTipTipTip

￭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의�구분
�•�상반기(1기)�예정� :�1/4분기�(1~3월)
�•�상반기(1기)�확정� :�2/4분기�(4~6월)
�•�하반기(2기)�예정� :�3/4분기�(7~9월)
�•�하반기(2기)�확정�:�4/4분기�(10~12월)

� -� 상반기(1기)�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상반기(1기)� 확정
(1~6월),� 하반기(2기)�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하반기(2기)�
확정(7~12월)에�신고

① 자금관리 방법
  • 정기적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자금운용(인건비, 공공요금, 

방과후 강사료, 용역비 등)
  • 적정한 자금 운용 방법 활용(예치, 만기 및 중도 해지)
  • 만기 해지 시 지출 예상액 반영 후 유휴자금 예치
  • 지출 상황 변경 시 일부 또는 전액 중도 해지
  • 정기예금(2회 중도 해지 가능) 중도 해지 시 보통예금 이율 반영
② 유휴자금 예치 및 해지 시 확인사항
  • 수입·지출의 현금수지 파악
  • 부족 자금(현금)에 대한 해지 여부
  • 예치 가능 유휴자금 규모와 시기 분석
  • 은행 상품, 이자(예치일 기준 이자율) 등 확인
③ 예치성 계좌 개설 및 해지 시 전산 장부 관리
  • 학교회계 > 자금운용 > 자금운용관리 > 자금운용내역관리
  • 학교계좌관리 메뉴 등록과 병행하여 등록
  • 해지 내역 결재 완료 후 확인 및 징수결의 연동 가능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89조(자금운용)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① (세금)계산서(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대상 : 매입처별 부가가치세 합계 신고
  •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발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생략 가능
  • 학교회계 > 세무관리 > (세금)계산서관리 > 개별 하위메뉴
② 소득세(지급명세서)
  • 대상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 시기
   - 익월 말일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익월 10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대상 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 2월 28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기타소득)
    - 3월 10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연말정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 학교회계 > 세무관리 > 소득세관리 > 개별 하위메뉴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 �����б�ȸ�� ��Ģ
https://www.law.go.kr/����/�ΰ���ġ����
https://www.law.go.kr/����/�ҵ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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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계약

업 무 명  계약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 조달사업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
 ◦ 행정절차법
 ◦ 건축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문화재수리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약칭 : 엔지니어링산업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건설폐기물법] 

업무개요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수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 계약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계약의 용어 이해 및 종류 - 기존 내용 보강
 2. 계약체결·이행·검사 - 선금 개정 사항 반영 및 기존 내용 보강
 3. 입찰 - 기존 내용 보강
 4.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 G2B 사용자 설명서(매뉴얼) 첨부파일 현행화
 5. 수의계약(1인 견적 제출) - 기존 내용 보강
 6. 다수공급자(MAS) 계약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절차 개정 사항 반영
 7. 물품선정위원회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절차 개정 사항 반영
 8. 수의계약 배제업무
 9. 부정당업자 제재업무

참고자료

 ◦ 2023년 경기도교육청 '클린계약' 운영 계획(재무관리과, 2023.)
 ◦ 사례로 알려주는 계약심사(최종)(재무기획관, 2022.)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개정)(재무기획관, 2023.)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안내자료(국토교통부, 2023.)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안전보건 확보 방안(학교안전과, 2023.)
 ◦ 2023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학교안전과, 2023.)
 ◦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시설과, 2020.)
 ◦ (물품,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사) 적격심사 매뉴얼(조달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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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용어�이해�및� 종류

계약은�수입의�원인이�되는�계약과�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으로�구분하고,�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은�목적물별,�

경쟁�형태별,�계약체결�형태별,�낙찰자�결정�방법별로�상세하게�구분

1.� 계약�관련�용어

￭�계약의�원칙(지방계약법�제6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

합의에�따라�체결

�•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

원칙에�따라�이행

�•계약상대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

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

금지

￭�용어의�정의
�•발주자� :�건설공사를�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자�

� •수급인� :�발주자로부터�건설공사를�

도급받은�건설사업자�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건설

공사를�하도급받은�자�

￭ 단가계약의�경우
�•�추정가격=추정단가×예정물량

�※�추정단가�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
가공‧매매‧공급‧사용�등�
단가

￭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 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 �

않은�경우

�•� 추정가격=총�계약기간에�대하여�

추정한�금액

�※�계약기간이�정해지지�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 1개월분의� 추정�

지급액에�48을�곱한�금액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부터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①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함(민법 제664조)

 ※ 하도급 :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하는 것
   -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② 추정가격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정의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기준으로�삼기�위해�예정가격�결정�전에�산정된�가격

•입찰�방법,� PQ심사,�적격심사,�수의계약�등의�기준이�되는�가격

산정
방법

•예산에�반영된�금액�또는�해당�규격서·설계서�등에�따라�산출

③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정의�및�

내용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 기술·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가� �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 �

� 설계가격(관급자재비�제외)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홈페이지에�공개�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0~+3 : 7개, -3~0 : 8개)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생성

④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내용
•계약의�시작에서�끝날�때까지의�총공사비

•계약심사,�시공�경험�실적평가,�시공비율�산정의�기준금액으로�사용

  ※ 관급자재비(관급금액)

 

구분 구매주체 설치주체 내용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발주기관
발주기관,
제조업체

발주기관이�구매하여�현장�설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발주기관

도급자
(시공업체)

발주기관이�구매한�물품을�도급자(시공업체)가�
설치(공사내역서에�설치비�반영)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Ģ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ι�
https://www.law.go.kr/����/�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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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련�용어 

￭ 예정가격의�작성�절차
�①�추정가격�작성�

�②�설계가격또는조사가격�작성�

�③�기초금액�작성

�④� (복수예비가격�작성)�

�⑤�예정가격조서�작성

�⑥�예정가격�결정

￭ 계약심사제도의�정의
�•�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을�위해�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기초금액,�예정가격,�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제도

�•내용

� � � -� 심사�요청(발주부서)

� � � � �→�경기도교육청�재무관리과

� � � -� 원가�심사금액�기준

구분 금액�기준

공사
추정금액�3억원�이상
(종합공사�5억원�이상)

용역

추정금액�7천만원�이상

※�추정금액�2억원�이상�

(2024.6.30.까지�특례�

적용)

물품 추정금액�2천만원�이상
� �

�※�설계변경�심사금액�기준

� � � � :� 계약금액�20억원�이상�공사�중�

1회�설계변경�금액이�계약금액의�

10%�이상�증가�시

�•관련

�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기준�제3장�계약심사�운영요령

� � -�경기도교육청�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 � -� 2022년�사례로�알려주는�계약심사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부터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⑤ 예정가격

정의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 �

� 위하여�입찰이나�계약체결�전에�미리�작성·비치해�두는�가격

산정
방법

•계약목적물�가격의�총액에�관하여�결정

� � (단,� 일정�기간�계속하여�제조·구매·복구�등을�하는�계약의�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그�예정가격을�결정�가능)

  • 예정가격 결정기준별 구분 내용
구분� 요건�및�결정기준(내용)

㉠거래실례

� �가격

�

요건� �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 �

결정

기준

•�조달청장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가격정보)

•�기획재정부에�등록한�전문가격조사기관이�조사하여�공표한�가격

� � � (거래가격,�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등)

•�계약담당자가�둘�이상의�사업자를�직접�조사하여�확인한�가격

•�법령에�따라�가격이�결정된�경우�그�결정�가격의�범위에서의�거래�

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으로�예정가격�작성�시,�일반관리비�및�이윤을�가산하지�
않음[단,�공사원가계산방식의�경우�사급자재(시공업체가�구입하여�
해당�공사에�투입하는�자재)는�직접재료비에�반영하여�일반관리비�
및�이윤�등의�요율이�반영되어야�함]

㉡원가계산에

� �의한�가격

�

요건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등을� 사용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

결정

기준

•�제조�원가계산,�공사�원가계산�및�용역�원가계산으로�구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및�이윤으로�구분�작성

•�원가계산용역기관에�원가계산을�의뢰하여�작성

•�원가계산�방법으로�예정가격을�작성할�때�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

수급상황,�계약조건,�그밖의�계약이행에�따르는�제반�여건을�고려

㉢표준�시장

� �단가에

� � 따른�가격

내용

•�계약단가,�입찰단가와�시공단가�등을�토대로�시장·시공상황을�고려

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한�기준에�따라�산출된�가격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

및�부가가치세의�합계액

�㉠,㉡,㉢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
� �가격

내용

•�둘�이상의�감정평가기관에서�평가한�가격을�산술평균하여�산정

� � � (단,�예상�감정가격이�500만�원�이하�또는�하나의�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예정가격�결정이�가능하다고�계약담당자가�판단하

는�경우�1개�감정평가기관의�감정평가�가능)

㉤유사한�거래� �
실례가격

내용 •�기능과�용도가�유사한�물품의�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내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 �

�계약상대자나�제3자로부터�직접�제출받은�가격

� � �※�위�각�항으로�결정할�수�없는�경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ġ����/������û���ɻ����ó����Ģ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Ģ
https://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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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기준(추정가격)에

� � �따른�계약�방법

￭�기타�계약대상별�수의계약�기준

구분
수의계약

1인�견적
2인�이상
견적제출

소기업
소상공인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학술연구,�

원가계산�등
용역

여성·장애
인·사회적·
자활기업�등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사회적·자활기업�등은�취약계층� �

�고용비율�충족�필요

￭ 2인�이상�견적제출�공사�낙찰하한율�
적용방법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감액한�금액�대비�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감액한�금액이�87.745%

이상으로�제출한�자�중�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결정

￭ 경쟁입찰로서�예정가격이�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확인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자는�낙찰자�제외

� � � 1.�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 � � 2.�제1호에�대한�부가가치세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구분

수의계약 입찰

1인�견적제출 2인�이상�견적제출 제한입찰(지역) 일반입찰

종합

공사

추정

가격
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4억원�이하

4억원�초과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적격심사

전문

공사

추정

가격
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추정

가격
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1억� 6천만원�이하

1억� 6천만원�초과~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

87.745%
적격심사

물품

제조

구매

추정

가격
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억원�미만
5억원�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88%

*�2천만원�이하�90%
적격심사

용역

추정

가격
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억원*�미만

*�건설기술용역� :�
3억� 3천만원�미만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5억원�이상

방법 단일견적
낙찰하한율�88%

*�2천만원�이하�90%
적격심사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Ģ/�������������ϴ�������ġ��ü�ǰ����ǰ���뿪�ǹ��������Ѱ��
http://www.law.go.kr/������Ģ/�������������ϴ�������ġ��ü�ǰ����ǰ���뿪�ǹ��������Ѱ��
http://www.law.go.kr/������Ģ/����������ڷ��ϴ°����ѹ������Ǳ�ȹ��������������ϴ°�ñݾ�
http://www.law.go.kr/������Ģ/����������ڷ��ϴ°����ѹ������Ǳ�ȹ��������������ϴ°�ñݾ�
https://www.law.go.kr/������Ģ/������ġ��ü�����ó����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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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구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판로지원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재정원인별 구분
  •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비교

구분 수입의�원인이�되는�계약 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

입찰의�성립 �유효한� 1인�이상의�입찰 �유효한� 2인�이상의�입찰

입찰보증금 �필요(면제�가능) �필요(면제�가능)

예정가격
•작성
�※�일반재산�매각은�2인�이상�감정평가

•작성
•1인견적�수의계약�생략�가능
�※� 2인�이상�견적제출의�경우�작성

낙찰자결정 �예정가격�이상�최고가격�낙찰자
�낙찰하한율�이상,� 적격심사,�
예정가격�이하�최저가,� 협상에�
의한�계약�등

계약보증금� � 일시�선납의�경우�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계약이행�후�지급(선금�지급�가능)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정정보
처리장치

�온비드(온라인공공자산처분시스템)
� Re(순환자원정보센터)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S2B(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 NeaT(농수산식품거래소�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례
•불용물품�및�재활용품�매각�
•교육시설�사용�허가
� � (교실·체육관·운동장·매점�등)

� 공사,� 물품의�제조·구매,� 용역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구분
구분 주요내용

목적물별

공사
•�건설공사[종합(5종),� 전문공사(14개�대업종)]
•�전기공사,�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등

물품제조·구매 �일반물품,�조달물품,�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용역
�기술용역(설계,� 감리,� 측량�등),� 학술용역
�일반용역(청소,� 경비,� 시설물관리,�운송�등)

경쟁
형태별

입찰계약 �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

수의계약 � 2인이상�견적제출,� 1인� 견적제출

계약
체결�
형태별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총액계약,�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종합계약
•�회계연도개시전계약(청사경비�용역계약�등)

낙찰자�
결정
방법별

�적격심사,�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협상에�의한�계약,� 희망수량
입찰,�유사물품�복수입찰,� 설계공모에�의한�계약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ұ����ǰ�����������Ƿ����������ѹ���
https://www.law.go.kr/����/�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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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구분

￭ 전문건설업�대업종화�시행
�•�시행일� :� 2022.� 1.� 1.부터

�•�내용� :�전문건설업종� 28종� →�

14종으로� 통합� 및� 기존�

업종�주력분야로�전환

￭ 건설업�면허�없이�가능한�경미한�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종합공사� :� 공사예정금액�

� � � � � � � � � � � � � �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 � � � � � � � � � � � � � 1천5백만원�미만

� � ※�공사예정금액� :� 1건�공사�기준

� � � � -� 부가가치세,� 관급액�포함

� � ※� 단,� ‘가스시설,� 철강구조물,�

삭도설치,� 승강기설치,� 철도

궤도공사,�난방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문공사업종으로�

시공

�•�조립·해체하여�이동이�용이한

기계설비�등의�설치공사

� � � � (제작·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

하는�경우)

￭ 기타�경미한�공사�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는�금액�기준이�아닌�

공사내용으로�경미한�공사를� 구분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5조,�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조)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계약�목적물별�구분

구분 종류�및�관련법규

공

사

건

설

공

사

종합

건설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5종)

전문

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철근‧콘크
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
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
공사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14종)
�※�참고� :�나라장터�전문건설업종�전환표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

� (건설업의�업종,� 업종별�업무분야�및�업무내용)[별표1]

전기 �전기공사업법� 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같은�법�제11조)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같은�법�제25조)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다른�업종의�공사와�분리(같은�법�제21조)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기술(기능)자가� 수리

(같은법�제5조)

그�밖의�공사 �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물품제조·구매

종류

�일반물품,� 조달물품(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장애인생산품

�※�제조�구매는�반드시�제조시설을�보유한�업자와�계약

관련법 �판로지원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 여성기업법

용

역

기술용역
종류

�설계,� 감리,� 측량�등�기술과�관련되는�용역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설계,�감리�등)�

관련법 �엔지니어링산업법,�건축사법,�건설기술진흥법

학술용역

�위탁형,� 공동연구형,�자문형�용역�

�※� “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학술

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예규

일반용역

�기술·학술용역�이외의�용역

•�청소,�경비,�시설물관리,�폐기물처리,�각종�장비�유지보수�등

•�운송(전세버스),�숙식,�소프트웨어개발,�광고�및�디자인�용역�등

 • 분할계약 금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 � � �
집행기준�제1장)

  - 공사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
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 분할 또는 공사량을 구조별·공종
별로 분할하여 계약 불가

   ※ 분리발주 의무 대상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100톤 이상 폐기물
처리용역 등

  - 물품·용역 :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분할 불가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Ǽ�����⺻�������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Ű�����������
https://www.law.go.kr/����/�Ǽ�����⺻�������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Ű������
http://www.law.go.kr/����/�ҹ�ü��������
https://www.law.go.kr/����/��ȭ���������ѹ���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ұ����ǰ�����������Ƿ����������ѹ���
https://www.law.go.kr/����/��������λ���ǰ�켱����Ư����
https://www.law.go.kr/����/����������������ѹ���
https://www.law.go.kr/����/�����Ͼ��������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Ǽ���������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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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의�구분

￭  장기계속계약� vs�계속비계약
�•�공통점�

� � -� 공사이행에�여러�해가�소요

� � -� 설계서�등에�의하여�전체�사업

� � � �내용�확정한�후�체결

�•�차이점� :�총사업비�예산�확보�여부

� � -� 장기계속계약�:�당해�연도분만�확보

� � -� 계속비계약� :�전체예산�확보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부터 제
29조(공동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부터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계약체결�형태별�구분

구분 계약형태 주요내용

예정

가격

확정

여부

확정계약 �예정가격�확정�후�계약체결

개산계약
�예정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개산가격(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후�정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예정가격�구성�일부�비목의�금액을�미리�결정할�수�없을�경우�

계약이행�이후에�원가를�검토하여�금액을�조정하는�계약

총액/

단가

여부

총액계약 �당해�계약목적물�전체�대상,� 자의적�분리�불가

단가계약

�일정�기간�계속�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을�때�당해연도�

�범위�안에서�단가로�체결하는�계약

�•입찰공고�및�계약서에�대금�정산�절차�및�기준�명시

�•산출명세서�첨부,� 이행에�따라�대가지급

제3자�

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에�대하여� 조달청이�물품별로�단가입찰을�실시하고,� 각�

수요기관에서�계약상대자에게�납품을�요구하는�계약

계약

이행

기간

단년도계약 �당해연도�세출예산에�계상된�예산을�재원으로�체결

장기계속계약
�사업의�규모,�내용�등이�확정되었으나,�예산의�일괄�확보에�

어려움이�있을�때�활용하는�계약

계속비계약

�공사나�제조,� 그�밖의�사업으로서�완성에�수년을�요하는�것에�

대해�필요한�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

얻어�총금액으로�계약

계약자

수

단독계약 �계약상대자가� 1인으로�하여�체결하는�계약

공동계약
�2인�이상의�수급인이�잠정적으로�결성한�공동수급체와�체결

�•유형� :� 공동이행�분담이행,� 주계약자관리,�혼합

기타

종합계약 �다른�공공기관과�관련되는�공사�등을�공동으로�계약

회계연도�

시작�전�계약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수�없는�경우로서�회계연도�시작�전�또는�예산배정�

전에�그�회계연도의�확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계약

 ※ 조달계약요청(예외적인 계약방법)
   - 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 학교 : 감독, 검사·검수, 대금 지급
   - 조달청 : 학교 요청사항 검토, 계약체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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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업무�흐름도
￭  물품·용역�계약업무�흐름도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1인�견적
제출이�가능한�경우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

�•�취약계층�고용비율� 30%�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 � �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 � � -�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 � � -�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 � -� 마을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부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경쟁형태별�구분

① 입찰 :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규격·설계서 및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거래희망자를 참가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

계약형태 내용

일반경쟁
�계약�내용을�공고하여�일정한�자격을�가진�불특정�다수인�희망자를�

모두�입찰에�참여시키는�방식

제한경쟁

�지역,�시공능력,�공사실적,�기술보유상황�등�일정�기준에�따라�입찰

참가자격을�제한하는�방식

�•중복제한�불가,�입찰공고에�제한사항과�제한기준�명시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공

개성,�공정성�및�경제성을�유지

지명경쟁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로�입찰

대상자가� 10인�이내인�경우

�※� 대상자의�지명� :� 5인�이상의�입찰대상자를�지명하여�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받아야�함.�단,�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경우�대상자를�모두�지명함

② 수의계약 : 입찰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 또는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는 계약 방법 

계약형태 내용

2인이상

견적제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부터�배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계약상대자로�

결정

�•지정정보처리장치에�의한�공고�및�견적�제출

� � ※�지정정보처리장치� :� G2B,� S2B,� NeaT,�온비드,� Re

1인

견적제출

�계약상대자를�입찰에�의하지�않고�견적을�받아�결정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계약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 �
� 가격으로�최종�계약금액을�결정

�※�하자곤란,�천재지변�등의�지방계약법에서�정한�사유에�해당하는

� � � � 경우� 1인� 견적제출�수의계약�가능

  ※ 【제13편】 계약 4. ~ 5. 수의계약 참고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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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입찰�추진�시�유의(금지)�사항
�•�부당한�입찰참가자격�제한

�•�실적제한� 시� 특수한�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무차별적인�제한

�•�계약이행에�불필요한�등록(면허)·
자격�사항�제한

�•� 특정� 기관� 발주� 실적만�인정하고�
다른�기관�발주,�민간�발주,�해외
실적을�인정하지�않는�사례

�•�특정한�명칭의�실적으로�제한

�•�물품의�제조·구매입찰�시�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품질�및�성능�면에서�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인정
하지�않는�사례

�•�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하나,�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등�등록요건을�강화

※�관련� :�경기도교육청�재무기획관

-15654(2021.� 8.� 17.)

￭ 도서구매�낙찰자�결정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간행물을�구매하는�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는� 예정가격�
대비�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자�중�최저가격을�제출한�

자부터�순서대로�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결정

※�예외�사항

�▸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된�

경우는�제외)

�▸ 그� 외� 예외�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
진흥법�시행령」�제15조�참고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입찰과�수의계약�비교

구분 입찰 수의계약

공고명 “입찰”�공고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공고기간 일반:� 7일,� 긴급:� 5일 3일(토요일,� 공휴일�제외)

공고방법(지정정보처리장치) 반드시�이용 예외사항�존재

지역제한 광역시·도�단위�제한 시·군�단위�제한�가능

지점�참여�여부 지점�참여�불가 지점�참여�가능

성립요건 유효한� 2인�이상�참여
•�2인수의:� 2인� 이상�참여
•�1인수의:� 1인� 참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미체결�시

입찰보증금 환수 미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후�재공고
제재�대상이�아님

(단� 3개월간�수의계약�배제)

적격심사 ○ ⅹ

계약상대자가
부적격자인�경우

새로운�입찰에�붙임
차순위부터�배제�사유�검토�
후�계약�또는�새로운�공고

입찰이�성립하지�않은�경우

재입찰

•최초�입찰이�유찰된�경우�공고절차를�생략하고�재차�입찰
•최초�입찰에�참여하지�않아도�재입찰에�참가�가능
•새로운�입찰로�보지�않고,�입찰�횟수의�제한을�받지�않음
•재입찰�공고�기간만�추가
�※�재입찰의�경우�최초�입찰�개찰�시�유찰�처리�불가
� � � � �단,�재공고�입찰�및�새로운�입찰의�경우에는�유찰�처리�후�시행

재공고�입찰

•입찰이�성립되지�않은�경우,�낙찰자가�없는�경우,�낙찰자가�계약을�
체결하지�않는�경우�다시�공고하여�입찰
•재공고�입찰�시�최초�입찰에�참여하지�않았어도�추가�참여�가능
•공고�기한을�제외하고�예정가격,�참가�자격�등�조건�변경�불가

새로운�입찰
•재입찰이나�재공고�입찰�사유가�발생한�경우라도�재공고�입찰을�
거치지�않고�새로운�입찰�실시,�조건�변경�가능

�  ※ 정정공고 : 입찰공고 후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을 시, 잔여기간 5일 이상 가산
  ※ 지정정보처리장치 : 입찰 및 계약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
구분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공사,�용역,�물품의�제조·구매를�위한�입찰의�경우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s2b.kr)

•�이용금액
�� -�물품의�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1억원�이하
�� -�공사�: 견적제출수의계약-종합공사�4억원,�전문공사

2억원/기타공사�1억�6천만원�이하
�� � � � � � � � � �1인수의,입찰-추정가격�2천만원�이하�
� ※�단,�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해당하는�

간행물�구매�시�금액�한도�없음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https://ns.eat.co.kr)

•�공공급식�식재료�입찰의�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s://www.onbid.co.kr/sp)

•�공유재산�및�물품의�처분을�위한�입찰의�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
(https://www.re.or.kr)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유통지원�등�자원순환�종합�정보시스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ǹ�ȭ��������
http://www.law.go.kr/����/���ǹ�ȭ�������������
http://www.law.go.kr/����/���ǹ�ȭ�������������
https://www.g2b.go.kr
https://www.s2b.kr
https://ns.eat.co.kr/NeaT/eats/index.html
https://www.onbid.co.kr/sp
https://www.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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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입찰�제외대상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3조의2

� � -� 청소용역

� � -�검침(檢針)용역
� � -� 경비시스템�등에�의하지�않는�단순

경비�또는�관리용역

� � -�행사보조�등�인력지원용역

� �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용역

￭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의�경우�계약
담당자의�유의�사항

�•�입찰공고�시�정성적�평가방법�명시�

� � -� 위원별� 평가점수�합산�후� 산술

평균�점수(최고·최저점�제외)

� � � �다만,�공고문에�항목별�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평가한다는� 세부

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음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전에�

입찰자(제안서� 제출자)의� 가격�

입찰서�제출�여부를�확인

� � -�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하고�

제안서�평가에서�제외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실시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자�결정방법별�구분  

구분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이하�최저가�입찰자�순으로�당해�계약이행�능력과�입찰

가격을�종합�심사하여�일정�점수�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2단계입찰

�용역·물품�계약에서�미리�적절한�규격�등을�작성하기�곤란한�경우�등�

규격(기술)입찰�실시�후�가격입찰

�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하단�내용�참고� �

다량물품입찰
�희망�수량에�따라�최저가(최고가)�입찰자부터�순차적으로�수량에�달할�

때까지의�입찰자를�낙찰자로�결정

유사물품

복수입찰

�유사�종류�물품�중�일정수준�이상인�물품을�구매할�때�예정가격에�

대한�입찰�금액의�비율이�가장�낮은�자를�결정�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물품·용역계약에�있어�계약의�특수성,�긴급성,�안보�목적�등이�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거쳐�계약(시설공사�협상에�의한�계약�폐지)

경쟁적�대화에�

의한�계약체결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으로�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 및� 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평가�후�계약체결

�※�기술적�요구와�세부�내용을�미리�정하기�어려운�경우,� 최적의�

대안�선정이�어려운�경우,�상용화되지�않은�물품구매�등�

※�그�외� :�희망수량입찰,�유사물품의�복수입찰,�설계공모에�의한�계약�등

2단계�입찰�및�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비교

구분 2단계�입찰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입찰
방식

(1단계)�규격(기술)입찰�실시
(2단계)�규격적격자�선정
(3단계)�규격적격자�대상�가격투찰
(4단계)�가격투찰자�전체�가격개찰

(1단계)�규격(기술)·가격입찰�동시�실시
(2단계)�규격적격자�대상�가격개찰

입찰
유·무효

•�규격입찰과�가격입찰�각�단계별� �
� 2인�이상의�유효한�입찰�필요
•�재공고�입찰�또는�새로운�입찰

•�2인�이상의�유효한�입찰�필요
•�규격적격자가�1인인�경우라도� � � � �
�가격개찰을�하여�낙찰자�결정

장단점

•�규격·가격�별도�입찰로�입찰�기간이�
더�많이�소요됨

•�규격적격자가�소수일�경우에는�
담합�가능

•�규격·가격�동시�입찰로�입찰�기간�단축
•�담합이�어려움
•�규격입찰�평가�시�특정�업체�특혜�우려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ü������ڷ��ϴ°����ѹ��������Ģ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Ģ/������ġ��ü�����ó����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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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자�우선조달

� � � 계약

￭ 직접�생산�여부의�확인� � �
� •�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등)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 공공구매제도�시행� � �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제품

구매촉진�시행계획(2021.� 4.)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안내�및�절차(2023.3.)

� •�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알림

[재무관리과-34137(2023.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 (www.smpp.go.kr)�

￭�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의무구매�비율
�•�사회적기업� :�재화�및�서비스�우선

구매�촉진

�•�여성기업� :�물품·용역�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

총액의�3%�이상

�•�장애인기업:�구매총액의�1%�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 물품·용역�

총구매액의�1%�이상(공사�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 물품·

용역�총구매액의�0.8%�이상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 판로지원법 제4조(구매 증대),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기획재정부고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① 개요 :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일반제품,�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정가격 1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2천만원�미만
금액제한�없음

계약방법
소기업�및�소상공인

벤처기업,�창업기업간�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

 ※�추정가격� 1억원�미만임에도�소기업�및�소상공인�대상�제한�입찰하여�유찰된�경우�
범위를�넓혀�중소기업을�대상으로�제한�입찰을�실시할�수�있음

②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 학술·연구 등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③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업계 대표기관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적격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
받아 견적(가격) 경쟁으로 구매

  • 구매대행 범위 : 10개 업종, 159개 품목

공공구매제도�시행

① 개요 :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여성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물품 구매 목표를 수립하고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해야 함

② 구매사이트 : G2B, S2B, e-store 36.5, 꿈드래, 위드플러스, 경기도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ұ����ǰ�����������Ƿ����������ѹ���
https://www.law.go.kr/����/�ұ����ǰ�����������Ƿ����������ѹ���
http://www.smpp.go.kr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ұ����ǰ�����������Ƿ����������ѹ���
http://www.law.go.kr/����/�ұ����ǰ�����������Ƿ����������ѹ��������
http://www.law.go.kr/����/�ұ����ǰ�����������Ƿ����������ѹ��������
https://www.law.go.kr/������Ģ/����������ڷ��ϴ°����ѹ������Ǳ�ȹ��������������ϴ°�ñݾ�
https://www.law.go.kr/������Ģ/����������ڷ��ϴ°����ѹ������Ǳ�ȹ��������������ϴ°�ñݾ�
http://www.law.go.kr/������Ģ/�ұ���ڰ�������ǰ�װ���������������Ŵ��ǰ����������
http://www.law.go.kr/������Ģ/�ұ���ڰ�������ǰ�װ���������������Ŵ��ǰ����������
https://www.g2b.go.kr/
https://www.s2b.kr/
https://www.sepp.or.kr
https://www.goods.go.kr/sm/main.do
http://www.withplus.co.kr/
https://www.gom.or.kr/
https://www.g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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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이행·검사

업무흐름도� :� 사업계획(품의)�→�기초금액�작성�→�계약방법�결정�→�견적서�접수�또는�입찰�→�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계약보증서�징구

� � � � � � � � � � � � �→�계약체결�→�착공(착수)계�접수�→�사업�진행�→�준공(완수)계�접수�→�검사·검수�→�대금�지급

1.� 계약체결

￭�계약서�작성의�생략�가능
� � (지방계약법�시행령�제50조)

�•계약금액이�5천만원�이하인�계약체결

�•경매에�부치는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 후�

인수하는�물품매각� �

�•국가�또는�지자체�상호�간의�계약� �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없는�경우

�※�단,�계약상대자로부터�청구서,� 각서,�

협정서,�승낙사항�등�계약�성립의�증거가�

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갖춰두어야�

함(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8조)

￭ 폐기물�분리발주�대상
�•건설폐기물�100톤�이상

�•지정폐기물

� �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

인체에�위해를�줄�수�있는�해로운�

물질(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

￭�건축물이나�설비에�대해�석면조사를�
실시한�기관이�해당�석면�해체�및�제거�

작업을�중복으로�실시할�수�없음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및 제13조(낙찰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부터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건설폐기물법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부터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 결정 : 적격심사 또는 부정당제재 등 결격 여부 등 확인
  • 적격심사 시 구비 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②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 간 상호 날인·간인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및 확인 사항

구분 계약�시�구비�서류

시설공사
•설계도면,�시방서�•부실공사근절서약서
•하도급지킴이사용�확약서(도급금액�3천만원�이상이면서�공사기간�30일�초과)�

용역 •과업내용(지시)서

물품 •하단�공통�서류와�같음

공통
•(공사·용역·물품)표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
내역서�또는�견적서
•계약보증(각)서,�청렴이행서약서,�수의계약각서,�조세포탈서약서

※ 공사계약 시 사전 협의 및 확인사항
  • 사전 확인사항 : 공공요금 합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적용 제외), 하자이행 사항, (요청 시) 선금 지급 협의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 방법 : 석면 해체·제거작업 7일 전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공사계약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석면의 비산 
방지 및 폐기 방법 등에 관한 서류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Ģ
https://www.law.go.kr/����/�������������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Ǽ�������Ȱ�����������ѹ���
http://www.law.go.kr/����/�Ǽ�������Ȱ�����������ѹ��������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ǹ������Ģ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s://www.law.go.kr/����/����������ǹ������Ģ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

1.� 계약체결

￭�전자계약�또는�신용카드�및�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인

행위�시�반드시�기재(2023년�경기도

교육청�클린계약�운영�계획�참고)

￭ 한시적�특례기간
�•2024.� 6.� 30.까지�연장됨

￭ 계약보증금의�면제�
�•계약금액이�5천만원�이하인�계약�

�•지방자치단체�등과의�계약

�•단,�지급보증지급각서는�징구

￭ 단가계약�시�계약보증금
�•(계약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의�10%�이상

￭ 도급에�해당하지�않는�경우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 구매계약� :�

시장생산�방법으로�제조�판매�

�•일반적� 시장� 공급물품� 구매계약� :�

야채,�잡곡,�육류�등�

�※�민법상�매매에�해당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③ 전자계약 시행 : 금액 한도 없이 전면 실시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계약제도에 따라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 전면 시행
  • 전자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NeaT, onbid, Re) 이용
    ※ 【제13편】 - 3. 입찰 참고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로 구매한 경우 전자계약으로 간주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전자계약 체결
    - 소모성 물품, 문구류, 공구(철물), 마트 구입품, 도서 등 구매 가능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구매 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관련 보증서(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를 제출
하게 하여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전자계약으로 체결

      ※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미가입 등 사유로 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전자계약 체결(단, 대금지급 방
식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로 함)

④ 계약보증금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
  • 계약보증금 :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로 징구
    - 공사·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한시적 특례 적용 시 100분의 5 이상  
  • 계약보증서 접수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또는 직접 접수
⑤ 수입인지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과세문서 부과�기준 인지세액

�도급�또는�위임에� �

�관한�증서

� (지방계약법�제14조에�

�의거�작성한�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이하 미부과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4만원

5천만원�초과� ~� � � 1억원�이하 7만원

� � 1억원�초과� ~� � 10억원�이하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 �※�기재금액�변경� :� 증액�시�부과금액이�초과한�경우�초과한�인지세액�부과,

감액�시�변경이�없는�것으로�봄� �

  ※ 전자계약서 :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함
  ※ 전자계약 초안 작성 시 인지세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응답서와 함께 납부

확인서를 회보 받으며, 출력하여 계약서류에 첨부함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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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

￭ 착공신고서�제출�생략
�•공사�기간� 30일�미만인�경우�

� � -�단기계약�행정부담�완화�조치

￭ 전자카드의�발급�및�사용
�•목적� :�피공제자의�근로일수�신고

�•6-2.�공공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

Tip�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건설공사�
발주자의�주요�의무

�•공사�기간�단축,�공법�변경�금지

� � (1천만원�이하�벌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 � (건설공사�사업계획�수립�시)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 � -� 발주자는� 1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기간�1개월�이상�건설공사�발주�

시�전문기관과�산재�예방�기술지도�

계약을�체결

� � � � (2022.� 8.� 18.부터�계약주체� :�

시공사�→�발주자로�변경)

� � -�월�2회�기술지도에�따라�조치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 공사� 도급� 시�

안전보건�조정자�선임

￭ 산재보험�및�고용보험�가입증명원
�•가입기준�:�4.�검사�및�검수�Tip�참고

�•공사명�및�현장�확인

�•금액은�부가가치세�제외�금액임�

�•준공�시�제출�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징구�후�
착공‧착수�전�수준평가�시행�등

�•2일�이상�공사,�용역

�•연간�유지보수�용역

�※�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안전ㆍ보건�

확보�방안�참고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6조(감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① 물품의 납품, 용역의 이행, 공사의 감독
  •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 필요할 때 전문기관에 감독대행 가능
② 공사이행 시 유의사항
  • 착공계 접수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 내 제출(보통 7일 이내)
  • 계약기간 및 내용 조정 시 : 변경계약 합의

   

※�계약보증서�또는�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수정하여�제출받아야�함
※�공사이행�기간�변경�사유�발생�시�계약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등�보증기간�연장,�보증수수료의�영수증�등을�근거로�계약금액�반영

③ 계약금액의 조정
구분 조정�사유

공사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의�변경�및�천재지변�등의�사유에�의한�기간�연장

물품 �수량조절,�물가변동

용역 �과업내용�변경,�물가변동,�그�밖의�계약내용�변경�및�기간�연장

  • 기간 : 조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물품, 용역의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조정의 경우 20일 이내)
          ※ 금액 조정 후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 통보, 40일 이내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확인
  • 사유별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
   - 설계변경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시 : 계약단가에 의함
      ☞ 신규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 :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품목, 비목의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 계상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물가변동
      ☞ 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 품목조정률(단기, 소규모, 단순공종) 또는 지수조정률(장기, 대규모, 복합공종)에 의함

④ 착공 시 제출 서류
  • 착공계, 공사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투입 및 장비동원 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노무자 안전 조치
  • 직접시공계획서(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이면서 30일 이내 공사인 경우 제외)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에 따른 비율(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처 통보)

    

도급금액 비� �율 도급금액 비� �율

3억�미만 50%�이상 10억� ~� 30억 20%�이상

3억� ~� 10억� 30%�이상 30억� ~� 70억 10%�이상

  • 건설기술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현장대리인신고서.
    (전기공사 시)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 안전·환경 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 제외 신고서
  • 공공요금(수도광열비) 납부 협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개시필 통지서(착공 후 14일 이내)
  •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2022. 9.)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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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금

￭ 보증금별�보증기간�비교
�•건축사�설계용역�및�감리�보증

� � -�착공일~완공일

�•엔지니어링�설계�및�감리�보증

� � -�설계� :�착공일~완공일�후� 1년

� � -�감리� :�용역�착수일~완료일�후�1년

�•전력시설물�설계�및�감리�보증

� � -�공사�시작일~완공일

�•계약보증금� �

� � -�계약일~계약만료일

�•하자보수보증금

� � -�전체�목적물을�인수한�날과�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담보책임�존속기간

�•선금보증금

� � -� 선금지급일� 이전~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60일�이상�확보

￭ 선금�정산
� •기성·기납�부분의�대가지급�시마다�

아래� 방식과� 같이� 산출한� 선금

정산액�이상을�정산함

� � -�선금정산액

=�선금액�×

기성(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 선금보증�지급확약서의�제출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상대자에�

대한�채권�확보�조치

￭ 선금보증에�따른�이자�가산�반영
�•선금액에�그�금액에�대한�보증․보
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 가

산한�금액�이상으로�가입� �

￭ 선금�잔액�발생�시
�•잔액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금액으로�정산

TipTipTipTipTip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

① 대상 범위(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단, 원자재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②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원할한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계약금액 초과하지 않는 금액 지급 

가능(단,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
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선금지급의�예외� :�계약담당자는�자금�사정�등�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
상대자에게�사유를�서면으로�통지�

③ 지급조건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함

  •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④ 채권확보 방법 : 선금지급 보증서(증권 또는 보증서) 징구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에�따른�기관과�계약을�체결하였을�때�보증서�제출�

면제�가능

⑤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TipTipTipTipTip

http://www.law.go.kr/����/����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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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및� 인수

￭ 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 � –�공사기간�1개월(30일)�이상�건설공사

�•고용보험�가입

� � –�모든�건설공사�적용

� �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

-부가세]� 2천만원�미만�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산재보험�가입

� � -�모든�건설공사�적용

￭ 지연배상금률
구분 지연배상금률

공사 0.5/1000

물품의�제조·구매 0.8/1000

수리·용역·가공·대여�등 1.3/1000

운송·보관�및�양곡�가공 2.5/1000

￭ 준공검사조서의�작성�생략
�•계약금액이�3천만원�미만인�계약
�•매각계약의�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성질상�검사조서�작성이�필요하지�
아니한�계약

￭�불가항력�사유�인정�범위�확대
�•공사·용역·물품� 납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계약당사자�
누구의�책임에도�속하지�아니하는�경우
(감염병�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
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등에� 발생한�
손해는�발주기관�부담�

�※� 참고� :� 코로나19� 관련� 통학버스�
운행� 중단� 등에� 따른� 계약업체�
손실�지원�해석�안내
[재무담당관-26821(2020.�9.�7.)]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부터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조달청 고시)

① 검사(검수) 시기 :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검사

② 사후정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대금지급 증서 발급수수료, 
퇴직급여충당금

③ 준공(납품) 지체 시 : 지연배상금징수율에 따라 지연배상금 징수
  • 지연배상금 = 최종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연일수
  • 지연배상금 상한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공사

① 준공계 접수(준공 시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준공내역서, 폐기물처리 사용내역 정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퇴직공제부금
  • 하도급세부내역서, 하도급지급보증 발급수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사후정산),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② 검사 : 준공검사조서
  •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
  • 계약 위반 사항 또는 부당함의 발견 시 시정조치 요구
    (계약이행 기간 내에 시정 미완료 시 지연배상금 부과)

 물품�제조·구매

① 납품계 접수
② 검수 : 물품검수조서

 수요기관�자체조달�물품·용역�납품검사�대행

① 납품검사 요청 대상
  • 조달청 직접 검사 : 추정가격 일정 금액 이상 물품·용역
  • 전문기관 검사 :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한 추정가격이 품명별로 일정 

금액 이상(5천만원~5억원 이상) 물품·용역
    ※ 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참고
② 입찰공고서, 수의시담 요청서에 검사기관(조달청 직접 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및 검사 비용 부담 주체(계약상대자 부담) 명시
   ※ 검사 대행 이용 수수료는 요청기관에서 부담
③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 검사 의뢰
④ 요청 절차 : 조달청 납품검사 대행 절차에 의함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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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보증�및� 보수

￭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정종류별

보증
금률

보증
기간

공
사�

중요�구조물공사�
및�조경공사�등

5%

1년
~
10년

일반건축�등�공사 3%

그�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

2%

물
품

물품�제조 3%

수리,�가공,�구매 2%

용역 2%

※�하자보험증권�보험기간

� � � =�하자담보책임기간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71조(하자보수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 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날부터�설정

②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생략 가능(조경공사 제외)

단, 하자보증이행각서는 제출받아야 함
  • 징구 시기 : 준공검사 후 대가지급 전까지 납부

 하자보수검사

① 방법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
  • 하자검사조서,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비치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 하자검사조서 생략 가능
② 하자보수의 이행 : 하자보수 착공신고서 제출
  • 시기 : 하자보수를 통보받은 7일 이내
    ※ 시급을 요하는 경우 : 즉시 하자보수 공사 착공
  • 확인사항 : 설계서 첨부 및 공사이행 소요 기간 명시
    【제18편】 - 2. 학교시설 유지관리 참고 

6.� 대가지급

￭  납세증명서�제출의�예외�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의한�수의계약

� � � (제1항� 7호�가목은�제외)

�•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금고에

� � �귀속되는�경우�등

※�체납�사실�여부�확인

� � �행정정보의�공동이용(동의서)�시

� � � 납세증명서�제출�갈음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청구�및�대가지급

① 기한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검토 및 지급

    ※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는 3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대가지급 지연일수 × 미지급액 × 연체이자율

    ※ 상호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대가지급 기한 연장 가능

② 관련 서류 :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공사의 경우 필요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서, 환경보전비정산서, 보험료 납부

영수증,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내역서에 있을 때) 등 첨부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미사용 시 정산(준공감액사유서)

  • 보험료 사후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정산

③ 대가지급 압류 등의 경우 처리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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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漼¡���� �����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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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제�및�지급확인제

① 개요

구분 정의

구분관리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노무비�이외의�대가와�

구분하여�관리하고�근로자�개인�계좌로�직접�입금

지급확인제 발주기관에서�매월�근로자별�노무비�지급�여부�확인

② 대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③ 적용 제외 조건 :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적용�제외�조건

구분관리제

•도급금액이�3천만원�미만�또는�공사기간이�30일�이내인�공사

� � (단,�3천만원�이상이면서�30일�초과로�변경되는�경우�적용)

•(선지급)�노무비�청구�기일�전에�근로자�전원에게�노무비를�지급한�경우�

� � � � � � � � � � � (단,�미지급자가�한�명이라도�있는�경우�적용�대상임)

•(현금지급)�근로자의�계좌개설�불가�등�특정�사유로�계좌�입금�

대신�현금으로�지급한�경우

※�구분관리제�적용�제외�조건에�해당하더라도�지급확인제는�적용해야�함

구분관리제�및�

지급확인제

•1일�이내�시공이�가능한�소규모�수선�공사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지급�대상�전원이�계약상대자의�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공사

•(천재지변�등)� 기타�천재지변�등의�사유로�객관적으로�동�제도를�적용할�수�

없다고�발주기관이�인정하는�경우

④ 임금 지급범위 :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 장비, 자재 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⑤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전용통장 개설
  • 노무비 청구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월 단위로 청구 → (하수급인) 계약

상대자에게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자) 지급내역 검토 및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 후 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개정, 2023. 1. 9.) 참고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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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공발주자�임금�

� � � � � 직접지급제

￭ 하도급지킴이�대상�여부
�•대상

� � -�건설산업기본법의�시설공사계약

� � -� SW용역계약(입찰공고서�및�계약� �

조건�등에�따라�협의)

�•제외�대상

� � -� 개별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문화재�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시�제출서류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주요�
내용� 및� 이행� 철저(국토교통부,�

2022.� 12.� 5.)

￭�하도급지킴이�업무�흐름� �
￭�하도급대금�지급처리�사항

￭�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 간� 연계�
확산�추진

�•건설근로자법�제13조�및�제26조� �

� � -�목적� :�피공제자의�근로일수�신고

� � -�내용� :�현장�출입�시�전자카드�사용�

의무화

�•전자카드제�의무적용�사업장�범위

구분
‘22.7.1~
’23.12.31. ‘24.1.1.~

공공공사 50억원�이상 1억원�이상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제간�

연계�확산�추진�계획(국토교통부)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매뉴얼(국토교통부)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검사와 대가 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공공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

① 개요 :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전면 확대 
   - 임금, 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
   - 발주자가 대금 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② 대상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대금시스템에 대한 사용 의무 명시
  •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징구 
③ 이용등록 방법(기 사용자 별도 절차 없음)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약관 등 사용승인 신청 → 담당업무(권한) 설정  
④ 발주기관 처리사항 
  • 전자대금시스템 기관사용 등록(G2B 인증서 등록 신청)
  •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 확인 및 승인 
  •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계약상대자(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입금 
  •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지급 현황 모니터링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이미 제출한 같은 달 청구 내역 비교·확인 
  ※ 계약상대자 처리사항
   - 업체등록 및 전용계좌 등록
   - 시스템 내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 청구 및 수령(자재·장비 대금 및 노무비 지급)
⑤ 기타사항
  • 공사대금 청구 시 노무비, 자재 및 장비 대금을 별도로 구분함
    ※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근무현황, 기계장비 운영현황 등 자료를 제출
  • 선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 선금 지급 시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제외)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Ǽ��ٷ����ǰ�밳������ѹ���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Ǽ�����⺻��
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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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업무흐름도� :�사업계획(품의)�→� (필요시)�계약심사�요청�→�입찰�방법�결정�→�입찰공고�및�기초금액�입력�→�복수예가�작성
� � � � � � � � � � � � →� (필요시)�현장설명�→�개찰�→� (필요시)�적격심사�→�계약체결,�이행,�검사

 

1.�사업계획�및�입찰공고�작성

￭ 계약심사�제외
�•제안심사�요청사업
� �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3자단가�계약물품
�•계약심사의�실익이�없을�경우
� � � -� 상품권,�유류,�예술품�등�구매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사업
�•천재지변,�긴급재해�복구�등�긴급성�
사업

�•학교급식�식재료�등

￭ 일상감사�지침�개정(2024.�3.�1.�시행)
�•일상감사�대상�확대� :�공립�각급학교
� � � (감사관-3902,�2024.�2.�23.)

￭ 일상감사�제외
�•재해복구사업이나� 재해� 등으로�
긴급을�요하는�사업

� � § 공립학교에서�시행하는�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앨범,�교복,�통학버스,�
급식(위탁급식,�식자재),�조달�계약�
물품(일반단가계약,� 3자단가,� 다수
공급자)

� �※� 1억� 원� 이상� 총액입찰�및� 총액
수의�조달�물품은�의뢰�대상￭ 계약심사와�일상감사는�사업시기를�

고려하여�동시�진행�가능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부터 제5조(심사요청)

① 사업계획(품의) : 해당 사업부서
② 계약심사 요청(발주부서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 요청시기 :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
  • 대상(추정금액 기준)

구분 요청�대상

공사

�3억원�이상� (종합공사�5억원�이상)

� (설계변경심사)�계약금액�20억원�이상�공사의�1회�설계변경이�당해�계약
금액의�10%�이상�증가하는�경우

용역 �7천만원�이상� (특례� :� 2억원�이상� -� 2024.6.30.까지�적용)

물품 �2천만원�이상

③ 일상감사 의뢰(발주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요청시기 : 대상 업무의 사업추진 시
  • 대상(추정가격 기준)

구분 요청�대상

공사
� -� 5억원�이상(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새로이�초과하게�된�계약�포함)

� -� 설계변경�등으로�계약금액의� 10%�이상�증액되는�계약

용역 �3억원�이상

물품 �1억원�이상

   ※ 경기도교육청 일상 감사 지침(개정, 2024. 2. 22.) 참고
④ 입찰 방법 결정(입찰 대상 판단)

구분
입찰�기준액(추정가격)

제한입찰 일반입찰

공사

종합공사 �4억원�초과� ~�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전문공사 � 2억원�초과� ~�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전기,통신,소방 �1억�6천만원�초과�~�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물품,�일반용역 �1억원�초과�~� 5억원�미만 5억원�이상

 �※� 【제13편】� 2.� 계약의�용어�이해�및�종류�참고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Ǽ��ٷ����ǰ�밳������ѹ��������
https://www.law.go.kr/��ġ����/������û���ɻ����ó����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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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계획�및�입찰공고�작성

￭ 기타�입찰공고�시기
�•경쟁적� 대화방식,� 협상,� 2단계입찰,�

규격입찰,�기술입찰

� � � -� 1억원� 미만�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기산하여�10일�전에�공고

� � � -� 1억원�이상�~�10억원�미만

� � � � � � :� 20일�전에�공고

� � � -�긴급�및�재공고�입찰의�경우

� � � � � � :� 10일�전에�공고

�•현장설명을�실시하는�경우,�현장설명

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7일�전에�공고

�•2인�이상�견적제출

� � � -�3일�전에�공고(주말�및�공휴일�제외)

￭ 우선순위
�•근거�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36조

�•공고내용�

� � � 입찰공고문�>�지정정보처리장치게시문

�•공고일

� � �지정정보처리장치게시일�>�입찰공고일

TipTipTipTipTip

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

    ※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 작성 금지

       (제외 : 원가계산 시 공종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 기준에 비해 과다·과소 

반영된 경우 이를 가감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확정

   ※ 계약심사 해당 금액은 원가심사를 통해 기초금액 확정

    - 고용·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

   ※ 단, 고용보험은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 공사 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 퇴직공제부금 : 1억원 이상         - 환경보전비 : 요율 적용

  • 예정가격조서 작성 :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 조정 내용과 사유 명시

⑥ 입찰공고 시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7일,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은 15일 전에 공고함
  • 긴급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5일 전에, 정정공고일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

일수에 5일 이상을 기산하여 공고함
⑦ 입찰 공고문 작성
  • 명시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각 항의 내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명시
  • 지역제한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지사투찰 불허)

  분야별�입찰공고문�작성�사례

공사 �사례1.�화장실�개선공사

물품 �사례2.�가구류�구입

용역 �사례3.�급식소�증축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입찰공고�입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부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발주계획 등록(G2B)

   •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물품, 공사, 용역) > 입찰공고 > 발주계획등록” 

메뉴에서 건별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입력 및 공개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ü������ڷ��ϴ°����ѹ��������Ģ
https://www.goe.go.kr/home/bbs/bbsList.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bbsId=&bbsMasterId=BBSMSTR_000000000200&pageIndex=1&schKey=TITLE&schVal=%EA%B3%B5%EC%82%AC%EC%9B%90%EA%B0%80%EA%B3%84%EC%82%B0+%EC%A0%9C%EB%B9%84%EC%9C%A8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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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공고�입력

￭ 구매규격�사전공개�기간
�•�일반� 5일,�긴급� 3일

�•�사전공개의�생략이�가능한�경우

� � � -긴급한�수요로�구매하는�물품,�용역
� � � -구매를�비밀로�하여야�하는�물품,�용역
� � � -추정가격이�5천만원�미만인�물품,�용역
� � � -해당연도에� 1회� 이상�구매규격�사전�
공개를�실시한�물품,�용역

� �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에�따른�수의
계약에�의하여�구매할�수�있는�물품,�용역

� �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 포함)� 또는� �
농·축·수산물�

￭ 공사�공고시�기초금액�입력�시� A값,�
순공사원가�입력�확인

TipTipTipTipTip  ② 사전규격 공개(G2B)

   • 나라장터 “수요기관업무(물품, 용역) >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메뉴에서 

사전규격 입력 및 공개

     ※�공사의�경우�신기술�등의�사유로�수의계약을�추진하는�경우�사전공개 

 ③ 입찰공고(G2B)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입력 → 입찰공고 게시

공사 �공사�전자입찰�수요기관매뉴얼

물품 �물품�전자입찰�수요기관매뉴얼

용역 �용역�입찰공고관리�사용자�매뉴얼

 ④ 기초금액 입력(G2B) 

   • 입찰공고 > 나의공고관리 > 공고번호 클릭 > 기초금액 입력 > 저장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공개

 

3.� 복수예가작성�및�현장설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부터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5조(공사의 입찰)

① 복수예비가격(복수 + 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의 ±3%인 금액 중 랜덤으로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 0%~+3% 범위 내 7개와 0%~-3% 범위 내 8개를 작성

G2B�예가프로그램�이용�작성 별도�작성

•G2B� >�수요기관업무(물품·공사·용역)� >
� �예가작성� >�복수예가작성리스트� >�예가산출� >�
가상입찰장� 인증서� 로그인� >� ±3%� 예정가격�
자동�작성� >�예가랜덤�저장(개찰�시�재배열)
•랜덤� 방식은� 예정가격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변경되므로�개찰�후�출력�

•규격서� 및� 설계서를� 근거로� 예정가격�
결정

•결정된�15개의�복수예정가격(±3%)을�
각각�밀봉한�후�개찰일까지�누설되지
않도록�관리�보관에�철저

②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직접입찰 : 투찰자 중 4인 선정,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전자입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복수 예비가격을 추첨하여 결정
  •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의 산출 결과 1원 미만은 절상(단가입찰 제외)
③ 현장설명 실시 : 현장(품)설명청취조서 작성
  • 공사 : 100억 이상(의무 참석), 100억 미만(임의 참석)
    ※ 공사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 물품 : 공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 참석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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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찰

￭ 제한입찰에서의�제한기준일
�•�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

� � -�입찰참가�신청서류�접수�마감일을�

기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자격�유지

�•�지역업체�입찰참가자격�판단기준

� � -�입찰공고일�전일�기준,�입찰참가자는�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지역�요건�유지

�•�영업정지�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때에는�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그�제한기간이�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능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 개찰(G2B)
해당�공고�선택하여�개찰시작�→�인증서�선택�→�투찰업체�사전판정�후�다음�단계�이동�
→�개인키�전송�→�예정가격�확인�후�재배열하여�저장�→�개인키�전송�→�개찰�진행�
→�개찰결과�확인�→�개찰완료

② 개찰자료 인쇄
  • 일반보고서 : 개찰결과보고서, 낙찰예정자등록자료, 개찰조서, 예비가격 

추첨조서, 등록업체별 예정가격 추첨 현황 등
  ※ 개찰 종료 후 낙찰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G2B > (오른쪽 상단) 나의 나라장터 > 부정당업자관리 > 부정당업자조회
  ※ 입찰의 무효
    - [상호, 법인명칭, 대표자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제안요청서 설명회가 의무 참석인 경우 불참 시

5.� 적격심사

￭ 적격심사�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공

사

종합공사 �4억원�초과

전문공사 �2억원�초과�

전기,통신,소방 �1.6억원�초과

물품,�용역 �1억원�초과

￭ 적격심사�서류제출�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 � � (전자정부법�제37조)

�•�G2B�등록자료� �

￭ 적정공사비의�보장�
�•� 입찰�평가�시�경비�비목인�사회보험료�

등을�제외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적격심사 기준)

①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분 고시금액�미만 10억�미만 10억�이상

계 100 100 100

물품납품이행능력 30 40 70

입찰가격 70 60 30

신인도 2� ~�△2 2� ~�△2 2� ~�△2

②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 � � �분 1억�

미만
2억�미만
~1억�이상

5억�미만
~2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10억�
이상

계 100 100 100 100 100

해당�용역�수행능력 10 20 50 50 70

입찰가격 90 80 50 50 30

기술인력�보유�현황 △10 △10 △10 △10 △10

③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예규 참고
  ※ 입찰공사 평가기준(A값 적용,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20×｜                               ｜

       → A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나라장터 적격심사 매뉴얼(시설공사)
  ※ 나라장터 적격심사 매뉴얼(물품)

(
 -예정가격

입찰가격 )×100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ι�
https://www.law.go.kr/������Ģ/������ġ��ü�����ó����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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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체결·이행·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부터 제67조(대가의 지급)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 낙찰결정통지 및 계약체결 알림(예시)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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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계약(2인� 이상�견적�제출) 

1.� 예산�집행�품의(발의)

￭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하는�공사인�경우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서류는�

열람용으로�비치

�•물량내역서는�G2B에�게재

�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는�물량내역서�생략�가능)

�※� Neat�시스템�등에서는� ‘소액수의’

라는�용어로�사용됨�

￭ 공사의� 낙찰하한율� 산정기준�
변경사항�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견적가격에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예산 집행 품의(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부서
②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
  【제13편】- 3. 입찰 참고
③ 사업 내부결재 및 공고문 작성
시설공사   사례1. 옥상 방수공사

물품구입   사례2. 학습준비물 구입

용역   사례3.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④ 금액 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구분 추정가격 낙찰방법
안내공고�및�

견적서�접수�방법

건

설

공

사

종합

공사

2천만원�초과

~4억원�이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 87.745%�직상

※�낙찰하한율의�

산정기준은� Tip� 참고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전문

공사

2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

2천만원�초과

~1억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기타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 88%�직상

※�도서� :� 90%�직상

2천만원�이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 90%�직상

※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집행대행제도 폐지)
  -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로 각각 구분하여 집행
  - 계약 및 시설 분야 기술지원 강화[경기도교육청 시설과-8709(2020. 7. 16.)]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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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계약�안내공고

￭ 예정가격작성절차

�•추정가격�작성�→�설계가격�또는�조

사가격�→�기초금액작성

→� (복수예비가격�작성)� �

→�예정가격�결정

￭ 공사 공고 시 A값 입력하기

�•공사>입찰공고>나의공고관리>나의공

고관리�상세>기초금액�입력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부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3편】 - 3. 입찰 참고

 시설공사  G2B 사용자 설명서(시설입찰공고관리)
  ※ 공고 확정·게시 후 기초금액 입력과 함께 A값을 입력함

 물품구입  G2B 사용자 설명서(물품입찰공고관리)

 용역  G2B 사용자 설명서(용역입찰공고관리)

3.� 개찰

￭ 결격사유�해당�여부�확인
�•개찰�후�1순위자부터�"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 사유�
및�배제업체�등록�여부�확인

�•계약담당자는� 배제� 사유에� 대한�
각서를�제출받고�우선�계약체결�가능

￭ 결격사유�해당�시
�•계약체결�전
� � -�차순위�순으로�결격�심사�또는�
새로운�공고

� � -�계약금액은�적격자�견적금액
�•계약체결�후�
� � -�차순위�순으로�결격�심사�또는�
새로운�공고

� � -�계약금액은�최초�계약금액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제13편】 - 3. 입찰 참고
① 개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건은 개찰 종료 후 낙찰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최종 확인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 확인 : G2B > 물품 또는 공사 > 부정당업자 조회
 • 면허 공사인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② 동일 가격의 낙찰자 결정 : 추첨
 • G2B, S2B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 시 안내공고문에 명시

4.� 계약체결·이행·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의 작성)부터 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13편】 -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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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의계약(1인� 견적�제출) 

1.� 수의계약�대상�판단

￭ 특별법인체와�수의계약�시�유의사항
�•수의계약대상자의�자격요건�확인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여부�확인

￭ 지역산업�활성화를�위한�지역업체� �
계약�확대�

�•1인�수의계약�업체선정�시�경기도�

관내� 또는� 기관� 소재(시·군)지역�

업체�우선�계약�노력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계약�등

� �※�지역산업�활성화를�위한�지역업체�

계약� 확대� 시행� 및� 업무개선�

알림(2023.� 1.� 20.)

￭ 에듀파인�행재정시스템�연계를�통한�
기관별�전체�계약내역�자동�공개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계약공개�

메뉴�수정·개선�사항�알림(재무담당관

-27812,�2017.10.16.)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예산 집행 품의(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부서
 • 내부결재 작성 (공사, 물품 구입, 수리, 운반, 용역 등)
   ※ 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 도면, 사양서(규격서) 등 작성
②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분

주요내용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 ※� 단,�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공사,� 물품�제조·구매,�용역�계약
� � � -� 여성기업�또는�장애인기업

� �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 � � � (단,� 취약계층�고용�비율� 30%�이상인�경우만�해당)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및�특허공법�등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작전상의병력이동,�긴급한행사등�입찰에 �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

�•계약을�해제 ․해지한�경우
�•재공고입찰결과�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

�•시행령�제95조�제1항�제4호에�따른�대안입찰,�같은�항�

제5호에�따른�일괄입찰�또는�제127조�제2호ㆍ제3호에�따른�

기술제안�입찰로�발주되었으나�재공고입찰�결과�입찰자가�

1인뿐인�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받았으나�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경우(시,군으로�지역제한을�한�경우는�

제외)로서�다시�견적서를�제출받더라도�견적서�제출자가�

1인뿐일�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경우

� � � ※�참고�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

� � � � � (수의계약�운영요령)�제3절�수의계약�대상과�운영요령

③ 수의계약 내역 공개
 • 근거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가능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http://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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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검토

￭ 예정가격조서�작성�생략�가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

�•�추정가격�4억원�이하인�공사

� � � -�전문공사�2억원�이하�

� �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밖의�

공사�1억6천만원�이하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물품�제조·

구매·용역‧그�밖의�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경쟁적�대화에�의한�계약

�•�개산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일괄입찰�및�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 � �단,�시행령�제30조�제2항에�따라�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공고의�경우�예정가격�작성

� � �※�예정가격�결정(조서�작성)을�생략

한다는�것이지�예정가격�조사를�

생략하는�것은�아님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예정가격조사

예정가격�결정�기준

구분 요건 내용

①�거래실례가격
적정한�거래가�

형성된�경우

-� 조달청이�조사하여�통보한�가격

-�계약담당자가�2개�이상�사업자를� �

직접�조사하여�확인한�가격

� � � (위에�없는�물품)

-� 전문가격조사기관이�조사하여� �

공표한�가격

②�원가계산에

� � � 의한�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경우

-� 제조·공사·용역�원가계산으로�구분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의뢰�후� 작성

③�표준시장단가에�

따른�가격

대부분�대규모�

시설공사에�해당

(100억원이상)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한� �

가격

④�감정가격
①,�②,�③으로�결정할�

수�없는�경우

(감정가격→유사한

거래실례가격→견적

가격�순으로�결정)

-� 둘�이상의�감정평가기관에서� � �

평가한�가격을�산술평균하여�선정

⑤�유사한� � � �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용도가�유사한�물품의� �

거래실례가격

⑥�견적가격

-� 해당�기술력과�축적된�자료�등을� �

바탕으로�계약상대자가�직접� � � �

제출받은�가격

3.� 계약체결·이행·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부터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13편】- 2. 계약체결․이행․검사 참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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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수공급자(MAS)� 계약

다수공급자(Multiple� Award� Schedule)계약이란�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선택할�수� 있도록� 2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여�조달청장이�체결하는�제3자를�위한�단가계약

1.� 적용대상�및� 요건

￭ 물품�공동(일괄)구매�추진
�•희망교�구입�물품�취합�결과�다수

공급자계약�2단계경쟁�요건�충족�시�

교육지원청에서�공동구매�추진

� � -� 경쟁요건�미충족�시�또는�학교별�

교육과정�및�특성�등을�고려하는�

물품은�현행대로�학교�자체�집행

�•중점대상�비품(7종)

� � -� 노트북컴퓨터,� 공기정화장치,�

체지방측정기,� 학생용책걸상,�

사물함,� 칠판(전자칠판� 포함),�

데스크톱컴퓨터

�•정수대상�비품(5종)

� � -� 복사기,� 인쇄기,� 컴퓨터서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비디오

프로젝터

�•교단선진화기기

� � -� 화면영상기(TV� 등),� 프린터

￭ 2단계경쟁� 회피목적� 분할발주�
기간�및�금액�제한�

� •납품요구일�기준�최근�30일�이내

�•동일�세부품명�기준

�•동일�업체�납품�요구금액의�합산이�

중소기업� 경쟁제품� 1억원� 이상

(그� 외� 제품� 5천만원� 이상)� ⇒�

G2B�쇼핑몰에서�자동�차단

�※�제3자�단가계약�지정�물품은�예외

TipTipTipTipTip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2단계경쟁 대상), 제51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1회�납품요구�금액�기준) 비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이상 � 1회� 납품요구�금액이�

5억원�이상인�경우

제안�공고�실시

(2단계경쟁�참여업체�

공개모집)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외

5천만원�이상

(단,� 계약상대자가�계약�품목의�제조자

이면서�중소기업인�경우�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다수�물품�구매�시�물품별�2단계경쟁�기준금액이�상이한�경우�가장�낮은�기준

금액을�적용(예.�대기업�물품과�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혼재�시� 5천만원�적용)�

②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요건 
 • 종합쇼핑몰 계약단가 × 구매 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 금액 범위 내일 것
 • 납품 대상 업체 선정
   - 5인(2~5인 미만 시 2~5인 미만 가능) 이상 납품 대상 업체 선정
   - 종합쇼핑몰 자동 2인 추천 방식으로 2인 추가 선정 가능
 • 납품 대상 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방식(평가항목․배점 조정 가능), 표준평가방식
③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과 3자단가계약 비교

구� � � 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3자�단가계약

대상기준
1회�납품요구대상�구매�예산이�5천만원�이상

단,�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은� 1억원�이상
우수조달물품

경쟁여부 경쟁 비경쟁

계약참가자 다수 단독

가격할인 할인행사�기간�중�납품�요구�시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한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 지정 물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 가능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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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추진계획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①  예산 집행 품의 : 해당 사업부서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추진 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 자세한 규격 등을 명시
  •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한 5인 이상 대상자 선정
  • 사례) 학생용 컴퓨터 구매
② 사업 내부결재
  • 사례) 가구류 구매
    - 세부품명 2개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음(공동수급체 운영요령 제2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공동수급공고

3.� 공동수급체�구성�및

품목�검토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①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 
가능(단,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가 선행되어야 함)

  ※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 예정 수량,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 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
③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
  •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공고 기간(만 5일 이상) 만료일로 결정
  •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1개의 

공동수급체에서 2개 이상의 구성원이 같은 세부품명 중복 등록 불가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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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요청

￭ 제안요청�시�유의사항
�•제안요청서에�납품업체�선정을�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시

하여야�함

￭ 계약상대자가�2인�미만인�경우
�•세부품명이� 2개�이상이면서�물품

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

모두� 동일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또는�제안공고

�•그�외의�경우� :�제안공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또는�계약상대자가� 2인�미만� :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

가능하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

및�구매계획을�입력하여야�함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① 제안요청 기준
  • 수요기관이 5인 이상 대상 업체 선정
    - 수요기관 요구규격 및 예산 범위 이내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가능(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사유 등록)

  • 제안요청 상대자에게 요청하는 세부품명이 같아야 함(옵션 품목 제외)
  •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 

품목으로 계약되어 있을 때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
② 제안서 제출 요청
  • 제출 기한은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함 

[제출 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 제외]
  • 제안서 요청 기한 중에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자동연기 처리 가능
③ 제안요청 취소
  • 제안서 제출 기한 이전 취소 가능
  •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 및 

재평가 실시 가능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취소 가능 사유
    -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요청 진행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 예산이 변경된 때에만 허용
  ※ 제안요청 취소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취소 사유 등록 및 계약

상대자에게 취소 사유 반드시 통보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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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제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①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 처리
② 가격제안
  • 제안가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
  •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 할인금액 이하로 제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 불가
   ※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 초과 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
  • 제안요청 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 할인행사 가격 이하로 제안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
③ 제안서 미제출 및 제안취소

구분 처리�방법�및�취소�가능�여부

제안서�미제출

(제출�거부�포함)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계약�조건�제안으로�간주

계약�상대자

제안�취소

마감�전

취소�가능

(동일�제안요청�건�재제출�불가,

쇼핑몰�계약�조건으로�제안)

마감�후 취소�불가능

 

6.� 제안서�보완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① 제안서 평가서류 일부분 누락,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요구 가능
② 정한 기한까지 서류 미보완 시 당초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조건만으로 심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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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평가�및�

� � � 납품대상업체�선정

￭ 평가대상�제외�가능
�•계약품목이� 제안요청� 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있지�않은�경우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서류를�제출한�경우

TipTipTipTipTip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5]

① 납품 대상 업체 선정기준
  •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평가점수가 같을 때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도 같을 경우 제안가격(제안율)이 낮은 자

구분 선정기준 비고

A형 제안가격이�낮은�자 제안가격도�같을�때� 추첨함

B형 제안율이�낮은�자 제안율도�같을�때�추첨함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단,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

②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 종합평가방식 : 기본평가항목(40점 이상) + 선택평가항목(60점 이하)
  • 표준평가방식 :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에 따라 구분

 

8.� 납품�요구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①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 요구해야 함
  • 장바구니에 담은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 요구 불가
②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된 경우  
  •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업체의 동의를 얻어 납품 요구 가능 

 (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 요구 불가)
③ 수요기관의 납품 요구 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품목추가 불가
    (예외 : 납품 건에 대한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에 해당하는 옵션 품목)
  • 납품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상호협의 된 가격으로 함 
  • 수량 증가가 있을 때 
   - 2단계경쟁 제안가격과 변경 요구 발생 시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

행사에 의한 할인율 중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함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Ģ/��ǰ�ټ������ڰ�����ó������
https://www.law.go.kr/������Ģ/��ǰ�ټ������ڰ�����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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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선정위원회

신규업체�참여�확대,�지역경제�활성화,�물품선정위원회�공정성�및�투명성�강화�등을�위해�물품선정위원회�운영을�통한�

업체,�규격�등�선정

1.� 물품계약의�특징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수정) [재무관리과-188(2024. 1. 3.)]

① 조달물품 계약의 특례
 •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계약체결 하고, 

수요기관이 해당 물품이 필요할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구분 내용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

각�수요기관에서�공통적으로�필요로�하는�수요물자를�제조·구매�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물자의� 납품� 요구나�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할�

수�있는�계약

다수

공급자�

계약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

기관이�선택할�수�있도록� 2인�이상을�계약상대자로�하는�공급계약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

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의�수요물자를�구매하려는�경우에는�

조달청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기준에�따라�둘�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따라�해당�수요물자를�납품할�자를�결정

② 물품의 구매 및 제조의 구분

구분 내용

물품

구매

-�이미�제조된�완성품을�구매하는�경우

-�제조업자,�도·소매업자(유통업자)�모두�계약�가능

물품

제조

-�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규격서나� 설계서대로�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는�경우

-�제조업자(공장등록증�소지자)와�계약�가능

※ 물품 입찰공고 시 “물품구매”와 “물품제조”를 구분하여야 함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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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선정위원회
� � 운영기준�및� 역할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생산시설에서�생산된�제품

TipTipTipTipTip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수정) [재무관리과-188(2024. 1. 3.)]

① 운영대상 금액 기준
 • 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구매 시(1회 납품 총액 기준)

(단, 식자재·소모품 등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선정위원회 생략 가능)
② 구성
 •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 단, 학교장(기관장), 간사(업무담당) 제외
  ※ 추첨제실시 물품의 경우 – 물품선정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외부인사 위촉 

추첨(외부위원 또는 해당 업무 비관련자로 위촉)
 • 유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 권장
③ 역할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및 역할

구분 금액기준별 계약방법 선정위원회�역할

조달3자단가제품 � � 2천만원�초과 조달3자단가 제품�선정

다수공급자(MAS)�

계약� 2단계경쟁�

대상�품목

(일반물품)�

5천만원�이상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이상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경쟁�업체�및�

제품�선정

나라장터�미등록�

제품
2천만원�초과~

1인견적�제출�

가능�수의계약
제품�선정

2인이상�견적제출�

공고�및�입찰
규격�선정

④ 운영방법
 •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물품에 대해 가점부여(조달3자단가 제품구매 시) 또는 

우선순위 부여
 • 회의록(별지) 작성- 지출결의서 첨부(투명성 확보)
 • 단일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구매 시 평가표 표준안 사용
   (일반물품-별지1, 추첨제 적용 물품-별지2)에 따른 평가 실시
 • 표준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록에 그 사유를 

적시·첨부하여 변경이 가능
 • 평가표를 변경할 경우에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표 구성 금지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비슷한 3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 실시(단, 부득이하게 2개 이하로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경우 회의록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평가 실시)

 • 대상 물품 선정 시 특정 업체의 인증서 보유 물품을 선택하고 다른 물품은 
인증제품이 아닌 것으로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 평가점수를 높
이는 방법 금지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업체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4%91%EC%A6%9D%EC%9E%A5%EC%95%A0%EC%9D%B8%EC%83%9D%EC%82%B0%ED%92%88%20%EC%9A%B0%EC%84%A0%EA%B5%AC%EB%A7%A4%20%ED%8A%B9%EB%B3%84%EB%B2%95&dt=20201211#undefined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C%A4%91%EC%A6%9D%EC%9E%A5%EC%95%A0%EC%9D%B8%EC%83%9D%EC%82%B0%ED%92%88%20%EC%9A%B0%EC%84%A0%EA%B5%AC%EB%A7%A4%20%ED%8A%B9%EB%B3%84%EB%B2%95&dt=20201211#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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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선정위원회

� � � 주요�확인사항

￭ 평가표�작성�시�유의사항
�•�납품실적�반영�불가

�•�위원별�객관적�평가항목은�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정보란� 확인�

후�배정(위원별�임의�배정�불가능)

TipTipTipTipTip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수정) [재무관리과-188(2024. 1. 3.)]

① 주요 확인사항

구�분 내�용

평가표

·�추첨제�적용�물품�평가항목�확인

� -� (적용기관)� 전기관

� -� (내용)� 방송장비,�공기순환기와�부속물품�구매�시� 적용

·� 창업·신규기업�평가항목�확인

� -� 창업기업제품과�중소기업제품�각� 5점� 반영

·� � 지역경제활성화�가점�항목�반영

� -� 발주기관이�소재한�동일�시·군�참가�업체에�대한�지역가산점

� � � (+2)� 반영

평가

방법

·�물품선정�추첨제�

� -� (적용기관)� 전기관

� -� (내용)� 추첨제�적용�물품�중� 1회�구매총액�추정가격� 2천만원�초과�

물품구매�시�적용(방송장비,�공기순환기)

·� 물품선정�블라인드�평가�

� -� (적용기관)� 전기관,�물품선정위원회�대상�모든�물품

� -� 객관적인� 물품� 구매� 평가를� 위해� 브랜드,� 업체명,� 모델명� 등을� �

� � � 배제하고�블라인드�심사

�※�물품선정위원회�추첨�운영�기안문(예시)�

공개

·� 물품선정�결과�홈페이지�공개

� -� (적용기관)� 전기관

� -� (내용)� 단일품목�추정가격� 2천만원�초과�물품선정위원회�물품선정�

결과� 7일�이내�홈페이지�공개(규격�선정�결과�제외)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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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의계약�배제업무

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수의계약에�참여할�수�없도록�하거나�해당�제재를�가하는�업무

1.� 수의계약�배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제재 주체 : 수의계약 배제 사유 발생 기관
② 제재 대상 : 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
 • 개인사업자 : 당해 개인사업자
 • 법인 : 법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당해 계약 업무를 주관하는 대표자)
 • 조합 등 기타단체 : 당해 조합 및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
③ 제재 시기 및 기간
 • 제재 시기 : 원인 발생일로부터
  - 계약체결 포기 : 포기서 제출일부터
                   (포기서 미제출일 경우 계약체결 포기 간주일부터)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 지연배상금 산출(부과)일부터
 • 제재 기간 : 3개월
④ 수의계약 배제 범위 : 발주기관이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권역
⑤ 수의계약 배제 사유
 • 수의계약에서 계약체결 포기
 • 계약이행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10일 이상 부과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배제업무�처리

① 수의계약 배제업체 계약이행 촉구 등 시정 요구(서식 1)
②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예정 안내 공문 발송(서식 2)
③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등록
   -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결재(서식 3)
④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를 

통해 배제업체 여부 확인
    → 수의계약 배제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배제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게 함
     ※ 참고 : 수의계약 배제업무 흐름도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2인�이상�견적�제출�안내공고�관련�
계약�포기의�경우

�•계약체결�전(수의계약�배제)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제출할�경우)

�•계약체결�후(부정당업자�제재)

�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정당한�사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할�경우)

TipTipTipTipTip

￭ 계약이행�촉구�공문발송
•�내용증명,� 2~3차례

•�수의계약�배제업체�제재�가능하다는�

내용�반드시�명시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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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정당업자�제재업무

경쟁의�공정한�집행�또는�계약의�적정한�이행�의무를�위반한�자를�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입찰에�일정�기간�참여할�

수�없도록�배제

1.� 부정당업자�제재

￭ 2인이상�견적제출�안내공고�관련�계약�
포기의�경우

�•� 계약체결�전� :�수의계약�체결�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할�경우)

�•�계약체결�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경우)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요령�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17270(2022.� 6.� 23.)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4절

① 제재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경기도교육감)
② 제재 대상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자 포함)

구분 제재�대상

개인사업자 당해�개인사업자

법인
법인�및�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일�경우�당해�계약�업무를�관장하는�대표자)

조합�등� 기타단체 당해�조합�및�원인을�직접�야기시킨�조합원

공동도급계약 입찰참가제한�사유를�직접�야기시킨�자

③ 제재 시기 및 기간
 • 제재 시기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사실 인지 후 바로 시행
 • 제재 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재사유별로 발생원인, 

배경, 여건, 고의성 및 중과실 유무를 종합 고려하여 정함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의해 제재 기간 설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제재 기간 

가중 또는 경감 가능)
④ 제재 사유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
https://www.law.go.kr/����/������ġ��ü������ڷ��ϴ°����ѹ��������Ģ
https://www.law.go.kr/������Ģ/������ġ��ü�����װ���������
https://www.law.go.kr/����/������ġ��ü������ڷ��ϴ°����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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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업체에�계약이행

� � � (계약체결)� 촉구

� � � (직속기관,� 학교)
부정당업자�제재�사유�발생

① 물품․용역․시설공사 등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재 사유 발생

   ※ 착오 투찰 사유 발생 시 입증서류 제출 안내 서면통지 및 확인 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결정. 단, 금액 단위 오기(3억원→3천원) 등 
명백한 단순 착오로 투찰하여 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계약체결(계약이행)�촉구

① 계약체결(계약이행) 촉구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2~3차례 공문 발송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가능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환수 
대상이라는 내용 반드시 명시

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청

(직속기관,� 학교)

① 계약이행, 계약위반 시정 촉구에도 불응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추진
②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지원청(교육청)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청
  ※ 처분 기간 범위 및 의견, 기관장 의견서, 관련 서류 일체 사본 제출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체계

경기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심의

·� 의견청취,�현장조사�등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요청서류�검토

·� 의견청취(청문�실시)

·� 계약심의위원회�심의�요청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요청서류�검토

·� 의견청취(청문�실시)

·� 도교육청에�부정당업자�제재처분�요청

 
직속기관(본청관할)

공립학교(유·초·중·고·특수)

직속기관(교육지원청관할)

·� 도교육청에�부정당업자�제재처분�요청

� (기관장�의견서�첨부)

·� 교육지원청에�부정당업자�제재처분�요청

� (기관장�의견서�첨부)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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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 � 절차-의견�청취

� � � (직속기관,� 학교)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부터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의견 청취(청문)
 • 청문 계획 수립(내부결재)
   - 청문 경위,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 일시 등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내용증명 발송)
   - 의견 제출(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시 공시송달 처리(공고 기간 14일)
   - 내용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그 밖에 청문에 필요한 사항

② 청문 실시
 • 청문주재자 선정 : 해당 학교(기관)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주재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관련 자료를 청문주재자에게 통지
 • 청문 미실시 가능 대상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가 행정청에 청문 포기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문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청문조서 열람 안내 및 공문 발송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 당사자 등은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는 정정 요구 가능
 • 열람·확인 기간 :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결정
④ 청문 종결(내부결재) 및 청문주재자 의견 작성
 •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및 정정 요구 불가
 •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작성 → (당사자 등) 청문조서 열람 및 정정 요구 

→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정정 완료 → (청문주재자)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관계 서류 행정청 제출

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구
 •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부서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요구
 •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제재 기간 범위, 의견 제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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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 � 검토�및�계약심의위원회

� � � (도교육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검토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타당 여부 및 제재 기간 검토
 • 청문 내용과 제재 사유가 부족할 경우 재청문 실시 요구
②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개최 시기 : 정기회(연 4회, 분기별 1회), 임시회 및 서면심의(사안 발생 시)
 • 제재 기간 경감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간 경감 가능
(경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지정해야 함)

 

6.� 부정당업자�제재�및�통보

� � � (도교육청)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송달)
 • 처분의 고지내용
  - 처분의 근거와 이유
  - 처분행정청,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 불복절차 및 청구 기간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상에 게시
 •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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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정당업자�제재�효력�

� � � 발생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부정당업자 제재효력
 • 경쟁 입찰에 처분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②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 제척기간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7년)
③ 제재효력의 승계
 • 업체 및 대표자에게 효력 발생
 •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여타 면허에도 제재 효과가 미침

(대표자가 같은 경우)
 • 법인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은 승계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같은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력 승계

 • 부정당업자 제재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정당업자�제재와�수의계약�배제의�비교

구분 부정당업자�제재 수의계약�배제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

적용�대상� 입찰�또는�체결된�수의계약 수의계약

제재�주체� 지방자치단체의�장 발주기관의�장

제재�형태
1개월�이상� 2년�이하�입찰

참가�제한
계약상대자�선정에서�배제

계약체결�제한 모든�계약(입찰·수의)�체결�불가

수의계약�체결�불가

(발주기관이�속해�있는�기초자치

단체�권역)

청문�절차�등 행정절차�준수� 불요

위원회�

의결유무
계약심의위원회�의결 불요

주의사항

(계약체결�전

확인�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부정당업자�해당�여부�확인

�학교회계(재무회계)� >

계약관리� >� 계약업체관리� >

수의계약배제업체관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ü������ڷ��ϴ°����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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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세입세출외현금

업 무 명  세입세출외현금

관련법규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지방재정법

업무개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혹은 증권을 관리하는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개정사항 반영
    (“4대보험 고지서 자동이체 해지” 삭제)

참고자료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재무관리과, 2023.)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관리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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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세출외현금� �

1.�세입세출외현금의�구분

￭ 시설적립금�운영�제도

�•학교시설�사용�허가로�발생하는�

사용료�수입�일부를�향후�대규모�

시설�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

립할�수�있음

�•자체�계획�수립�시�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거쳐�운영

�•적립금�사용�연도에�세외�적립금�

통장�해지� 후� 학교회계로� 반환�

처리하여�사용

�•적립금�사용계획�수립�및�결산�시�

관할�교육청에�보고

�•처분� 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항)기타행정활동수입-(목)이자

수입’으로�처리

￭ 세입세출외현금�업무처리�유의

사항

�•분임재무관(학교장)의� 결재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 처리�

금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외에�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2인�이상이�업무처리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90조(세입세출외현금의연도 구분)부터

제99조(준용규정), 제127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일계표)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원가통계비목 참고)

   

구분 설명 종류

보증금
채무� 혹은� 계약의� 담보로서� 납입

하는�금전�혹은�증권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등

보관금
법률이나�명령에� 의하여� 보관하는�

현금�혹은�증권

채권압류금,� 시설적립금,�

부가가치세,� 퇴직적립금�

(퇴직연금DB포함),�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금,�

기타세금�등

잡종금

보증금,� 보관금�이외의�것으로�해당�

기관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관하

는�현금�혹은�증권�

각종성금,�이자수입,�연수경비�등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교육행정실장
  • 수납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수납(결재선 : 담당자 → 출납원)
  • 반환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결재를 받아 반환(결재선 : 담당자 → 출납원)

 

2.�세입세출외현금의�운용

￭ 별단통장�관리

� • 채권압류금,�보증금�등

-� 이자는�지급대상자에게�이체

�• 퇴직적립금�

-� 이자는�학교회계로�이체

TipTipTipTipTip

  
 ①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연도 : 3월 1일~이듬해 2월 말(단위 학교 기준)
  ※ 세입세출외현금은 출납폐쇄기한이 없음. 즉, 전년도 미집행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 처리해야 함
 ②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 세외현금관리 > 수납관리 > 수납등록 > 세외종목선택 > 자료입력

[수납금액/제목/내용/수납일자/반환예정일자/납부자 추가/납부자명
/수납금액(저장)] → 수입일계표 조회 : 해당 건 선택 → 결재요청

    ※ ‘수입일계표’ 결재별(결재자정보출력) 또는 일자별(결재자정보미출력) 
  • 유가증권(이행증권)으로 수납 시에는 직접 관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б�ȸ���Ģ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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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입세출외현금의�운용

TipTipTipTipTip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 세외현금관리 > 반환관리 > 반환등록 > 반환대상선택 > 세입세출외

현금종목 조회 선택 > 수납일자 확인 후 조회 선택 > 자료 입력 
[반환금액, 제목, 내용(개요), 반환결의일자, 이체요구일자, 채권자 
선택/반환금액/ 반환사유] > 저장 > 결재요청 > 반환 명령등록 
[조회/선택/반환명령내용/일자/지급구분/출금계좌번호확인] > 저장 
> 이체관리[e교육금고전송/EFT전송] > 반환명령 목록[선택] > 
금고이체확정

④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 학교회계 세입(예금이자)으로 이관하여 사용
⑤ 세입세출외현금 이월 : 매년 3월 1일 자 기준, 전년도 회계 잔액
  • 세외현금관리 > 이월관리 > 대상선택 > 이월결재(수납결의 자동생성) >

수입일계표 결재 완료 > 반환관리 > 반환 대상
  • 다음 회계연도에서 수납(3월 1일 자)
    ※ K-에듀파인 사용자지원서비스 정보마당(학교) > 사용자지침서(학교) >

‘세입세출외현금 따라하기 매뉴얼 및 세입세출외현금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고

3.� 장부�및� 서류�보관

￭ 맞춤형�복지비�환수금액

� •맞춤형�복지비�초과�사용분에�

대한� 환수� 금액은�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기타보관금)으로�

보관하였다가�반납�처리

TipTipTipTipTip

 � 전산�장부�및�증빙서�보존� :� 5년�

 ① 보존 장부
   • 표지, 현금출납부, 현금내역부 : 에듀파인 출력 후 제본
 ② 편철 방법
   • 편철 방법 : 수입일계표 - 결의번호, 일자순, 위 → 아래

  반환결의서 - 과목별 또는 일자순
   • 증빙서 표지에는 출납원 직·사인 날인

구분 편철�방법(위→아래)

수입증빙서
표지�→�현금출납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일자별�수입일계표

반환(지출)증빙서
표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현금출납부

→�예금잔액증명서�→�과목별�또는�일자별�반환결의서

￭ 세입세출외현금�부적정�조치�

� • 장학금�⇒� 발전기금

�• 교과서대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 대학교교육실습생�

운영지원금�등�⇒�학교회계

�•�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 없는�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지�말�것

￭ 회계�사고�예방

� •세입세출외현금�지출�시�온라인�

거래(EFT,� e교육금고,�인터넷뱅킹)�

원칙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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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편�학교발전기금

업 무 명  학교발전기금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학교체육 진흥법

업무개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조성하거나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조성

 - 2024년 개정 사항 반영
  • 발전기금 잔액 및 수입·지출 계획이 없는 

경우 발전기금 접수 또는 조성 이후 운용
계획 작성·심의 가능

  • 학생 지정 장학금 또는 목적이 명확한 기부금 
즉시 집행 시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집행 결과 보고,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

 2. 학교발전기금 관리·운용 및 사용
 - 2024년 개정 사항 반영
  • 발전기금 업무 위탁 시 위탁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3. 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공개

 4. 학교발전기금 인계인수 및 서류 보존

참고자료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관리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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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발전기금�접수�및� 조성

1.�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 �
TipTipTipTipTip

2.� 학교발전기금�접수

① 발전기금 접수 
  • 접수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 수납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② 발전기금 접수 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학교발전기금기탁서)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학교발전기금기탁서)
  • 온라인접수 : 학교홈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기탁서 탑재, 온라인계좌입금기탁
발전기금종류 접수시기 기탁자 접수대상�금품

기부금품 언제든지�가능
자발적인�기부의사가�있는�

모든�개인,�조직,�단체

금전�및�유가증권,�도서,�

물품,�시설,�수목,�재산�등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 일괄 배부 불가 
    ※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③ 발전기금 접수 처리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발전기금접수관리 > 기금접수관리 > 학교발전기금기탁서 출력 >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출력 후 결재
  • 도서, 물품, 수목 및 재산이 접수된 경우 관계 대장에 등재

 
① 계획수립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② 시기 및 방법 : 회계연도 개시 전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수립 후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 다만, 학교발전기금 잔액 및 수입과 지출계획이 없는 경우 학교발전기금 

접수 또는 조성 이후 운용계획을 작성·심의받을 수 있음
  ※ 예・결산소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③ 계획서 내용 :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계획의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⑤ 계획서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 기금운용계획서 공개

  세부업무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관련근거

￭ 운용계획� 수립� 없이� 접수된� 기부금을�
발전기금으로�사용하고자�할�경우,�사용�전�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운위의�

심의‧의결을�거쳐야�함
※�학생을�지정한�장학금과�목적(사용용도)이�

명확한�기부금�중�즉시�집행이�필요한�경우�

심의‧의결�전�사용�가능�→�위원장에게�
사전� 보고,� 차기� 학운위� 회의� 시� 집행�

결과�보고,�회계연도�종료�전까지�운용

변경계획�수립�후�심의‧의결�필요
￭ 모금금품과� 자발적조성금품은� 운용계획�
심의‧의결�후�접수�및�사용�가능

￭ 학교발전기금�접수�제한�대상
� •리베이트�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건물�등의�기부.� (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사전승인을�얻으면�접수�가능

�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인건비성경비,�교직원연수비,�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기타�법령‧목적을�벗어나는�기부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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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발전기금�접수

� �

④ 발전기금 접수내역 공개
  • 접수 후 접수내역(기탁일자, 사용용도, 세부내역, 금액 등)을 분기별 

종료 후 1개월 이내 학교홈페이지 공개(발전기금 조성·집행 내역 정보
공개)

  • 기탁자가 요구 시 기탁자 명의 공개 또는 제시 가능
    단, 기탁자 자녀(학생) 명의 공개나 표시는 불가함
⑤ 발전기금 접수와 학교회계 편성 구분
  • 학교회계 내 기타공공이전수입(구,민간이전수입)은 공공기관(공공의 

성격이 명확한 기관)이 지원하는 지원금, 대학생 교육실습생 운영 
지원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재난복구비만을 편성(그 외 기부금의 
경우는 발전기금을 통하여 접수)

    ※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지원금은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금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일지라도 기부금 기탁의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통하여 
접수하여 조성·운용(각종 장학회 및 체육회 포함)

    ※ 기업과 사적 단체의 지원금은 반드시 발전기금으로 조성・운영

3.� 학교발전기금�조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관련근거

① 발전기금 조성 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학교발전기금 조성・사용절차 )
② 발전기금 조성 대상 및 금품
발전기금종류 조성(접수)시기 대상 조성대상�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심의‧의결�후
해당�학교�학부모�개인

금전�및�유가증권,�

도서,�물품,�수목�등
모금금품

개인‧조직‧단체�등�일반인
(학부모만을�대상으로�하는�조성�불가)

③ 자발적 조성금품
  •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해 조성
    ※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구입, 기본운영비(교수학습

활동비를 제외한 기관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 금지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 조성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 홍보내용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닌 경우 

접수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 반드시 명시
④ 모금금품
  • 모금방법 :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가급적�지양

￭ 조성안내문을� 가정으로� 발송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학부모에게�직접발송

(우체국의�전자우편제도�등�활용)�

� •�교사�또는�학생을�통한�배부�불가

�•� 조성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

번호�기재�불가

￭ 발전기금�조성�시� 제한(금지)�사항�
:�첨부파일�참고

TipTipTipTipTip

￭ 학교회계�기타공공기관�지원금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

공공의�성격이�있는�지원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자원

공사,�청소년보호위원회�등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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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발전기금�관리·운용�및� 사용

1.�학교발전기금�관리·운용

   

2.� 학교발전기금�사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7조(기금의 운용)
관련근거

 ① 사용용도
구분 세부�사용�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및�확충

-�학교교육�및�학생지원시설

-�학생의�복지와�직접�연관된�시설의�보수�및�확충

� �※�교직원�복지시설,�관리실,�기타시설은�제외

교육용�기자재�

및�도서의�구입
-�교육과정�운영에�필요한�교구�및�학생용�도서로�한정

학교체육활동�

기타�학예활동의�

지원

-�학내�운동회,�체육대회�등에�필요한�물품�및�경비�지원

-�학교운동부�운영에�필요한�제�경비�지원

� � (학교운동부�관련�발전기금은�학교회계에�전출하여�집행)

� �※�지도자인건비,�출전비�등�교직원�관련비용은�조성‧운영불가
-�학생학예활동�지원(전시회,�발표회,�학생축제,�학교신문발간�등)

학생복지�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복지�증진을�위한�제�경비(장학금,�학우돕기�등)

� �※�장학금�지급�등�일부�학생을�선발할�경우�학운위�심의�필요

-�학생자치활동을�위한�제�경비(학생회,�동아리,�청소년단체�활동�등)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7조(기금의 운용)
관련근거

 

①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②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
③ 회계기관
  • 출납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출납명령, 학교발전기금회계 부담 계약 등의 원인행위
  • 출납원 : 해당 학교회계 출납원
    - 발전기금 접수・보관・지출 등 출납업무
④ 회계사무처리 : 계좌(통장)명의는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용인감은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직인·사인
                 ※ 학교회계출납원 직인・사인 대체 가능
⑤ 잉여금(이월금) 및 운용수익금 처리
  • 목적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 : 기부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 결산상 잉여금(이월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지체상금, 보증금, 위약금 등)
    :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사용
  •  발전기금 > 접수관리 > 이월금및이자,기타관리 > 이월금등록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 세부업무명

￭�발전기금�업무의�위탁
•�학교운영위원회는�발전기금의�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 일부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학운위�심의·의결을�거쳐�결정)를�

학교장에게�위탁할�수�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집행내역을�매�분기마다�운영

위원회에�서면으로�보고

�※�발전기금의�본질적인�업무는�학교장

에게�위탁할�수�없음

TipTipTipTipTip

￭�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은�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운영
위원회가� 선정방법을� 해당학교� 장학금
선정위원회�등에�위임한�경우에도�그�
선정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함

￭� 학생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졸업식� 등�
행사시기가� 임박하여� 학운위�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사용� 후� 차기�
학운위�시�학생�선정�등�사항을�심의·
의결(부결될� 경우� 학교(교비)회계� 등
에서�보전하여야�함)

� � ☞�단,�학생지정장학금과�목적이�명확한�
기부금의� 경우라도� 즉시� 집행이�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운위� 사전� 심의·
의결을�거쳐야�함

￭�사업담당자�품의권한�부여�가능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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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발전기금�사용

￭� 학교회계�전출금�처리
•발전기금에서�학교회계로�전출�처리

하는�경우�학교회계전출금관리에서�

품의를� 생략하고,� 원인행위를� 작성

하여�처리

•원인행위�유형:� [학교회계�전출]

• � 학교회계� >� 발전기금� >�

지출관리�>�학교회계전출금관리

TipTipTipTipTip

 ② 발전기금 사용 제한사항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물품(체육복)구입비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 기타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
③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장이 집행 가능
  • 법규로 규정된 경우 및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동일한 사업을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함께 집행할 경우에 한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학교회계로 전출할 사업과 금액을 지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장이 집행 가능

    ※ 학교운동부 관련 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전출하여 집행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출한 경우 집행만 학교장이 하며 

발전기금의 용도 및 집행 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준수
    ※ 예금이자 등 1만원 이하 소액의 학교발전기금회계 잔액이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가능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47조(기금의 운용)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ߵ���������
https://www.law.go.kr/����/���ߵ���������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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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발전기금�결산�및� 공개

1.� 학교발전기금�결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시행규칙 제50조(결산보고)
관련근거

 
① 결산 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② 결산 방법 : 결산보고서 작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③ 보고 대상 : 관할청
④ 보고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심의자료 
     발전기금 > 결산관리 > 결산보고관리 > 결산보고서 출력
  •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
     학교발전기금결산보고서,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사본), 

학교발전기금출납부(사본), 이월금내역, 예금잔액증명서
⑤ 결산공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체 학부모, 기탁자, 지역주민 

등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보고서 공개
    ※ 결산기한(5.31.) 내 K-에듀파인 결산 마감 및 제출(확정), 이후 결산 마감 불가

주요내용

2.� 학교발전기금�공개

� � � (발전기금�조성�및�집행

내역�정보공개)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관련근거

 ①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 내역 정보 공개
내�용 횟�수 시�기 공개기간�및�공개방법

발전기금�

조성·운용�및�

(변경)계획서

사안

발생�시

심의·의결�후

10일�이내

�다음�회계연도�종료�시까지

�학교�홈페이지�등

발전기금�접수

및�집행내역
연�4회

분기별�종료�후

1개월�이내

�다음�회계연도�종료�시까지

�학교�홈페이지�등

발전기금결산서 연�1회
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

�전전년도�결산서를�해당

�회계연도�종료�시까지

�학교�홈페이지�등

� (전체�학부모�대상)

  

※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집행내역도 함께 공개하여야 함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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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발전기금�인계인수�및�서류�보존

1.� 사무의�인계인수

     

2.� 장부�및� 서류의�보존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관련근거

① 대상자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출납원)
②  사무인계인수서
  • 교체일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출납부 마감
  •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예금잔액증명서 첨부)
  • 사업별 수입 및 지급현황 :  발전기금 > 결산관리 > 수입지급현황
  • 기타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  
  • 기한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 교체 후 7일 이내
③ 재정보증설정 
  • 대상 :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출납원(학교회계출납원)
  • 시기 :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 보증보험원칙(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한도액 결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5조~제161조 참고
    ※ 학교회계관직으로서 재정보증이 기설정된 자는 그 재정보증으로 갈음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2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관련근거

 ① 접수대장 : 준영구
 ② 출납부, 수입 및 지급내역부, 통장, 증빙서류 : 10년
   • 접수대장, 발전기금출납부, 사업별현금수입 및 지급내역부 출력 

후 보관, 쪽수가 적을 경우에는 장부별로 색인을 한 후 1권으로 
편철 보관하면 보존이 용이함

   • 증빙서 표지에 출납원 직인 및 사인 날인
구분 편철방법(위→아래순)

수입증빙서 표지�→� �결산보고관리(결산보고서)�→�수입일계표

지출증빙서
표지� →� � 결산보고관리(결산보고서)� →� 예금잔액증명서� →�

지출결의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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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편�물품관리

업 무 명  물품관리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 경기도교육감 소관 미술품 관리 규정
 ◦ 자동차관리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 리스물품관리규정

업무개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한 물품수급관리  
계획과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물품 정수책정 및 수급관리계획  - 물품관리 정의 추가
 - 정수대상 품목 추가

 2.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내용 보완
 - 미술품 관리 대상, 관리방법 수정 
 - 리스물품 에듀파인 물품대상 등재방법 추가

 3. 재물조사  - 재물조사 목적 보완

 4. 불용결정  

 5. 관리전환

 6. 불용품의 처분  - 매각 내용 보완

 7. 공용차량 취득·운용
 - 단위업무 명칭 변경
 - 차량취득 K-에듀파인 절차 추가
 - 안전교육 내용 보완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 K-에듀파인 업무매뉴얼 통합자산-물품관리(교육부, 2022.)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사용자지침서(물품관리)(교육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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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정수책정�및� 수급관리계획

1.� 물품관리와�정수책정

￭ 물품분류번호�변경�방법
�•분류전환� 방법으로� 처리하여� 물품
분류번호를�변경해야함

�•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

관리�>�G2B물품목록번호�변경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물품관리
  •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아래의 것을 제외한 동산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 관리 :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② 정수책정
  • 정수개념 :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

정보유 수량
  • 정수대상 : 교육부 장관 지정 12종 품목
연번 G2B물품분류번호 품명

1 25101501 미니버스

2 25101503 일반승용차

3 25101502 버스

4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5 25101611 화물트럭

6 45101507 인쇄기

7 44101501 복사기

8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9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10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11 39121011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2 43211501 컴퓨터서버

  • 정수책정 절차
    - 조직의 임무·정원·업무 내용·업무량 고려
    - 당해 연도 소요 예상 정수 산출
  • 정수책정보고 : 학교(원)장 → 교육장 → 교육감
  • 교육감 승인 후 정수 통보문서로서 정수 책정 확정
    ※ 유의사항 :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하여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없고 
취득할 수 없음

    ※ 정수배정 변경수량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 후 K-에듀파인 정수물품
배정 변경관리 결재 상신 필요

       물품관리 > 물품기준정보관리 > 정수물품관리 > 정수물품배정변경관리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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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와�

물품수급관리계획�보고

￭ 적용배제�대상
�•�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른� 일상

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과� 공유

재산법�시행령�제91조에�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의� 관리와�

사무의�위임,�물품의�분류,�물품의�

수급관리계획서,� 관리전환� 등에�

대한� 법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적용배제�물품의�종류
�•� 도서,� 미술품(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과학관� 전시물품,� 특수

물품(동식물�등),�소프트웨어,�리스

물품�등

￭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업무�흐름도(2022년�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105p,� 행정
안전부)

￭ 2023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2024년도�물품�수급관리
계획�작성�안내(재무관리과)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2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제23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보고] 
① 시기 : 매년 1월
② 대상 : 「10품종 구분표」 해당 품종의 수량 및 금액  
③ 대상 기간 : 전년도 1. 1. ~ 12. 31.(1년)
④ 작성 내용 : 주요 물품의 회계연도 말 현재액,

주요 물품의 회계연도 중 증감 내역
⑤ 작성 및 제출방법
  •  물품관리 > 물품결산및재물조사 > 물품결산관리 > 물품결산보고

[물품수급관리계획 보고]
① 시기 : 매년 1월
② 대상 : 정수물품 12종
③ 작성 및 제출방법

기관별로�정수�확정 →�
예산과�일치한�

수급관리계획�수립
→

K-에듀파인�시스템

입력�완료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수급계획관리 > 물품수급계획관리
④ 수급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은 취득·처분·사용 불가
⑤ 수급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K-에듀파인 물품 결산 및 재물조사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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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취득․보관․사용

1.� 물품�취득

￭ 비소모품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품질이�

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

수�있는�물품

�•�단,� 1년�이상�사용할�수�없어도�

취득단가� 50만원�이상인�물품은� �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내용연수(조달청고시,�제2021-41호)의� �

내용연수표에�게재되어�있는�물품

�예)� 휴대전화기�등� �

￭ 소모품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목적에�

다시�사용할�수�없는�물품

�•�내용연수�1년�미만으로,�소모되거나�

파손되기�쉬운�물품

�•�다른�물품의�수리나�시설공사에�

투입되어�본성을�상실하는�물품

�•�단,� 1년�이상�사용할�수�있는�취득�

단가�50만원�미만�물품�중�소모·파손�

되기� 쉬운� 물품(의류),� 부분품의�

조합으로�완성되는�물품(파티션)�등

￭ 물품의�품종·상태�구분�참고
￭ 물품의�정리�구분�참고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법 제68조(취득)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출납명령)

 ① 물품 취득의 방법 : 구입, 관리전환, 기증 등
  • 물품 취득 시 유의 사항 
    - 정수책정물품 우선구매  
    -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검토
    - 검수 없이는 취득 불가
  • 취득 물품이 목록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목록화 요청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상품정보(목록정보시스템)] → 상단의 [목록화요청]
② 대장 등재 상 물품의 취득금액
  • 단가 + 각종 세금(부가가치세 등) + 조달 수수료 + 각종 부대 경비
③ 물품 취득 후 출급 절차 
물품사용자 →� 물품관리관 →� 물품운용관 →�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

사용자
�출납명령�

청구

출납명령
사용에�

대한�관리
물품인도물품출납원

물품출납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검수자산정리
대상목록 > 대장반영 > 물품취득대장정리목록 > 대장정리 > 물품기본
정보 확인 및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 → 저장 → 기안서 작성

  • 출력물 :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청구 및 출급증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물품

대장관리 > 출력물관리

2.� 물품�보관�및� 관리

￭ 전용품의�예
�•�교원에게�지급되는�노트북컴퓨터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9조(보관의 구분)부터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55조(회계관계공무원),

제156조(재정보증),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보관 : 재고품, 공용(公用)품[개별사용-전용품, 공동사용-공용(共用)품]
  • 전용 절차 : 물품공차증 제출[전용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운용관이 있는 경우 물품운용관에게 제출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뿬��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s://www.g2b.go.kr:8053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www.law.go.kr/��ġ����/��������Ư��ȸ���繫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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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보관�및� 관리

￭ 전자태그(RFID)�사업�보안대책�수립
�•�자체보안대책�표준(안)

￭ 전자태그(RFID)�구축�용역�계약
�•�장비� 구입,� 구축� 용역�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예시)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② 보관 책임 : 분임물품출납원 임명

구분 재고품� 공용품 전용품

보관책임
물품출납원또는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물품운용관

전용자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받음)

③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물품망실·훼손자 →�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물품망실·훼손자

경위서�작성 확인서�작성
상급기관�보고
<물품망실보고서>�

변상책임

④ 변상책임
  •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기관에 불리할 경우 현물 변상
  • 변상액은 망실·훼손 발생 당시 시가로 환산
⑤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함
  ※ 2024년도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재무관리과, 2023. 12.)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사용자지침서(물품관리)

3.�물품�사용전환(부서�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의 사용전환 
  • 물품을 사용 중인 부서에서 물품의 소요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운용(사용)부서 변경

물품사용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반납�사유�보고�

<반납�및�인수증>�

반납�및�

사용전환명령

물품인수․인도
<운용부서변경>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물품대장
관리 > 사용전환관리 탭 > 전환일, 부서 등 입력 후 저장

② 기관 내 소요부서 없을 시 관리전환 소요조회
  ※ 5. 관리전환 참고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 학교�물품�관리조직
�•�물품관리관� :� 학교장

�•�물품출납원� :� 교육행정실장

� � � � (교육행정실장이�없는�경우�교감)

�•�물품운용관� :�교감(필요한�경우에� �

지정,�교감이�없는�경우�교무부장)

�•� 분임물품출납원� :�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자

￭ 재정보증보험�가입
�•�위� 관리조직�구성원�모두 

�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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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사무�인계·인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부터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물품사무인계보고)

 ① 인계·인수 기한 :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② 인계·인수 방법 :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
  ※ 【제2편】 5. 업무인계‧인수 참고

5.� 장부�보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부터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장부의 보관 방법 및 보존기간
  •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장부 비치 원칙(단,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보존기간 : 5년(증빙서류 포함)

 

6.� 미술품�관리  
∘ 경기도교육감 소관 미술품 관리 규정 제2조(정의)부터 제8조(미술품의수복 등)

 
① 적용 범위
  •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 1년 이상 형상 보전 가능한 물품
  • 현 시가 10만원 이하의 사무실 미화용 장식품 성격의 미술품은 적용 제외
② 관리 방법
� �취득(사진촬영,�등급�분류)�

� � →�등재( � 통합자산관리� >� 미술품관리,�관리카드,�관리대장)�
� � →� 보존‧관리(관리라벨� 부착,� 보험가입(4천만원� 이상),� 가격� 재평가(5년),

재물조사(매년),� 수복�등)

� � →�불용결정/처분(소관전환,�양여,� 폐기�등)

  • 전산관리
    -  통합자산관리 > 미술품관리(권한 부여 필요)
  • 매년 전년도 예술작품 증감현황 보고
  • 「경기도교육감 소관 미술품 관리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적용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 세부업무명

￭ 인사이동�시� K-에듀파인�처리
�•� �물품관리�>�물품기준정보관리

>� 물품기초정보관리� >� 물품기관정보�
관리� >�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대상�
수정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s://www.law.go.kr/��ġ����/���������Ұ��̼�ǰ��������/(319,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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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스물품�관리

￭ 리스� :� 리스� 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일정기간�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이용자는�그�대가로�사용료를�

제공자에게�지급하는�계약�

￭ 리스물품�관리�시�유의사항
�•�리스물품은� 물품보유현황에는�

조회되지� 않고� 결산에� 영향을�

미치지�않음

�•� ‘리스물품보유현황’�대장에서�조회

� � -� 단,� 운용리스� 자체전환� 처분� 시� �

물품보유현황�및�결산에�반영됨

￭ 리스�대상�물품의�예
�•�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프린터� 등

TipTipTipTipTip

 

 ∘ 리스물품관리규정 제2조(정의)부터 제10조(점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알림] 물품 취득 및 처분 관리 철저」 재무관리과-14224(2023. 7.)

 ① 리스의 구분
  • 금융리스 : 자산의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
  •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② 관리책임자 : 물품관리관(단, 부서별 관리책임자 지정 가능) 
③ 관리범위 및 방법 : 금융리스에 한함, 일반 물품에 준하여 관리함
④ 취득 : 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취득금액, 시기, 리스 기간,

종료 후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리스물품 관리대장 등재
⑤ 관리
  • 리스 제공자에게 수령증 교부 : 인수 시 
  • 스티커 부착 : 리스물품에 소유권자가 리스 제공자임을 표시
  • 개조, 형상변경 등의 행위 불가
  • 멸시, 훼손 시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복원해야 함
⑥ 리스기간 종료 :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
  • 학교 소관 물품으로 전환되는 다음의 경우 즉시 대장에 등재
    -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체결
    -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했으나 리스 제공자의 인수 포기 
⑦ 등재 방법
  • 취득금액 : 현재의 사용 가치를 산출한 금액(단, 내용연수 경과 물품의

경우 장부가격을 1,000원으로 부기 가능)
  • 취득방법 : 리스물품 편입
  • 취득일자 : 리스 개시일자
  • 내용연수 : 리스 사용기간을 감안한 잔여 연수
  • 등재절차 : ‘리스물품 에듀파인 물품대장 등록방법’ 참고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기타취득
    ※ 물품등록 화면에서 분류구분 탭을 ‘리스물품’으로 선택하여 입력하고 결

재받으면 리스물품대장에 등재됨
    ※ 사용 불가능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등재하지 않고,

불용 결정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
⑧ 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
  • 변동사항은 리스물품대장에 정리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Ģ/������ǰ��������
https://www.law.go.kr/����/���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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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물조사

1.� 재물조사

￭  조사반�편성
�•�조사반장� :�

� � �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아닌�교직원

�•�계수자� :

� � �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이

아닌�교직원

�•�입회자�:�물품운용관이나�실제�운용관

￭  스티커�출력�방법
�•� � 물품관리�>�물품운용및처분
관리�>�물품대장운용관리� >�물품
대장관리�>�하단� ‘출력물�관리’�탭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법 제60조(재물조사 등)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정기재물조사)

① 재물조사 목적
  • 물품 과부족 현황 파악
  • 운용상황 및 물품상태 파악
  • 과부족에 대한 재고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조치
  • 물품 활용의 극대화 등으로 효율적인 물자 관리
② 재물조사의 실시
  • 정기재물조사 : 1년마다
  • 수시재물조사 : 필요한 경우 
③ 정기재물조사 방법

세부계획�수립 →� 조사반�편성 →� 물품�실사

물품출납원 조사반장,�계수자,� 입회자 조사반

④ 재물조사 내용
  • 장부와 현품을 대사하여 수량의 과부족 조사
  • 현품을 활용품과 불용 대상품으로 분류 및 상태 조사

물품상태 구�분 설� � � 명

활용

가능품

신품 사용되지�않은�물품으로�수리할�필요가�없는�물품

중고품 사용한�물품으로�수리할�필요가�없는�물품

정비필요품
수리하여�사용하는�것이�경제적인�물품

(수리비가�경제적�한계를�초과하지�아니한�물품)

활용

불가능품
폐품

수리하여�사용하는�것이�경제적이지�않은�물품

(수리비가�경제적�한계를�초과하는�물품),

그밖에�수리할�수�없는�물품

  • 출력물 : 재물조사 목록표
    ※ 물품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스티커 부착할 수 있음
       물품관리 > 물품결산및재물조사 > 재물조사관리 > 재물조사계획

>  재물조사계획 생성 탭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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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물조사�결과�조치

￭ 재물조정�
�•�재물조사�결과�같은�품명�상호�간에� �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

사무� 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관계�장부�또는�전산�서식에� �

현재�수량�및�가액으로�조정하여� �

정리하는�것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 제60조(재물조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정기재물조사)

 ① 착오 기재 정리
② 수량 차이 처리 

초과품 부족품

추가�등재�

또는�재물조정�

손‧망실�처리�
또는�재물조정� �

  ※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발견 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③ 상태조사 결과 처리 
  • 정비필요물품은 수리하여 활용
  • 불용물품은 소요조회 및 처분
    -  물품관리 > 물품결산및재물조사 > 재물조사관리 > 재물조사계획

> 재물조사결과 등록 탭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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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용결정

1.� 물품반납�및� 인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물품의 반납) 

① 반납시기 : 불용품이 발생한 때
② 물품반납 절차

   

물품사용자�또는�분임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반납�사유보고� :� 반납�및� 인수증 반납명령 반납처리

  • 물품운용관이 있는 학교는 물품운용관을 거쳐 제출

 

2.� 불용결정
 
 

∘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제14조(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의 처리 흐름도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소요조회 →� 불용품�처분

�사용부서�→
� � � 총괄부서

불용결정�
전�상태�
분류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탑재로�갈음

※�공문�시행�불필요

관리전환,�
폐기,� 해체,�
매각�등  

② 불용결정
  • 불용결정 물품 범위 :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불용결정권한 : 학교장
  • 구비서류 : 불용결정조서 
③ 불용결정 시 고려 사항
  • 불용결정기준 부합 여부 :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참고
  • 물품의 내용연수 경과 여부
    ※ 물품별 내용연수 : 조달청 고시(내용연수) 참고
  •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불용결정 가능
  •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 명시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금액 비교, 사용 빈도 및 관리상태, 고장 발생 빈도 등
  •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용결정 불가
    - 예외 :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④ 불용 신청 절차
  •  물품관리 > 물품처분및운용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불용신청관리

: 조회 조건 입력 → 불용신청가능목록 조회 → 불용신청정보 선택 →
  저장 → (물품 추가) → 기안문 작성

� 세부업무명

￭ � 불용�신청
�•�불용�신청� 작성�후� 업무관리로�

연계되면�기안문에�불용결정�신청

조서�및�결정통보서가�자동�생성됨

TipTipTipTipTip

￭ 경제적�수리한계�
�•�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

상관관계

�•�수리�후의�사용수명,�대체�시�물품�

취득가격�및�비용,� 수리� 부속품의� �
획득�가능성,�신개발�기종의�유무� �

및�유통�상황�고려

�•�경제적�수리한계금액�계산식� :

[(70/100)-{사용연수/(내용연수� �

� ×2)}]×취득가격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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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전환

1.� 관리전환�소요조회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① 소요조회 대상 :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② 소요조회 생략 가능한 경우
  •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소요조회 절차 
  • 대상기관 : 교육감 소속 기관
  • 방법 : 금액 구분 없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공문 발송 불요)
    ※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는 처분함 : ‘6. 불용품의 처분’ 참고
④ 소요조회 방법
  • 주는 기관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소요조회

등록 > 신규 > 소요조회등록정보 입력 → 소요조회 물품 선택 →   
기안서 작성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관리전환
인계승인(자체) > 관리전환승인요청 → 소요조회일, 번호 클릭 →   
소요조회 신청목록 선택 → 관리전환인계요청정보입력 → 저장 →  
관리전환승인요청내역 탭 → 관리전환승인요청정보 선택→ 기안서 작성

  • 받는 기관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소요조회

신청 > 조회 소요조회일 확인 → 조회 → 등록기관의 소요조회 일자
선택 → 소요조회등록정보 선택 → 소요조회 신청정보 입력 → 저장 
→ 소요조회신청내역 탭 → 소요조회등록기관 일자 선택 → 소요조회
신청내역 선택 → 신청내역 확인 → 기안서 작성

� 세부업무명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통합자료실�→�물품관리전환

� � http://goe.go.kr

�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law.go.kr/��ġ����/��������Ư��ȸ��Ұ���ǰ�������ʽ����Ģ
https://www.law.go.kr/����/��������ǰ�����������
http://goe.go.kr/edu/goods/selectGoodsList.do?menuId=290151210132703&programId=PGM_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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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전환�및� 양여

 

 

① 관리전환(유상) 또는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물품 확인(승인관계) 
② 인계기관과 인수기관 간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관 상호 간 미리 합의
③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되면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함
  ※ 관리전환은 유상 원칙이며, 양여는 공용 사용이 목적일 경우 무상양여 

가능함
④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 주는 기관
    -  물품관리 > 운용관리 > 관리전환인수 승인 → 조회 → 소요조회 

등록일자 선택 → 관리전환인수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 받는 기관
    -  물품관리 > 취득관리 > 물품취득대장정리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관리전환 물품 선택 → 대장정리 → 관리전환인계기관에서 입력한 
정보 확인 → 인계기관 확인 → 운용부서 등록 → 저장 → 기안서 작성

⑤ 소요조회를 생략한 관리전환
  • 주는 기관
    -  물품관리 > 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신규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관리전환 물품 선택 → 관리전환기관 등 입력 → 저장 → 
처분정보 선택 → 처분물품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 받는 기관
    -  물품관리 > 취득관리 > 물품취득대장정리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관리전환 물품 선택 → 대장정리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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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용품의�처분

1.� 불용품의�처분
 
 

∘ 공유재산법 제76조(물품의 매각),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매각 :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작성
  • 매각방법 : 일반입찰 원칙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함
      (※ 온비드 사용자 설명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흐름도, 물품 매각 공고문 등)

■� 수의계약이�가능한�경우

� �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처분총액이� 500만원�이하인�불용품

� � � � ※�단가와�총액�조건이�모두�충족해야�함

� � •� 2회�이상� 일반입찰로�매각되지�아니한�불용품(경매도�가능)�

  •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 계약대상자�또는�제3자로부터�견적서를�받아�예정가격을�정할�수�있는�경우

� � •� 취득단가가� 10만원�이하인�불용품

� �•� 감정비용이�예정가격을�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불용품

� �•� 감정평가법인등의�감정이�곤란한�불용품

  • 매각대금 처리방법 : 매입자 요구 시 영수증 발행(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 물품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 물품대금을 즉시 완납 시
  • 수령증 징구 및 물품 인도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물품매각운용

계약관리 → 신규 → 계약기본정보 입력 → 저장 → 계약물품추가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매각물품 선택 → 저장 → 징수예정정보  입력 
→ 저장 → 계약목록선택 → 결재완료 후 계약목록에서 대장정리

② 해체·폐기 : 불용품(해체·폐기)조서 작성
  • 불용품 폐기 처리 유형
    - 무상수거 이용 위탁
    -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 위탁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신규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폐기물품 선택 → 처분일 등 입력 
→ 저장 → 처분정보 선택 → 처분물품 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 세부업무명

￭�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아니면�매각할�수�없음

￭ 불용품매각처분조서�작성�예외
�•�매각대금이�매각에�소요되는�비용을�

보상하고�남음이�없는�경우

�•�매수인이�없는�경우

�•�매각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매각,�해체·폐기�등
�•�관련�조서는�시스템�작성�후�업무

관리로� 연계되어� 기안문에� 자동�

생성되어�탑재되는�경우�별지�작성을�

생략할�수�있음

￭ 낙찰자�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이상의�유효한�입찰이�있는

경우�최고가격으로�응찰한�자

￭ 저장매체�처리�
�•�컴퓨터�또는�자료�스캔�후� 저장�

기능이� 있는� 복사기� 등은� 매각� 시�

하드디스크�저장자료�완전�삭제�

� � � (완전파괴,� 소자장비이용�삭제,

완전포맷� 3회�등)

�� �-�저장매체�처리장비�이용�안내

���-�저장매체�자료삭제�신청서�

�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 >� 사이버
안전센터� >� 자료실14번� >� 저장매체

(하드디스크)�처리장비�이용�안내

�•�사용기관,�부서,�사용자�등�인식표시�제거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ǰ��������
http://www.onbid.co.kr
https://www.onbid.co.kr/op/cma/gnrdatamn/userManual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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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용품의�처분  

   
 

③ 조달청 무상양여
  • 대상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절차 : 무상양여할 물품 선정(관리전환 소요조회 이행 여부 확인)

→ 지방조달청 통보(※ 조달청 무상양여 요청 기안 참고)
→ 재활용센터 물품 인도 및 인수증 징구   

  •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운영(www.korecycle.or.kr) 
    - 연락처 : 인천지방조달청 ☎ 070-4056-7735~7

정부물품재활용(주) ☎ 032-888-7282 
    -  물품관리 > 물품운용및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신규 → 조회조건 확인 → 조회 → 양여 물품 선택 → 처분일 등 
입력 → 저장 → 처분정보 선택 → 처분물품목록 선택 → 기안서 작성

 
④ 일반 양여
  • 대상 기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는 기관
  • 대상 불용품 : 「공유재산법」 제78조 1항에서 정한 불용품 
  • 일반 양여 시 유의 사항
    - 법령의 근거가 명백히 있어야 함
    - 관리전환 소요조회 및 매각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양여 대상 기관 여부 등 확인(법인허가서 등 확인)
    - 사용 목적 확인(판매 등 영리 목적 사용 불가)

불용품 처분 흐름도

불용품의 발생보고

반납 및 수입

물품의 상태분류

활용 가능품 활용 불가능품

불용결정 불용결정

관리전환소요조회

소요조회(유) 소요조회(무) 처   분

관리전환 양 여 매  각 해  체 폐  기

관리전환합의서 작성 예정가격 결정 해체조서 작성 폐기조서 작성

입찰․경매 등

가용품 불용품

매각계약서 작성

매각처분조서 작성 폐  기

매각대금 징수

물품 인계인수

물품 인도 및 수령증 징구

관계장표 정리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korecycle.or.kr
https://www.law.go.kr/����/��������ǰ�����������
https://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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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용차량�취득·운용

1.� 공용차량�취득

￭ 임시차량�정수배정
�•� 6개월�이상� 5년�미만의�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

협력�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

차량이�필요한�경우�기한을�정하여� �

임시차량의�정수를�배정함

� �※�절차는�일반�정수배정과�동일

￭ 차량의�차종,�차형,�배정대상,�기준
정수�및�차량�관리․운행�기준

�•�공용차량�관리�규칙� [별표1]�

￭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별� 용도�
자동차로�경유자동차의�사용�제한)에�

따라� 2024.� 1.� 1.부터�어린이통학

버스�경유자동차�신규�등록�제한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부터 제13조(차량정수의 감축)

 
 

① 공용차량의 취득
  • 사전에 정수 배정 후 취득 
  • 조직의 기능, 업무량, 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
  • 취득 방법 : 구입, 관리전환, 기증 등
② 공용차량의 신규 취득 절차 

관련�부서

사전협의
→�

차량�정수

배정신청
→� 정수배정 →� 차량�취득

  • 관련부서 협의 내용 : 차량 구입·유지 소요예산, 운전원 확보 방안 등 
  •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 제출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차량 정수배정 : 교육장 → 유·초·중·고·특수학교
③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은 후 취득
④ 차량 취득 K-에듀파인 절차
  • 학교회계 구입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검수자산정리대상

목록 > 대장반영 > 물품취득대장정리목록 > 대장정리 > 물품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  → 저장 → 결재요청

  • 관리전환
    -  (소요조회 인수승인)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

취득관리 > 물품취득대장정리목록 > 대장정리 > 물품기본정보 확인 
및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  → 저장 → 결재요청

  • 기증
    -  학교회계 > 발전기금 > 접수관리 > 기금접수관리 > 접수등록 > 

정보입력(소모품 체크 해제)  → 저장 → 결재요청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물품취득관리 > 물품취득대

장정리목록대장정리 > 물품기본정보 확인 입력 운용부서, 수량 등록 
→ 저장 → 결재요청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ǿ��Ǵ��ȯ�氳��������Ư����
https://www.law.go.kr/����/�������ǿ��Ǵ��ȯ�氳��������Ư����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www.law.go.kr/��ġ����/��������Ư��ȸ��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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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의� 등록(말소)� 및� �

� � � 교체

￭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신규,�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은�지역별�차량등록사업소의�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식을�

다운받아�사용�또는�직접�문의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차량 교체승인),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11조(변경등록)부터 제13조(말소등록)

 

① 차량의 등록 및 말소
  •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유·초·중·고·특수학교 → 관할 시·군·구청 등
  •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이용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② 차량 등록 또는 말소 등록 보고
  • 보고서 제출 : 20일 이내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등록 :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③ 차량 교체 승인
  • 신규 차량으로 교체 시 승인 필요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차량 교체승인 신청서’ 서식
  • 차량 교체가 가능한 경우 
    -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 사고 파손으로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 확인 필요)
    - 최단운행연한(9년)의 3분의 2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소형 및 중형: 12만 ㎞, 

대형: 해당 없음)의 3분의 2 초과한 경우
    -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시가 

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자의 검사 
확인 필요)

    - 정부시책으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절차 : 차량교체승인신청서, 차량교체설명서, 증명서류 제출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관련근거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www.law.go.kr/����/�ڵ���������
http://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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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의�운행관리

￭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
� � (도로교통법)

�•�모든�어린이�통학차량�신고�의무

�•�탑승한�모든�어린이�안전띠�착용�

확인�의무

�•�보호자�탑승�의무�강화

�•�안전교육�의무규정�강화

�•�법규위반·사고발생�정보�제공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7조(차량의 집중 관리),

제18조(차량의 사용), 제29조(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차량의 관리 : 차량관리 주관부서 지정
② 차량의 사용
  • 차량 배차 신청을 받아 사용(긴급 필요 시 구술 신청하고 사후 신청서 제출, 

다만, 비상상황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전용, 학생통학용 등 일상적인 
운행의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 가능)

  • 사적 사용과 업무수행 외 사용 금지
    ※ 어린이통학버스신고 : 관할 경찰서로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송부
조달청�공공기관�공용차량�유류�공동구매�서비스
�•�유류구매�전용카드로�조달청과�계약된�주유소�이용(할인요금�적용)
�•� 절차� :� 나라장터로그인[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수요기관업무� >� 유류

공동구매� >� 카드관리� >� 카드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유류공동구매카드� 발급� →� 제휴주유소� 이용� →� 월� 2회� 카드� 대금�
청구(전용�계좌�자동이체),� 조달수수료�반기별�고지서�청구

③ 차량의 기록·유지
  • 공용차량 관리대장, 유류 수불대장, 차량 정비대장, 차량 운행일지
    (단, 전산입력 처리 시 기록·유지를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 안전운행기록 작성 및 분기별 교육지원청 보고 

또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에 전산 입력 제출 
④ 공용차량 관리운영 실태조사 : 연 1회

4.� 운전원�관리

  

￭ 운전원�근무�수칙
￭�운전원�여비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

운행�시�여비�부지급

�•�그�외�출장�시

� � � -�관내� :�4시간�미만�부지급,

� � � � � � � � � � � 4시간�이상�1만�원�이하

지급�가능

� � � -�관외�:�일비(1만�원�이하�지급�가능),

� � � � � � � � � � �숙박비(실비),�식비(정액)

￭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운영자,� 운전원,�
동승보호자)�등에�대한�안전교육

�•�신규�안전교육

�•�정규�안전교육� :� 2년마다�정기적으로�

실시�

TipTipTipTipTip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운전원의 의무)부터 제24조(안전교육)

 

① 운전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차량 정기점검·정비 및 안전 운행 
② 금지사항
  • 근무 중 음주 행위,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
  • 대리운전, 제동장치나 비상조치 미조치 후 차량 이탈 행위
  • 공용차 사적 운행, 배차지역 이외 지역 운행 행위, 관계규정 위반 행위
③ 차량운행 중 사고 시 선 안전조치 후 담당 공무원 보고 후 지시에 따름
④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함
⑤ 운전원 안전교육
  • 연 1회 이상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준법정신 교육(자체 또는 위탁)을 

실시하여야 함

�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www.law.go.kr/��ġ����/��������Ư��ȸ��Ұ���������������Ģ
https://www.law.go.kr/����/���α����
https://schoolbus.ssif.or.kr
http://www.law.go.kr/����/���α����
http://www.law.go.kr/��ġ����/��������Ư��ȸ��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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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편�공유재산관리

업 무 명  공유재산관리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 부동산등기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보험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업무개요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취득, 처분, 사용허가 등의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공유재산의 관리

 2. 공유재산의 취득 

 3. 공유재산의 처분 - 서식 현행화

 4.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 제목 변경
- 4. 우선 사용허가 방법 및 절차 내용 추가

 5. 공유재산의 일시사용 허가

 6. 관사관리

 7. 교육시설공제

참고자료
(편람, 매뉴얼, 

지침)

 ◦ 재산관리 업무 길라잡이(e-DASAN현장지원-자료마당: 매뉴얼/행정/공유재산관리일반)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2022.)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재산관리) 사용자지침서(교육부, 2023.)
 ◦ K-에듀파인 재산관리 증감사유 매뉴얼(교육부, 2020.)
 ◦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재산관리) 시스템 교육자료(교육부, 2023.)
 ◦ 온비드 전자계약 매뉴얼(온비드, 2018.)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재난정보 시스템(https://edis.koies.or.kr)

http://www.law.go.kr/������Ģ/������ġ��ü ������� �����
https://edis.ko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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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재산의�관리� � � � � � �

1.� 공유재산의�종류
  

 ∘ 공유재산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종�류 의� � � � � 미 특� �징

행정

재산

• 해당�지방자치단체(학교,�교육기관�등)가�사무 ‧사업용
또는�공무원의�거주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

결정된�재산과�사용을�목적으로�건설�중인�재산

•�학교,�교육기관에서�교육�용도로�직접�사용하는�것은

모두�행정재산(공용)임

사용�허가�및

부분용도폐지�가능

일반

재산
•�행정재산�외의�모든�공유재산

매각,�철거,�대부,�

양여�등�가능

2.� 공유재산의�사용�허가�

및� 대부
구� � 분 사용�허가 대� � 부

대상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법적지위 행정행위(처분) 사법상�계약(이행청구)

계약방법 일반입찰(단,� 예외�지명경쟁·제한경쟁·수의계약)

허가기간 5년�이내(갱신�가능)

사�용� 료 연간,� 1일,� 시간,� 횟수

산출기초 면적(점유+공유)×재산가격(공시지가,�주택가격)×요율

사용료납부
사용�전�선납�원칙,�매년�고지,� 연� 100만원�초과�시�분할납부�

가능(단,�이자�징수)

3.� 공유재산의�위임사무

및�재산의�결산

TipTipTipTipTip

￭ 행정재산의�용도변경·용도폐지
�•�금액에�관계없이�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분임재산관리관 : 학교장
② 학교장 위임사무
  •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 및 사용 허가 또는 대부
  • 대장가격 3억 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처분  
  • 132㎡ 이하의 교실(특별교실과 관리실을 포함)의 구조변경
③ 분임재산관리관의 사무인계·인수 : 공유재산 현황, 목록, 주요 현안사항 인계·인수
   ※ 제2편 행정업무관리 → 5. 업무 인계·인수 → 1. 학교장 인계·인수 참고
④ 재산 결산 : 매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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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의�취득

공유재산의�취득에는�건물의�신축,� 증축,� 공작물�설치,� 토지수용,� 교환,� 기부채납,� 매입�등의� 종류가�있으며,�

건물의�신축�시� 관할청과�사전�협의� 후� 건축계획�수립

1.� 건축계획� 및� 건축통보� �

� � � 요청

      

TipTipTipTipTip

￭ 시설과� 사전협의� 후,� 공사계약에�
들어가야�함

￭ 시설공사계약�절차는� 「제13편�계약」�
참고

￭ 착공�신고�이전에�건축�설계가�
완료되어야�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건축등의 승인신청)

 

학교
�①�건축계획수립(예산,� 시설물�이용�계획�등)
� ②� 시설과�사전�협의(공문�또는�구두�협의)
�③�건축물축조승인�신청서�및�승인서� 제출


교육청 �④�축조승인(관할�소방서�협의)



학교

�⑤�건축물�착공�신고
� � � •�출처� :� 유·초·중·고·특수학교�→�교육장
� � � •�붙임서류
� � � � � -�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 � � � -� 각종�설계도서(평면도,�입면도,� 배치도�등)
� � � � � -� 기존�건축물대장


교육청 �⑥�건축행위�통보�→�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학교
(교육청) �주요�공정에�대한�사진촬영�및�공사감독

2.� 공사�완료�신고�및

� � � 건축물대장�등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준공검사등) ∘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학교

�①�공사완료신고�

� � � •�시기� :� 공사완료�후� 7일�이내�→�교육시설과

� � � •�붙임서류

� � � � � -� 학교시설준공신고서�

� � � � � -�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교육청

�②�사용승인�→�학교�

� ③�건축물대장�등재�신청�→�지방자치단체

�④�건축물�등재�통보�→�학교�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б��ü����������
http://www.law.go.kr/����/�б��ü���������������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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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촉탁�및� 재산대장

정리
�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증감�이동보고
�• 재산관리� 〉� 재산신청� 〉�

재산취득� 및� 처분신청� →� 취득

신청� 후� 행추가� 해당내역� 등록�
후�→�자체�승인�신청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학교

�①�등기촉탁�신청

� � •�붙임서류

� � � � -�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 � � � -� 건축물대장

� �•�유·초·중·고·특수학교�→�교육장�직인�날인

� �
교육청

�②�등기촉탁�신청�→� 관할�등기소

�③�등기완료�결과�통보�→� 학교�→�대장�정리

4.� 가설건축물�건축�및�

� � � 축조승인�신청

TipTipTipTipTip

￭ 가설건축물�축조승인�대상
�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은� 그�

용도가�임시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숙소임(단,�건축물의�옥상에�

축조하는�것은�제외)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학교

�①�가설건축물�계획수립(시설과�사전�협의)

� �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운용�및� 건축�관계�법령에�따라�컨테이너�

건축물은� 단순� 물품(비소모품)이� 아니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반드시�이행

�②�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 � •� 배치도,�평면도�포함

� �

교육청

�③�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교부

� � � •�존치�기간은� 3년�이내

� �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기재�관리

� � � •�물품�보관�창고만�관리하고�그�외�시설�철거

� � � � � � (전기,� 수도,� 가스�등�새로운�간선�공급시설�제한)

� �

학교

�④�한국교육시설안전원�가입(재산손실�보존�조치)

� ⑤�존치�기간�만료�시�존치연장�신청

� � � � (존치�기간�만료� 7일� 전까지�교육청�신고)

�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
교육청

�⑥�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교부

� � � � (가설건축물�관리대장�기재�관리)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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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의�처분       

공유재산의�처분에는�건물·공작물의�철거�및�멸실,�매각,�교환,�양여�등이�있으며,�행정재산은�용도�폐지한�후�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철거�가능

1.� 건물�용도폐지�및�

� � � 철거�신청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행정

재산의 용도폐지・용도변경)

①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 신청서 제출  
  • 붙임서류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행정재산 철거 처분계획서
    - 건물배치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대장 사본 등
  • 제출처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② 교육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③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④ 철거 및 용도폐지 승인 통보 : 교육장 → 학교장
 

2.� 공작물�용도폐지�및

� � � 처분

TipTipTipTipTip

￭ 용도폐지란�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 �
전환하는�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

심의�대상임� � � � � � �

￭ 용도변경이란�일반재산을�행정재산� �
으로�전환하거나,�행정재산을�다른� �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로� 공유� �

재산심의회�심의�대상임

예)�공용재산�→�공공용재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
∘ 공유재산법 제9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① 물품 전환 불가
  • 대장가격 3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용도폐지 및 처분 심의 후 처분
  • 대장가격 3억원 이하 :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용도폐지만 심의 후 처분
② 물품 전환 가능 : 공유재산심의회 없이 물품 전환 후 처분
③ 공작물 처분 절차(흐름도)
  • 물품 전환 불가 : 심의 통과 →  용도폐지 → 매각, 교환, 양여, 철거 등
  • 물품 전환 가능 :  용도폐지 → 물품 상호전환 
                    ※ 상호전환 후 물품 처분 절차를 따름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www.law.go.kr/��ġ����/��������Ư��ȸ��Ұ��������������ʽ����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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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물�해체�허가(신고)

� � �및�용도변경�결과�보고

TipTipTipTipTip

￭ 해체� :� 건축물을�건축·대수선·리모델링
하거나�멸실시키기�위하여�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
하여�제거하는�것�

￭ 멸실� :�건축물이�해체,�노후화�및�
재해�등으로�효용�및�형체를�완전히�
상실한�상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신고서) 제출 : 학교장 → 관할시‧군‧구청장
  •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해체와 동시에 건물 착공하는 경우 해체 허가(신고)와 착공신고 병행 가능
    ※ 해체 대상은 일반재산이 된 상태에서만 해체 가능
  • 건축물 해체 허가 승인 후 해체 가능
    ※ 건축물 해체 허가와 신고 대상 구분
② 건축물(해체·멸실 완료 신고서) 제출 : 허가권자(완료 후 30일 이내)
③ 건축물 해체 및 용도 변경 결과 보고 : 학교장 → 교육장
  • 용도 변경의 경우 교육청에서 용도 변경 승인받은 경우만 보고

4.� 등기촉탁의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제출
  • 학교장 → 관할시‧군‧구청장(건축과)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작성 시 등기촉탁 희망 여부란에 희망함으로 기재하면

관할시·군·구청장이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단, 등기수입증지는 별도 구매) 
  • 업무담당자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을 확인

5.� 행․재정정보시스템
� � � (K-에듀파인)� 정리 ① 행‧재정정보시스템( ) 정리

용도폐지

(일반재산�등록)

[화면위치]�통합자산관리�>�재산관리�>�재산신청�>�재산취득및처분신청�

[화면내부]�상세�업무�절차�업무처리흐름(첨부파일170-2)�참고(19쪽)

재산대장정리

(공작물의�경우)

[화면위치]�통합자산관리�>�재산관리�>�재산대장관리�>�재산대장관리

[화면내부]�상세�업무�절차�업무처리흐름(첨부파일170-2)�참고(87쪽)

②  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 통합자산관리 > 재산관리 > 재산결산 > 사용기관결산보고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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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재산의�사용허가�및� 대부

� � � � � �
행정재산은� 「사용허가」,�일반재산은� 「대부」에�해당함

1.� 사용허가�계획�수립

TipTipTipTipTip

￭ 사용허가는�행정재산을�다른�지방
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 해주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행정처분에�해당

￭ 대부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로� 일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임대�해주는�것�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사용허가기간 : 5년 이내 
  • 사용허가 기간 갱신 :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신청
② 사용허가방법 : 일반입찰(원칙) 
  • 법 제2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2.� 사용료�산출� � � � �

� � � � � � �

TipTipTipTipTip

￭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시� 대부
계약자가�전기,�수도�등�공공요금에�
대해�납부하도록�명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및�대부�시
공공요금�부과에�관한�사항�알림
[재무담당관-7583(2020.� 3.� 5.)]
참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대부료의 요율),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3]

① 재산평정가격 산출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 재산평정가격 = 건물가액+토지가액
  • 옥상 : 재산평정가격 = 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 
② 예정가격작성
  • 예정가격 = 재산평정가격×(50/1000)(※ 조례에 따른 요율 적용)
  • 붙임조서 : 대부료산정조서, 예정가격조서

3.� 사용허가자�선정

￭ 우선�사용허가�대상� :�일반입찰
실시�전�사전�공고�실시
�•학교(기관)�홈페이지에�사용허가
� � �계획�사전공고

TipTipTipTipTip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일반입찰의 경우[온비드(자산처분시스템)]
  • 우선 사용허가 대상 면적 여부 검토(개별법령 숙지) → 예정가격 작성 

→ 입찰 세부 준수사항 확인 후 입찰공고문 작성(입찰공고문, 사용허가조건)
→ 공고 등록 → 입찰 집행 → 낙찰자 결정 → 낙찰자통지

    ※ 사용허가 입찰 흐름도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흐름도
② 수의계약의 경우
  • 우선 사용허가 대상 면적 여부 검토(개별법령 숙지) →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 통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
https://www.law.go.kr/������Ģ/������ġ��ü�����������
https://www.law.go.kr/������Ģ/������ġ��ü������ڷ��ϴ°����ѹ����������6����2�װ�������ǰ�������������13��,��26��,��78������������ó����ġ�����������Ѱ��
https://www.law.go.kr/������Ģ/������ġ��ü������ڷ��ϴ°����ѹ����������6����2�װ�������ǰ�������������13��,��26��,��78������������ó����ġ�����������Ѱ��
http://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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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사용허가

TipTipTipTipTip

￭ 조례�미반영�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의3에�
따른�북한�이탈�주민은�15㎡�초과
하는�경우�적용함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6조(우선 사용허가),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면적기준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15㎡ 이하인 경우만 적용함

 

대상

순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65세�이상�노인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등�예유에�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

1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장애�정도가�심하지�

않은�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경로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이�2명�

이상인�자

부양가족이�

2명�이상인�자

3 미과세대상�장애인
일반�65세�이상�

노인

부양가족이�

1명인�자

부양가족이�

1명인�자

�※�표에서�“미과세대상자”란�개인균등할�주민세를�제외한�국세�및�지방세의�납부�및�과세실적이�

� � � �없는�사람을�말함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적용사항� 알림�
[재무담당관-25290(2019.� 8.� 5.)]

  • 15㎡ 초과하는 경우 위 표의 관련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사전공고를 통하여 사용허가 가능

② 방법 및 절차

사전공고

(기관�홈페이지,�

교육청)

→
신청서�

접수
→ (단독)�수의�가능

↘

→ 온비드�

공고
→

(경합)�지명�경쟁

(추첨제�불가)

→
동순위�대상자�

간�최고가�

낙찰자�선정일반�입찰�또는�

제한�경쟁

  • 계획에 명시할 내용 : 예정 장소의 공간 면적, 대상(매점, 자동판매기) 및 
규모, 허가기간, 신청서 서식, 제출기간, 접수처, 선정기준, 계약방법, 기타 
사용허가 관련 필요사항 등

  • 사전공고방법 :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 기관은 우선 사용허가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지 관리 감독
     →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 취소

TipTipTipTipTip

￭ 우선�사용허가�유의사항
�•�원칙� :�일반입찰
�•�예외�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
�※�공유재산(매점�및�자동판매기)
우선�사용허가�유의사항�알림
[재무담당관-35314(2023.�12.�29.)]

� � � �참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Ż�ֹ��Ǻ�ȣ���������������ѹ���
https://www.law.go.kr/����/������Ż�ֹ��Ǻ�ȣ���������������ѹ���
https://www.law.go.kr/����/��������ǰ������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û�����ü����Ǹ������ڵ��Ǹű���������㰡����������
http://www.law.go.kr/��ġ����/������û�����ü����Ǹ������ڵ��Ǹű���������㰡����������
http://www.law.go.kr/��ġ����/������û�����ü����Ǹ������ڵ��Ǹű���������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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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허가서�작성� � �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사용허가)

①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작성
  • 첨부서류 : 허가조건, 응낙서, 손해보험증서(계약자-매점운영자, 피보험자-학교)

6.� 사용료․대부료�징수�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등)

① 사용료 징수‧수납
  • 학교회계에 사용료 수입 조치 후 재산의 유지관리 및 학생복지비로 사용하며,

부가가치세(10%)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토록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 

  •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사용·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함
단,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함
(사용료는 실제 사용 시작일 전까지 납부 완료)

  • 1년을 초과한 사용허가 시 사용료는 매년 납입고지 처리함
  • 사용료 분할납부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매월 공시)
    ‣ 전국은행연합회(http://kfb.or.kr) →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적용
② 사용기한 내 사용료 연체 시 연체 대금 징수
  • 연체 대금의 고지 :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고지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 하되,

그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함 
연체기간 연체요율

1개월�미만 연�7%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8%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9%

6개월�이상인�경우 연� 10%

  ※ 단,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함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
http://www.law.go.kr/����/��������ǰ�����������
http://www.law.go.kr/��ġ����/��������Ư��ȸ��Ұ���������������
http://www.hometax.go.kr/
https://www.kfb.or.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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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사용료·대부료�감경�대상
�•�해당지역특산품�또는�해당생산� �
제품�등을�생산·전시�및�판매
하는�경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자치단체�귀책�사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사용료·대부료의�감면율�및�해당
하는�경우
�•� 100분의� 30,� 100분의� 50
�•� 100분의� 100(전액�면제)
�•�감면에�해당하는�경우의�요약

TipTipTipTipTip

  

∘ 공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와 대부료의 구분과 대상

사용료 대부료

면제

대상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재산에�대하여�기부자,�그�

상속인,�그�밖의�포괄승계인에게�사용

허가하는�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경우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로서�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

감면

가능

대상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부료의�전부�또는�일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점유하는�경우

감경

가능

대상

�대통령령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한�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일정�기간�사용하지�못하였을�때

�일부�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

지변이나�그�밖의�재난으로�그�재산을�

일정�기간�사용하지�못하였을�때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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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재정시스템
� � � (K-에듀파인)정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①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기록 및 보존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통합자산관리 > 재산관리 > 재산신청 > 사용허가및대부

8.� 사용료․대부료�조정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제34조(대부료의 조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감액 범위의 조정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초과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함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ʽ����Ģ
http://www.law.go.kr/��ġ����/��������Ư��ȸ��Ұ��������������ʽ����Ģ
https://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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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재산의�일시사용�허가

1.� 사용허가(담당부서)

￭ 시설�개방�관련�유의사항
�•� 개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철저�
및�보안대책�강구

�•�시설�사용�관리�감독�철저�
�•� 특정인(단체)에게�장기간�사용허가�
시�민원�사전�예방

�•�학교�내에�외부�일반인�주차장으로�
사용허가� 시� 관련� 민원� 제기�
등의�우려가�있으므로�개방�여부�
신중히�판단�

�•� 학교시설을� 사용한� 사설학원의�
교습행위�엄금

�•�사용료는�사용자가�학교회계�계좌로�
직접�입금토록�안내

�•�별표에�정한�사용료�외에�별도의�
경비�징수�금지

TipTipTipTipTip

￭ 장기사용�희망자가�다수일�경우�
처리�사항

�•� 학교시설�사용료는�단가가�동일
하여�공개경쟁�입찰은�불가

�•� 장기�사용일�경우�및� 1인�또는�
1개�단체가�독점하여�계속�사용
하는�경우,�학교�홈페이지에�공고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조치

�•�각종�단체에게�장기�사용허가�시�
불특정�지역주민들이�학교시설을�
사용할�수�없게�되는�점을�감안
하여�사용시간을�준수하도록�지도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21조(사용허가)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신청자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작성(무상허가의 경우에도 작성)
② 사용허가 검토 : 학교 보건위생 및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여부 결정
  • 사용허가 시 검토사항

 

교육활동
연간�학습계획에�의한�학습활동,�운동부�훈련�및�방과후�교육활동에�

지장을�주는지�여부

시설관리
공사�등의�안전사고�우려,�보안상�어려움이�있는�경우�및�개방�시�

소음에�따른�지역주민�민원�발생�여부

재산관리�및�

기타
기타�재산관리�및�학교�교육에�지장을�주는지�여부

③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내�용

전액

면제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또는�경기도교육청�산하�교육기관(교육

행정기관을�포함한다)이�직접�행정목적이나�행사에�사용하기�위하여�

신청하는�경우

�•�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

관리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100분의� �

50�감액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단체�

경기�및�행사를�위한�경우

�•� 「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단체�경기�및�행사를�위한�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위한�경우

�•�읍·면지역의�학교

�•�생활체육�활동을�위하여�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이상�

장기간�허가받아�사용하는�경우

100분의�

30�감액

�•� 그� 밖에�공공목적�수행�등�재산관리관이�사용료의�감액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④ 장기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무작위 추첨 및
윤번제 등)에 따라 결정하되 여러 단체가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함

⑤ 학교복합화 시설 사용허가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나 직영운영 방식으로 개방할 경우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개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위탁)허가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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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료�징수

￭ 부가가치세�면세
� •�국공립학교�운동장,�교실�등을�

일반인에게�사용허가하는�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

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질의에�대한�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306(2007.� 4.� 25.)�참고]

TipTipTipTipTip

￭� 사용료� 감면기준은� 대상에� 따라�
전액면제,� 100분의� 50감액,� 100분의�

30감액이� 있으며,� 감면대상이� 중복

될�경우에는�하나만�적용하고,�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해당�감면율에�따름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

① 사용료 징수·수납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 정리
② 사용료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수입 조치
③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

비�고(단위�:�원)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가동시�20%�가산

특별교실,� 시청각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가동시�20%�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가동시�20%�가산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준용

기타
이�표에서�정하지�아니한�시설에�대해서는�위�유사시설�및�주변지역
시설의�사용료�등을�고려하여�재산관리관이�정하여�징수할�수�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

비�고(단위�:�원)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가동시�20%�가산

특별교실,� 시청각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가동시�20%�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가동시�20%�가산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준용

기타
이�표에서�정하지�아니한�시설에�대해서는�위�유사시설�및�주변지역
시설의�사용료�등을�고려하여�재산관리관이�정하여�징수할�수�있음

④ 사용료의 반환 기준(조례 제22조 제7항)
구분 반환이�가능한�경우 반환금액

제1호

사용허가를�받은�다음�사용�시작�전날까지
미리�그�사용을�취소�또는�연기한�경우

총�사용료의� 10%�공제�후�
반환

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경우

이용일수에�해당하는�금액과�
총�사용료의� 10%�공제�후�

반환

제2호
천재지변�등의�사유로�시설�이용이�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전액�반환

제3호
시설의�유지관리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없는�경우

사용기간에�해당되는
사용료�전액�반환

제4호 과오납의�경우 해당�금액�전액을�반환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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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사관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인� 교육감,� 부교육감,�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포함)과�그�부대시설인�관사를�규정에�맞게�관리하는�것

1.� 관사�사용허가�및�관리

  

TipTipTipTipTip

￭ 재산�보호�조치
�•�한국교육시설안전원�가입

�•�미가입�시�사용자가�화재보험�가입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관사관리)

① 관사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음 
② 허가받은 자는 관사 입주 신고서 및 서약서 작성
  • 입주 5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
③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사 관리대장 비치·정리

2.� 관사운영비�및�사용료

TipTipTipTipTip

￭ 관사의�구분
�•�1급�관사� :�교육감�관사

�•�2급�관사�:�부교육감�및�이에�준하는�

관사,�교육장�관사

�•�3급�관사�:�1급�및�2급�이외의�관사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제52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운영비 : 사용자 부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 가능
구분 예산에서�지출할�수�있는�항목

1·2·3급�
관사

�•�건물의�신·개축�및�증축비,�공작물�및�구축물�시설비,�보일러·에어컨�등
대규모�기계기구�설치비,�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등의
기본시설비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등의�재산�유지관리비
�•�기본�비품(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가스레인지)
�•�인터넷�통신�요금

1·2급�
관사

�•�보일러�운영비
�•�응접세트,�커튼�등�기본�장식물의�구입�및�유지관리에�따른�경비
�•�전화요금

1급�관사
�•�전기요금,�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인�경우의�공동관리비

② 사용료 
  • 사용료 산정 :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 
  • 납부일 : 매월 급여 지급일 다음 날까지
  • 전액 면제 대상
    - 사용 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ʽ����Ģ
http://www.law.go.kr/��ġ����/��������Ư��ȸ��Ұ���������������
http://www.law.go.kr/��ġ����/��������Ư��ȸ��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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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계인수�및�변상책임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3조(비품의 관리),
제54조(인계인수 등), 제55조(변상조치)

 
① 비품 관리 : 관사용 비품대장 별도 비치·정리
② 인계인수
  • 사용허가의 취소 후 지정기일까지 관사 인도
  • 운영비 정산 : 사용한 날까지
③ 변상책임
  •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관사용 시설·장비 및 

물품을 망실·훼손한 경우 사용자 변상책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Ư��ȸ��Ұ���������������
http://www.law.go.kr/��ġ����/��������Ư��ȸ��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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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시설공제

교육시설공제�가입�시에는�학교�건물,�물품,�부속물�대상�목록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정확히�실사하여�가입

1.�교육시설공제�개요

TipTipTipTipTip

￭ 도서관�도서류�가입
�•�가입방식� :�물품으로�가입

�•�가입방법� :�도서관리대장과�도서에�

구입금액이�표기된�도서�전체를�

1식으로�가입

�•�추가가입� :� 100만원�이상으로

묶어서�가입�가능(필요시)

�•�예외� :�고서,�문화재류,�가입금액이

도서에�표기되어�있지�않은�경우�

제외

￭�교육시설공제�회비는�교육청에서
� �일괄�납부

TipTipTipTipTip

∘ 화재보험법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목적 :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각급학교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함

② 대상
  • 건물 :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 물품 :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교구‧설비,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취득금액이 있는 미술품 가입 가능), 편의상 100만원 
미만의 경우 같은 품목을 묶어서 1식으로 가입 권장

  • 부속물 : 학교 소유‧사용‧관리하는 옹벽, 석축, 배수로, 우천로, 관중석, 포장,
관람석(차양막), 급수대, 조회대, 국기게양대(옥외), 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③ 보상책임기간 : 1월 1일 00시~12월 31일 24시까지(1년간)
④ 보상범위 : 화재(벼락)‧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지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신체 손해
⑤ 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공제가입 : 교육시설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재난·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법률적 손해배상 보장
⑥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승강기 사고 및 교직원 자동차
   손해 등으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ȭ����������غ�������谡�Կ����ѹ���
https://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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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시설공제�가입

￭ 2024년도�교육시설공제가입�교육
자료

￭ 안전원에�알려야�하는�경우
�•�공제대상물에�재난�발생�시

�•� 공제대상건물의� 구조,� 용도� 및� �

증‧개축의�변동�발생�시
�•�소유권�변동�시

�•� 공제대상물을�다른�보험(공제)에�

중복�가입�시

TipTipTipTipTip

① 정기가입 : 매년 11월경
② 건물현황 실사조사 및 내‧외부 시설물 조사
  •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한 연면적 산출
  • 물품 : 물품관리대장을 통한 가입목록 산출
   ※ 누락된 물품 대장 등재 철저
  • 부속물 : 공작물관리대장을 통한 가입목록 산출
   ※ 누락된 부속물(공작물) 재산대장 등재 철저
③ 건물 가입 시 자동담보 되는 분야
  • 기본교구 : 칠판, 게시판, 교탁, 학생 및 교직원 책걸상, 실험대, 사물함,

신발장, 청소도구함 등
  • 기본설비 : 전기통신·기계·소방분야(천장형냉난방기 포함) 등
  • 기본부속물 : 교문(정문 및 후문), 담장(학교 부지 경계용), 간판, 차양 등
④ 교육시설공제 가입신청
  • 작성방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온라인 공제가입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 붙임 : 공제대상 건물, 물품, 부속물 내역표
  • 제출처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직속기관 → 교육감
  ※ 사립학교는 법인 명의로 자체 별도 가입 / 신설학교는 추가가입(상시) 활용

3.�교육시설�재난�발생�시�

 TipTipTipTipTip

￭ 교육시설공제 보상 대상으로 피해 
복구가 시급할 경우에는 안전원과 
사전협의 절차 후에 선복구 시행 
가능

TipTipTipTipTip

￭ 교육시설 재난정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① 공제급여 신청대상
  • 공제에 가입한 건물, 부속물, 물품이 화재‧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

‧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지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입은 
피해의 재난복구비

  • 공제에 가입한 교육시설의 화재‧폭발‧붕괴 및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
‧해일‧대설‧한파‧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손해 배상금

  • 교육시설 훼손‧결함,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승강기 사고 및 교직원 자동차 
손해 등으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② 공제급여(재난복구비) 지급 신청서 제출
  • 붙임 : 재난상황조서, 가입내역,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건물평면도,

건축물관리대장, 복구비 산출내역(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재난사진대장, 통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 

  • 신청 방법
    - 유·초·중·고·특수학교 → 교육장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직속기관 → 교육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공제 가입한 사립학교는 법인 명의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직접 신청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school0.edufa.or.kr:8443/uat/uia/login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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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추가가입�및

환급�신청�

￭ �임대형�민자사업(BTL)�학교의�경우
별도�보험�가입�여부�확인하여�누락�

및�중복�가입�유의

TipTipTipTipTip

 
① 추가가입 : 연중 상시
② 추가가입 대상
  • 건물 : 연도 중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에 따른 면적 증가 시(누락 포함)
  • 물품 : 연도 중 교구, 집기 비품 등 추가 취득 시
  • 부속물 : 연도 중 부속물(공작물) 신축 시
③ 환급 신청
  • 공제가입 후 연도 중 멸실 또는 폐기의 경우
  • 공문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환급신청 내역 작성 제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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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편�학교시설관리

업 무 명  학교시설관리

관련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시설법]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칭 : 잔류성물질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약칭 : 승강기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학교안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약칭 : 어린이놀이시설법]
 ◦ 환경보건법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업무개요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학교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 복구, 개량활동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학교시설 기본관리  - 명칭변경(1. 학교시설 유지점검 → 1. 학교시설 기본관리)
 - 내용통합(8. 교육시설 안전관리)

 2. 학교시설 유지관리  - 명칭변경(2. 시설물 관리위탁·정기검사 → 2. 학교시설 유지관리)

 3. 분야별 안전점검·관리  - 명칭변경(3. 방화(소방)시설 관리  → 3. 분야별 안전점검·관리)
 - 내용통합(6.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7.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4. 학교시설 정보관리  - 명칭변경(4. 하자보수관리 → 4. 학교시설 정보관리)

 5. 학교시설 재난관리  - 명칭변경(5. 재난관리 → 5. 학교시설 재난관리)

참고자료

 ◦ 시설 관련 자료 : 소규모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시설과, 2020.)
학교시설사업 업무프로세스 알고!기억해!(시설과, 2022.)
한 걸음 더 교육시설유지관리 업무매뉴얼(행정관리담당관, 2023.)
한눈에 들어오는 시설관리 매뉴얼(행정관리담당관, 2023.)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학교안전과, 2023.)

 ◦ 전기 관련 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 승강기 관련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가스 관련 자료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 관련 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시설 재난관리 자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https://www.kesco.or.kr
https://www.koelsa.or.kr/
https://www.kgs.or.kr/
https://www.kfsi.or.kr
https://www.koi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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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기본관리

일상적인�점검과�교육시설법에�근거한�점검·조사·보고�등을�철저히�실시함으로써�학교시설에�대한�기본적인�관리�수행

1.� 학교시설�기본점검
∘ 교육시설법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안전점검) 

① 일일 점검
  • 점검포인트 : 건물의 기능 또는 성능을 유지,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건축물 청소, 시설물 상태점검 소모품 교환 등의 일상점검
② 수시 점검
  • 점검시기 : 수시(강우기, 호우·태풍 등 주의보 발령 시)
  • 점검포인트 : 육안검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
③ 월별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 점검포인트 : 시설물 작동 점검, 안전 위주 점검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

안전사고 발생, 재정손실 예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실시
④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 건축

구�분 점검�사항

지붕�및�옥상�슬래브 누수�및�우기�전�배수구�주위�먼지,� 낙엽,� 비닐�제거�

천장 누수�및�강풍에�파손�주의

벽체 수성페인트�도장시기�관리�필요,�치장벽돌�균열�및�탈락�주의

바닥 원목�바닥재(플로어링),�비닐타일,�화강석�타일�주기적인�청소

창호�및�유리 누수�및�경첩�변형�등�주의�

  • 토목

 

구�분 점검�사항

옹벽 균열�보수�

포장 운동장�마사토�및�인조�잔디�관리

배수시설 배수로�및�집수정�내�이물질�퇴적�확인,�점검

담장시설 벽돌�및�블록�담장�균열�점검,�메쉬�펜스�철물의�부식�도장상태�점검

조경 겨울철�수목�보호,�병충해�방제(시기별�약제살포),�제초�등
 

  • 기계설비

 

구�분 점검�사항

가스�설비 정압기�분해�점검�실시�확인

저수조�설비 물탱크�이상�유무�확인

  • 전기·소방·정보통신설비
    - 조명설비의 점등 유무 상태 점검, 변압기 및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확인
    - 동력 소방 펌프 작동 여부 확인, 소화수조 만수 여부 점검
    - 피난계단의 적재물 상태 점검

   ※ 소규모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2020), 한 걸음 더 교육시설유지관리 업무매뉴얼(2023), 
한눈에 들어오는 시설관리 매뉴얼(2023),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2023) 참고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ü����� ���� �� �������� � ���� ����
https://www.law.go.kr/����/�ü����Ǿ�������������������Ư����
https://www.law.go.kr/��ġ����/������û�����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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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시설�안전�및�유지관리�

(교육시설법�기준)

￭ 교육시설�안전·유지관리
�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내진,� 화재안전,� 환경·재료�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매년� 점검을�
실시한�후�점검·조치�하여야�함

￭ 교육시설안전인증
� •� 교육시설의�시설안전,�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분야별로�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하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제도

TipTipTipTipTip

∘ 교육시설법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부터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기준 등)부터 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① 목적 :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 
이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② 교육시설 실행계획
  • 실행계획 수립·시행
    - 수립주체 : 교육시설의 장
    - 수립시기 :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실행계획 시행결과 보고
    - 보고시기 : 매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 보고 방법 :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https://work.keiis.kr)
③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 점검주체 : 교육시설의 장(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 점검주기 : 수시
    -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조치
  • 점검내용 : 내진·화재안전, 설계·시공, 환경·재료 등 기준 준수 여부
  • 조치내용 : 점검결과 보고,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④ 교육시설안전인증
  •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 연면적 100㎡
    - 학생수련원, 도서관 : 연면적 1,000㎡
  • 인증 시기
    - 기존시설 : 교육시설법 시행일(2020. 12. 4.)로부터 5년 이내
    - 신축시설 :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 인증 유효기간 : 최우수등급 10년, 우수등급 5년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
  • 재인증 : 인증 취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면적 500㎡이상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교육시설은 2년 이내에 재인증 신청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ü� ���� ���� �� �������� � ���� ����
https://www.law.go.kr/����/�����ü� ���� ���� �� �������� � ���� ����
https://www.law.go.kr/����/�����ü� ���� ���� �� �������� � ���� ���� ����� 
https://www.law.go.kr/����/�����ü� ���� ���� �� �������� � ���� ���� ����� 
https://www.law.go.kr/������Ģ/�����ü��� ������������������
https://www.law.go.kr/������Ģ/�����ü����� ���� � ����
https://www.law.go.kr/������Ģ/�����ü� �������� � ���� ��ħ
https://www.law.go.kr/������Ģ/�����ü� �������� � ����
https://www.law.go.kr/��ġ����/������û �����ü� ���� �� ���������� ���� ����
https://work.keiis.kr/kei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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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시설�안전�및�유지관리�

(교육시설법�기준)

￭ 교육시설�안전점검
� •� 경험과�기술을�갖춘�자가�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행위를�말하며,�교육시설을�

안전하게�유지관리하기�위하여� 교육

시설의�장이�연�2회�이상�실시

�•�교육시설�안전점검�시�위탁/대행�

업체�동반�필요

￭ 안전성평가
� •�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관한�평가

￭ 관리�의무(교육시설의�장)
� •�교육시설�내·외에서�안전성평가�

대상�건축�및�건설공사를�시행할�

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제출�

여부�관리�필요

� � � -�안전성평가�대상임에도�불구하고�

안전성평가를�실시하지�않았거나�

제출하지�않았을� 시는�감독기관�

및�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알리고�안전성평가�실시�및�안전

확보�등의�필요한�조치를�요청

TipTipTipTipTip

⑤ 교육시설 안전점검
  • 점검주체 : 교육시설의 장
  • 점검대상 : 모든 교육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제외 가능
  • 점검방법
    - 민관합동검검 : 민간전문가, 관련 분야 기술직공무원, 시설물관리자 등
    - 자체점검 : 학교 시설물관리자 중심으로 편성(민간전문가 가급적 동행)
  • 점검주기
    - 연 3회 : 해빙기(2~3월), 여름철(5~6월), 겨울철(12월)
    - 주 1회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붕괴위험시설, 화재위험시설, 사고위험시설

(체험활동시설), 폭설위험시설, 신･증축 공사장(공사중지기간 제외)
  • 점검결과 제출 :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https://work.keiis.kr)
    - 학교운영위원회에 점검결과 제출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 병행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현장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하여 조치 완료
    - 정밀안전진단 :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위험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보수·보강 : 점검을 통해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조치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3개월 이내)
      ☞ 점검결과 지적사항 1년 이상 미조치 시설은 각 기관별로 보수·보강 

내역을 파악하여 조치계획 수립 후 보수·보강 등 조치
⑥ 안전성평가
  • 안전성평가 대상
    - 건축허가 또는 건축승인 대상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건설공사
      ☞ 굴착 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

거리가 굴착 영향 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

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
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 공사, 발파공사,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안전성평가 시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 안전성평가 보고
    -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적정 여부를 검토
    - 학교의 경우 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를 통보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ork.keiis.kr/kei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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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보험�가입

￭ 교육시설공제�가입�방법�

� •� 【제17편】� 7.�교육시설공제�참고

￭ 교육시설공제�가입�증명서�출력�방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 � -�공제업무�로그인� >�검색서비스� >�

연도별확정내역검색�>�가입확인서

￭ 손해보험회사(유상)�가입�시�주의사항
� •� 유사수신행위�판결�받은�공제회에�
가입하지�않도록�유의

� � � -�법령에�따른�인허가를�받지�않거나�

등록·신고�등을�하지�않은�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행위를�유사수신행위라�

함

∘ 화재보험법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제8조(보험금액),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보험의 종류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보험가입 등)

① 특약부화재보험
  • 가입대상 : 특수건물(학교건물, 교육지원시설, 학력인정시설 등)의 소유자
  • 가입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공제)
  • 가입기한 :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인가·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 보상한도
    - 화재보험 :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재물에 대한 손해 최대 10억원
  • 기타사항
    - 부가하여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 가능
    -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
②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입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공제)
  • 가입기한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보상한도 : 사망 8천만원, 상해 최대 1천5백만원, 후유장애 최대 8천만원, 

재산 2백만원
    ※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입력
③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휴지 상태 승강기 포함)
  • 가입기관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공제)
  • 가입기한 :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보상한도 : 사망 8천만원, 상해 최대 1천5백만원, 후유장애 최대 8천만원,

재산 1천만원
    ※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등재 확인
④ 가스 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입기관 : 손해보험회사(유상)
  • 가입대상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제1종 보호시설(유치원, 학교, 도서관 등)에서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등]

    - 도시가스 특정사용자(월 사용예정량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
  • 보상한도 : 사망 8천만원, 상해 최대 1천5백만원, 후유장애 최대 8천만원, 

재산 3억원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ȭ��� ���� ���غ���� ���谡�Կ� ���� ����
https://www.law.go.kr/����/ȭ��� ���� ���غ���� ���谡�Կ� ���� ���� �����
https://www.law.go.kr/����/��̳��̽ü� ���������� �����
https://www.law.go.kr/����/�°��� ���������� �����
https://www.law.go.kr/����/��ȭ���������� �������� �� ����� �����
https://www.law.go.kr/����/���ð�������� �����
https://www.law.go.kr/����/��а��� ���������� �����Ģ
http://www.cpf.go.kr
https://www.elevato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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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시설�유지관리

학교시설의�기능을�보전하고�원활한�교육활동을�위하여�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며�
시간의�경과에�따라�요구되는�시설물의�개량·보수·보강을�하는�모든�활동

1.� 학교시설�관리기준
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 고시)
  •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 구조안전 원칙, 구조설계 일반, 내진설계 등, 구조안전 확인, 구조안전 관리
  •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
    - 화재안전 원칙, 내화구조, 마감재료, 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 방화

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전기시설 설치 및 관리,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현장 관리, 급식시설 관리, 기숙사 관리, 화재안전교육

  •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 설계·시공·설치 원칙, 건축물, 토목시설, 설비, 조경시설, 경계시설, 

교통안전, 범죄예방,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에너지이용 합리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 등

    - 유지관리 원칙, 건축물 관리, 토목시설 관리, 운동장 관리, 설비 관리, 
조경시설 관리, 설비 관리, 조경시설 관리, 건축물 해체

  •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 환경 및 재료 안전 원칙, 실내공기질, 건설재료, 폐기물, 하수 및 폐수 

처리 등, 환경조형시설
  • 실험·실습실 안전에 관한 기준
    - 실험·실습실 안전 원칙, 안전관리 일반, 생물·생명·방사선분야, 화학분야, 

가스분야, 기계분야, 전기·전자분야, 미술분야, 체육분야, 공연분야
② 개별 법령(법령별 법령체계도 참조)
  • 학교시설 관리 업무 처리 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규정된 세부 

사항 확인 및 검토 후 추진
③ 경기도교육청 시설 관련 자치법규

2.� 학교시설�자체관리

￭�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미배치교
(집중관리교)에서는� 교육시설관리

센터와� 유기적� 소통관계를� 통한�

기술�협력�및�비용�절감

TipTipTipTipTip

∘ 교육시설법 제2조(정의)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자)

① 학교시설 자체점검(전문기관, 전문인력이 필요 없는 일상적인 점검)
  • 시설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교직원과의 소통과 협력 활성화
    - 학교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모니터링, 학생지도 등 협조 요청
    -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방법 협의
② 학교시설 자체정비
  • 간단한 고장이나 탈락 등은 교직원이 직접 보수
  • 공구와 보수용 자재 등의 주기적인 수급 및 정리 정돈 실시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Ģ/�����ü��� ������������������
https://www.law.go.kr/����/�����ü� ���� ���� �� �������� � ���� ����
https://www.law.go.kr/������Ģ/�����ü� �������� � ���� ��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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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시설�위탁관리

￭� 학교시설�위탁관리�사전�검토사항
� •�교직원이�직접�관리할�수�없거나�

어려운�경우(전문�기술�필요,�인력�

부족�등)

�•�예산� 확보� 여부,� 제품� 적정성,�

통상적이고�반복적인�과업�여부�등

￭� 공공부문�비정규직�채용�용역
� •�사전심사�대상

� � � -�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학교�

시설물� 노무업무� 처리,� 교육공무

직원� 외� 인력(특수운영직군� 외�

기숙사청소원,� 사감� 등)� 등� 용역

계약�추진�예정교

� � � -� 6개월� 이상� 공공부문� 용역계약�

추진�사업에�한함

� � � -� 6개월� 미만의� 일회성� 파견용역�

사업�제외

�•�심사�기간

� � � -�매년� 7월과� 12월,� 예산편성시기�

및� 절차와� 연계하여� 심사결과가�

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진행�

(수시심사는� 신규사업,� 긴급한�

사업� 등�사안�발생�시�진행)

�•�유의사항

� � � -� 사전심사�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사전심사� 없이� 임의로�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근로자를�

채용하지�않도록�유의

� � � -� 계약심사제도와는� 다른� 제도

이므로�누락되지�않도록�주의

TipTipTipTipTip

∘ 교육시설법 제2조(정의)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자)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① 물품계약
  • 기계, 설비 등을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납품, 물품 무상 유지관리 기간 설정 등
② 용역계약
  • 학교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게 위탁
  • 시기적 유형
    - 단기용역 : 복잡·일시적인 업무로 단기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용역
    - 장기용역 :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학교회계연도에 알맞게 장기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용역(유지보수용역)
  • 대상별 유형
안전관리
(유지관리)

일반시설관리
공공부문�비정규직�
채용�용역

임대(렌탈) 기타

전기,소방시설,�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석면,�
기계설비, 기계
경비�등

냉·난방기, 정보화기기,
학내망, 내선전화, 교내
소독, 단기청소및세척,�
정화조 환기시설, 항온
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ups)�등

학교시설유지·
보수노무,기숙사�
관리(청소,사감)�
등

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승강기�
제어시스템,CCTV,
정수기,공기청정기,�
비데�등

잔반수거,폐
식용유� 매입,�
RFID전자태그�
관리등

③ 공사계약
  • 인력·장비를 투입하여 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때 도면, 시방 등을 작성하여 발주
  • 발주 구분에 따른 공사 항목별 운영 주체

구분 학교�발주 교육지원청�발주

사업신청 학교 학교

설계용역 학교,�교육지원청�기술지도 학교�또는�교육지원청

관급자재구매 학교�또는�교육지원청 학교�또는�교육지원청

부대용역 학교 학교�또는�교육지원청

계약체결 학교 교육청

변경계약 학교,�교육지원청�기술지도 교육청

공사감독 학교 교육청

준공검사 학교,�교육지원청�기술지도 교육청

대금지급 학교 교육청

하자보수�관리 학교 교육청

☞ 세부적인 운영 주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교 내 공사현장 화재 안전관리
    - 대상 : 용접작업, 용단작업, 절단작업, 토치작업 등
    - 단계별 안전관리 : 사전 고지, 승인요청, 승인, 안전점검, 지도·감독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관리
    - 사전승인 : 현장은 목요일(D-3)까지 요청, 발주청은 금요일(D-2)까지 승인
    - 사후승인 : 긴급사항 발생시 월요일(D+1)까지 유선연락, 화요일(D+2)까지 

공문 신고, 발주청은 긴급공사 적절성 등 사후 검토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ü� ���� ���� �� �������� � ���� ����
https://www.law.go.kr/������Ģ/�����ü� �������� � ���� ��ħ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83

4.� 하자보수�관리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

수�있음(단,�조경공사�제외)

￭ 하자� 검사� 시� 계약상대자가� 참관�
해야�함
(참관� 거부� 시� 검사결과에� 동의한�
것으로�간주)

TipTipTipTipTi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 제71조의3(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① 하자보수 책임 기간
  •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토목공사 2년 일반전기공사 1년

방수공사 3년 일반통신공사 1년

도장공사 1년 소방시설공사 2~3년

  •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종 하자보수보증금률 공종 하자보수보증금률

조경공사 5% 전기,�통신,�소방 2%

일반건축공사 3% 수리,�구매,�용역 2%

② 하자 검사
  • 정기 검사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 최종 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
    - 최종 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 하자검사조서 작성(단,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시 작성 생략 가능)
③ 하자보수 이행
  • 하자 발생 시 처리사항
    -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 통보
    - 하자보증기관에게도 하자발생 통보
  • 통보사항
    - 하자 내용,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 하자보수의 이행
    - 하자보수 통보받은 7일 이내 하자보수 착공신고서 제출
      (설계서 첨부 및 하자보수 이행 소요 기간 명시)
      ※ 시급을 요하는 경우 : 즉시 하자보수 공사 착공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후 하자보수 준공
④ 자체 하자보수 실시
  •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응 및 하자보수 능력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직접 별도 

계약하여 보수
  • 하자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직접 사용을 통지한 후 하자처리
  • 하자처리 후 보증금의 직접 사용(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채무 이행 청구)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ҹ�ü�������������
http://www.law.go.kr/����/������Ű�����������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Ģ/������ġ��ü�����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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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안전점검·관리

법령에서�정한�검사�및�점검,�유지관리,�안전관리자�선임,�안전관리자�의무교육�이수�등에�대해�절차·시기에�알맞게�업무�처리

1.� 제2종·제3종시설물
� � � 유지관리

￭ 제2종�시설물
�•� 지면으로부터�노출된�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옹벽

�•�지면으로부터�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m�이상을�포함한�절토부
로서�단일�수평연장�100m�이상인�
절토�사면

￭ 제3종�시설물
�•� (건축물)�준공�후� 15년이�경과�된�

연면적�1,000㎡�이상�교육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

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높이가�5m�이상인�부분이�

포함된�연장� 40m�이상인�복합식�

옹벽

￭ 시설물의�중대한�결함�등
�•�건축물의�기둥ㆍ보�또는�내력벽의�

내력� 손실,�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절토사면의�균열�등

￭ 제3종�시설물�지정·해제�고시
�•�지정�방법

� �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 � � � ※� 학교(기관)별� 지정·해제� 여부�
개별�확인

�•�고시

� � �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뉴스/
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자치
법규(조례,규칙)� >�고시등록부

TipTipTipTipTip

∘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체),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안전점검)

① 목적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

② 제2·3종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 설계도서 등의 제출
    -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FMS 제출
  • 시설물관리계획서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
    - 연 단위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 FMS 제출)
    - A·B·C 등급 : 매년 반기 1회 / D·E 등급 : 매년 3회
  • 정밀안전점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 FMS 제출)
    - 제2종시설물 : A등급 : 3년에 1회 / B·C 등급 : 2년에 1회 / D·E 등급 : 1년에 1회
    - 제3종시설물 : D·E 등급 : 건축물 2년에 1회, 건축물 외 1년에 1회
  • 중대한 결함의 통보 및 관리
    -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중대결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
  • 유지관리 결과 제출
    - 유지관리(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주요구조부 등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 제출
  •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과-3815(2018. 7. 2.) 공문 붙임 3 참고
③ 정기안전점검 수행 자격 요건(기술, 교육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기술자격요건(건설산업 진흥법 시행령 관련 자격)
    - 정기안전점검 :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 초급기술자, 건축사
    - 정밀안전점검 :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 고급기술자, 건축사(실적 필요)
  • 교육요건(국토교통부장관 인정 교육)
    - 정기안전점검 : 토목,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자
    - 정밀안전점검 : 토목,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 이수자
    ※ 소속직원 중 정기안전점검 수행 자격 요건 충족자 없을 시 대행업체 

통해 점검 수행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fms.or.kr/
https://goe.go.kr/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www.law.go.kr/����/�ü����Ǿ�������������������Ư���������
https://www.law.go.kr/����/�ü����Ǿ�������������������Ư���������
https://www.law.go.kr/��ġ����/������û�����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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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안전관리

￭ 전압의�구분
�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항

구분 교류 직류

저압 1kV�이하 1.5kV�이하

고압 1kV�초과 1.5kV�초과

특고압 7kV�초과

￭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의�구분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구분 자가용 일반용

수전설비 75kW�이상 75kW�미만

발전설비 10kW�초과 10kW�이하

￭ 위탁선임의�경우� 안전관리자�선·
해임신고와� 의무교육� 이수는� 위탁

받은�자가�별도�관리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검사시기�조정�가능

TipTipTipTipTip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종류 구분 대상�시설 선·해임신고 신고기관

직접
선임

소속직원(자격보유자)
상주선임

용량�1,000kW�이상�전기수용설비
�및�300kW�이상�발전설비 선임�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위탁
선임

대행사업자,�안전공사�등
비상주선임

전압�1kV�초과�전기수용설비,�
용량�20㎾�초과�발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안전관리 업무 위탁 또는 
대행업체 적격 여부 및 대행 범위 확인

  • 대행 계약 이행 감독철저 : 점검표 징구, 확인·조치·보관
② 안전관리자 의무교육(한국전기기술인협회)
  • 특별교육 : 최초 선임 시 6개월 이내(21시간 이상)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 3년마다 1회 이상(21시간 이상)
③ 전기설비 규모에 따른 월 점검 횟수(규칙 별표9 참조)
구�분 전기설비�규모 점검�횟수

저압
�용량� 300㎾�이하 매월�1회�이상

�용량� 300㎾�초과 매월�2회�이상

고압

및�

특고압

용량� 300㎾�이하 매월�1회�이상

용량� 300㎾�초과� 500㎾�이하 매월�2회�이상

용량� 500㎾�초과� 700㎾�이하 매월�3회�이상

�용량� 700㎾�초과� 1,500㎾�이하 매월�4회�이상

  • 연간점검계획 및 점검표 보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점검

결과를 4년간 보관하며 정기검사 시 제출
④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
종류 구분 대상�시설 검사�시기 관련�규정

정기
검사

자가용전기설비
(75kW�이상)

고압(1kV�초과)�이상의�수전설비,
�비상용�예비�발전설비

3년마다�전후
2개월�이내 법�제11조,�

규칙�별표4발전설비
(10kW�초과)

태양광·전기설비�계통 매�4년�이내

정기
점검

일반용전기설비
(75kW�미만)

저압(1kV�이하)에�
해당하는�

일반용전기설비

유치원 1년마다�전후
2개월�이내 법�제12조,

규칙�12조초·중등
학교

2년마다�전후
2개월�이내

  

⑤ 잔류성오염물질(PCBs) 관리대상기기 신고(※ 관련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참고)
  • 대상 : 신규 설치 유입식 변압기
  • 신고내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2㎎이상)
  • 신고 기한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시·군청 환경과)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Ģ/���⼳��������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 �����Ģ
http://www.law.go.kr/����/�ܷ����������������� �����Ģ
https://www.keea.or.kr/
https://www.keea.or.kr/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Ģ/��������������� ������ ���� ���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Ģ
http://www.law.go.kr/����/�ܷ����������������� �����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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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리

￭ 감독적�직위에�있는�사람
�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6조)
�•�공공기관의�사무분장에�따라

�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수행해야

� � � �하는�부서의�장�또는�책임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다운로드
� •� 경기도교육청� e-DASAN�현장지원

시스템(자료마당� >�업무지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매뉴얼�안내

(학교안전과-13335,�2023.�12.�8.)

TipTipTipTipTip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부터 제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화재예방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6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22조(소방

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3조(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소방용품),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9조

(화기 단속 등),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①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목적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 선임대상 :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 자격 : 감독직에 있으며 규정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선임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안전관리자 선임통보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정보센터 > 각종 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10종) > 교육, 연구용도 / 업무, 관리용도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소방 훈련 및 교육, 화기 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안전관리자 의무교육(한국소방안전원)
  • 강습교육 : 최초 선임 시(40시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실무교육 :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8시간), 그 후 2년마다 1회
    -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이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ҹ����ó������
https://edasan.goe.go.kr/
https://edasan.goe.go.kr/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https://www.law.go.kr/����/ȭ���ǿ���������������ѹ���
https://www.law.go.kr/����/ȭ���ǿ���������������ѹ���
https://www.law.go.kr/����/ȭ���ǿ���������������ѹ��������Ģ
https://www.law.go.kr/����/ȭ���ǿ���������������ѹ��������Ģ
https://www.law.go.kr/������Ģ/����ҹ����ó������
https://www.law.go.kr/����/�ҹ�ü���
https://www.law.go.kr/����/�ҹ�ü���
https://www.law.go.kr/����/�ҹ�ü���ġ�װ��������ѹ��������
http://www.law.go.kr/����/�ҹ�ü���ġ�װ��������ѹ��������Ģ
http://www.law.go.kr/����/�ҹ�ü���ġ�װ��������ѹ��������Ģ
https://www.law.go.kr/������Ģ/�ҹ�ü���ü���˻�����Ѱ��
https://www.law.go.kr/����/�ҹ�⺻��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http://www.law.go.kr/����/��������Ǽҹ�������������ѱ���
https://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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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리

￭ 자체점검�방법(소방시설법�제22조)
� •�위탁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직접점검� :�점검인력의�배치기준� �

반드시�준수

￭ 소방시설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가입(소방산업법�제17조의2)

� •�가입주체� :�소방시설관리업자
�•�가입기간
� � � -�용역의�착수일부터�완료일까지

�•�서류제출
� � � -�용역의�계약을�체결하는�날까지�

보험증서�또는�공제증서�제출

TipTipTipTipTip

③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구분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외관점검

의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조작하여�
정상적으로�작동
하는지�점검

설비별�주요�구성
부품의�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점검

소방시설�설치�여부,�
이상�여부�등에�대한�

점검

대상 전기관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옥내소화전
설비�또는�자동화재탐지
설비가�설치된�곳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점검�주기
연�1회�이상

종합점검을�받은�달부터
6개월이�되는�달

연� 1회�이상�
(사용�승인일이�1월~6월
사이인�경우�6월�30일까지)

월� 1회�이상
(단,�종합점검�및�작동점검을�
실시한�달에는�생략�가능)

점검�서식 규칙�별지�제9호�서식 규칙�별지�제9호�서식 고시�별지�제7호�서식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의�경우�
규칙�별표4�인력기준�충족)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필수참여�및�
규칙�별표4�인력기준�충족)

소방안전관리자�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자체점검결과�이행계획서
관할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이행계획서
관할소방서�제출

점검결과�자체보관
(2년)

결과�조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보고서
관할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보고서
관할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조치

  • 소화기구
    -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 표지, 위치 표시 확인
    -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 축압식 소화기 상태 확인

바늘�위치 녹색 노랑 빨강

상태 정상 충전�필요 과충전

    - 구획된 실(33㎡ 이상)마다 비치, 안전핀·호스·노즐의 부착 상태 확인
    - 제조 연도부터 10년 이상인 분말소화기는 교체
    - 화재 등급에 적절한 소화기 배치(주방의 경우 K급 소화기 배치)
    - 가압식 노후 소화기는 폭발 위험성 등으로 수거 후 폐기
  • 옥내소화전
    -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점등 상태, 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여부
    - 호스 및 노즐 결합상태, 소화전 사용방법 부착 여부
  • 경보설비
    -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 정상위치 확인, 예비전원(축전지) 상태 적정 여부
    - 화재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표 비치 확인
    - 수신반의 도통시험 및 동작 시험 시 이상 유무 확인
    - 발신기·경종·표시등 이상 유무, 화재 시 자동으로 화재안내 방송 여부
  •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파손, 변형, 탈락 확인,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적정 여부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확인 및 사용 방법 표시 확인
  • 기타설비
    - 방화문 관리상태 및 정상기능 적정 여부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ҹ�ü� ��ġ �� ������ ���� ����
https://www.law.go.kr/����/�ҹ����� ���￡ ���� ����
http://www.law.go.kr/����/�ҹ�ü���ġ�װ��������ѹ��������Ģ
http://www.law.go.kr/����/�ҹ�ü���ġ�װ��������ѹ��������Ģ
http://www.law.go.kr/������Ģ/�ҹ�ü���ü���˻�����Ѱ��
https://www.law.go.kr/����/�ҹ�ü���ġ�װ��������ѹ��������Ģ
https://www.law.go.kr/����/�ҹ�ü���ġ�װ��������ѹ��������Ģ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88

   

3.� 소방�안전관리

￭ 교직원�인사이동�즉시�자위소방대
� �재편성� (예� :� 3.� 1.�기준)

TipTipTipTipTip

④ 피난시설·방화구획 유지 및 관리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비상구(출입구) 용접 등 폐쇄, 통로‧계단 철책 후 잠금장치 등 폐쇄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 출입구 및 통로·계단에 물건 적치, 방화 셔터 구역 장애물 설치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방화문(틀) 철거, 고임 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 방화구획, 방화문 임의 변경, 무창층화 행위 등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 피난기구 및 고정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 확인
      ☞ 피난기구 사용 방법 표시 확인
⑤ 화재예방 조치(실별책임자 등)
  • 실별 책임자
    - 화기 단속 등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 조치
  • 공공기관 방호원·일직 근무자 및 숙직자의 업무
    - 옥외·공중 집합 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한 화기 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 학교 내 공사 현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 학교시설공사(용접·용단·절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및 소화설비 구비
    ※ 관련 : 교육환경개선과-7156(2020. 7. 16.)
⑥ 소방훈련(소방교육 담당부서)
  •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실시(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기록보관 2년)
    - 소방훈련 결과보고 내부결재 및 업무관리시스템에 생산 등록, 기록부 폐기 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절차 준수 : 학교안전기획과-6681(2020. 9. 1.)
⑦ 자위소방대의 편성
  • 자위소방대의 편성
    -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
    -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
  • 자위소방대의 임무 : 규정 제13조 참고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 연 1회 실시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

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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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안전관리

￭ 가스안전관리자�준수사항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제16조

�•�액화석유가스법�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는�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

관리자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안�됨

￭ 특정가스사용시설(도시가스)
� •�월�사용예정량�2천㎥(제1종보호시설�

안에�있는�경우에는�1천�㎥)�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제1종보호시설(시행규칙�별표1)
� •� 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공작물�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등

￭ 정압기
� •� 도시가스�압력을�사용처에�맞게�

낮추는�감압기능,� 2차�측의�압력을�

허용범위�내의�압력으로�유지하는�

정압기능�및�가스의�흐름이�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상승을�방지하는�폐쇄기능을�

가진�기기

￭ 온압보정장치
� •�실제�가스를�사용할�때의�온도와�

압력을� 측정해서� 0℃,� 1기압�

기준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을�

보정해주는�장치

TipTipTipTipTip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29조(안전관리자), 
제30조(안전교육)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제25조(정기검사), 

제50조(안전교육),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안전관리자),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1조

(안전교육), 제57조(보험가입)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52조(정기검사), 제66조(안전교육),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도시가스시설
  • 월 사용 규모별 관리 내용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3,000㎥�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아님

3,000㎥�이상� 4,000㎥�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 안전관리 총괄자 :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 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자격증 취득 필수)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선임주체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 신고처 : 시장(군수)
    - 최초 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전임자 해임·퇴직·전보 시 :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안전관리자 의무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
    - 양성교육 : 최초 선임되기 전 이수[30시간, 사용시설안전관리자(자격증)]
    - 전문교육(신규) : 신규종사 시 1회 이수(7시간,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 전문교육(보수) : 전문교육(신규·보수)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이수
                      (3시간,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 정기검사
    -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신청기관 : 시·도지사 지정 전문검사기관
  • 정압기 및 필터 점검(규칙 별표7 참조)
    - 설치 후 3년까지 1회 이상
    - 그 이후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 실시
  • 온압보정장치
    - 최대유량 10㎥/h 이하 : 5년 마다, 최대유량 10㎥/h 초과 : 8년 마다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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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안전관리

￭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
� •�제1종�보호시설이나�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려는�자

�•�집단급식소를�운영하는�자

�•� 소형저장탱크를�갖추고�액화석유

가스를�사용하는�자

�•�건축법에�따른�신고�대상�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교육

연구시설(학교,� 연수원,� 도서관�

등)에�해당하는�건축물에서�액화

석유가스를�사용하는�자

￭ 제1종보호시설(시행규칙�별표1)
� •� 학교,�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공작물�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등

TipTipTipTipTip

② 액화석유 가스시설
  • 저장능력별 관리 내용

저장능력 안전관리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50㎏�이하
(소형탱크�설치시설은� 1톤�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하단�의무�가입�조건�

참고250㎏�초과
(소형탱크�설치시설은� 1톤�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의무 가입 조건
      ☞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저장능력이 250kg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 집합 및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500kg)
    - 안전관리 총괄자 :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 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책임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자격증 취득 필수)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선임주체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신고처 : 시장(군수)
    - 최초 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전임자 해임·퇴직·전보시 :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안전관리자 의무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
    - 양성교육 : 최초 선임되기 전[30시간,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자격증)]
    - 전문교육(신규) : 신규종사 시 1회(7시간,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 전문교육(보수) : 전문교육(신규·보수)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3시간,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 정기검사
    -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신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5.� 정화조�관리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대상 시설 : 정화조(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시설 제외)
② 내부 청소 : 연 1회 이상(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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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물�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28조(안전교육)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부터 68조(정기점검의 기록·유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① 대상 시설 : 기준수량 이상 옥·내외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
② 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 자격 :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 선임 통보 : 해임·퇴직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및 선임 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③ 안전관리자 교육(한국소방안전원)
  • 최초 선임되기 전 강습교육 이수(24시간), 신규 종사 후 2년마다 1회 실무

교육 이수(8시간 이내)
④ 정기점검
  •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연 1회 이상 점검(점검결과 3년간 보존)

7.� 승강기�안전관리

∘ 승강기법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부터 제29조(승강기의 안전관리자),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2조(승강기의 정기, 수시, 정밀안전검사)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50조(운행정지명령 등)

∘ 승강기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50조(승강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대상 시설 : 모든 승강기 시설(단, 휴지상태 승강기 제외)
② 안전관리자 선임[온라인 선임 및 해임 신고 가능]
  • 선임 자격 :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선임 통보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통보서)
③ 안전관리자 의무교육(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온라인 교육 가능)
  •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수(4시간), 그 후 3년마다 1회 이수(4시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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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강기�안전관리

￭ 정기검사의�검사기간
�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받은�것으로�간주

￭ 승강기�정기검사�주기의�예외
�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도래일� 전에�
수시검사�또는�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또는�정밀안전검사를�받은�
날부터�계산

￭ 학교승강기� 배상책임공제� 가입� �
여부� 확인�방법

� •�국가승강기정보센터�접속� >�
정보열람� >� 승강기정보�열람� >
승강기번호�또는�소재지�입력�
후�검색� >�승강기번호�클릭

TipTipTipTipTip

④ 설치신고
  • 설치공사업자가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신고
⑤ 설치검사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청
  •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 금지
⑥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후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
    ※ 위탁점검의 경우, 유지관리업자가 점검 사항 입력
  • 관리주체 스스로 자체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강기유지관리
    전문가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승강기유지관리계약특수조건)
⑦ 정기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이내
    - 승객용, 장애인용승강기(설치검사 후 15년 미만, 사고 없는 경우 등)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

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화물용 엘리베이터
⑧ 수시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의 기능 등을 변경한 경우·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⑨ 정밀안전검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정밀안전검사 대상
    - 완성 및 정기,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 최초 받은 정밀안전검사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 실시
⑩ 운행정지 : 각종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
⑪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보고
  • 관리주체는 중대 사고나 중대 고장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 사고 현장 또는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됨
  • 중대사고 : 사망자 발생,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중대 고장 : 시행령 제37조 제2항 참고
⑫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 보험가입주체 :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등
  • 보험가입방법 :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사업(한국교육시설안전원)
    2022. 3. 1.부터 가입 정보입력으로 정기 가입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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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설비�유지관리

￭ 기계설비의�범위
� •�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
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
물재이용설비,�우수배수설비,�보온
설비,� 덕트(duct)설비,� 자동제어
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
설비,�특수설비

￭ 자체(임시)�선임에�관한�적용례
� •�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 4. 17.까지� 기계
설비유지관리자�선임기준을�갖춘�
것으로�간주

�•� 2026.� 4.� 17.까지�선임기준을�갖추고�
그� 사실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통보해야� 2026.� 4.� 17.� 이후에도�
관리주체가�직접�관리�가능

�•� 자체(임시)� 선임에� 관한� 적용례는�
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하므로� 해당자� 인사
이동�시�효력�상실

TipTipTipTipTip

∘ 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부터 제20조(유지관리교육)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부터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6조(유지관리교육)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① 대상 시설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 참고
② 유지관리자 선임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에 의한 선임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
  • 선임 자격
대상건축물(연면적�기준)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1.5만㎡이상� 3만㎡미만 중급책임 1명 2022.�4.� 17.까지

1만㎡이상� 1.5만㎡미만 초급책임 1명 2023.�4.� 17.까지

  • 선임신고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제출
  • 선임 및 위탁 유형
유형별 위탁용역 위탁선임 자체선임 성능점검

유형1 위탁선임+유지관리+성능점검 ○ - 대상

유형2 유지관리+성능점검 - ○ 대상

유형3 위탁선임+유지관리 ○ - 비대상

유형4 유지관리 - ○ 비대상

③ 유지관리자 의무교육(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유지관리교육(신규)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수(21시간)
    - 선임될 때마다 이수. 단,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유지관리교육(보수) : 직전 교육 이수일부터 3년마다 3개월 이내 이수(21시간)
④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확인 및 검사주체 : 시장, 군수)
  • 대상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내용 : 착공 전 설계도서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준공 후 사용하기 전 검사
⑤ 유지관리(유지관리업자 대행 가능)
  •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⑥ 성능점검(성능점검업자 대행 가능)
  • 대상 : 개별 건물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물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 건축물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결과보고서 작성(10년간 보관)
  • 유지관리지침서,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유지관리 결과, 기계설비 성능

점검 시 검토사항 등 참고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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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석면�안전관리

￭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위탁기관
� •�선문대학교(아산캠퍼스)

�•�대한산업안전협회(본부)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건출물안전관리협회

�•� (주식회사)돋봄이앤씨

TipTipTipTipTip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부터 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부터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① 대상 시설 : 석면건축물
② 안전관리인 선임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안전관리인 지정 

및 나이스(NEIS) 입력(신고)
  • 입력경로 : 나이스 > 석면관리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관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관리
③ 안전관리인 의무교육(교육부장관 지정 기관)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8시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
  • 직전 교육 이수일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4시간)
④ 비산 정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실시(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가이드라인 준수)
  • 중간 및 준공 청소 철저, 공사 정보 공개, 학부모 입회하에 측정
⑤ 위해성 평가 연 2회(6월, 12월)
  • 입력경로 : 나이스 > 석면관리 > 석면조사결과등록 > 위해성평가결과관리

10.� 화장실�유지관리

∘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부터 제7조(위탁관리)

① 대상 시설 :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기관
② 관리인 지정
  • 소속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

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 가능
③ 화장실의 유지·관리(위탁 가능)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소독 :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실시
④ 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
  • 유지·관리, 편의용품의 비치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Ģ/�б�������������� ���� ��Ź��� �� ��Ź����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Ģ/���� ��ü������ �۾� ����� �ֺ� ���� �������� ���� ������
https://www.law.go.kr/��ġ����/������û ȭ��� ���� ����
https://www.law.go.kr/����/����ȭ��� � ���� ���� �����Ģ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95

11.� 어린이놀이시설
� � � �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놀이터

￭ 어린이놀이기구
� •� 어린이가�놀이를�위하여�사용할�수�

있도록�제조된�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
제품

￭ 안전검사기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정책� >�안전검사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정책� >�안전관리지원기관

TipTipTipTipTip

∘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정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부터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20조(안전교육), 제22조(사고보고의 의무 및 사고조사)

∘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제7조(설치검사 등)부터 
제11조(안전점검 실시),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부터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① 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을 위해 시설점검유지

② 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통보 : 신규·변경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통보
③ 안전관리자 의무교육(안전관리지원기관)
  • 교육시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담당자 변경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선임 후 3개월 이내 이수(4시간), 그 후 3년마다 1회 이수(4시간)
  • 교육 이수 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안전교육 이수사항 등록
④ 설치검사(안전검사기관)
  •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실시
  • 설치검사 후 불합격된 경우 사용불가
⑤ 안전점검
  •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점검
  • 주기 및 방법 : 월 1회 이상 실시
  • 항목 및 방법 :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6 참고
  • 안전점검 실시대장 : 3년간 보관
  •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금지 및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철거 시 신청 생략)
⑥ 안전진단(안전검사기관)
  • 안전 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금지
    -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안전진단신청서)
  • 안전진단 실시대장 3년간 보관
⑦ 정기시설검사(안전검사기관)
  •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 정기시설 검사 신청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 「시행령」 제10조의 별표 5 참고
    -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부착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ǰ ���� Ư����
https://www.cpf.go.kr/cpf/
https://www.cpf.go.kr/cpf/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www.law.go.kr/����/��̳��̽ü����������������
https://www.law.go.kr/����/��̳��̽ü����������������Ģ
https://www.law.go.kr/����/��̳��̽ü����������������Ģ
https://www.law.go.kr/����/��̳��̽ü����������������
http://www.law.go.kr/������Ģ/��̳��̽ü��ǽü����ع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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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린이놀이시설�
� � � � 안전관리

￭ 중대사고�범위
�•�사망한�경우

�•� 3명�이상이�동시에�부상을�입은�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이상의�입원�치료가�필요한�

부상을�입은�경우

�•�골절상을�입은�경우

�•�출혈이�심한�경우

�•�신경·근육�또는�힘줄이�손상된�경우

�•� 2도�이상의�화상을�입을�경우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

이상인�경우

�•�내장이�손상된�경우

TipTipTipTipTip

⑧ 이용금지 및 현황 보고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어린이놀이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 안전 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참고 :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 시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참고 : 중대사고 발생 시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 중대사고 보고 절차
사용자 → 관리주체 → 관리주체 → 감독기관

중대한�
사고�발생

즉시�사용중지�등�
필요한�조치

�사고현황
교육지원청에�보고

현장조사�사고보고서�
행정안전부로�제출

⑨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제출 사유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보 시

안전진단에서 위험·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시
  • 제출 방법 : 2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⑩ 안전관리자 및 보험 변경 현황 보고
  • 안전관리자 및 보험 가입(매년 1월 2일) 현황 변경 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
    ※ 보험가입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가입한 

학교는 무료로 적용(단,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매년 갱신됨에 
따라 매년 1월 2일 보험 가입 변경 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12.� 운동장�유해성�관리
∘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5조(실태 조사)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 2023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 2024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실시 계획

① 대상 시설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트랙, 다목적구장 등), 마사토 운동장
② 유해성 검사
  • 검사주기 : 최종 유해성 검사 실시 연도 이후 3년 주기(마사토 운동장 5년)
  • 검사기준
    - 인조잔디 : KS F 3888-1 / 탄성포장재 : KS F 3888-2
    - 토양은 중금속 및 석면 검출 유무(석면은 권장사항)
  • 최종 유해성 검사 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사후조치
    - 유해물질 검출 시(KS기준 초과), 교육과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장 즉시 폐쇄 및 안전 조치 후 재조성 계획 수립
    - 마사토 운동장은 세부 실시 계획에 따라 조치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cpf.go.kr
https://www.law.go.kr/��ġ����/������û ģȯ��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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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활동공간�
� � � � 위해성�관리

￭ 어린이활동공간
� •� 어린이가�주로�활동하거나�머무르는�
공간

� � � -�어린이놀이시설

� � � -�유치원의�교실

� � � -�초등학교의�교실�및�학교도서관

� � � -�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해당)

￭ 환경유해인자�시험·검사기관�조회
� •�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 법령

정보�>�분석기관지정

￭ 환경표지�인증�자재�사용�증빙서류
� •�환경표지�인증�서류

�•�환경표지�인증�자재�구매내역서

� � � � (제조업체,�제품명,�제품번호�등�기재)

�•�환경표지�인증�자재�견본,�잔여분

� � � � (환경표지�인증�자재�시공�사진)

TipTipTipTipTip

∘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기준)부터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부터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① 목적 : 「환경보건법」에 따라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위해성 관리

② 확인검사(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증축·수선 후 30일 이내
  • 검사 대상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70㎡ 이상 수선한 경우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
  • 확인 검사 면제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 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 (증축) 환경표지 인증 자재 증빙서류 30일 이내 감독기관 제출
      ※ (수선) 환경표지 인증 자재 증빙서류 3년간 보관
    -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증축·수선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 확인 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활동공간은 시설개선 전까지 

이용금지 조치 및 시설개선 완료 후 개선이행보고서 제출

14.� 먹는물�관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 수도법 제36조(교육),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

위생조치 등)부터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2024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

① 정수기 수질검사(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2회는 개학 직전에 실시)
    - 검사항목 : 2개 항목(탁도, 총대장균군수)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nier.go.kr/
https://www.law.go.kr/����/ȯ�溸�ǹ�
https://www.law.go.kr/����/ȯ�溸�ǹ������
https://www.law.go.kr/����/ȯ�溸�ǹ������
https://www.law.go.kr/����/ȯ�溸�ǹ������Ģ
https://www.law.go.kr/����/ȯ�溸�ǹ������Ģ
https://www.law.go.kr/������Ģ/���Ȱ������ Ȯ�ΰ˻� ���� � ���� ����
https://www.law.go.kr/����/��̳��̽ü� ����������
https://www.law.go.kr/����/�б����ǹ� �����Ģ
https://www.law.go.kr/����/�Դ¹�������
https://www.law.go.kr/����/�Դ� �� �������� �� �˻� � ���� ��Ģ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 �����
https://www.law.go.kr/����/������ �����Ģ
https://www.law.go.kr/����/������ �����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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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먹는물�관리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조회
�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법령정보�>�분석기관지정

￭ 수도시설�교육과�인사이동
� •�수도시설� 관리자� 인사이동� 시�
새로운� 건축물관리자가� 된� 것
이므로� 1년� 이내� 교육� 이수

TipTipTipTipTip

② 지하수 수질검사(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검사항목 : 46개 전항목 1회, 6개 일부항목 3회
③ 저수조 검사 및 관리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검사항목 : 6개 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수 등)
    - 소방 및 화장실 변기용수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제외(단, 화장실 세면 

시설로 연결된 저수조 포함)
    - 검사결과 안내(게시판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및 2년간 보관
  • 청소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가급적 개학 직전 실시)
    - 소방 및 화장실 변기용수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제외(단, 화장실 세면

시설로 연결된 저수조 포함), 청소결과 2년간 보관
  • 위생상태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점검일지 작성(점검결과 2년간 보관)
④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질검사 : 2년 1회 이상(준공검사 후 5년후부터 검사)
    - 대상 :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학교, 도서관
    - 검사항목 : 7개항목(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기준 초과 시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자료 3년간 보관)
⑤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환경보전협회)
    -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8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이수(8시간)
    -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이수

15.� 환경위생�관리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2024년 학교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

① 공기 질 일상점검 : 매 수업일에 1회 이상
  • 교실은 담임교사, 기타 시설 및 장소는 환경위생관리자가 실시
② 공기 질 정기점검 : 연 2회 이상(상반기·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 검사항목 : 7개~12개 항목
  • 병설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공기 질 점검 시 유치원 교실 

포함 또는 점검지점 1개소 추가 등 검토
  • 점검결과 3년간 보존, 측정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③ 정기소독 : 연 5회 이상(4~9월 2개월 1회 이상 / 10월~3월 3개월 1회 이상)
  • 소독대상 : 학교 전체(학교 내 모든 시설 및 장소)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nier.go.kr/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 ���� �� ������ ���� ���� �����Ģ
https://www.law.go.kr/����/�������� ���� �� ������ ���� ���� �����Ģ
https://www.law.go.kr/������Ģ/�б� ȯ������ �� ��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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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에너지이용�합리화

￭ 역률이란?
� •� 전체�입력되는�전력분�중에�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율.� 역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용량의� 기기를�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변화
� •� ‘20.� 2.� 23.~‘23.� 5.� 31.

� � � -�승용차요일제�일시�중지(코로나)

�•� ‘23.� 6.� 1.~‘23.� 8.� 31.

� � � -�승용차요일제�재시행�계도기간

�•� ‘23.� 9.� 1.~

� � � -�승용차요일제�전면�재시행

TipTipTipTipTip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

① 분야별 세부 추진 내용
  • 공통분야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활성화
    - 에너지 지킴이 운영 활성화(연 8시간 이상 에너지 절약 교육 수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
    - 전 직원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한국에너지공단 자체 교육 동영상 시청)
      ☞ 한국에너지공단 혁재인재육성실(https://edu.energy.or.kr) →

고객센터 → 교육자료 게시판
  • 건물부문(운영)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 전력사용설비의 이용률(역률 95% 이상)을 높여 손실 방지
    - 근무 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 임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승인한 경우 제외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엘리베이터 4층 이하 운행금지(단, 지하층에서는 4층 이용 가능)
      ☞ 환자·장애인·화물 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적정실내온도 준수
      ☞ 난방 시 실내온도 겨울 평균 18℃ 이하, 냉방 시 여름 평균 28℃ 이상 유지
        ※ 단, 학교·도서관·콜센터·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 유지 가능(사무공간은 제외)
    - 전기사용 피크시간 운영 조정(피크시간대 14:00~15:00 냉난방기 순차 운행 정지)
      ☞ 민원실, 전산실, 각종 회의실‧협의실 등 제외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및 전원 차단
  • 건물부문(시설)
    - 에너지 절감 시설물 설치, 조명기구 LED 교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력수요 관리 등
  • 수송부문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 모든 기관 승용차요일제(끝번호요일제) 의무적 실시
      ☞ 제외 대상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승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민원인 차량, 다자녀(3자녀 이상 중 초중고 
재학생 1명이상)를 둔 교직원 차량, 그 외 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차량 등

②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 제출
  • 제출대상 : 전 기관(BTL학교, 제출년도 신설교 제외)
  • 제출방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에 전년도 실적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 세부업무명�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Ģ/������� �������̿� �ո�ȭ ������ ���� ����
https://edu.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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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시설�정보관리

학교시설�관리업무의�의사결정을�위하여�필요한�각종�정보의�수집·처리·전달·저장을�합리적으로�처리하기�위한�체계적인�관리

1.� 정보관리
① 정보의 유형
  • 서류·출력물(시공 도면, 각종 수기 대장 등)
  •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파일
  •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적 데이터
  ※ 시스템 :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2024년 업무별 순차적 개통),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2024년 3월 종료 예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등

② 주요 관리 전략
  •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성·신속성·적시성·대량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시설 유지관리 사항과 정보가 일치되도록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현행화
  • 인사이동 시 학교시설 정보에 대해 누락없이 인계·인수 실시

2.� 서류관리

① 서류의 유형
  • 준공 도면(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
  • 출력물 형태로 작성 및 관리하는 각종 대장
  • 기타 업체에서 제출한 증명서, 결과보고서, 각종 사진첩, 사용매뉴얼 등
② 주요 관리 전략
  •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 전체 교직원 안내 대상인 경우 자료 공유 효율화
    - 서류 오염·노후화에 대비한 보존성 증가
  • 각종 서류의 분야별 대장 정리 및 주기적인 작성·검토
    - 특히, 인사이동 전 작성내용, 결재 누락 등 검토하여 최종 보완
  • 분야별 보존기간 종료 후 마감하여 기록물 이관 처리

3.� 전자파일관리

￭�전자파일�확장자�유형
�•�도면� :� *.dwg,� *.pdf�등

�•�문서� :� *.hwpx,� *.cell,� *.xlsx�등

�•�그림� :� *.png,� *.jpg,� *.bmp�등

TipTipTipTipTip

① 전자파일의 유형
  • 준공 도면(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등)
  •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변환한 각종 서류
  • 분야별 배치도(위치도), 관리 현황 등
② 주요 관리 전략
  • 중요도, 우선순위 등에 따라 폴더화 정리
  • 각종 구입, 유지관리, 개·보수에 따른 변경사항 현행화
    - 현행화 일자에 따라 새로운 버전을 생성하여 관리 이력 누적 관리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https://work.keiis.kr/keiis/index.do
https://www.edubuil.kr/
https://www.edubuil.kr/
https://www.fms.or.kr
https://goe.cps.or.kr/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01

4.� 시스템관리

① 학교시설관리 관련 시스템
  •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https://work.keiis.kr)
    - 메뉴 구성 현황
교육시설
현황관리 기관/학교현황,� 시설현황,� 설계도서,� 주요관리대상시설

기본계획관리 교육시설관리계획

관리계획 사전기획,� 관리실태평가점검,�안전성평가

안전/유지
관리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석면건축물관리,�
내진건축물관리,� 소방시설�실태조사

안전사고 안전사고

기타 전문기관�및�업체관리,�안전인력�및�교육관리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https://www.fms.or.kr)
    - 메뉴 구성 현황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대장,�시설물�변경,� 3종시설물관리

안전�및�
유지관리

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 시설물안전관리,� 시설물비용정보,� 점검진단
대가산정

설계도서/
보고서 설계도서,� e-보고서�관리

관련업계 점검진단실적보고,� 점검진단기관정보,� 민원서류� 발급,� 안전점검�
등�대행실적�공개,� 위반자�명단�공표

기술정보 사고사례,� 유지관리기술정보,� 점검진단장비매뉴얼,� 상태변화진단�
보수보강�매뉴얼

현황�및�통계 시설물통계정보시스템,�시설물통계이력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업무연락 도착메시지,�알림메시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점검진단기술자� 구인게시판,� 점검진단장터,� 사용자교육,�
온라인�설문조사,�관련사이트�찾기

이용안내 FAQ,� 질의응답�및� FMS개선의견수렴,� FMS매뉴얼,�자료실

  • 나이스 > [석면관리](https://goe.neis.go.kr)
    - 메뉴 구성 현황
석면관리통계 석면건축물현황조회,� 석면건축물현황비교조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이수현황,�석면제거공사현황

학교일반현황 학교일반현황관리

석면건축물안
전관리인�관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

석면조사결과
등록

석면조사기관현황관리,� 석면건축물조사결과관리,� 석면건축물공사내역관리,�
실내공기중석면농도측정결과,�위해성평가결과관리

석면지도등록 석면지도관리

석면마감관리 석면마감현황

② 주요 관리 전략
  • 시설 유지관리 사항과 정보가 일치되도록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현행화
    - 데이터 현행화, 오류검증 및 보완 시기에 현장조사(실사)를 통한 업무처리
    - 인사이동 전 현황, 보수이력 등 입력내용 검토하여 최종 보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ork.keiis.kr/keiis/index.do
https://www.fms.or.kr/
https://goe.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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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정보관리

￭ 학교시설�관련�웹사이트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전�파워플래너

�•�한전:ON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이버지사)

�•�가스안전교육원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

�•�승강기교육센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선진화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전협회�법정교육

TipTipTipTipTip

① 학교시설 정기업무 관리(학교 상황에 따라 유동적)
  • 학교시설 월별 추진 업무 예시

2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FMS),� 연간� 유지보수� 계약,� 신학기�
대비�시설�점검�

3월 소방계획서� 변경,� 교육시설� 안전점검(해빙기),� 교육시설�관리계획�
시행결과�보고

5월 풍·수해�대비�시설�점검,� 냉방기�세척·점검

6월 교육시설�안전점검(여름철),� 석면�위해성�평가

7월 방학�대비�시설�점검

8월 개학�대비�시설�점검

11월 난방기�세척·점검,� 동파�대비�시설�점검

12월 교육시설� 관리계획� 수립,� 소방계획서� 작성,� 방학�대비� 시설� 점검,�
석면�위해성�평가,� 교육시설�안전점검(겨울철)

  • 학교시설 주기별 추진 업무 예시

수시
일상점검,�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해체·제거�시),� 교사�정기소독
(연� 5회� 이상),� 화장실� 소독(연� 84회� 이상),�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해당�시)

매월
안전점검의� 날(4일),� 전기·소방·승강기·위험물·어린이놀이시설·
저수조·CCTV�월�자체점검

분기 전기점검,� 화장실�정기점검,�정수기·지하수�수질검사

반기

제2종·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전기점검,� 소방점검(작동·종합),�
소방훈련(자체·합동),�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기질� 측정,� 공기정화
설비�점검�및� 공개,� 저수조�청소,� 급식실�후드�청소,� 어린이�놀이
시설�모래�소독

연간
전기점검,� 승강기� 정기검사,� 가스� 정기검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저수조�수질검사,� 정화조�수거,� 예초�및� 전정,� 강화도어�수리,� 보험�
갱신,� 기생충란�검사,� 에너지�담당자�교육

다년간

검사
/
관리

교육시설안전인증(5년� 또는� 10년),� 제2종시설물�정밀안전점검(1~3년),�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3년),� 태양광발전설비� 정기검사(4년),�
일반용전기설비� 정기검사(1~2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최초� 실시�
후� 3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2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2년),�
운동장� 유해성� 검사(3년� 또는� 5년),� 냉난방기� 종합세척(3년),� 배수로�
준설(3년)

의무
교육

소방실무교육(2년),� 승강기교육(3년),� 가스보수교육(3년),� 위험물실무
교육(2년),� 석면보수교육(2년),� 어린이놀이시설교육(2년),� 기계설비
보수교육(3년),� 수도시설보수교육(5년)

인사이동�시
위험시설물� 관리대장� 인계·인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전
관리자�교육�이수,� 각종�사이트�정보�변경

② 건물 실별 고유번호 관리
  • 각종 현황 관리자료, 열쇠, 분전함, 기계장치 등에 공간 실코드를 공통으로 

기입하여 관리
    - 실명칭은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코드가 공간 관리에 효율적
      ☞ 예시) 배치도의 실 번호 = 교실번호 = 분전함 번호 = 열쇠 번호 
③ 학교시설 관련 웹사이트
  •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북마크로 별도 

관리 및 접속
  • 학교 공통으로 생성한 아이디, 패스워드 등은 별도 관리하여 담당자 인사

이동 시 인계·인수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edubuil.kr/
https://www.fms.or.kr/
https://www.eais.go.kr/
https://www.kesco.or.kr/
https://pp.kepco.co.kr/
https://online.kepco.co.kr/
https://www.keea.or.kr/
https://www.kfsi.or.kr/
https://www.kgs.or.kr/
https://cyber.kgs.or.kr/
https://www.kgs.or.kr/gse
https://www.elevator.go.kr/
https://www.koelsa.or.kr/
https://minwon.koelsa.or.kr/
https://edu.koelsa.or.kr/
https://www.kmcca.or.kr
http://www.cpf.go.kr/
https://goe.cps.or.kr/
https://www.nier.go.kr/
https://www.kep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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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시설�재난관리

갑작스러운�재난사고�발생에�대비하여�평상시에�시설물�안전� 점검을�철저히�하고,� 재난사고�발생� 시에는�신속한�복구가� 될�

수�있도록�추진

1.�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안전�담당부서) ∘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2023년 개정본)

∘ 재난안전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
  • 자체 실정에 맞는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 여름철
    - 사전 대비기간 : 4월 ~ 5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5월 ~ 10월(약 5개월)
  • 겨울철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11월 ~ 다음연도 3월(약 4개월)
  • 추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추진�개요 목적,� 근거,� 추진기간,�추진내용�요약

상황관리
체계�

재난대비� 상황관리� 담당부서� 운영,� 상황관리전담반� 편성� 및� 운영,�
사고수습본부�구성,� 기상상황별�상황관리�체계�운영

세부추진
계획

시설보호,�피해복구,�안전교육,�안전관리,�홍보대책,�민관�및�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등

② 자체 계획 수립 후 교직원 공람 또는 교육 실시

2.� 재난발생�예방활동

￭ 재해취약시설
�•�구조안전�위험시설물
�•�붕괴위험시설,�화재위험시설
�•�사고위험시설(체험활동시설)
�•�폭설위험시설
�•�신･증축�공사장(공사중지기간�제외)

TipTipTipTipTip

① 재해취약시설 유무 수시 확인 및 지속적인 시설보수·보완 활동
②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수·정비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연 3회)
③ 자연재해 대비 점검 활동(집중호우, 태풍 발생 시)
④ 재해취약시설의 안전관리
  • 재해취약시설 관리카드 작성, 주 1회 점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糭���������⺻��
http://www.law.go.kr/����/�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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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해취약시설�보강활동
① 자체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
② 자체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 기관 즉시 보고
   (예산 및 시설지원 요구)

4.� 피해현황조사�및�보고� �
� � (재해·재난�발생�시) ① 보고체계 : 각급 기관장(전기관) → 관할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재난상황 보고서에 따르되 긴급할 경우 유선 보고 우선
② 즉시 피해 상황 조사 후 상급 기관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 당직실에 재난발생 상황 연락망 비치

5.� 재해·재난�피해복구
� � � (재해·재난�발생�시)

￭ 학교배상책임공제증권�출력�방법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 � -�중앙회�공제사업� >� 학교배상책임

공제�>�가입확인�>�가입연도,�지역�

선택�후� “확인”�클릭�>�인쇄

￭ 학교�직원�노무업무의�범위
� •�예초작업,�쓰레기�분리수거,�학교
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
(시설물�관리�제외)

TipTipTipTipTip

① 재해·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실시
② 교육시설공제(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재난복구비 신청 공문 발송
  ※ 교육시설공제 가입 및 재난복구비 신청 방법 : 【제17편】 7. 교육시설공제 참고
③ 학교배상책임공제(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3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
  •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학 생 사 고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학생사고 외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 보상범위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기타교육기관 및 시설의 안전사고 보상(특약)
  • 보상한도
    - 인적손해 :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 1사고당 최고 20억원
    - 물적손해 : 1사고당 최고 1억원
    - 급식 과태료 : 1인당 최고 500만원(자기부담금 10% 공제)
    - 휴대품 파손분실 : 1학교당 연간 최고 2천만원(분실 시 1대당 100만원 한도)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koies.or.kr/
https://www.ssif.or.kr/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05

제19편�신설학교�설립�및�개교�업무

업 무 명  신설학교 설립 및 개교 업무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업무개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설립사무 취급교의 업무 및 신설학교 개교 업무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 경 사 항

 1. 행정업무를 위한 신규 등록 및 개설

 2. 신설학교 회계관리

 3. 신설학교 행정환경 구축

 4. 유관기관 연계 업무 - 안전관리자 선임 5. 신설학교 물품·재산·시설관리로 이동

 5. 신설학교 물품·재산·시설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4. 유관기관 연계 업무에서 이동

 6. 신규 급식시설 설치

 7. 임대형 민자사업(BTL)학교 운영관리

참고자료

 
 ◦ 신설학교 업무담당자 업무 길라잡이(학교지원과, 2013.)
 ◦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학교급식협력과, 2021.)
 ◦ 교육시설 BTL 운영관리 매뉴얼(시설과, 2016.)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89&menuInit=13,1,1,0,0&bbsId=8210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11632&bbsMasterId=BBSMSTR_000000030174&pageIndex=1&schKey=TITLE&schVal=%EC%8B%9C%EC%84%A4%EA%B0%9C%EC%84%A0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294881&bbsMasterId=BBSMSTR_000000000200&pageIndex=1&schKey=TITLE&schVal=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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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업무를�위한�신규�등록�및� 개설

 

1.�공인�제작�및�등록

￭ 공인�제작업체�확인�정보
�•�상호,�주소,�성명,�생년월일

TipTipTipTipTip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관인의 관리)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37조(회계문서의 날인)
∘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① 공인 제작(제작업체는 공인대장에 등재되므로 업체정보 확인 필요)
② 관보 공고 : 전자관보(https://gwanbo.go.kr) 관보 게재 등록 및 요청
  • 관보 게재 등록 신청 및 처리 확인
③ 교육지원청에 공인 제작 보고
④ K-에듀파인(업무관리) 공인 인영 등록
⑤ 공인 관리  ※【제2편】 1. 공인관리 참고

2.� 고유번호증�발급
� � � (사업자등록증)

￭ 신설교� 학교장� 발령� 이후� 고유번호증�
대표자�변경�신청

TipTipTipTipTip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발급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②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 설립사무 취급교 학교장 개인 명의로 신청(신규 제작 공인 사용)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필수>
    - 설립사무 취급교 지정 공문(설립사무 취급교 학교장 명의로 신청)<필수>
    - 인사발령공문(신설교 학교장 명의로 신청 시)<필수>
    -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공포 공문 사본<필수>
    - 학교장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도장(신청서에 대리인으로 위임장 작성한 신청자)
      <내부결재문서 기재 시 대체가능>

 

3.� 스쿨넷서비스�신청
 

￭ 사업자� 선정� 공사기간,� 시험� 가동이�
최소� 1개월�이상�소요되어�설립사무�
취급교�추진�권장

TipTipTipTipTip

∘ 학교전산망 구축, 운영계획 (매년)

 
①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신청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4단계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 선정 위탁 동의 시 지역교육청 협의(통신사업자, 속도, 개통희망일)
    신청사이트 : 스쿨넷서비스 지원센터(www.school-net.or.kr) 
  • 선정 위탁 부동의 시 보안규정 준수하여 학교에서 통신사 자체 선정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ǿ�����ſ����ѱ���
https://www.law.go.kr/����/ȸ�������������α�Ģ
https://www.law.go.kr/��ġ����/��������Ư��ȸ���繫ȸ���Ģ
https://www.law.go.kr/��ġ����/���������Ҽӱ����������
https://gwanbo.go.kr/main.do
https://www.law.go.kr/����/�ΰ���ġ����
https://www.law.go.kr/����/���μ���
https://www.hometax.go.kr
https://www.school-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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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포털� 기관용� 인증서�
발급�및�업무처리

￭� 인증서�발급�선행조건
�•�행정안전부�조직�코드�및�교육부�

기관�코드�필요

� � �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개교�시기에�알맞게�생성

 

TipTipTipTipTip

① 기관 코드 생성(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② 기관용 인증서 발급 신청(인증서신청 관련 양식)
  • 유·초·중 : 교육지원청, 고·특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③ 기관마스터 ID 생성
④ 인증서 수령 후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 

인증서 발급 후 PC에 인증서 설치
⑤ 기관마스터 ID 로그인 후 업무처리
  • 나이스
    - 학교업무분장관리담당자 지정
  • K-에듀파인
    - 기관관리자(업무), 기관관리자(재정) 권한 위임 및 사용자별 권한 부여
    - 기관관리자(업무)가 전자관인, 학교 정보 등 등록

5.� 조달청�나라장터(G2B)
� � � 수요기관�등록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① 수요기관 등록신청(조달청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수요기관이용자 →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신청
② 수요기관 등록 승인(조달청 나라장터 승인 담당자)
③ 인증서 참조번호·인가코드 부여
  • 조달청 나라장터 승인 담당자 및 확인(신청자)
  • 신규이용자등록 〉 수요기관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신청 진행현황
④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신청자)
⑤ 인증서 등록(신청자)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신규이용자등록 〉 수요기관이용자 〉 수요기관이용자등록 〉 수요기관등록신청

6.� 한국교직원공제회

� � � 학교장터(S2B)�수요기관

� � � 등록

￭ 조달청�나라장터�인증서를�보유하고�
있으면� 타기관인증서� 등록으로� 발급�
절차�대체가능

TipTipTipTipTip

 

① 학교장터 홈페이지(https://www.s2b.kr)
② 우측상단 “로그인 ⇒ 수요기관등록”
  • 고객지원 > 자료실 > 일반자료 > 수요기관 기관코드 등록요청서를 

작성 및 송부하여 기관코드를 부여받은 후 등록 가능
③ 아이디/비밀번호 생성 후 인증서 등록까지 완료
  • ☎1577-3309로 업무 안내 가능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epki.go.kr/sub/info.do?m=0401&s=epki
https://www.epki.go.kr/
https://www.law.go.kr/����/����������ѹ���
https://www.g2b.go.kr/
https://www.s2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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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 � � (NeaT)� 수요기관�등록 ① NeaT 홈페이지(https://ns.eat.co.kr/NeaT)

②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K-에듀파인을 통한 접속 가능
  •   지출관리 > 지출처리 > 지출품의 > 품의접수목록 > 계약요청
③ 신설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관코드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 1670-4287로 확인

�

8.� 법정장부�구비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당직실의 비품)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9조(발령대장)

① 당직근무일지
② 보안점검표
③ 발령대장
  ※【제3편】 인사, 【제6편】 복무 참고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ns.eat.co.kr/NeaT
https://www.law.go.kr/��ġ����/���������ҼӰ������Ǵ������ٹ���Ģ
https://www.law.go.kr/����/�������Ҽ�����������λ��Ϥ������λ�繫ó����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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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학교�회계관리

1.� 학교회계�업무�개시�준비

￭�은행�관련�업무�추진�시�유의사항
� •�직인�학교�밖�반출�불가

�•� 은행에� 비치된� 서식을� 구비� 후�

학교에서�직인�날인

￭�인터넷뱅킹�출금�이체�시�건당�

� � 2백만원�이상�SMS�통보�대상자�

� �등록� 요청� :�거래�농협지점�

�•�행정직원� 2인�이상

� � � :� 교육행정실장,�차하위�직원

�•�행정직원� 2인�미만

� � � :� 학교장,�교육행정실장

TipTipTipTipTip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9조(거래계좌의 개설)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회계 금고 계약
② 회계 관련 계좌 개설 및 학교법인카드 발급
  • 기본계좌 개설 및 보고
    -  학교회계 > 세입세출외현금 > 신용카드(법인)결제계좌 > 학교발전

기금회계계좌 > 세입금(교특회계 금고 납입대상 수입금이 있을 경우) 
> 보조금 및 지원금 (추후 사안 발생 시 개설)

  • 신용카드(법인) 발급
    - 클린카드 발급
    - 신용카드(법인)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 매수 발급
    - 우편요금 및 여비 결제 전용 카드(필요시)
  • 필요서류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학교회계출납원), 사인(출납원), 신청 공문, 위임장 등
  • 카드사용 등록
    -  학교회계 > 지출관리 > 기준정보 > 법인카드정보관리 > 카드사용등록
③ e교육금고, EFT(전자자금이체)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 이용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이용계약서,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농협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계약서 사용
  • 지급계좌 지정, 지급수수료 면제, 계약기간 등 확인
④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 학교장(분임재무관, 물품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 교육행정실장(학교회계출납원, 물품출납원), 회계담당직원, 분임물품출납원
  • 학교운영위원장(발전기금회계운영) 직위포괄식으로 가입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ȸ���
http://www.law.go.kr/��ġ����/��������Ư��ȸ���繫ȸ���Ģ
http://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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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학교�예산편성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4항

�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각�호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

준하여�집행�가능

� � � -�교직원�등의�인건비
� � � -�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교육비
� � � -�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 � �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 � � -�이미�예산으로�확정된�경비

�•�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

되면�그�확정된�예산에�따라�집행된�

것으로�간주

TipTipTipTipTip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장(예산)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기 추진사항 세부내역
담당

기관

개교

전년도

신설교�목적사업비�

예산�편성ㆍ집행

▸설립사무� 취급교� 예산으로�
편성,�별도�세부사업�관리�

설립

사무

취급교

▼

개교

연도

학교기본운영비�및�

목적사업비�교부

▸개교연도에� 교부하는� 예산�
신설교로�교부됨

신설

학교

▼

개교

연도

예산�편성�및�집행

▸신설교�목적사업비와�학교기본�
운영비가�교부되면�K-에듀파인�

시스템으로�예산을�임시로�편성,�

관할청에�보고�후�집행

� � (신설교�권한�부여)

▸예산집행� 항목은� 개교� 즉시�
정상적인�학교�교육과정�운영에�

기본적으로�필요한�항목�중심

으로�집행

신설

학교

▼

신설학교�예산편성�

및�집행내역�

인계인수

▸설립사무취급교는� 임시예산�
편성한� 예산(안)과� 회계관련�

서류,�예산�배정문서�등�인계�

설립사무

취급학교,

신설학교

▼

개교연도에�

해당하는�회계연도�

예산(안)�편성�

▸기� 교부된� 예산과� 연간배정�
계획에�의한�전입금을�포함하여�

개교연도에�해당되는�회계연도�

예산안�편성ㆍ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4항�규정을�준용

하여� 집행하고,� 사후� 운영

위원회�구성�후�제출·심의

▸목적지정�사업비는�지원기관의�
정산지침에�따라�신설학교에서�

정산

신설

학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б�ȸ���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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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학교�행정환경�구축

 

1.� 학내망�구축

￭ 교내� 인터넷� 수요량을� 완성학급�
기준으로�사전�조사

�•컴퓨터,�사무기기�수량�실별로�파악

TipTipTipTipTip

 

① 공공정보통신서비스(스쿨넷 : 학교집선망)와는 별도로 학교 내 인터넷망 구축 
필요(스쿨넷 입선 공사 완료 후 구축 진행)

② 구축내용
  • 교내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광네트워크장비, 보안스위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허브, POE스위치, AP 등의 정보화기자재 구입 및 관련 설치 공사
    (학교 전기통신 설비 포함 여부 확인, 기본 전기통신 설비 포함 시 생략)
  • 학내전산망장비 구축 주체
    - 재정교 : 학교 자체 / BTL교 : 운영사
    - 공영개발교 : 기본시설 미포함 시 재정교에 준하여 구축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서버장치(필요 시 설치) : 정수물품 계획에 반영

2.� 학생용�가구�및�행정장비�

구입

￭ 교구설비기준
� •학교급별교구설비기준(2014)

�•초등학교�교구설비�기준(2015)

�•특수학교급�교재교구�설비기준(2016)

�•과학교구설비�기준(2018)

�•체육교구·설비�기준(2022)

�•유치원�교구·설비�기준(2023)

TipTipTipTipTip

∘ 조달사업법 제11조(계약 체결의 요청)

① 정상적 개교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실용 책걸상, 사물함 등은 
설립사무 취급교에서 최소 개교 2개월 전 발주 진행 권장

②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진행
  • 계약금액이 크고 계약 건수가 많으므로, 구입물품 및 구입금액 등에 따라 

계약방법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함
③ 실별 배치 비품은 교구설비기준을 준수하되, 학교 사정상 조정 가능함

3.� 시설관리용역�체결

￭� 무인경비시스템� :� 시설� 및� 비품�
관리를�위해�개교�전�신속�설치�및�

유지관리�용역계약�권장

￭ CCTV�및�자동개폐장치� :�학생�및�
시설�안전�관리�위해�개교�전�설치�
권장

￭ 시설미화원,�시설당직원�채용� :�
【제4편】�교육공무직원�및�기타직�
참고

TipTipTipTipTip

분야 용역종류 재정 BTL 비고

시설물

관리

무인경비 ○ .

•�신설학교�설립�시�최초�물량�

외의�학교�자체�발주�시설�

증설� 건은� 별도� 용역관리�

계약�체결

•� BTL�유지관리�내역이�학교

마다�상이할�수�있어�계약�전�

세부�용역�범위�확인�필요�

전기�안전관리 ○ .

소방�안전관리 ○ .

승강기�안전관리 ○ .

가스�안전관리 ○ ○

정보화기기/생활폐기물 ○ ○

기계설비관리 ○ .

정수기/공기정화장치 ○ .

급식

관리

음식물폐기물처리 ○ ○

폐식용유매각 ○ ○

급식덤웨이터 ○ .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4&bbsMasterId=BBSMSTR_000000000189&menuInit=13,1,1,0,0&bbsId=82101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2&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6&menuInit=13,1,2,0,0&bbsId=284689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6&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9&menuInit=13,1,2,0,0&bbsId=301202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3&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7&menuInit=13,1,2,0,0&bbsId=976916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62&bbsMasterId=BBSMSTR_000000000246&menuInit=13,1,2,0,0&bbsId=1023476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75&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7&menuInit=13,1,2,0,0&bbsId=1030246
https://www.law.go.kr/����/����������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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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관기관�연계�업무

1.�급여�및�공제�관련�

� � �등록�업무 연금단위기관�신규�지정�요청

① 공무원연금공단(https://www.geps.or.kr)에 연금단위기관 신규지정 요청
  ※ 연금취급기관 : 교육지원청
② 연금담당자 등록 신청서 제출

4대보험�가입(교육공무직원)

①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중 1개 기관에 사업장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
② 4대 사회보험 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③ 4대 보험 EDI 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가입

① 분회설립신청서 수기 작성 FAX 제출 → 분회코드 수령
한국교직원공제회(https://www.ktcu.or.kr)

  • 경기남부 FAX 031-234-4108, 경기북부 FAX 031-878-0764
② 교직원공제회 EDI 서비스 신청서 제출

2.�유관기관�협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 
   • 관할 시(군)청 교통정책과(교통과)에 공문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② 도로 표지판 설치(도로점용 허가 신청)
   • 관할 시(군)청 도로건설과와 협의 후 업무 추진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③ 도로명주소 신청
   • 관할 시(군)청 토지정보과(민원과)로 공문 시행
   •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geps.or.kr
https://www.nps.or.kr
https://www.4insure.or.kr
https://www.ktcu.or.kr
https://www.law.go.kr/����/���α����
https://www.law.go.kr/����/��̤����ι�����κ�ȣ�����������װ��������ѱ�Ģ
https://www.law.go.kr/����/��̤����ι�����κ�ȣ�����������װ��������ѱ�Ģ
http://www.law.go.kr/����/���ι�
https://www.law.go.kr/����/���θ��ּ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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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설학교�물품·재산·시설관리

1.� 물품�및� 재산관리

￭ 개교연도� 또는� 다음� 연도� 정수책정� �
�자료�제출�안내�시�누락물품이�없도록� �

�보고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① 물품관리
  • 신설학교 물품구매 목록 인수 철저(교육지원청, 설립사무 취급교 구입 물품)
  •  기본 처리사항
    - 정수물품 정수책정 ※ 【제16편】 1. 물품 정수책정 및 수급관리계획 참고
    - 물품기관정보관리 정보 입력  ※ 【제16편】 2.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참고
    - 물품 등록  ※ 【제16편】 2.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참고
  • 분임물품출납원 임명(재정보증보험 가입)
② 재산관리
  • 각종 부동산 공부(公簿) 발급 및 보관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토지 및 건축물 등기 촉탁 진행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재산 등록 : 공유재산관리대장 확인
    ※ 【제17편】 2. 공유재산의 취득 참고

2.� 관리업무�인계·인수

￭ 태양광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시공�
시�전력수급계약(PPA)�신청및�처리

결과�확인(미확인으로�인한보상시점의�

지연으로�공공요금�손실발생�주의)

•한국전력� 해당� 지사�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와�협의�필요

￭ 최대전력장치�지원금�신청
(대당� 150만원)

�•매년�3월�말�한전�홈페이지�공고�

•장치설치�전�장비생산업체가�지원

대상인지�확인

TipTipTipTipTip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공종별 준공 설계도서 인계·인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도면, 공사설명서(시방서), 내역서, 공사 진행 사진 등
② 각종 증명서 및 현황 등의 확인
  • 전기사용전검사필증, 소방시설완성검사필증, 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승강기검사필증, 정화조 준공검사필증(선택) 등
  • 전기, 상수도, 가스 인입 현황 확인(최초 요금고지서 업종 확인)
③ 시설물 사용설명서 및 사용 방법 교육
  • 시험 운용 후 인계인수
  • 공사업체 및 유지보수 담당 연락처 파악
  • 각종 실별, 용도별 잠금장치 인계인수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Ư��ȸ�� �Ұ� ��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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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14

3.� 학교시설관리

￭ � 공사� 납품� 자재� 내역서,� 공사� 물량�
등에�관한�사항은�준공,�개교�시점

에서�금액�파악�권장

�•�추후�한국교육시설안전원�및� 하자

보수�이행시�필요함

� 예)� 공작물(국기게양대,�수도시설�등)의�

공제�가입�시�반드시�필요

￭� 가스,� 기계(급식기구� 등)� 설치� 전� 관할�
지자체� 안전관리자� 신고� 및� 책임

보험�가입�완료�필요(시운전�관련)

￭ � BTL학교의�경우�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가입�시�건물의�별도�보험�가입�여부�

확인

�•�기본교구�및�기본�부속물�등�별도�

가입�필요

TipTipTipTipTip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화재예방법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승강기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각종 현황 정리
  • 교실배치도, 주요시설 현황 정리 등
    ※ 【제18편】 4. 학교시설 정보관리 참고
②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제18편】 3. 분야별 안전점검·관리 참고

   • 전기안전관리자
    - 대상 : 전압 1kV 초과 전기수용설비, 용량 20㎾ 초과 발전설비 보유교
    - 대행규모 : 용량 1,000kW 미만 전기수용설비 및 300kW 미만 발전설비
   • 소방안전관리자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첨부
   • 가스안전관리자
    - 시공업체 및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월사용량 산정
    - 시설 사용개시 전 시장(군수)에게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온라인 선임 신고 가능)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연면적 1만㎡이상 위탁계약 또는 직접 관리 선임)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 신규·변경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회원

가입(일반) 및 정보 등록(놀이시설,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③ 하자보수 관리 철저(동절기 및 해빙기를 거쳐 하자 발생 증가)
  • 하자보수관리부
  •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④ 기타사항
  • 교육환경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 녹색건축인증 및 BF인증(장애인 편의시설)에 맞는 시설 설치 여부 확인
  • 2018년 이후 신축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에 BEMS(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시 에너지관리공단에 BEMS 시스템 설치 검사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Ǽ�����⺻��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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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급식시설�설치

1.�급식기기선정위원회�구성
및�급식기기�선정

￭� 급식기기�설치�시기의�시급성으로�
� � 인하여�설립사무�취급교에서

� �급식기구�및�사양�선정�권장

￭ 급식기기선정위원회의� 업체� 선정�
지양

TipTipTipTipTip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①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구성(설립사무 취급교 권장)
   - 급식시설 설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수요자 중심으로 5인 이상 구성)
② 급식기기선정위원회 역할
  • 신규 급식에 소요되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구입 품목 및 수량 결정
  • 품목별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구체적인 사양 및 모델 결정
  • 납입 품의 규격, 재질, 모양, 성능 등 확인 및 검사
    - 검수 시 물품의 규격, 재질, 기기의 성능(가동시험) 확인 철저
③ 급식기기선정위원회 운영 일정 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설립사무 취급교)
④ 급식기기선정위원회 개최  ※ 【제13편】 계약 7. 물품선정위원회 참고
  • 구성 :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조직
  • 급식기기 및 기구에 대한 협의
    - 도면 제시, 기구의 특징, 장단점 등 설명
    - 기존 급식학교의 급식기기 현황 및 사용실태 설명
    - 예산을 참고하여 적정선 협의
    - 완성 학급 수 및 급식 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여 활용도, 안정성, 능률성, 

전기 소모량, 연료 소모량 등을 검토하여 실용적인 제품 선정
  • 급식기기 및 기구의 품목·수량·규격·사양의 결정(서면 기재) 
    - 급식기기 선정 위원별 선정 기록표
  • 급식기기 선정결과 발표 : 급식기기 선정 의결서
  • 급식기기별 특징 및 기구 선정 요령 

2.� 급식기기�구매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급식기기 구매 방법  ※ 【제13편】 계약 참고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급식기기 구매 : 30일 정도 소요
    - 1차 구입품목(시설 및 설비공사와 연계되는 기구 및 기기)은 설립

사무교에서 구매, 그 외는 신설교 주관
  • 소액수의 견적입찰 : G2B, S2B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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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물품�구매

 ① 급식실 내부비품 구입(식당 배식의 경우)
  • 식탁, 의자, 대용량 정수기 등 구입
 ② 영양연구실[구 영양(교)사실] 및 휴게실 내부 비품 구입
  • 영양연구실 :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책상, 의자 등
  • 휴게실 : 캐비닛, 옷장 등
 ③ 급식 소모품 구입(조리복 및 장갑 등 위생용품, 조리기구 등)
  •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

4.� 급식관련�인력�채용 

￭ 조리사�및�조리실무사는�교육장�발령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급식� 및� 교육

공무직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교육

지원청�채용�요청

TipTipTipTipTip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① 정규 영양교사 미발령 시 :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
②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채용 요청
  • 기존 실시교의 현장 실무 수습 및 사전 준비 철저 

5.� 급식관련�설치·운영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신고기한 : 급식 개시 1일전까지 관할 시, 군청에 신고
② 신고관련 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가스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관리계약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 학교급식 개시 보고 등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ٷα��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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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형�민자사업(BTL)학교� 운영관리

1.� 임대형�민자사업�용어

￭� BTL� 관리운영권�설정�기간
�•�학교시설� :� 준공�후� 20년

�•�소규모�체육관� :�준공�후�10년

TipTipTipTipTip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 매뉴얼

① 임대형 민자사업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방
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

② 실시협약 :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되는 실시
협약은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조건을 정함으로써 협약 
당사자 간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③ 소유권이전 :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2.� 각� 주체별�업무내용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
�•�시설임대료

� � -�민간의�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보상분

�•�운영비

� � -�운영관리비� :�인건비,�청소용역비,�

보험료,� 경비용역비,�

안전진단비,�기타�경비

� � -�유지관리비� :�교체비용�

TipTipTipTipTip

주무

관청

(교육청)

�①�학교시설�소유권�보유

�②�성과평가를�통한�시설임대료와�운영비�등�정부지급금�지급

�③�운영계획에�따른�이행상태�점검

�④�적절한�운영서비스�환경�제공을�위한�기준‧제도�마련

학교

�①�운영�및�유지관리�서비스를�제공받는�사용자

�②�만족도�조사�및�성과평가�참여를�통한�서비스�평가

�③�서비스�및�업무�지원�요구

�④� 인사발령과� 비슷한� 시기에� 교재교구� 및� 기타� 물품이� 납품되기� 때문에�

보다�철저한�검수가�요구됨

사업

시행자

(SPC)

�①�자금을�투자하여�학교시설을�건설�및�운영하는�특수목적법인

�②� 관리운영권�행사로�약정기간�주무관청에�시설을�임대하고�약정된�임대료�

수입을�통해�투자비�회수

운영사

�①� SPC� 지분� 출자� 및�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제공

�②� 10~20년�동안�학교시설의�운영�및�관리

�③�다양한�인력�및�외주용역이�참여,�학교�운영�업무수행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ȸ��ݽü������ѹΰ����ڹ�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294881&bbsMasterId=BBSMSTR_000000000200&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E%84%EB%8C%80%ED%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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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위원회�구성

￭�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중� 민간의�
시설운영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일정�

수준의�운영�서비스를�확보

TipTipTipTipTip

① 주요 업무 
  • 실시협약서에 정함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단위 학교별 성과평가를 수행 
  • 주무관청의 정기 및 수시 성과확인평가, 관리자평가, 이용자평가 세 가지  

항목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총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
  •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 제기 시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② 구성 : 사용자(학교장, 학교장의 추천자), 주무관청 분야별 담당자, 사업

시행자 총 3자의 참여로 구성됨

4.� 학교/운영사�간�
업무분장

￭� 학교별� 실시� 협약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시협약서� 및� 운영

계획서를�반드시�확인하여�처리

� �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매뉴얼�참고]

TipTipTipTipTip

① 학교/운영사 간 시설 관리 업무분장(예시)

시설

구분
구역

시설

유지관리

건축설비

운전/

관리

청소
환경위생

관리

보안경비/

안전관리

교육

시설

일반교실 ○ ○
●,�▲

(특별청소)
○ ○

특별교실 ○ ○ ○ ○ ○

관�제�실 ○ ○ ○ ○ ○

급식시설(식당�포함) ○ ○ ● ●,�▲ ○

도�서�관 ○ ○ ○ ○ ○

공용부분,�기타 ○ ○ ○ ○ ○

개방

시설

체�육�관 ○ ○ ○ ○ ○

기� � � �타 ○ ○ ○ ○ ○

옥외

시설

운동장�등(제설작업�

통학로는�운영사)
○ ○

●,�▲

(제설작업)
○ ○

�※�범례�

� � �○�사업시행자의�업무범위� �

� � �▲�부분적으로�사업시행자�실시� �

� � �●�학교측의�업무범위

�•�사업시행자는�일반교실의�특별청소를�연� 2회�실시

(세부업무�구분�및�처리방안�참조)

�•� 운영사가� 학교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운영에� 관한� 업무요구� 사항은�

학교장이� 운영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전달하며� 교직원이� 직접� 업무� 종사자에게�

지시할�수�없음

② 운영 범위에서 제외된 실내 및 외부 환경조성
  • 학교장이 운영관리 책임자를 통하여 협조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294881&bbsMasterId=BBSMSTR_000000000200&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E%84%EB%8C%80%ED%98%95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3%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reservYn=N&bbsId=294881&bbsMasterId=BBSMSTR_000000000200&pageIndex=1&schKey=TITLE&schVal=%EC%9E%84%EB%8C%80%ED%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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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사�법정�관리업무

 

분야
항� � � � 목 관련기관/검사주기

내� � � 용 검사 신고 기� � � � 관 주기

건축 건물정기점검 ○ 연� 2회

전기 전기시설안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2년� 1회

기계 보일러 ○ 2년� 1회

소방 소방종합정밀정검 ○ ○ 소방면허보유업체 연� 1회

도시가스 사용시설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연� 1회

승강기
정기검사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연� 1회

정기점검 ○ 월� 1회

환경/위생

저수조청소 ○ 구(군)청환경위생과 연� 2회

방역 ○ 보건소 연� 5회

정화조청소 ○ 연� 1회

    ※ <업무 범위와 책임>
      : 학교 및 운영사는 실시협약 상 업무 범위 및 책임 한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시기·시설별�주요
� � � 점검사항

￭� 관리소장이�시기별,�시설별로�점검
하여�점검일지�기재�후,�교육행정실에�

확인�요청함

TipTipTipTipTip

 

 

구분 시기‧시설별�운영사�점검사항
1/4분기

�전년도�에너지�사용�실적�분석�점검,�전기시설물�자체점검

�개학�준비�환경위생�정비,�해빙기�대비�안전점검

2/4분기
�설비�세관�및�점검�부속기기�정비�청소

�풍수해�사전�점검,�수질검사,�냉방기기�시운전

3/4분기

�방역�시행,�위험물�법정교육,�변압기�점검,�차단설비�점검

�태풍대비�시설물�안전�점검(탈락�가능한�시설물)

�배수�시설�정상작동�여부�점검�

4/4분기

�난방기기�및�급탕�시설의�정상가동�여부�점검�및�보수

�동파/결빙/포설�시�비상계획�수립,�화재�예방/소방�교육

�제설�장비의�점검�계획수립,�동절기�안전교육�시행

�수목�보온�계획�수립

  ※ 성과 요구수준 및 실시협약에 의해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시행
  ※ 교구 및 비소모품 관련 유지관리는 학교 측에서 담당
  ※ 운영사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문제점 외의 사항은 학교 측에서 처리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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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운동장� 체육관� 등의� 개방에� 관한�
사항은�실시협약에서�정하는�바에�

따르며� 운영사� 협의� 없이� 개방할�

경우�관리책임은�학교�측에�있음

TipTipTipTipTip

 

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

사용허가

� 실시협약서에� 매점�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 운영/유지관리,� 임대료,� 매점운영수익�

배분비율�등을�주무관청과�협의�후� 결정

     

일시사용
허가

� 개방시설에�대한�유지관리�문제는�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에�개방

시설에�대한�조건과�비용�처리�등을�양자간�협약에�의하여�결정

할�수�있음

     

② 통합시설관리시스템
  • 운영사에서 학교별 시설정보 및 업무수행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은 시스템 
③ 물품등재
  •  물품관리 > 물품계획및취득관리 > 취득관리 > BTL취득물품등록
④ 시설물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파손발생 파손발생 파손자

발견�시

파손자

배상

파손원인

�규명

학교측과� �

� 협의

학교�측

배상

사용자

부주의

판정

미수선

항목

책임소재

불분명

(일상수선

비�사용)

파손�

부위의

수선항목

포함�여부

조사

수선

항목일�

경우

사용자

부주의

미판정

책임소재

불분명

(일상수선

비�사용)

책임소재

불분명

(협의�후�

결정)

오후오전일과시간 외오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학교 업무매뉴얼[행정] [개정 18판]

        총 괄

김승호(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기 획 

김정란(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현장지원담당사무관)

조광명(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주무관)

         집필·편집 

이유진(4.16민주시민교육원) 이정연(은계초등학교)

김용우(갈매초등학교) 이정희(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박미광(화성청계초등학교) 이현정(금오초등학교)

박효진(숙지초등학교) 전미영(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신금자(대안여자중학교) 정재형(대송중학교)

윤미영(한가람초등학교) 최  웅(발곡초등학교)

윤현미(만선초등학교) 피혜선(성지고등학교)

이요한(승지초등학교) 하상만(부천중앙초등학교)

2024 학교 업무매뉴얼[행정]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경기도교육감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 업무매뉴얼 (행정) - 최종
	책갈피
	되-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부
	되-접수증
	되-접수증(별지2호)
	접수증
	되-별지2호접수증
	민원사무편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되-정보공개청구서
	되-정보공개구술청구서
	되-정보공개처리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되-정보부존재등통지서
	되-정보공개청구사실통지서
	되-제3자의견청취서
	되-제3자의견서
	경기도교육청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되-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되-정보공개위임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기록물관리지침(경기도교육청, 2007)
	기록물관리지침[경기도교육청, 2007)
	기록물관리지침
	각급학교 단위과제 카드 표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40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지 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4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제8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제8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내지 제40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제8조
	등록 : 미등록시 사용 불가
	[본문_공인대장]
	[공인대장]
	[본문_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본문_관보공고]
	[관보공고]
	[본문_관보게재]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조서 제출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조서
	[회계직공무원직인등록조서]
	[본문_제출]
	[제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
	∘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 내지 제1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본문_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사고보고
	회계직공무원직인폐기신고서 제출
	[시행규칙2조,4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기안문서 : 전자문서로 함이 원칙
	[기안문서]
	간이기안문(내부결재문서용) :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간이기안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학교위임전결규정 수립 : 자율과 책임 배분 및 효율성도모
	[위임전결규정수립]
	○○학교 위임전결규정 예시안
	[• ○○학교 위임전결규정 예시안 ]
	전결 및 대결 예시 참조
	전결 및 대결 예시 참조 되돌아가기
	[￭  전결 및 대결 예시 참조]
	본문_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제3조(교육부령 제19호, 2013. 12. 12.)
	본문_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제3조
	본문_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제8조
	본문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감점 기준 현황 참고]
	본문_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제9조
	본문_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제11조
	본문_평정단위 서열명부 작성
	본문_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
	본문_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
	본문_동법 시행령 제3조
	본문_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본문_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본문_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
	본문_상훈법 제14조
	본문_상훈법 제23조
	본문_정부표창규정 제13조
	본문_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본문_재직기간 산정
	본문_상훈 포털시스템 사용법 연수․숙지
	본문_지방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본문_지방공무원법 제64조
	본문_지방공무원법 제64조1
	홈2
	본문_휴직원
	본문_사전예고서
	본문_학교장의견서
	본문_【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본문_복직원
	본문_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본문_경력증명서
	본문_전력조회
	본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2] 적용
	본문_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본문_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1]
	본문_승진시의 호봉획정[영 별표9]
	본문_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본문_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본문_경력합산신청서 
	본문_지방공무원 호봉 재획정
	본문_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본문_승진시의 호봉획정표[영 별표9]
	본문_승진시의 호봉획정
	본문_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부터 제14조
	본문_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정기승급 절차 및 방법
	홈3
	본문_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부터 제17조
	본문_호봉의 정정 절차 및 방법
	본문_초임호봉 획정
	본문_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본문_교육공무원의 학령가감 산정<별표23>
	본문_교육공무원의기산호봉표<별표25> 
	본문_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본문_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본문_경력합산신청서
	본문_교육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본문_근속가봉
	본문_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1. 채 용
	2. 인사관리
	근로자명부(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임금대장_본문
	_top
	근무성적평정서, 근무성적평가집계표 서식 참고
	4. 퇴 직
	별표1
	임금대장
	근무성적평정서
	1. 복 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61조)
	휴직
	교육실무직원의수당
	2. 사회보험
	3. 퇴직급여
	(법 제4조)
	(법 제8조)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산정방식
	사회복무요원
	되-일반보안진단일지
	되-사이버보안진단일지
	사이버보안진단일지
	되-제66조
	되-제67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4조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41조
	되-비밀접수및발송대장
	되-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대외비)문서수발대장
	되-비밀관리기록부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0조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51조2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51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예시 파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보안업무규정 제30조
	경기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요령 제55조
	출입자 명부
	본문_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본문_당직근무표찰
	본문_당직근무일지
	본문_보안점검표
	본문_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4
	본문_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내지 제21조
	본문_개인별 연가사용계획 수립
	본문_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
	본문_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본문_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본문_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
	본문_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1조
	본문_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본문_반환내역서
	본문_겸직허가
	본문_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본문_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본문_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본문_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본문_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72호, 2014.1.24.)
	본문2_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본문]심의결과홍보
	[본문]회의록
	[본문]심의결과이송
	[본문]예·결산소위원회 규정
	[본문]심사보고서
	채권압류 관리요령
	공탁서류 예시안
	【급식물품검수조서】
	본문-변동내역서
	본문-급여공제내역서
	본문-원천징수동의서
	본문-공무원별봉급표
	본문-별표22
	본문-공무원법2조
	본문-별표16,17,19
	본문-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본문-초과근무 및
	본문-소득세법
	소득세법 제 140조
	본문-안내자료
	본문-143조
	본문-164조
	붙임-안내자료
	본문-제276조제2항
	본문-채권압류관리대장
	본문_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32조
	본문-195,227,246조
	본문-227조
	본문-재무과 과별누리집
	본문-231조
	본문-232조
	본문-공탁법
	본문-제20조 내지 제23조
	본문-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7조
	본문-297조
	본문-공탁서류
	본문-가압류공탁
	본문-제66조
	본문-27조
	본문-공무원연금법시행령
	본문-장기급여요약
	본문-72조
	본문-시행72조
	본문-제8조
	본문-취득신고
	본문-피부양취득(상실)
	본문-자격상실
	본문-보수총액
	본문-내역변경
	본문-근무처변동
	본문-납입유예해지
	본문-법규5조
	본문-제12조
	본문-제2조
	본문-제6조
	본문-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
	본문-제69조70조
	본문-제34조
	본문-시행34조39조
	본문-제39조
	본문-제 39 조
	본문-회원자격
	본문-세입업무흐름도
	본문-세입사무절차
	본문-징수기일 및 납입고지
	본문-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본문-징수결의 기안
	본문-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
	본문-수납금 납부서
	본문-과오납반환결의
	본문-납입독촉
	본문-불납결손처분
	본문-이월징수결의 기안
	본문-세입금 미수납 관리대장
	 교직원 교육 실시
	 예산 조정 작업
	 예산(안)확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성립전예산 집행 결의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16조 및 17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9조
	 이월예산 확정 기안 : 이월구분, 금액, 사유 등 명시
	 이월비명세서 제출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 제23조
	결산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청
	본문-미수납액이월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 조례
	∘ 직무대리규정 제5조 내지 제8조
	본문_재무회계규칙 제155~161조
	본문_회계관계직원책임법 제4, 6조
	지계법제64조 내지 제66조
	본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
	본문-전기공사업법
	본문-정보통신공사업법
	본문-소방시설공사업법
	본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본문-건축사법
	본문-건설기술관리법
	본문-지계법률 제 24조내지 제 29조
	본문-지계법률 제 9조,제13조
	본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률제4조
	본문-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률시행령제2조의 2
	본문-기획재정부고시 제2013-04호
	ext-comp-1002
	ext-gen8
	ext-gen9
	center
	bodyContent
	viewwrapCenter
	본문-지계법률제9조제13조
	본문-지계법시행령제49조내지제54조
	본문-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률제15조
	본문-폐기물관리법 제18조
	본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7
	본문- 변경계약합의서
	본문-지계법시행령제56조
	본문-선금
	본문-지연배상금징수율
	본문-준공검사조서
	본문-물품검수조서
	본문-납품검사 대행 절차
	본문-지계법시행령제69조내지72조
	본문-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본문-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본문-준공정산사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되돌아가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되돌아가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되돌아가기
	옥상방수공사되돌아가기
	학습준비물 구입되돌아가기
	소액 수의계약 G2B공고 및 개찰절차(시설)되돌아가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되돌아가기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되돌아가기
	본문-학생용 컴퓨터 구매
	본문-가구류 구입
	본문-취소사유 
	본문-제제기간
	본문-제재사유
	본문-지계법률제31조
	본문-지계법시행령제92조
	본문-지계법시행령 제92조
	본문-지계법시행규칙제76조
	본문-지계법시행규칙 제76조
	본문-입찰및집행기준제11장 4절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해 제재기간 설정
	본문-다수공급자업무제2.3.6조
	본문-다수2단계제2.3.6.조
	본문-행정절차법 제21조
	본문-다수공급자업무제14조
	본문-다수공급자업무제12.1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본문-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40조
	본문-90조~99조
	본문-원가통계
	되-법제58조
	되-영제58조
	되-법제57조,제62조
	되-영제57조, 제61조
	되-규칙제22조,제23조
	물품 취득
	되-법 제68조
	되-조례 제5조 내지 제10조
	되-규칙 제9조
	되-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출급증
	되-조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되-규칙 제155조, 제156조
	되-공차증
	되-분임물품출납원 임명
	되-물품망실보고서
	물품 사용전환(부서내)
	되-규칙 제14조
	되-반납 및 인수증
	물품사무 인계·인수
	되-조례 제31조 내지 제33조
	되-규칙 제21조
	되-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되-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
	되-령 제91조 2항
	되-경기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되-법 제60조
	되-령 제59조
	되-규칙 제24조
	되-법 제60조, 제61조
	되-령 제59조, 제60조
	경기도교육비특별되--규칙 제24조
	반납사유보고 <반납 및 인수증> 
	되-조례 제16조
	되-규칙 제17조
	되-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별표2)
	   • 경제수리 한계금액 초과 여부(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별표2)
	되-규칙 제15조
	 ② 물품관리전환합의서 작성
	되-법 제67조, 제77조
	되-령 제78조
	되-조례 제17조, 제18조
	되-불용품매각처분조서
	 ① 매각처분 : 불용품매각처분조서
	되-입찰흐름도
	되-물품 매각 공고문 등)
	      (※ 온비드 사용자 설명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흐름도, 물품 매각 공고문 등)
	되-불용품(해체·폐기)조서
	 ② 해체·폐기 : 불용품(해체·폐기)조서  
	￭ 저장매체 매각 
	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삭제처리 확인서,
	되-서약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지방조달청
	(문서송신
	문서송신
	불용물품 양여
	불용물품 양여1
	되-규칙 제5조 내지 13조
	되-차량정수배정 신청서 제출
	통학차량취득
	되-법 제8조, 제11조 내지 제13조
	되-차량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
	 ② 차량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
	되-규칙 제16조, 제17조
	되-차량배차 신청
	   • 차량배차 신청
	되-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어린이통학버스신고 : 관할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③ 차량의 기록․유지
	되-관용차량 관리대장
	되-유류수불대장
	되-차량정비대장
	되-차량 운행일지
	4. 운전원 관리
	되-(운전원 근무수칙)
	되-규칙 제19조 내지 제2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3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건축계획수립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제39조
	∘ 건축법 제39조
	건축법 제39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 신청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행정재산 철거 처분계획서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처분 절차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26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건물 용도폐지 및 철거신청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처분흐름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제32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대부료산정조서
	【매점 관련 한눈에 살펴보기】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입찰공고문
	사용허가조건)
	사용허가조건
	사용·수익허가 입찰 흐름도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흐름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경기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허가조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80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사용·수익허가 입찰 흐름도2
	+매점 관련 한눈에 살펴보기
	행정재산 감정평가 의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사용허가신청서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행정재산일시사용허가대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3조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입주신고서
	서약서
	관사관리대장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 제52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3조, 제54조, 제55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53조, 제54조, 제55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건물의 부속물
	기본설비
	기본부속물
	공제회 가입신청서
	건물, 물품, 건물부속물 내역표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서
	재난복구비 지급신청 붙임서류
	재난상황조서
	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2
	건물평면도
	내역작성
	+건물의부속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 통보
	보증채무 이행 청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PCBs) 관리대상기기 신고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안전점검 실시대장
	안전검사기관
	안전진단 신청서
	안전진단 실시대장
	정기시설 검사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시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중대사고시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
	보고계통
	근로기준법
	고유번호증 신청 돌아가기
	당직근무일지 돌아가기
	보안점검표 돌아가기
	발령대장 돌아가기
	금고지정및거래계좌개설기안 돌아가기
	기본계좌 개설 및 보고 돌아가기
	  • 법인카드 발급 돌아가기
	재정보증보험 가입 기안 돌아가기
	세부업무 구분 및 처리방안 되돌아가기
	세부업무 구분 및 처리방안 



